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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992. Io. 5 최고인민회의
상설최의 겯정

제 l 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헙조를 확

대 발전시키는 젓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헤의 원칙에서 외

국투자가들이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 조 이 법은 외국平자가들의 平·자를 보

호하며 외국연두자기업을 창설 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의국투자가란 공화국 령역 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 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란 공화국 령 역 안에 설

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早

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엽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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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잉기업이 란 우리측 7자가와 외국측 누

자가가 >동S.로 투자히·At 공동으로 운영

하1%], 平지.g에 따리. 리各名 분1]}1하는 기

fr]을 t간한다. 
.

외국인기업이 랸 외국·무지·가가 0독으로 투

자히·여 경잉히-1-< 기71을 밀'헌-니·,

제 3 조 외3'투자가는 공촤5f 릭%1 인·에 %f

>l-기입, 'W]-엉기입-皇 
싣7]합 수 있으11], 자

-S·깅제무익지네 안에 외국인기입을 칭'섭

·외엉힐'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공화국의 빕에 따라 외국투

지기·외· 외국인투자기입의 
'切-s.1히 

진리차

리의을 보징·한다.

제 5 조 다른 나라의 기귀-, 회사, 기업체들

과 게인 및 기다 신세조리들Pw. 공촤박 령

억 인·에 누지·힐· /% 있니,

%최.국 랭익 밥에 기주'하5- 있는 조선-%포

들도 이 IA]에 띠·리· 투자혈- 수 있다.

제 8 조 외6'누지·가L 곰8], 농입, 긴실, 운

수, 신, 과학기숩, 판광, v·동, 67 - 을

비旻한 이러 부분에 투지·팁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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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 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

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 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제 8 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

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조긴의

보 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

대를 빌는다.

제 9 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퇸 외국

인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겅영

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

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

는다.

2. 생산부문에서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

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當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다. 소득세률은 다른 지억보다 낮

추어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 10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기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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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칭·섬하거나 그 운엉을 위하여 입출국히·

는 피g-平자가들의 수A-전치·외· 1상빕을 편

리하게 정하도록 한디·,

제11조 민족깅제 쌀전과 나리·의 안진에 지장

을 주거나 깅제기舍직으로 뒤일어지고 환

정보玄의 요구에 지족되는 내상의 투자는

큼지하거나 제 한한다.

제12조 의국平지·가는 파폐제산, 힌骨 샨,

2AL업소-H-il, 기술비{(을 비長.한 제산과 제

산Y1으%L · 지.'항 ·%· 었다. 이 정.Y- -무斗하

{2 11패- x]]신·권의 기.치 t 
'해딩 

시기의

국제시징-기·기에 기 히·이 당사지·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민가한다.

제 13조 쇠국인-7자기입·2 - Y-리니·라나 다튼

니·리·에 지시, 내X7, A징·소-프 내7거니.

새끼%1사骨 설 7]힐· 수 있으미, 우리나라

Y는 디f 나라의 최사吾과 기입各 련힘- i'

수도 있다.

저1 14조 공최.<·l 릴 리 안에 신 ia한 합작기 ],

합잉기71, 외국인기 ]은 - Y-리나리·의 빕인
a

으로 된디-.

공화국 링억 안애 있는 외국인투지·기7]의

6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

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의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

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 안애

해당 기관의 승인멸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로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애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省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

은 정무巷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

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로 력은 해당 로력알선기관과 계

약을 맺고, 그 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

여야 한다.

제17조 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

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소득세, 거래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IS조 의국투자가는 리은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공화국 령역 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7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븜 되돌러 빌을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투자기입과 외국투자가가 平

자탄 재산은 국-R-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4'는다.

볼가피한 시.정으로 L·l- 화하거나 거平이吾

일 정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굵투지·가가 기71운영에서 얻은 
'Y]-

빕적 리各파 기니· 소득, 기업을 칭산히그E

납온 자급은 공시.국의 외촤판리와 관린한

법과 고정에 따리- 국치로 송骨曾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l'인투자기업의 쟬엉비삘

을 보]히으%w 보장하며 외국투지-가피·의 힙·

의 2),이 공게 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투자와 관런한 의$상이는 71

의의 빙·법으見 헤김한다.

분 사긴은 C-h신VI주·y의인민공叫국의 XI]

판기관 드5는 骨제기협1-에서 해 당 짇차에 띠·

라 십의헤결하1.Pl, 3·:[{'의 중제기판에 제

기하이 해경할 수도 있다.

a



합 영 법

199t 1, 2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겔정

저1 1 장 합영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긍화국 힙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

기술협력과 교 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한다.

제 2 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볍인 正는 개인과 공화국 엉

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들과도 합영기업을 창셜하고 운엉 할

수 있다. 공화국 영 역 밖에서의 합영기업

창설은 이 뱁에 준하지 않는다.

제 3 조 합엉은 과학기술, 공업, 건설, 운수

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 수 있다, 국

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을 도

잃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풍을 생산하는 대상, 하부구조견설대상,

과학연구 契 기술개 발 대 상들에 대한 합엉

9



을 징·러한다.

제 41 조 
'합잉 

당사자는 합띵기업-亂 운거하는

과징에 기는 빚에 대 히·어 지-기 출자엑

안에서만 피입4다.

제 5 조 가엉기 ]은 당사지·吾이 출자한 재산

에 데한 소-y권을 가지미 독지쩍으로 겅잉

唱·동음 한다.

저1 6 조 t-잉기71은 해당 동룩기핀·에 骨叫'한

날부터 공촤국의 Il]인으旦 된다. 국가는

합영기입의 합1 직 71리외· 이의金 뵤호챤

다.

제 7 조 국가는 장리하는 데상피· 긍촤국 엉

역 밖에 거주하)1 있는 조선동포骨과 하는

합잉기업, %1정 한 지 어에 창신두1 합일기frl

에 대하여 세금을 김·먼, A-리한 토지이옹

굿4의 제공겯· 우내嶺 헌·디.

제 B 조 W'잉기 ]-f 깅엉쵤·v·플 이 Il]에 띠·

叫 한다. 이 1
1
(1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y최.허'의 헤당 141과 51정에 준'한다,

제 2 장 합留기업의 창설

제 e 조 합영을 하리논 -7 리나리·의 기과, 기

10



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가는 관계기관들과

합의하고 합영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

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의 기본규약, 계약서 사본, 경제기술

타산서 같은 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

청문건을 내야 한다. 정무원 대외경저1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덩국은 합영기업창

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에 기

업 창설을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

여야 한다,

저110조 합영기업의 등록은 기엽창셜이 승인

된 날부터 30열 안에 도(직할시) 행정경제

위웜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한다.

기업을 둥록핸 낳이 합영기업 창설일이 된

다. 합영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

일 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

록을 해야 한다.

제11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

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는 화

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기술비셜,

토지이용권 같은 젓으로 출자할 수 있다.

이 겸우 출자한 젓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

11



시장가직에 준하이 함영 당사자들이 힙'의하

이 징 한다.

제12조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44·을 싱·속

할 수 있으씨 제3자애게 양도할 수도 있다.

제13조 합엉기엽은 징무원 대외겅제기관의

승인1된에 우리나라 iL는 다른 나라에 지사

룰 내울 수 있다,

제14조 ti-잉딩·사지.는 정 조1 기간 안에 츨

자하여야 한디-. 부늑이 한 사징으로 정句진

기간 안에 춘자'땅 <T 없을 겅우에논 기71

칭신음 숭인한 기 l·의 히가普 밤아 출자시

간을 인징-할 수 있다.

제15조 휘-잉기7]의 동록자q·l.-C 투자-y/·)P-에

따러. 寺투'A애 의 30-70%이 29· 피여아. 한

다, 등륵.자뵨은 늘이러는 깅-위에는 기Y]창

선음 승인한 기관과 힙-의하고 먼겅동록을

하이야 한다. x·록·자본은 줄일 수 餓다.

제 3 장 徹영2l업의 2 l구와 경영繼동

제16조 힙·잉기 업에는 이사회륜 눈다. 이사

최는 管엉기입의 최<·%의기괸·이 다,

제17조 이시·회는 기·잉기입의 기·(네/-약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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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 보 중하거나 합영기업의 발전대책, 경영

활동게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멍 및 해임 같은 중요한

문제률 토 의 결정한다.

저118조 합영기업에는 케임자, 부책임자, 재

정부기싱원을 두며 그밖에 펄요한 관리성

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사업에 대

하여 이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 합영기엽에는 재졍검열원을 둘 수

있다. 재정검열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정형

을 일상적으로 검열할 수 있으며 자기 사

업에 대하여 이사최앞에 책임진다.

제20조 합영기업은 겨본 규약, 이사회의 결

정에 따라 콴리운영한다.

제21조 합영기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조업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竹에 조업할 수 없을 정우에는 기업

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제기하여 조업기일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22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영 업허가증서는

투자규모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

13



는 자유정 7역지대낭국이 발급한다, 잉

업허가중서를 발규한 난이 힙-엉기입의 조

업일로 된다.

제23조 
'fl-잉기업은 

깅 잉 꾈·동에 필요한 물자

暑 공화국 영역 인·에서 2/-임 하거니- 산한

재품을 공言)--곡 잉억 인·에 빙· 수 있다, 이

경우 징헤진 기간 안에 연간 물지·구입 및

제품 핌·매계키-畵· 헤당 기관에 내야 %f다.

제24조 管엉기71은 겅임촬동에 필s.한 물자

暑 수5 하거 니- 생산한 ·제품을 수-줄할 수

있다. 이 깅우 헤당 수출3] 분지페 대 하이

는 Ill·AT] 숭인121·-皇· 번·% 디-.

저126조 합엉기업-F 1인핀 입骨빔위에서 겅

7 촬동을 헤 야 한1가. 71·'沙-S- %이거나 VI

정하러는 깅우에는 정누'-원 대외<세기활(

또는 자유깅제무의지대당굵의 ·g·인을 밤아

이· 한다.

저126조 합엉기업-5 종입우1-益 - Y.리니.리- V 리

으로 체용해야 한다, 게 약에 의해 정헤진

관리인우1과 븍수한 리종의 기숩자, 기능공

온 정부원 내외겅세기괸-과의 합의민에 다

른 나라 사람으로 채용'曾 d:·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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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노동범과 외국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兮정에 따라 노

력을 관리하며 이용하여야 한다.

제28조 합영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밀에 우리나라의 은행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의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29조 합영기업은 경 영 활동에 펼요한 자금

을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서 대

부받을 수 있다.

제30조 합영기업은 경영을 위한 재정부기계

산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재정부기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합영기업은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에 들어야 한

다.

제32조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

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활동조긴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제 4 쟝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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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뼈기업의 길산인도는 t월 1인부터

12윌 31일끼.지로 한다. 인간 건산은 다음

헤 2웡 안으로 한다.

제3Z조 
'Y]-잉기업의 

길산음. 총수입에시 윈료.

및 지.재비, 연11- 밋 동력비, V럭비, 김-가

싱·격·급, 물자-/3]겅비, 기업핀·리비, 보췸

M-, 핀패비 같은 짓名 고효]h'l· 우1가와 기타

지출-皇. 덜고 <1산이名.을 확징하는 빙파]으

로 한다,

제35조 합잉기입은 V-t·t자-tI-의 23%에 해당

한 6-'·/·엑이 된 떼까지 해미.다 인2 짐산이

F의 %-趾 에비기-<'f으고 리 립하이야 한다.

에삐기%구은 힙'3기입의 질손음 메211'(거니·

-X3.자1·[-절- 벌-이 는네 반 $ 수 있1:1..

저13S조 합잉기오]은 셍신-끽·데 및 기-2빌'전기

if, -秒입원돌 위 한 상i(기i-:l-, 旻최.·'7A

기루f, 양성기급 긴-은 포1요한 기<m·f을 조성

하여 야 한다, 기-a 의 종퓨외· -i-'(J,!-, 이- · 데

상과 t/]위는 이시-회에·시 토의 짐징 한다.

제37조 
'합잉기입·온 

조[산문긴合 제정조]71원

의 죠1 얼- ltD< 이시최에서 비 헌 디.-음

이윤을 문베해야 한다. 이A{d-배는 결.신·이

16



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

한 펼요한 기금을 긍제한 다음 출자몫에

따라 합영딩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방법으

로 한다.

제36조 합영기업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

러나 소득세는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일정

한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제39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이윤에

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이 경

우 보 상기간을 연%하여 4년을 넘길 수 없

다.

제40조 합영기업은 분기 및 연간 개정부기

결산서를 정해진 기간 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과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

관에 내야 한다.

제41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분배받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촤국 영역 안

에 재平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발을 수 있다.

제42조 다른 나라 합영당사자는 기업운영에

서 얻은 이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

17



된

고 분배발은 지-61을 국외i 송급할 수 있

다.

제 5 장 暫영2l업의 해4난과 분쟁해결

저143조 합엉기y]은 존속기긴-의 만료, 지불

농니의 상실, V사자의 계약의JP- 불이헹,

자인제해 같은 시.정으i 기거을 운영할 수

없을 정우에 헤신·된q..

제44조 
'Y]-잉기업·S 

존-%기간이 끈나기 진에

V 해산사유가 셍기먼 이사최에서 旦의 唱

징히-고 기7] 창선을 송인헌· 기관의 허가 또

는 제판소의 VI·건에 띠.라 해산할 수 있다.

기1창선을 송인한 기관의 히기·暑 반아 헤

산되는 깅-7-에 이사리 가, 보1-소피 %71-컬

o]l [q-리· 헤산피는 경-( 는 재판소가 칭

산인들·펄 31멍하고 청 산뀌윈회骨 조리 한다.

칭산위윈최는 힙'엉기 7]의 At든 거레우]A!.를

걸속하고 칭산을 
- 볕냄 다-E 10원 안에 기

71등록취소 수수을 헤이· 한다,

재148조 함엉기입.p 존속겨간을 연 장하리]2-

신우 그 기간이 끝1-l·기 6게월 전에 이사최

에시 토의 질정 한 다-S- 기입 칭·설을 송인 한

13



기관의 존속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의 산은 도(직할시) 행정경제위

원회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에 기업을

. 등록한 날부터 한다.

저146조 합영기업은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행정기관 일군의 행위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웃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 있

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젓을 받

은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빕으로 해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

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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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독 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며 기업채무에 대 하어 자기 소유

재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을 진다.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자기 츨자액범위안에서 만 책임진다.

제 4 조 합영기업의 재산온 국유화하거나 거

두어들이지 않으며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

의 합볍적 권리와 리익은 국가의 법적보호

를 받는다.

합영기업과 합영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며 철저히 지켜 한다.

제 5 조 합엉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졍무원대외경제기콴이 한다.

자유 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 (
'

익

아래t터는 지대 당국이라 한다.)는 지-T-경

제무역지대 (이 아레부터는 지 대라 한다. >

안에 있는 합영기업과 콴련한 사업을 장악

지도한다.

제 6 조 합엉기업의 모든 문건은 조 선어로

작성하어야 한다.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이 외국어로 작성 할

경우에는 조선이旦 된 번익문을 붙0-] 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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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7 조 공촤국렁의 <에시 
'fl·영기3]의 

창):l

과 . 엉은 이 /
l

'

f정에 미고]- 한다.

이 5Y-징에 -]]L제되지 
않·F 사'힝·은 공까-:·r의

헤 Id- 111과 ·]f징에 준한q,

제 2 장 합영행l업의 창설

제 8 조 키'엉·2. 과학기술)/-·분/· >1져·, 시·동

화, 기계제작, <IA-, 제71, 동려, T{제,

약, 회-'야 곱엽 느L·난, d신, 운-f·, if‥,

714·, 생-사 - t,
L 붑-各 비붓한 이 러 J - j,L에 조

기활수 있다.

제 9 조 Y] VI·기술을 미롯한 
'힌내리기숩 

반

이-톨이-는 내 싱-, L l'세시 싱-에 서 깅 머이 ·<·C

-E 제骨-을 )%신·叫]:- 대 셩·, )]}-힉·인c/- 밋 기

술게 1身 대싱', 지-71개 1
;Il- 및 히.수L3L , 41신

대 상에 한 합'잉은 장리한나.

제10조 징-리하<.:- 데 싱-의 省-잉기HJ, 공화-L·i

렁익 리'에 기7하-)1,었]-:- 공최.5('국시을 가진

%7선동[y:w와 하는 71·잉 기업, 인정 한 지 익에

창선된 
'힙·잉 

기 기 ->< - &L회.1·t-외 해 당 ho규범

에 [내라 세급의 1]'tI-[, . H-리'y'l· W

IA지 리. -

·조

2오



건의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을수 있다.

제]1조 국가가 따로 정 한 부문의 대상, 나

라의 안전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

는 대상에 대 한 합영은 금지한다.

제12조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설

비와 생산공정이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공화국의 자워을 가공하지 않고 그

대로 수출하는 대상, 겅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에 대 하여서는 합영기업의 창설을 제

한한다.

제13조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공촤국투자

가는 외국투자가와 합영계약서초안을 만들

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화국투자가는 의국투자가와 합엉

계약을 맺은 다음 함엉기업의 기본규약과

경제기술타산서롤 만들어야 한다.

제15조 합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 재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재지

3. 기업의 조칙목적과 업종, 경영 범위와

규모, 존속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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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투자엑, ·琢록지--l>l-, 骨지‥1과 풀지·엑,

풀지.빈세, 출지.기 간, 舍자·17-의 양V

5. 리사회의 C%리과 -足.잉

6. 경 영 펜-리기구의 싱71과 키 d'-, 종업원수

04 외<·l인-7'-), 교. 력2%J·리

7. 지 입-'II%&:시

8, 생신-x 의 저 리, 신 미, 윈);-2., 자제의 3L

21, 기會이 ·l

9. 페정J,L기 및 외피.리A-

IO. 긴산과 리71.IC매, 기71-의 조성 W u]

A-

}1, 해산과 청 산

12, 
'계 

약위 반에 대 
-<'l. 

피 임과 V(제, Al-젱헤

<l.

13. 게익패A-의 <J-정, p,>.충 1실 취소, J,!.힘,

d>l-기·힝-Sl리인 사-H·, 준기 V]

14, 게약 [At리

15. 이 ) l
%l-에 인11.한 대 정-

제16조 기-洛-a·악폐-::- 다음꽈 <L은 내 - 이

포 
' 

되이야 한니..

1, 기 입의 1 2칭, 소.제지

2, 
'fl-잉 1分사지·듣의 이름, 소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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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조직목적,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존속기간

4. 총투자액, 등록자본, 출자몫, 출자내용,

출자기간, 출자꽂의 양도

5. 리사회의 구성과 임무, 리시-회운영 방식,

통지 방법, 기업의 법정대五

6. 경영관리기구 및 관리성웜과 그 임무

7. 재정부기, 로력관리

8. 결산과 분배, 기금

9. 해산과 청산

10.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7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투자관계, 건설

과 관련한 자료, 생산 項 생산물처리와 콴

련한 자료, 로력, 원료, 자재, 자급, 동력,

용수의 소요량과 그 보장대책, 단계 별 수

익성타산자료, 기술적분석자료, 촨경보호,

로동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자료, 이밖에

핍요한 내용올 밝혀야 한다.

제16조 합영기업창설에 대한 심사승인은 정

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

부덕는 정무원대외경제기관, 지대당可을

기 업 창설심사숭인기관이라 한다. )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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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원대외겅제기괸‥E 지 밖에 칭·실되는

합엉기업파 지내안의 종平기식 2, 000만71

이싱· 되는 하부3J-조긴신1데 싱·, 하느.구조긴

설데싱-71'의 대상가- - 데서 총부자액 I, 000

만원이싱· 되는 
'합잉대상을 

심시·V인한다.

지대딩'국은 지대안에석 동부자의 2, 000만

원까지의 
'하부구조긴섣내싱·과 

히·딜구조71

섭대 상비'의 대 상가운데서 1, 000만%·1끼.지

의 데상을· 심사중인'한다.

제]9조 광촤국平지·가·난. 외국무자가와 tI·영

게약을 1꽤은 다음 
'骨잉기입 

칭·설신칭서불

기입창설싱사승인기관에 내이· 한다,

%IS기업 창 1신칭서에%<- 더-8-과 같은 내 .

을 비-히·7/- 7]-잉기 71 이 기 1%.규악, 함잉게 이·

서, ·깅제기숩티·산시, 71·잉 당사지·의 거레은

g@신A.획·인자M와 같-2 분/l·皇 힙부하어야

한다,

l. 기7]의 %8칭, 소제 지

2. 합영당시-지.吾피 이-沙, 소재시

3. 징'신-S-적 및 - H-익성

4. 총두지·엑, 능핵-자-It!, 출지·Ai·과 춘지·엑,

·촘자 및 누지-의 VI-계 외.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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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 경영범위

7. 섕산농력과 생산제품의 수출비률

8. 부지면적과 위치

9. 년간 예정 리윤과 분배

10. 관리기구정원 및 종업毛수(그중 의국

언수)

IL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지대 당국은 정무원대의경제기관의

심의대상에 속하는 기업 창설신청서를 정수

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의견各 달

아 정무원대피경제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21조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 광

설신청서의 내용을 밝힌 합의의뢰서를 관

계기관에 보내여 합의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 합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계획기관과는 총투자액과 헌물투자, 생

산 및 생 산물처 리, 소요조긴, 단계별수

익성타산자료

2. 재정기콴과는 총투자액, 현물 및 현금

투자액, 자骨毛천, 단계별 수익성타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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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 과학기會헹 징기권-괴.·i>:- 힌-낸 및 기술 平

지·의 기舍{d석 지샷.

4. i l설김·폭·기관 및 국토2%J·리기i!%과는 t I

신 l 뇨w지괴· A%·런한 자1/-

5, %:l·경 J,LA기괸·파는 t'l-징Al,호와 A!며:l'한

시·V

제22조 Al-의의뢰시-以 반은. 헤 닝· 기핀·-F /E

것 E 1안에 김V하<·< 의1(名 楫힌 %f의

서를 기7칭·설심시·승 1기귀a·에 보내·츄이야

{1다. 이 기 간인·에 
'헤 

딩·한 
'71의)s·1暑· 

보내

지 않을 깅우에1[- 
'VI'의 -y'l·깃으j,c 

인정 한다.

제23조 기입 칭·설십사-%인기 판-f. %l·잉기입칭-

선신 칭서卷. 반-F VI개!-니 50 1인·-q-3rn·t 심 의

'하고 
기 입 

'骨 
1을 숭)하기나 - t, ;-7{하는 Y(

정 -皇 -히-U-] 
신칭 차에게 71-엠기RI칭·션송인시

ILl.:. - t, , 김-M-시서-h- JIl.네-T이야 한다.
'if잉기입 

칭·산숨 1서에 는 기엽의 1-M칭기. d<

재XI, 
' 

Y]-영 담사자-Li-의 이.g-, WY·기·이피.

-K-E-지-1·l-, 닝-사자들·미 풀기.g/ 舍지.액,

骨사기간, 기입의 -t속기 간, 조7]예징 tJ-사,

31 종과 겅 영 1Al 위 , A 리기CI . 종입우1수(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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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인수), 이밖에 필요한 q)용을 밝히

며 부결통지서 는 부有근거, 권고할 내용

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합영당사자는 합영기업창설승언서暑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 업소재지의 도

행정毛제위월최 또는 지 대 당국(이 아래부

터는 기업등록기관이 라 한다.)에 기업을

동록하여야 한다.

저125조 기업을 등록하러고 할 경우에는 기

업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엄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기업 창설승인서사본, 기업의 기본

규약, 기업의 도장표(수표)와 같은 문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영당사자들의 이름과 소재지, 출·자몫

과 출자액, 출자기간

3. 기업의 법정대표와 기업책임자의 이름,

주소

4. 총 자액, 등록자본과 투자기간

5. 존속기간과 조업에징날자

6.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29



a

7. 이g.1페 필요한 내 ·

제26조 기입-秒즉기 11·E 기71-g- 등록한 다·S-

기71· 록종요· 발3]l'하디이· 한다.

기71등복骨을 빕·Y-r한 M'·지-기· 11-영기입의

창설인로 되이 이난-부리 공최.미·의 241인으

51 %1다.

제27조 骨잉기7)PT- 기업.g· v복한 날부티

20인안으로 해 %g- 세정 기핀·(이 아레즈L터-F<-

무기과이리- 한다. ) 에 세무동복을 하여야

한디-.

제28조 세%L기진· 세.pdj-i'·l·-S 한 다음 세

무-VM중-된- 1실3rn- 해蠻이야

� 

한다.

제2S조 합엉기71은 기71-皇- 동-8(-한 l-부터

20인힌·으3.l. 헤 Lg· 세 %·1·에 세 /.-百.락을 히·이

이· 한다.

제30조 YI-영기우1은 공희·1·{'링역인·이나 논t

니·라o]l 지斗普 네各구. 있디·.

공叫-:y('렁역안에 시사건 내%-리w'Ii 
'%f 

징-Y-

에]:·:. 지시·심 림초[칭시·단 기7] 창7(심사송인

기A%·에, CI-른 니-라에 지사-1 네 2 러고 
'憤·

겅우에는 지시·Al 8.l신경시骨 A무윈데외징

제기판에 이 1]·의·년 반아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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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설립신청서에는 지사의 설립근거, 활

동내용, 기구, 설립하려는 장소같은것을

밝히고 지사의 거주승인문건이나 기업창설

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탄다.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엉기업의 지사는

공화국법인으로 되지 않t다.

제 3 장 출 자

제3]조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 당사

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출자는 화페재산, 힌물재산과 재산 , 기

술비결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재산권에는 공업소유핀, 저 작소유권, 토지

리용권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32조 조섣원과 원료, 자재의 출자는 기업

을 조업한후 한 회전분의 류통 및 생산애

쓸수 있는 범위에서 할수 있다.

제33조 헌물재산(토지는 제외)의 출자는 다

음과 같은 조긴에 맞아야 한다.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적 이고 불가분리

인것이여야 하며 공화국령역안에 없거나

공화국령역안에서 생산하더 라도 省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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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직 수요·趾 충족시키지 V-하는깃이이야

%'l·다.

骨자히-]-<- 
-힌·14-세신-의 

가긱은 t·i제시장기·격

보다 높지 1凉'아야 한나,

제34조 힌불제신·으j-,aL ·줌자하는 겅우에는 >El

불져]산;M, ·

'

I f리. 단위, -<T-k밤, - 도, ·

' 

액,

)A산 공장 및 회 사1M, 힌fl-제산-皇 수입

A.는 니.라이름, 이 쥐'에 Y[요한 내 . g-음 바

호1 ! 8세서펼· 산)h·j, 대외싱·퓨조1사분5,

헤 t3·한 싱·품717]치이 있이야 한다,

제35조 부A‥산으3'[L 舍지·히소- 경.위에는 해 닝·

-hL-C 산의 I
rn

l·1식, - 
- /., 가거. J

)
l-k산YI의

- R·:k기 간 Al'·온,깃-皇 삔 
' 

l 설%M)L·)외- 도1%0,

기 2자-a.. 칙 가가커 의 게 &.[·'시.-u., 句 담 소

유/ H:-노- 리-S- l ·

'

숩시가 있이야 한다.

>화-:·:IIi-지.가가 .
!
,
>.-'A-산.s. 출지.하는 짐우에

<-:. %1게기21느 j,l,),%-디 '해 %J )
+
L- 산의 소-0.

)S fIll Ll]- - c/l-島 이21%·Ill·이.이· 힌·니-,

제36조 장·우]소-8-%{[, 지 작소-R·c/l, 기1:-비<f

로 츈지·하-:.-:. - Y-에-: :- 니·읍과 {J-온 요구조

긴기-2데시 한가지이싱젼1 . (f-'IL/[긴에 l·%·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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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제품을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2.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 야

한다,

3. 원료, 로 럭, 동력을 대폭 절약하거나

공화 의 자원을 충분히 리용할수 았어

야 한다.

4.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애 해롭지 않

은 생산공정이어야 한다.

5. 경제조직사업과 경 영관리를 개선할수

있어야 한다.

제37조 공업소유권, 저 작소유권, 기술비결

로 출자하는 겅우에는 공업소유권, 저 작소

유핀, 기술비걸의 명칭, 소유자병, 싣용가

치, 유효기갼(기술비결의 유艾기간은제외>

같은것을 밝힌 설명서와 기술문헌,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38조 출자는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겅우에

인정毛다.

1. 촤페지]산은 해당한 급액을 외 叫관리기

관과 합의한 은행 의 기 업돈자리에 넣었

33



읍 징-F

2. 부동산은 재신‥k->d·기 <l·에 부동산의 소

- H-권 또는 리용권 이 {수·<-2- 晋4· l - 겅

-위

3. j (L상-신-叫의 힌 제신--음 i-8 VI 끄It< 리

- g-/의 이전수속-8- 끈내/·!- 기입의 -

'

I
L 내

에 -Mrn-기았압-皇- 깅우

4. 재산전은 헤 2- 소.R-권-s·서-組· 기 j피 31

함에 님臧을 겅-Y-

제39조 출지·히·<t- 헌1-제 신·과 산71, 기순

비긴의 가리은. 
·:·f'제시 상가 에 -7하이 힙-

잉 당사자둘이 骨의하이 징 한다,

출지·히·논 제산의 A-C%- 조신원으V. 게산한

rI-.

외최.트t, 풀싸'하는- 김-Y- 1--:- 지3A·딩71메 -
'

i
'

.

역- 헹이 반[IL한 
'l·-ki-에 

삐·리· 주dI원으V.

기1산한q.

츈자하는 딩-시 출지·제신-의 가려이 
'71·잉게

악 CF,는 기본·][-익[에 징 한 ·를지·의)」,'·액보다

키을 깅 - Y- ]'.:. 출지 자가 - 교 치·액 만2· 너

뵤충하이 출자하이이 한다.

y업소-8-권, 지 리'소유권, 기숟비4의 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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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은 총출자액의 20%를 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 합엉당사자는 출자를 한번에 하거나

여러번에 나누어 할수 있다.

줄자를 한번에 하는 경우에는 기업동록증

을 발급받은 낳부터 6개월안에 하여야 한

다.

출자를 여러 번 나누어 하는 겅우 첫번째

출자는 기 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90

일안에 출자액의 15%를 하여야 하며 그빌

의 출자는 기업창설신청-A-l에 정한 기간안

에 하어야 한다.

제41조 합영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

한 출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정 한 출자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에 기업 창설셩사승

인기판에 출자기간연장신청서를 Ll)여 허가

를 받아야 한다.

출자기간연징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骨,

주소, 출자금액, 출자기간, 연장기 간, 연

장근거를 밝히고 상대 방합영당사자의 동의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기간은 여러번 연 장할수 있으나 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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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은 12게심-皇· 님-亂·J-% 일다.

제42조 普지·를 정 한 기 간인'01] 끈네지 않았

- 皇 겅-Y- 기71창선승인)[x-l]-:- :7,러-島 館는다,

이 깅-F 
'힙·잉기71은 

기 업 상션<· . l, 시省· 기

7] 침-설11시-승인기) . 에 비.치고 기업·b·록/·11-

세j/-V· l., 세판v록, 취소수수-皇 하여야

한Ll-.

제43조 출지.暑 정 
- '{· 

기 간안에 하지 %아 손

헤를 주있을 겅.Y-에]:- Al-대 빙·당시-자에게

V<해-趾 2(싱·하이야 한다.

제44조 
'骨잉기 

]은 魯자자들이 출자를 끝W

- 김.원 리사최에서 )9기· 'l· 
다-h. 骨지·희·인

3,>.긴.><- . )-
,
L기TI증시.di'.소의 

· 

l-1을 I/l·아 기

91 청·-fy(Al 사-s·인기 <l-에 내미 c/A·지·지·에 게 -A

지22·서들 lAh:iA<이야 힌-니..

출지·중)q'1에는 출지·지·의 이 , 출자/, 출

지-6'r액, -tJ[-기 ' (/, 기7i등j'·>. hI-지·외· 빈:(

를 리'혀이· 한다.

제45조 J]'잉 사지-는 사/l -身시·IL의 원부

7는 J부-趾 3지·에페 앙-l,t(Al'l·매, . y이)

AL-;.:· 상수省-수 있다.

풀지‥l%·의 J),!- fl·.는 진부-旨 잉·도하는 경 - Y-

sa



에는 합청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리사

회에서 토의결정하고 기 업창설심사승얜기

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자몫을 판매하는 경우 합영상대방은 같은

판매조건에서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제45조 합영기업의 등록자뵨은 합영 당사자

들이 출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

액 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다음과 관이 하여

야 한다,

1, 총투자액 3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70%이상

2. 총투자액 300만 1원부터 600만원까지는

총투자액의 65%이상

3. 총투자액 600만 1원부 2, 000만원까지

는 총투자액의 45%이상

4. 총투자액 2, 000만 1원부터 6, 000만원까

지는 총平자액의 35%이 상

5. 魯투자액 6,000만 1원이상부터는 총투

자액의 30%이상

총투자액과 등록자본의 비률은 기업 창설심

사승인기관의 승인을 별아 달리 할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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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자액표. 학영기업- 창%]운영하는데 핀

요한 자급총엑이다·.

총투지.이叫 ZA·지.l·[-의 치·액요. 치입il-KS'F,

충당省·%2 있다.

제47조 동록자꼰은 j·인수 있으나 昏인수는

鼓디.

응-叫자뵨요. h이 리는 겅우에는 리사최에서

71징 한 다윰 기임 칭-설심사· 인기%Il·에 능<

지.본충가신깅서骨 네미 
'7]-의包· 

Ill·아야 한

다,

등>-자뵨중/기.조14서에·>.r · 2'·가액과 //- 7171,

남)).조71, -

'
· 

가·;j-거- :- 빔'히C·l- 리사뙤의 著

정서를 
'71부해야 

한다,

제46조 
'fl-영 

기 입 은 - h 
- )]l -1J/의 CA-기·-%·})정시

를 신의 w·았을 깅 - 7- 기위Jo'-록기·)1에 -V'- ·

지.· 의 V{경 - A -

'

8
'

· 록하이야 한다.

제 4 장' 畓 리 기 구

제49조 
-y]·잉 

가 71에-l-< 리시-늪3,Jt L
I
l-성피-: :- 리

시% )

리시-회논 
'힙·영기 

입의 최/!/국1의 기판이다.

리시-최에는 리시.징· 1 띵꽈 부리시.징· l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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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둔다.

부리사장과 리사들의 수는 합영당사자들이

기본규약에서 정한다.

제50조 리사장과 부리사장은 리사회회의에

서 선거하며 입기는 4년으로 한다.

리사장은 합영기업의 법정대표이다.

부리사장 리사장의 사업을 조하며 리

사장이 결원이거나 1개월이 상 리暑 비웠

을 경우 그 를 대 리하어 임무를 수행한다.

제51조 리사회는 정기최의와 럼시회의를 소

김할수 있다.

정기회의는 년 1차이상, 림시회의는 필요

할 때마다 소 집할수 있다.

림시회의는 리사, 재정검열원, 청 산위 원회

의 요구에 따라 할수 있다.

제52조 리사회의 정기희의를 소집하려 A 할

경- 에는 정기회의를 하기 30일전애, 림시

최의를 소집하려고 曾 경A-에놘 림시최의

를 하기 15일전에 회의날자, 장소, 안건을

리사들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야 한다.

제53조 리사최회의는 전체 리사의 3분의 2

이상 참가하여야 성 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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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논 기본57-익·을 수심J,L충하거나 기i)

의 씰전대리, 깅영핑·-V계 획, 건산과 분베,

기 71 켁 임자와 J
,
l

. - 책 인·지·, 제 징 깁연윈,

징 책임 자의 7118 l< 헤입, ·2·Y·지·-11의 증

가, 출자t의 임·],t, g,14-l,!1징, 존-<기 긴·오1

징-. 헤)l·, 칭산위Y1회 리피. 릴-읜 중m% F

분제-計 V의긴7] 한다.

제54조 기-l·3(·이히 -J<정),L충, 출지‥il-의 잉)

도, ]-言· 닐 ·V록사.l·[.의 t
,

Il· 
, 존속기 간인

장, 기업해산에 대 한 리사회의 또[정요. 리

시.회회의에 7]-가한 L!1 사3-의 전Y{찬셩으로,

이 )tI의 AP-제1.:- 과 l-수이 상의 )-성-2- 체이

VI다.

제55조 리시%의 d의39-f 1인 l Af.'세3,< 한디·.

리사-(2- 내 리인-皇 -
I

d
'

- 히·이 /{의 7,l,-臭· 행斗힐'

수 있다,

리사가 내리인-s- - k-히·이 길의7[읍 ar사하

� 

리 )L 
-%l· 

션-7-애는 비 사장에게 오L지 하CIt 내

리권의 I/i위-J- %-힌 위 1 장.g- 데 리인예게

시 7>-시키이· 
"l·니·.

제66조 리사회의 길정 ·S 손-8- 돌이 하거나

비 V)투표 1/c,는 서IF.의 IE')i;l 
w

o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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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리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에 참가한

리사장과 부리사장, 리사들이 수표한 다음

기업이 해산된후 0넌까지 보관한다.

제58조 합영기업에는 경영 관리기구를 둔다.

겅영괸리기구에는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

자, 재정부기성원. 필요한 관리성원이 포

함된다.

규모가 큰 합영기업에는 기업의 책임자,

부책임 자, 재정책 임 자와 같은 성원들로 협

의기구를 듈수 있다.

기업의 책임자와 부책임 자, 재정책 ]자와

재정검열원은 합영당사자들이 각각 니-누어

맡아한다.

제59조 합영기업의 경영대표권온 기업책임자

가 헹사하며 기업책입자가 결원이거 Ix]1

월이상 자리룰 비웠을 경우에는 데 리위임을

받-f 부책임자가 행사한다.

경영대표권의 병위는 리사회회의에서 정한

다.

합영기 업 의 책 임 자는 기본-]T약, 리사최의

결징애 따라 기업을 관리운영하며 겅영활

동결과에 대하이 리사최앞에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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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임자, 종업毛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윰분배

10, 해산 및 청산

Il.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骨平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률, 투자

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

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점과의 관계. 기존 긴물 밋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넌간 생산량과 수츨비률, 국내

쇠시장 수요, 판매 (수출)가능성, 폐설물

의 리용 및 처 리. 외화수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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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주었을 경우 해닿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5 장 영 업 허 가

저164조 합영기업은 기 업 창설승인서에 지 적

된 조 업예정낟자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업에정날자안에 조업

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엽 창설%I]사승인기관

에 조업기일연징-신청서를 내어 조업기일언

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제65조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저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 업허가증서는 합영기업창설승인서에 빌'

힌 조업예정 날자안에 발급받아야 한다.

영 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원대외·경 기

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영업허가

증서발급기관이라 한다. ) 이 한다.

제65조 엉업허가증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

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실 또는 확장하는 겅우에는

준공컴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2. 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시운전을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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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제73조 j-잉 기입.y. 71종1연실로·인 지普 번·

< 닐'부너 인안으%. 기%i- 쑤 4-기관에 업종

l
,E징 숭인A-지)s·l-計 1-]1 이 fr]fl,11실요'-3을 하

� 

고 기y]농8종서애 l
%{1겅 사 

' -誅· )J-복하어야

한다. 이 경-Y- 영71히 가 · 서를 다시 발<)-

반아야 한다,

제 6 장 경 영 營 동

제녀조 
'입'잉 

기y]은 잉 쵠·농에 릴요 린 ·l>l-자

와 공윕소-H-<{tI, 시 석'소-S-권, 기술비 f(이

아레부너는 공911-8-YI, 저 삭소-H‥권, 기술

비천-凰- 기술이 리· 잔다. ) . g· 공:이-국딩 역안o]l

서 시.쓰기니. 나·i·!- 나라에서 수·s.; 힘수 있 0

띠 기숩, 셍 신·한 제 품읍 -

'

(의·j-링익안에

71'거나 나브 니-리·예 수·秒' l'수 있다.

제75조 v-잉기7]. 설-지-, 로리 , 진기骨 A'·

회.t·!'링 익 인-에 시 J,L 징'반-Q-러 <·)- 히-기 니 셍신

한 품-皇· AL회·국의 기 괸-. 기 우] 소에 VI메

하려는 겸 우에 -;-:- A'-최-:·:-의 
'헤 

닝·기d을 V

하여 헤有%l]a·아야 한다. 이 겅-7- 해 ;d· 기Al!-

에 <·1간 -R-지.L-]L입 멉 A·F%l'l·메게의名 밋‥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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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수공급계약을 맺어 야 한다,

수공급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소, 계약날자, 계약기 간, 계약대상, 수량

과 질 및 기술적요구, 가격 및 지불조건,

넘겨주고받기, 계약리행담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해결과 같은 내용을 밝혀

야 한다.

제75조 힙영기업은 기본건설을 직졉 민-아하

거나 건설기업에 위 탁하여 할수 있다.

기본건설을 건설기업에 위탁하어 하는 겅

우에는 위 탁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77조 합영기업은 경영용몰자를 봅-화국의

상업기관에서 격접 사쓸수 있다,

제78조 합엉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픔,

기술의 수출입가격 (기술봉사且금 포함)은

해당 시기 국제시 장가격에 준한다.

제79조 합영기 업의 수출입물자에는 관세와

관련한 공화국의 법규범에 따라 관세를 적

용한다.

제80조 합영기업은 생산제품의 수출과 필요

한 물자의 수입을 공화국의 해 당누역기관

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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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Y]쩌기3j-2- 

骨지·%으旦 둘여 P-는 · l

·선.제신·끌 대외싱Ai3J시.기%[l.(기-%-은 . 희·기

舍71 사기판)에 의피 하어 겁사 및 피·인을

변-아야 한다,

Y/-엉기 오1- .

.

'헌Al.재산 
또는 기술.을 검사 밋

확인하는데 省요한 조 건各 31 장헤주이 야

한다.

저182조 L11치 셩품71시.기 l·가 [미.학기&·조1사기

핀.· , 7] 시 >:v 피·s1 의괴서에 띠-리· 71h제

산 또는 기숩요. 검시-, 끽·인하:l< 헤 방 
'{· 

중

서를 반6+헤·y이이· 한다.

제63조 합잉기 7]은 겅 잉에 )q$.한 骨자骨

/71 
-히.거니. 

섕>신한 %1)품-8- 수춘힐·수 있다,

이 징-Y- 싱3,'.두1 외 경제 기 ))l· E/<.A<- 거네 딩-

<·i 에 -租-지-의 )/1·출입신7]서0 대이 숭인-S-

w/]/아야 한다.

삔-출71신 청시에는 ·M-시.펴 이름:·!l- 수량, 가

리과 ]<f엑, -fy.괴. 시 %] 피. 기 간, I
t
)l·폴입-C-f기

를 리'히 이· 한나.

제S4조 기·엉기 입- - 인El셍 %l·에 $1A.한 제품

을 
-

- ·:'가가 정헤-7 시 진, 기 위 소.01) 조선%·l

을 VLII- &Al·매'哲·-]-t 있다. 이 징 - Y- 인-Ca-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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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은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

로 쓸수 있다.

제85조 기술을 수출입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행정기판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수출입션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신청에는 기술의 멱 칭, 내용,

가격, 수骨입H거 같은것을 밝혀 야 한다.

제S6조 물자의 생산제품의 반츨입신청서를

받은 해 당 기관은 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기술수출입신청서는30일)안으로 검토

하고 신청 자에게 해당한 숭인서를 발급해

주거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업소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 탁할수 있다. 이

겅우 위탁가공게약을 맺어야 한다,

저188조 합영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

을 화국의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로동

법규빔에 따라 채용하거나 리용하여야 한

다.

제89조 합영기업은 합엉계약에 정해진 관리

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舍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쓸수 있다, 이 경-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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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j',w,릭체- · 신칭->i!국1,合 기 입 창심십사

승인기괸·에 애이 끼·의普 반이-야 한다,

제90조 
'업꽹기3]이 

h%-아恒 인 3-,-
t

, 러온 지-언세

·헤치. 
같-足 <·l-가힝-며히 인 깅-Y-를 제외하고

디-s 있에 동원시키지 않뉴다.

제91조 합영기71은 종입원%d게 로·b'·보1'.

옹·'l'l-, 작입핀수·품, A] 3·OAt품과 긴·은. 로

xo,l-호·屋-지·普 공회·t-·r의 로동tIli-'l(-l/]에 징 한

기 J,L다 닛'지 %'게 지-제<A 성'하고 제ttl]에

보싱4루-이 이5 한다,

제92조 
'fl-잉기 

]외 471원-(.-·- 키 기동1조

리을 울7· 있다.

이입y 조 키은 니‥2 과 긷'은 시-71·猛· 한니-,

c. 로 동Cr/-骨 ·t·수.히.<1< 시제과 1음 l· -5·

헹 하V북 종 l%.IE--危 교 임:한다.

2, /%7]%曾에 데 
'1

.

- 기.혁·지숴보-L'-시-7]-S-

히·며 체 . H- 닐 A[-에 fl·동'-피 핀-VI헌 시·입

1

3. %·7.1 7·11초의 <d 리차 리익음 B;l,4:하씨 -W·

71 핀음 데 표하여 기 입과 ),f--k-게 약(단제

계악)-8- 1꾀<IL I f- 7]헹-皇 AlA-한니·,

EL/게약에는 骨입우],-3-이 수헹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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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생산량과 질지표, 로 동시간과 휴

식, 로동且수와 보험후생, 료동보호와

로동조건, 로동규률, 상벌, 사직 조건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4. 종업원돌이 권 리, 리익과 콴련되논 문

제及의01) 참가하어 조 언을 주거나 권고

안을 제기한다.

제93조 합영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리익

에 관계되는 문 를 직 업동맹조직과 합의

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제94조 합영기업은 직 업동맹조직애 촬동자

금과 할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규모는 월마다 종

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

의 2%, 종업원 500명이상부터 1 , 000명까

져는 전체 종업원 월로임총액의 1. 5%, 종

업원 1, 000명이상은 전체 종업毛 월로임총

액의 1%에 해 당한 자금으로 한다.

제95조 합영기업은 재정부기계산은 외 투

자기업과 관련한 공촤국의 재정부기계산규

범에 따라 한다.

제96조 합영기업은 부기종합계산장부,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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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셕게산장부, 필요한 )2-조장부, 제징상대

표 (대차데조]f,), 손익계신·시, 엉입보고서

와 같은 재정부기·l,!·간1을 가지고있어이· 한

c)-.

제97조 1-잉기 업의 겅영게<l-은 조선71으료.

한다,

당사지·돌이 
'71-의 

하어 외회.y;L도 겅엉세산을

할·수 있다, 이 깅.Y· 7 션원으),L tI·산하이

제정J,L기분건에 기7]하이 야 한다,

외촤에 1:Ii 한 조 선우1의 촨산은 
'헤 

닝· 시기

) p.익 은헹이 정 한 외회. J7-(촨 닐 깊제시세34.

한다.

제98조 %:l'영기3J외 출자·p서, 닌간짐산)t(고

·7국1. 추) t{에(<tI-f///l·P.- 부기 김즘사]y.소의

71骨-皇 반이·이· :A,L'·l-臭 가진나,

제99조 YI'영기읽의 제징1,L기분 1은 JI R

한에 및'게 J,L핀·하이 야 한니-.

제100조 힙·영겨fr. 은

� 

<t(.정제 산-S- 취득 
'l· 

<l-

부디 1게윌안에 김1[L원대의경세겨괸· 15는

지애남51 (이 아레버-버-L:- j( 징 제)l·v록기 l·

이리· 한다. )에 능4로히-이야 %1다.

제101조 힙'잉기 71은 )J-<yl 3<4재산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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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양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리사회

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5일-안에 해당한 통

지서를 고 정재산동록기관에 내야 한다.

동지서에는 고정재산을 처 리한 근거를 밝

히고 부기검증사무소의 검骨서를 첨부하어

야 한다.

제102조 고 징재산감가상각금은 따로 적 립하

여놓고 고 정재산을 갱신하거나 보수하는데

썩야 한다. 펄요한 경우에는 류동자급으로

도 쓸수 있다,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류동

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안으로

메꾸어야 한다.

제1銘조 합영기업은 고정재산에 대한 싣사

를 년에 1차이상 하어야 한다.

고정재산을 실사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형

을 고 정재산등륵기관에 알려야 한다.

힙영기업은 류동재산을 省 또는 분기마다

실사하고 재산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 그에

대 한 대 책을 세워야 한다.

제104조 합영기 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외화를 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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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y]--엉기71은 

외회·관1-리기11<과의 骨의

일에 무역-F4이나 -

l

i
L 익은헹 밤의 i·'-최.<·l';성

익 안애 있는 디.-[-< 은헹에 조신윈-fl-자리,

피최.우1돈자리, 외촤] - 지.리-趾 두이야 한다,

지.리骨 게신하러고 {· 징-3-에는 ·반헹·f]-

기-리게신신칭시吾 낭 -fl.'힘) 내야 한다,

제106조 %1·엉기업.p. 긴 잉 
'l‥V에 

VI요한 3/--

T-1웃1이나 외회.骨 
'

· 거레.y.행에 입%·-l 시

키<IE 징-%l·데 삐·리· 씨이· 힌·디-,

의화뉴 자체로 T시-;·<·링을 1삿'·7·먼서 씨 이·

한다.

제107조 힙'영기 ] -f[ 겸 영 1'%'-에 펄요힌· 자

6-l·을 ·牙叫 - 

럭의 l·이 니· 나->-< 1J라에 있]·':-

-읜'6)] 으로 부니 J
,
L l

,
!j·-Sa-수 VI 다.

다-P 나라 p,611으j,t<!.디 대-!,'-를 121'았名 겅

- Y..에A.<- 57-에 대히·이 32)하A d기관에 믿려

야 한다.

제108조 
'71' 

기요]j[- 니·-:.<. 니·리·에 있1<- -C w행

에 ->·2.지·리骨 둘-A'- 있다. 이 깅 -F 외 최.귀-리

기귀W·에 ·b)- 지·리tt 게설한 - 

/ 행 의 t 칭과 개

l-;-f-거骨 키'호1 ·l/-긴, 시입 링·선숭인서斗.!·[

-
· 이 

'71·이·j- l/)/아이· 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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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합엉기업은 -8화를 다른 나라에 있

는 은행에 낳으려고 할 경우 회화관리기관

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110초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둔 합영기업은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날부

터 30알안에 그 돈자리의 외화 수입, 지출

과 관련한 문건을 외朴관리기관에 내야 한

다.

제111조 합영기업은 기관, 기 업소, 개인과

외화현금거래를 할수 없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소비상품을 구입 하려

고 管 겅우에는 외화와 바꾼 조선원을 써

야 한다.

제112조 합영기업에 엽금된 조 선원출자금은

공촤국령역안에 있는 원료 및 자재의 구입

비로 쓰거나 로력비, 대외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져출에 쓸수 있다.

제113조 합영기업은 페설물과 7산물을 처

리하어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

에 따로 적 립하고 지정된 항목에 쓸수 있

다,

제114조 합영기업은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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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관의 보기에 들이이· 헌·다.

제 7 장 畜산 및 분배

제115조 힙,잉기입의 견산VI도{-:- 헤 미.다 1월

부터 12월 31 1까지로 한다,

기입名 칭·싣한 헤의 긷신·년w도c 기7] 칭·선

인부너 12월 31안까지<L 하머 기업읍 해산

한 헤의 주1산V{·/는 그헤 1苟 k인부터 해

산하는 난까지로 한니·,

제116조 
'꺼·잉기 

입의 넌건·길산 , 다음해 2윌

안으31L 총수7]에서 71가와 기텨- 지骨-皇- 省

)< 져1산리2-S- 확징하]t. Il]샙으2 한다.

제117조 힙.잉기7]은 동록지.몬의 2S%에 헤

f 1 if액 이 1叔 떼까지 헤 미.다 얻-8 건산

리·S 의 5%에 헤 낭 
'l. 

금엑을 에비기曾으5L

적 7]하이야 한니·.

에 비기甘은 
'71-영기%의 

7(7을 메꾸기니·

V곡.자본을 -(J-이는데 1
1

·1
/ A-f 있니-.

제118조 힙·영기위은 건신·리·R의 tO%끼·지

신.확데 및 기술1)1전 기<-/·, 종입 1들요·

위한 상甘기][(, 분희.2 1 생기61, 앙정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 f-皇. Y싱 하이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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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 대상과 범위논

리사회에서 토의唱정한다.

제11S조 합영기업은 공화국의 세금과 관련

한 법규범에 따라 기업소득세롤 납부하여

야 한다.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공촤국국적을 가

진 조선동포와 하는 지대안의 합영기업은

겹산리윤의 14%,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

에 있는 합영기업은 결산리윤의 20%를 기

업소득세로 바친다.

제120조 합영기업은 리윤이 난 해로부터 다

음과 같이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였다.

L 장려대상의 합영기업과 지대 31의 생산

부문 합영기업이 10넌이상 기업을 운엉

하는 경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3

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온 50% 범

위에서 딜어줄수 있다.

2. 공촤국령역밖에 거주하먼서 공화국국적

을 가진 조신동포와 하는 지대밖의 생산

부문 합영기업과 지대 안의 봉사부문 합

영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하는 경

우에는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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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며 U 다든. 2VI간온 50% I
l
l

, 1위에서

td이줄수 있다.

3. 지대 비-의 -$회.-:il'·s역에서 조신>포차

-&-l.는 '智·잉기7]과 
지데안의 합잉기웨이

총平지·엑 6, 000만 ·1이상 시논 히J/-3&조

긴실 - lt . 지.하는 경-Y-에1-< 리·3이

나는 헤旦보디 41J 1- VI
, 제하미 그 다 .

3년간各 50% 범 위에서 이·줄J) 있다,

제121조 기71소<-·f세·趾 김VIt/!·t.리{< 호;·영기

입2 지입소3세김]WI,신칭서-證· 해당 세JIL기

판에 내야 한다.

제122조 세)/-기d·온 기입소3·세갑먼신칭서

普 빈-·으. 달으].디 10 1안으旦 7)見하고 W l

하거나 ) 1짐히.는 ·봉지-趾 신성지-에겨1 히-이

야 한다.

기7<]소녹세김·민-凰- %인'하논 김.7 에%.( 기 7]

소횔i새 %]-먼%·연시섬 a/l-급해주이야 탄디·,

제123조 합엉기7']이 기임소.득세의 킴-II·].오·

송인 IA읜 다음 10년안에 -헤 
산히·는 겅우에

는 이 미 K.lV.I V1·았도1 기7]소<·i액-8 삐.치야

y ]

제124조 11-엉기71의 진8브/r 손欖�1은 에 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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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으로 oi(꿀수 있다.

전 넌도의 손실을 예비기금으로 다 메꿀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 결산e-1윤에서 기

업소득세를 바치고 남은 리윤으로 메꿀수

있으다 련속하여 4년을 넘긷수 없다.

제125조 합영기업의 분기 및 년간 재정부기

결산문건은 재정검열毛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합영기업은 재정검열毛의 검열-

받은 년 재정부기겯산문건을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바

치고 필요한 기근을 공저1 한 다음 출자h에

따라 합엉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출자몫에 관계없이 합영계약에 따라

리융을 분배할수도 있다.

제127조 합영기업은 분기결산문견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 
, 년간결산문 을 겯

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지 해 당 기

엄 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 외촤관리

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걸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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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가 칠부y]이야 한다,

제128조 다-沿. 나라 합잉 딩'시·자%-< 분베 반은

리윤의 일부 또뇨. }->,L·趾 장회·<-a%1역안에

재平자하는 깅 Y- 이미 Id·부한 기71소득세

에서 재투자닐에 해딩·한 기업소독세의 일

부 또는 진부暑 피돌리 반을수 있다.

재·누지·Ad-에 해 낭한 기71소h세-趾 반환빈·으

리51< 할 겸 -7-에는 세무기%t[·에 기71소늑세

VI-촨신청시불 네야 
'l·다.

平자한 지·본을 · 가한 Id·J/너 9안에

省수하는 겅-위에는 피·補미11!--2 기7]소득세

엑에 헤519 1 -c.p백-誥. I ll.치 이5 힌디..

제129조 니·븐 니·라 합잉 딩'사지·는 기71운잉

에서 인은 리쥐.과 기니· <늑, 기업을 겪선-

하<·1 %!-1빼 밤-2 지·6-l·을 세-VI·없이 공최.여·령

역 라으旦 내1{'수 있다.

고(타국렁억)Il.l-으로 외 피·-趾 {-i(하리는 겸 우

에%·y 송·Y·r소1 칭시-땀 해 낭 은'헹에 네이· 
'한디..

제 8 장 존속기갼 및 해산

제130조 하영기입의 존3기 71. 
'71·엉계이에'

징 한대료. 하미 존촉기긴-의 게산-E. 기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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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날부터 한다.

제131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옴 기업창설

심사승인기관에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내

여 숭인올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신청서에는 기업의 멍칭과 소

재지, 연장 기간과 근거를 밝히고 리사회

의 결정서사본, 경제기舍타산서暑 첨부하

여야 한다.

제132조 기업창 심사승인기관은 합영기업

의 존속기간연장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안에 그젓을 심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

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해당한

통지서를 보 내야 한다.

제133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연장승인통지

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기업등록기관

과 세무등록기관에 존속기간변경/록신청

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볜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과 소재지, 연 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

속기 간연장승인통지서사본을 첨부하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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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니·.

제134조 기업·V句.기핀·, 세J[l-능록기%·l-·F 
't-

엉기입의 존속기 {l·)t%겅-V-i·'l·신청서에 따리-

헤 당한 넌깅동<.8- 히.고 기7]-'&록兮, 세-Y.

X - 중과 긴'은 헤당한 증·시를 다시 Id5Cf'히-

이이C 한다,

제136조 71'잉기입-S. 다음과 긴‥은 깅7- 해

신뱍1니-.

1. 재 판소가 기71피 피-산-8. 신5't하있을 4

A-

2. 기 입의 존-<-기간이 끈났을 졍.Y-

3. 
'1:l-잉 

· 

사자들이 게익1의무普 리毛하지

일거나 지닝·눙러이 없어 기 입의 존-<이

딩기·능한 경-F

4. 기-인재·헤 외. 김. -l;l-가힝·키직사.8-A;L 기

입을 한수 입·1·<- 겅 7

5. 리사회에서 기3,1의 해산펄· 견정히-있.S-

깅혹.

6, 기31131-A·인 또->-1. 기 3.l-k'-8.이 취소되

었-皇- 경-F

제136正 管영기기 입.p 기31의 존속기 긴이

骨났기다 지빙V·벽이 일이 기 7'/ 의 -(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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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

을 할수 없는 경우, 리사회에서 기엽해산

을 결정 하였을 경우 기업해산신청서를 기

업 창설심사승인기관에 q)야 한다.

기업해산신청서에는 해산근거률 밝히고 리

사회결정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업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증기관의 공증문건)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7조 합영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

지 않아 기업을 해 산하는 경우 입은 손해

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 상하여야 한다.

제136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기업해산

신청서를 받은 낟부터 10일안에 그것을 심

사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

음 해당한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q)야 한

다.

제139조 합영기업은 해산이 승인된 날부터

15일안에 리사회에서 見의하고 청 산위원최

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성원에는 합엉기업의 책임 자,

채권자대표, 부기검증원, 기업창설심사승

인기판의 대표가 포함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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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함엉기 입이 징 한 기 간안예 청산위

Fl최.趾 )J 히.지 M'- 김-원 체고1지·-t 제 All

소에 칭산위원회普 조기하이줄것을 요L 
-

'힐'

수 있디·.

제141조 칭신·위7)최를 조직하이骨 대한

체권가의 요구가 있울 겅우와 제핀·소가 기

91의 y]-산을 선고'하었을 겅우, 기 입 칭·싣%

인 또는 기 ]R록이 취소되었을 깅우 제4

L소 또는 기71 창선{]시·숭인기관은 칭산우1各

임띵하고 청산위 1최暑 33히피야 한다.

제142조 신신-위%)최는 다 - 과 같-F 3]AL외·

59한을 기·진디·.

]. 체군1지·최의骨 소집하<I/- 데표骨 신출한

] ],

2. 기tr, 의

� 

제산과 공 1
, 음 Id기 반아 제선·을

<d-합한다·.

3. 체71체)i'-판계普 와징 하V 제징상테At외-

체초1·목록-8- 리'셩 한다,

4. 기리의 제산애 대'한 가치른 제진가하며

칭산안 작성 한다.

5. 거레은헹, 세· - 기<라, 기7]농복기판에

기 우1의 헤산에 대 하이 A-지 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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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를 넘겨받아

처 리한다.

7.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남

은 재산을 처리한다,

8. 이밖얘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를 처리한다.

제143조 청산위원최는 조 직된 낳부터 10일

안에 채권채무자에게 기업의 해산에 대하

어 통지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제144조 채권자는 해산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산

공시를 한 날부터 90일)안에 채+청구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채권청구서에는 채핀의 내용과 근거를 밝

히고 해당한 확인문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5조 청산위원회는 채권청구서를 받은

순서대로 채권을 등록하머 청산안에 따라

채권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안은 기업을 해산시킨 리사회 또는 재

판소,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합의를 받

아야 한다.

제146조 합영기업의 청산재산은 청산비용,

66



칭신·위우1최싱71曾의 보수, 종입원듬의 로

동보수, 기71소-3-세, 기71의 체J['- / 서로

처 리하이야 하며 치 리히<1], 님-은 제산은 힘·

잉 당사지·들의 奇지-各에 따라 보배하여야

한다.

제147조 칭산위YI최 (제]p:1조가 조직 한 칭신-

위우]최는 외>는 기입의 재산이 체무보다

직을 징우 헤 당 제A('l-소에 파산선<iC를 신칭

하이이: 한다.

제4소의 y1-겊7 피·산이 선.<l 있-皇 경으-

에는 칭신·사업-皇- 괸소에 V]기주이야 한

다.

제140조 칭 산위우1최·는 칭산사업이 管났2

김 -7. Y 산시·Y]이 c/관1,] <J-T-,l-너 10인안에 칭

산보고시블 만돌이 기입 창%-l%·]사% 1기 :d·

애 내야 한다, 파산에 의 
'<'l· 

칭 산사입은 꼰

A-凰 징 - Y-에는 제5/']-소에//rn 정 신JL,/.서普

내 야 한다.

제149조 청 신·위 
. 회는 청 산사7]이 끝니-A·-:-

차 로 기71-'J-·8--'W·파 엉 7i 히 기-·2-, -
'

i'-.'C.

록중울 헤 2' 기권-에 바처이· 하머 거레 - C-%l]

에 기입·!·:-지-리취소신칭 · 내이·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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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

에 대하여 청산위원최를 조직한 리사회 또

는 재판소,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 앞에 책

임진다.

제151조 기업등록기관은 합영기업의 해산을

등록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제 9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152조 정무名대외경제기관, 지대당국, 기

업등록기관은 합영기업과 관련한 법규명의

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

다,

세무등록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엉기업의

재정부기문견과 현물을 겁 열할수 있다,

제153조 감독통제기관은 합영기업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을 시정시키

고 정도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정사에 따라 영업을 죵지시

키거나 기업을 해산시킬수 있다,

i. 기업 설문건, 기업등록문건, 세무문건,

제정부기문긴을 사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2. 정 한 부기장부밖의 다른 부기장부를 두

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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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싱 죈. 가급을 l

%.1괴. 규정 로 A %1하지

않았을 징-7

4, 기 입의 정신.에 데 하여 체)9자에게 인'리

지 輪았을 경A.

5. 동·흐된 기입 의 tg칭이 아닌 니·른 명칭

을 쓰고 있을 ·징·7-

6, 빈X-사힝-을 정 한 기긴·인·에 등 A히·지 일'

있'을 겅우

7. 숭인일이 지사를 신%9히.있을 경우

8. I
l
)]에 이굿나게 리2을 분배하있을 겅우

9, 송인뙨 717밤의 엉입을 하었을 겅-7-

IO. 기뵨7<·약을 자의대로 고첬을 경우

il. V곡.지.본울 승인임이 줄있을 겅p.

12. 숭인입이 6게웽이상 영71울 중지하였

을 겅7-

제164조 출자하논 $물의 가릭과 진. 수량

을 게약파 디.르게 속여 출지·한 겅우에는

약가긱과 딩 기.가걱의 치·엑애 닝'한 금

엑을, 직귄을 V.i--9-하여 비)/]츠]으j2. 수·H1을

%1있거나 기 입의 제신·에 손헤偏· 7있을 경

-Y-에{<. 5고 소·득의 fLL- V:.심액의 1- s메에

헤 당한 금엑을, 산펑가, 부기검충을 
'허

위로 하였을 경-7-에는 그로 하이 71-5. 비

1%적소3-엑의 1-·5 에 해당한 금엑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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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재산을 배낸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

키고 그 재산의 10-20%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의 이릍으로 은행돈자리를 열고 기업

의 재산을 예금하였을 경우에는 그戌을 시

정시키고 비법소득액의 s-10배에 해당한

금액을 개인벌금으로 물린다.

제155조 문건의 접수, 심사승인, 감독통제

사업을 법규범 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헹정법적제재와 관련한 법규범에

따라 해당한 제재를 준다.

제)58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

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제157조 합영기업은 해당 일군의 햄위에 대

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일군이 속한

웃기관에 선소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청원을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받은 날

부터 30알안에 심의처 리하여야 한다.

제158조 합영사업과 谷련한 의견상이는 협

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헤결할수 언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 판기

관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 하여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

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項管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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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작 법

19S2, 10. 5 최고인민회의
상심회의 71징

제 ) 조 조소1민주주의인811공叫국 힙'시파1은

-(리니·라와 세게 이러나라들 사이의 겅

힙럭과 기술교류를 확대 밀'선시키는데 이비·

지한다,

제 2 조 管적·기입은 7리측 투지.가와 의국측

투자가가 2
AL%으로 투자하고 -위리측이 Y

산과 경영을 히·미, 합작게약 i긴에 따라

상내측의 뚜지‥K-을 상+l·하거나 리윤을 분

베 하는 기71·을 말한다.

저1 3 조 힙'직'기il은 -S:'-출인 수 있는 품,

신진기숩이 1뇨8]Jd 제풉을 셍신·하는 부문

이1 조 히.논 짖읍 기본으로 하신서 관굉,

봉사 -%L문에도 조리할 수 있다.

저1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힌내 

인 설비

외· +난기會을 -뮤지-히·거나, 국제시장에서

정쟁리이 뇨은 퓨을 셍산하4. 부문에 누

자하는 젓음 장리 한다,

제 5 조 공叫국 18 밖에 거주하]C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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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

다.

제 8 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

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투자가

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

제기콴에 합작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타산서를 비

롯한 해당한 문건을 럭부하어야 한다.

저1 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

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안으로 그 에 대하

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

다.

제 B 조 합좍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

안에 해당기업 소 재지의 도(직할시) 행정

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낟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 9 조 합작기업은 숭인된 합작업종을 마음

대로 볜경시켤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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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풀 제3자에게 진부 95는 인느L를 양V

하리고 함 커t-에는 상데 밤의 동의풀 반은

다읕 성무원 데피깅제기7E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1조 骨작기71은 게이패 따라 외국투자가

측의 기술자을 빙아 쓰 거나, 징무윈 네외

킨제기관과의 밥의1%!1에 제3국의 기숩지·-趾

체 - 하여 骨 수 있다.

제12조 힙·작기입-仗 산 1긋 겸잉에 쓸 -騷·지·

暑 수입한 수 있으미, Arn한한 제품을 수출
'値' 

수 있다.

제13조 외국누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환과

리·慮.분베는 If작제품으旦 하는 짓을 기본

으로 하며, $-II]-의 합의에 띠·리. 니-·븐 1싱-w

으로도 할 수 있다.

제14조 씹·작기7]에서 셍산된 제폼파 얻으,

수입은 합쟉게약에 따라 )g-판 또는 뵨베

의누-趾 리헹'히1- I 1저 ·A + 있디·.

제15조 이국/자기·가 췹·작기입에서 인은 팁·

빕적 리윤, 기타 소4추은 공화-:·l·의 외촤관

리외. %IR1한 VII[/]- s규정에 따라 g외로 코3

근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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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

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7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넌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기관의 감

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리윤을 분

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

어야 한다.

제19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서 어느 일방

이 합작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

기관의 숭인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

다m 이 경우 섕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

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닥.

제20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 전

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 한데 따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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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괍계물 청산하며, 둥록취소 수속을 하

여야 한다,

합작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 후에도

합작을 게속하리교 함 질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게월 전에 징무원 데외경 기관의

송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합작과 관런한 의건싱·이는 9의의

빙-I%으로 헤결'한다. 분젱시.긴各 조신민주

주의인민창촤국의 제%l 관 또는 중제기관

에서 헤당 질차에 따리· 심의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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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시행규정

1995. 12. 4 정무윔 결정

저1 1 장 일반규쩡

제 1 조 이 규정은 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을 정 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다.

제 2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

래부터는 공화국측 투자가라 한다.)는 다

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는 조 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외국측

투자가라 한다.)와 공화국령역안에 합작기

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 3 조 管작기업은 공화국측 투자가와 외국

측 투자기-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기업을 창

설하고 공화국측에서 생산과 겅영을 하며

합작게약에 따라 의국측 투자가의 투자몫

을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제 4조 합작기업은 수출제품을 섕산하는 부

문,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창셜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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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팡, 봉사 부분에2 71-작기업을 창선운영

할수 있다.

제 5조, 침 단기술을 비旻한 毛대적 기숩-

받아들이는 대상, 국제시장애서 겅A력이

높·은 제품을 셍산하는 싱·. 까학인구 및

기술게 빌· 대싱·, 자원기] 벌· 및 하부구조 긴

실데상에는 하직·기업을 창실하고 운엉하는

깃.왈 장리한다.

페 5 조 징·리하는 대상의 가작기업, 회.국

렁억 밥에 거수하는 고L좌국국적을 가진 조

신동포외. 하는 11-리·기오1, 자-杵-경제무8지

대와 같은 지억에 칭·설운엉꾀는 ti-작기업

은 공하국의 해 닝- 법-71%에 따라 세骨의

김-먼 또는 -7리 한 見 지 리용조긴의 제 공과

같은 우대를 반을수 있다,

제 7 조 나라의 인·진파 국가 및 시·회의 리익

에 지장을 주는 대상, 국기-가 따로 징 한

데상의 합작은 금지하띠 毛·경M호기준을

초파하는 대상, 선비 차 %신·공징이 깅제기

술직으로 심히 뒤떨이진 대상, 공화-Cf의

자오1을 기.공하지 임·고 그대로 수출하는 대

싱, 겅제적효]11-성이 적各 대싱-의 11'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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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한다.

제 8조 합작기업은 당사자를이 平자한 재산

과 기업운영과정에 늘어난 재산에 대한 소

유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

는 공화국의 법인이다.

제 0 조 합작기업은 자기 소유재산의 범위안

에서 기업의 채무애 대 한 책임을 진다.

제10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계약에 정한대로

기업에 투자하고 해당한 리윤을 분배받으

며 합작기업이 의국측 平자가에게 투자몫

을 상환해주거나 리윤을 분배해주도록 하

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측 투자가는 합작계약에 따라

합작기업에 平자하고 기업의 생산과 경영

을 협조하며 투자몫을 상환받거나 리윤을

분배 받는다.

제12조 합작기업과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리

익은 법적보호릎 받으며 管작기업과 합작

당사자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여

야 한다.

제13조 합작사업에 대한 통일적 장악과 지

도는 정무원대외겪제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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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d제무억지대 (이 아래부티는 지대라

한다.)안의 힙·작사7j예 대한 지도는 지대

의 시毛정경제위윈회 (이 아래부티는 지대

당-굣이라 한다.)기- 한다,

제14조 합작기업의 문긴은 7 신이旦 쟉·성 한

다.

외국측 함작닝·사자의 요구에 따라 외국이

로 된 빈역문을 붙인수 있다.

제IS조 이 57정은 외국측 투자가의 투자몬

이 기입동록자본의 30% 이상인 71-작기업

에 적용한다.

맛물림무익이나 가공무억 힝내로 외국平지.

를 빔아들여 합작을 하는 기업체는 헤당
-%f-정을 

적 -8·한디·,

이 규·정에 +f제피지 않은 시·항은 W촤국

의 헤딩·14]피. -/정- 키A-한다.

저1 2 장 雷작2l업의 창설

제]5조 v·작기업·E 앞선기술을 I/4·아吾이거

나 설1]]를 갱신하어 폼의 4을 R [제관1수

준으로 높일수 있으미 d제시장에시 경A

럭이 있는 수흥풉을 산할수 있거나 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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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자개, 동력을 절약하고 이미 마롄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창설曾수 있다.

제17조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공화국측 투

자가는 합작계약서초안, 경제기술타산서초

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한 다음 외국

측 투자가와 함께 합작계약서, 기업의 기

본규약, 경제기술타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IS조 참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제지

2. 계약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 업종, 규모, 존속기

간

4. 총투자액, 둥록자본. 平자몹. 투자액,

투자기간과 투자몫의 양도

5. 투자내용(화폐재산, 혐물재산, -牙업 소

유권. 기舍비결)

6.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7. 관리거구정毛. 종업원수(그중 외국인

수)

8. 생산규모와 자금, 설비. 자재. 연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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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럭의 소요량과 그 보장조긴, 생산물처

리방뱁

9. 셍산과 판매, 기술이전

10. 로럭. 제정부기, 외촤리용

11. 唱산괴. 기骨의 조싱 및 리됨-

t2. 투자꾜4의 상환 E는 리윤분배

13, 해산과 칭산

14, 게약위 반에 대한 피입과 민제, 분%해

길

15, 게약내핑-의 수정, 보 충, 취소, 계약의

효력, 보'험

16. 이리-에 괸요한 네- -

제IS조 기·작기업의 기본-1약에는 다음피· 같

은 내정-이 포Y]되이 야 한다.

I, 기엽의 떵칭, 소제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骨.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직, 업종 및 규모, 존속

기간

4. 총투자액과 동록지·본, j - 자%, 투자액,

平자 . (최.예제산. 힌骨제산, 7업소유

린, 기숟비길). 두자기간, 자%의 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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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6. 공동협의회의 구성과 임무, 운영방법

7. 기업의 관리성원과 그 임무, 기업의

임자, 종업毛수(그중 외국인수)

8, 생산 및 판매, 로력관리. 재정부기 및

재정검열

9. 결산, 기금의 조성과 리용,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윰분배

10, 해산 및 청산

Il. 기본규약의 수정, 보충

12.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20조 경제기술타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骨平자액과 등록자본. 투자비률, 투자

액 및 투자방식. 현물투자의 명세

2. 긴설물의 연건평과 대상별 건평, 건설

투자액. 건설기간, 건설방식. 건설위치,

린점과의 관계. 기존 긴물 밋 시설물의

철거비용

3. 지표별 넌간 생산량과 수츨비률, 국내

쇠시장 수요, 판매 (수출)가능성, 폐설물

의 리용 및 처 리. 외화수지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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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박. 자骨, 자재, 원료. 연료, 동럭.

· 수, 가스, 중기의 소요량괴· 그 보장대

첵

5. 단게 빈에 따르는 지見1虛 예정수입, 항

목별 윈가, 철산리윤, 세금을 비룟한 공

제악, 리윤분베, 平자상촨빙·식과 기간

6, 기본셍산기술공정피. 기술겅제적지표,

사 기술(팡업소-83, 저직-소유권, 기술

비겯)의 내2과 그 핑기.기.걱 및 시4-가

치

7. 촨경보호, 旦동인·전 및 지생과 판린한

자료

B. 이밖에 펄요한 내 .

S, 종曾식인 분식띵기·내용

제21조 합작기업의 창설에 대 한 심사승인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

레부터는 정무윈대외경제기<l· 또는 지대 당

국을 기7]창섣십사숭인기판이 라 한다.)이

한다.

헙무윈데외겅제기핀·은 지대씰의 합직'대상,

지대안에서 총투지.액 2, 000만진이상 되t

하부구조조1설대상과 그 g]-의 데상가운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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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자액이 1, 000만원이상 되는 합작대상

을 심사승인한다.

지대당국은 지대안에서 총투자액 2,000만

원까지의 하부구조건설대상과 그빌의 대상

가운데서 1, 000만윈까지의 합작대상을 심

사승인한다.

제22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외국측 투자가와

합작계약읕 맺은 다음 합작기업창설신청서

를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에 내야 한다,

합작거업 창설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밝히고 기본규약, 합작계약서, 경저1기

술타산서. 합작당사자거래은행의 신용확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2.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3. 기업의 창설목적과 유익성

4, 총투자액, 등록자본, 투자몫과 투자액.

투자 단계와 기 간

5. 계약날자, 기업의 존속기간, 조업예정

날자

6. 업종과 경영범위

7. 생산능력과 생산물의 수출비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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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면적과 위치

9, 넌간 에정리-8-과 분뻬. 푸자%의 상환

10. 6리기구징원 및 骨71원수(그중 외국

인수)

Il. 이뷔·에 필요한 내

제23조 지대딩국은 정무71대외졍제기관의

십사승인대상에 속하는 합작기업창실신칭

서를 접수한 날부티 7원안으로 정무원대의

경제기관에 보q]야 한다.

제24조 기업창실심사궁인기관은 합작기엽창

실신칭서를 접수한 다음 관계기긴·에 합작

기업창션11-의의리서를 보 내이 다음파 깁·은

내各을 w·의하이야 한다.

1. 게 획기 괍-·r]-는 송무자액 과 헌물두자. 셍

산 및 생산偏·치 리, 旦릭, 지·금, 자재.

원료, 언료, 동릭, · 
- 수, 가스, 증기의

소-9-랑과 그 보징·대책, 단게 1된 수익성티·

산과 d%한 자且

2, 제징기관과는 총1촌자엑, 합작당사자들

의 7자에과 투자내- - (힌骨. 현금) 및

그 보장대첵. 투자싱·tI· 및 리윤분 닝'

빕과 같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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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행정기관과는 현물 및 기술 투

자의 기술분석. 기술이전과 같은 자료

4. 건설감독기관과는 건설과 관련한 소요

조건, 그 보 장대책과 같은 자료

5. 국토관리기관과는 토져의 임대 및 리용

과 판련한 자료

5, 환경보호기관과는 환경보호 및 산업위

생과 판련한 자료

제2S조 합작기업창셜합의의뢰서를 받은 해

당판계기관은 그것을 방은 날부터 15 일안

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밝힌 합의서를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에 보 내주어야 한다. 이

기간안에 해당한 합의서를 보내지 않을 경

우에는 합의 한것으로 인정한다.

제26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 창

설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안으로 심의

하고 합작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한 다음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

승인서 또는 부項통지서를 보내주어 한

다,

합작기업창설승인서에는 합작기업의 명칭

과 소재지, 합작당사자들의 이름. 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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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과 昏록자 .

tg·사자·틀의 두자본·과 平자

엑, A종과 AI산규모, 骨9원수(그중 외국

인수), 투자기간, 71·작기간, $ 엄예징 날자,

투자상毛· k또는 리윤분1데 빙-It, 이 考에 필

요한 내용을 針허야 
-한다.

제27조 공화국측 투자가는 
'fl-작기위 

창셜승

인시를 i팬은 달부디 30일안으로 기우]소재

지의 ViII정경제위윈최 또는 지대당국(이

이·래부터는 도헹정겅제위원최 또는 지대

국을 기%등록기관이 i<]- 한다,)에 합작기업

昏록신칭문긴을 여 기업을 %록하고 기

오1등록증을 발급박아야 한다.

기업등록을 한 닐자가 합쟉기업의 창셜일

로 되미 71-작기71-t- 이 날부터 공촤국의 )
%1

인으로 된다,

제26조 합직·기입은 기업을 동록한 날부리

20일안으로 헤 딩 제정기관(이 아레부리는

새무기긴이 라 한다,)애 세무등록신신문긴

을 내어 세무骨록을 하고 세平등록증을 빌-

급일·아야 한다.

제29조[ 
w骨작기업은 

기Y]을 등록한 닐·平뎌

20 릴인·s 로 헤딩- 세 괸·에 세괸·동록신칭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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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여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0조 합작기업의 관리성원은 다른 기관

또는 기업의 직무를 겸임할수 飯다.

제31조 합작기업에는 재정검열원을 둘수 있

다.

재정검열원은 합작기업의 재정부기문건을

겅열하고 검열보고서를 만들어 겨업책임자

에게 내야 한다.

제32조 합작기업은 비상설적인 공동헙의회

를 운영할수 있다.

공동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

함한 필요한 수의 정원들로 구성 하며 그

수는 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협의회 정원에는 합작당사자와 기업책

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합작당사자 일방이 다 맡

아할수 似다.

제33조 공동협 의회는 합작당사자들의 합의

에 따라 펼요할 때마다 소 칩한다.

회의 날자와 장소, 토의안건은 기업책임자

가 회의소집 30 일전에 공동헙의회에 참가

할 성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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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71의회에서는 세 기술 도 입과

제풉의 질제고, 투자 및 제투지., 平지.몫의

양V. 동록자본의 충가. 업종빈경, 존속기

간의 인장, 기업의 1叔'전대첵, 닌간겅영환

동계획과 같은 합작기업의 운영에서 나서

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한다,

제35조 11-직·당사자들은 공동힙의회에서 토

의하고 합의한 문제를 긴밀로 게약하거나

합작게약서에 부혁.으로 심부하고 리행하어

야 한다.

제 3 장 平 자

제35조 합작기업에 平자하는 6은 합쟉당사

자들이 합의하여 정 할수 있으나 외국측 부

자가는 등록지. 의 30%이상을 平자하이야

한다,

제37조 현1'작당시-지·는 촤페재산, 신물제산,

공엽소유권, 저쟉소-HA, 기숩1]]有 같은

짓으로 투자한수 있니.,

제38조 외국측 투지·가기- 1 자하논 헌불제산

은 투지·기·의 소-R-이떤시 骨작기7]에 반드

시 필요한것이이 야 하며 -7회.국링익 인·에

으a



없거나 있다 하더 라도 수요를 층족시키지

못하고있는것이어야 한다.

현물재산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지

말아야 한다.

제39조 현물재산으로 平자하는 경 우에는 현

물재산명, 규격, 단위, 수량, 용도, 가격,

생산공장 및 회사의 이름, 현물재산을 수

입해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한 내용

을 밝힌 명세서와 대외상품검사문건. 해당

한 상품알림책 같은것이 있어야 한다,

제40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권, 기술비결

은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시킬수 있어야

투자할수 있다,

1. 새로운 제품 또는 수출품을 생산할수

, 있거나 현존 생산설비와 기계의 성능을

개조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수

있어야 한다.

2. 毛료, 자재, 로럭 , 연료. 동력을 대폭

절약하고 공화국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어야 한다,

3. 로동안전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

해롭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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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조 W업소-{권, 지직'소-7권, 기술비길

且 투자하는 경우펴)는 그 멍칭과 소유자띨,

싣%가치, - R·효기간(기술비긷의 -무효기긴·

은 제외) 갑-之깃을 리'호) 섣낑서외- 기술문

힌, 도면, 조작지도셔와 긴·-C 기술자료,

녕개가격의 산근거 같-色것이 있이야 한

다.

제42조 투자는 다 - 과 같이 하있을 떼에 71

정한다.

1. 화메제산은 헤딩'한 근의을 외화괸·리기

관과 합의한 은弔의 돈자리에 넣있을 tI]]

2. 부%산은 소各권 또는 리A-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수속을 끈넸을 떼

3. 부·동산서'의 훈1-誠- 산은 소·8- d 또는 리

· %이진수속을 管내고, 기업의 구내에

옮지놓았을 I[]]

4, 공업소유권, 저작소-E-권은 해닝' 소유귄

증시률 기업의 판힐체 넘기있을 떼

5, 기舍1]1걷온 게약에 징 한 기술이전조건

이 싱헌피였을 떼

서143조 헌骨제산피· - 

&7·tr 소�.y권. 저쟉<유권.

기술비절의 가긱은 국제시 장가격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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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평가한다.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저작소유진, 기술

비결의 평가가격이 합작계약서 또는 기본

규약에 정한 투자의무액보다 적을 경우에

는 해당 투자가가 그 차액 만큼 보충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제4Z조 투자하는 재산의 계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화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돈자리에 넣은
'

닐에 무역은헝이 발표한 환륩에 따라 조 선

원으로 계산한다.

제45조 합작당사자는 기업등록증을 받급받

은 날부터 90일안에 투자의무액의 15%를

투자하여야 하며 그 밖의 투자는 합작기업

창설승인서에 정한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를 정한 기

간안에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정 한 平자기간

이 지나기 1개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기

관에 투자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이各,

주소, 早자금액, 투자기간. 연장기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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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거를 計히교 상대방 합작당사자의 骨

의서릅 칩부하여야 한다.

투자기긴은 이리1%8 인장할수 있으니· 총언

장기간은 12개월을 님을수 없다.

제47조 무자를 징 한 기긴·인·에 끝네지 못하

였을 경우 기업칭·셜심사숭인기관은 휘-작기

71창설승인시를 취소할수 있다, 이 겅우

합작기오1은 함작기입창설승인서를 기업창

설심사숭인기관에 바치1[ 기7]昏록, 세무

등록. 세관동록 취소수속을 하어야 한다,

제4S조 $'작딩·사자는 7자를 정 한 기간안에

하지 않아 상데빙- 합작딩사자애게 손해를

주였을 겅우-외. 게약의무블 리헹 하지 않아

기 7]을 운엉 할수 있이 해 산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 한 보상지71을 진다.

제48조 합작기업은 합작당사자들이 투자를

끝내었을 졍우 푸지·확인문조1을 . 7기김骨사

무소의 김중을 받아 기 71 창섭실사2인기판

에 네미 平자가에게는 투자중서를 I%'급해

주이야 한다.

平지.중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투자금엑.

7자X-, 투자밖은 힙작기7]의 떵 칭과 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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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간, 등록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0조 합작당사자는 자기 투자몫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증여, 판매에

한함) 또는 상속할수 있다.

平자볶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합작

당사자의 동의를 밤은 다음 기입창설심사

승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몫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판매조

건에서 상대방 합작당사자가 먼저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저151조 합작기업의 등록자본은 합작당사자

들이 平자할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총平자액은 합작기업의 류동재산과 고정재

산의 총액으로 하며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의 차액은 차입금으로 충당할수 있다.

제52조 동록자본은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등록자본을 늘이려는 경우에는 합작당사자

들이 합의한 다음 기업창설싱사승인기판에

등록자본증가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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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록자본종가신칭시에는 기업의 명칭, 충

투자에, 등吟지.+(-. 등록자꼰의 증가액과

중가방범, 중가2-기를 瞬"히고 힙'작당사자

들의 잡의서를 침부하여야 한다.

제S3조 합작기업은 투자기간의 언장, 투자

몬의 양도 또는 상4/. 骨록자뵨의 볜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1스·생된 날부터 7일

안으로 빈경등록을 하어야 한다.

제 4 장 경영繼營

제S4조 합직·기입은 tI·작기 7] 칭·심숭인서에

지직된 기긴안에 조 71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 한 기간안에 조7]힐·

수 獻는 졍우에는 헤 당 기엽장설십사숭인

기관에 조 업기일연장신칭서를 쎄여 조입기

일연장송인을 반아야 한다.

조 업기일연징·신청서에는 기업의 띵쳉, 조

업기일연장리유외. 언장기 인을 割'히고 ·근기

문건을 침부하어야 한다.

제55조 합작기업의 &i]기일은 여러빈 연징·

'알수 
있으나 총언징·기간은 12게월을 71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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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업기일안에 조 업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업창셜숭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기일은 기업

창설심사승인기관에 합작기 업창설승인서

를 바치고 해당 등록기콴에 등록취소수속

을 하여야 한다.

제5S조 합작기업은 영업허가증서를 가져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영업허가증서는 합작기업창셜승인서에 計

헌 조업예정날자안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허가증서의 발급은 정무毛대외경제기

관 또는 지대당국이 한다.

제57조 영업허가중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조

건이 갖추어져야 발급받을수 있다.

1. 건물을 신설 또는 개견, 확寺하는 경우

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여야 한다.

2. 생산부문에서는 시운전을 한 다음 시제

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봉사부문에서는 해당 셜비 및 시설을

갖추고 봉사물자의 구입과 같은 봉사준

비를 끝내야 한다.

4. 管작기업 참설승인서에 정한 투자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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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한다.

5, 이밖에 영업꽐동에 필요한 준비를 晋내

야 한다,

제S8조 엉업준비-趾 曾 11 힙-작기업은 준공7]

사기관, 부기겁骨사무소, 생산공정 및 시

설을의 인·진성, 71·징보호를 검骨하는 해당

기판에 집사 또는 확인 의뢰서를 네야 한

다.

검사 또는 확인 의묘]서를 받'은 헤당 기관

은 징 한 기간안오로 의뢰대상을 검사 또는

확인하고 결함이 있을 겅우 그것·을 시정시

킨 다음 해당한 김사서 또는 확인서를 발

급해주이야 한다,

제S9조 잉 71'허기.骨시를 발骨밤으리고 한 경

우에는 엉엽히가신칭서를 징무원대외경제

기관 또는 지대 당국애 내야 한다.

영입허기·신칭서에는 기업의 1'칭칭, 소 제지.

조 업애정날지·, 寺투자액. 등록지·본. 平자

실적, 업종 같은짓을 頃'히고 시제풉진8,

헤당 기판의 투자확인서. 준공검사시. 생

산공정 몇 시설본의 안전성을 휙인하는 분

긴, 환毛영 향is가서, 합작기71창섭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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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so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

은 영업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안

으로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해주거

나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기관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중서를 발급받은 날이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된다.

제51조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업종범위안에

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창셜심사승인기관에 업종변경신청서

를 내야 한다.

업종변경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소재지,

업종볜경 내용과 리유를 밝히고 경제기술

타산서와 합작당사자들의 합의서를 침부하

여 야 한다-

제62조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은 업종변경신

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그것을 심의

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자

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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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합작기업은 업종빈겅승인통지릉 빨

은 날부티 5일안으로 기업 叫기핀·, 세%-

둥록기관, 세관에 해당한 빈겅사항을 등록

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업종이 빈깅되있을 겅-(에는 해당한 7속

을 기처 덩업히가骨서믈 다시 빌·급별이.야

한다.

제54조 힙·직·기 ]은 기업창 과 겅잉에 필요
'란 

로 릭, 꼴자, 기술, 선비, 전기 같은것

을 공촤국의 해당 기괸, 기71소에서 구71

할수 있으며 생산제품이나 구입 한 -計자暑

공화국의 헤당 기괸·, 기71소에 판메 할수

있다. 이 경우 당 기관. 기업소에 셰획

을 낳骨리고 수공骨계약을 맷이야 한다.

수공급-게약애는 게약당사자들의 이름, 소

재지, 게익0날자, 게약기간, 게 약데상과 수

량, 진, 기술적요구, 가걱 및 대骨지불,

넘거주].L빈·기, 게약리헹남보, 게약위반에

대 한 첵입, 분1해철과 길·은 . X-을 라허

야 한다.

제65조 기관, 기입소는 
'71-직·기R:1과 

&·분린

iL력, 물자, 전기 ·같은.깃을 - Y 선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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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주어야 한다,

제66조 합작기업은 직접 또는 공화국의 무

역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창설과 경영에 필

요 한 물자, 기술(공업소유권. 저쟉소유권,

기술비唱)을 수입하거나 생산제품과 기술

을 수출할수 있으며 그것을 외국인투자기

업에 팔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살수 있

다. 이 경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

대당국에는 물자의 반출입신청서를, 과학

기술행정기관에는 기술의 수출입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

온 물자(생산제품 포함)의 반출입신청서를

밭은 날부터 3일(과학기술행정기관은 기술

의 수출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해주거

나 부결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합작기업의 생산용물자. 생산제품.

수입상품, 기술의 수출입 가격과 국내구입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여

협의 하여 정한다,

공촤국령역안에 판매하는 생산제품읍 비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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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물자외· 기술의 가걱온 국가가격제

정기관이 정 한 가걱에 岳'촨다,

제68조 管직·기71은 경잉용骨자를 곰촤국의

상업기관에시 키접 사骨수 있다.

제70조 합작기입·은 기콴, 기업소, 외국인투

자기입과 릴가공을 할수 있다. 이 정우 삯

가공게약을 맺이야 한다.

제기조 함작기혀온 기-bt긴설을 직접 밑'아하

거나 진실기입에 위딕'해이 할수 있다, 긴

설기입에 3 탁하는 겅-(에는 해당 법71-1-s

에 tLl-리· 긴절하여야 한다.

제72조 w·직·기Y은 외국측 骨직당사지·의 투

자 몫요로 들이오는 물자를 대의상품김사

기 3(기會은 과'힉기술+l사기판)메 의괴하

여 검시· 또는 확인을 번·이·야 하며 A시. 또

는 확인하는데 민요한 )긴을 보장해주이

야 한다,

제73조 데외상품겁사기관과 과학기舍검사기

관은 검사 또는 확인 의뢰서에 따라 의뢰

대상을 짐사 IE는 확인하고 해당한 중서를

받급헤주이야 한다.

제74조 Y;·직·기7]은 인1곈셍 휜·메 필요.한 All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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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조선원을 받고 판

매할수 있다. 이 경우 받은 조 선원은 원료

및 자재 비, 로력비, 대외사업비로 쁘 거나

세금, 사용료를 무는데 쓸수 앴다,

제75조 합작기업종업원의 로동보수는 외국

투자기업과 관련한 공화국의 로동법규범에

따라 지불한다.

제7S조 합작기업은 외국합작당사자의 기술

자나 제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수 있

다. 이 경우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를 정무

원대의경제기관 또는 지대당국에 내여 합

의하여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신청서에는 채용할 기술자

의 이름, 성 별, 생년월일. 국적 . 민족별.

채용근거. 채용기간, 거주지, 기술이전내

용, 기술이전기간, 생활보장과 같은 내용

을 밝혀야 한다.

제77조 합작기업의 종업원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로동보호, 사회보험,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는다.

제7S조 합작기업의 부기계산은 외국인투자

기 업 과 관련한 공화국의 부기계산법규범에

101



따라 한다,

제79조 히·직·기업의 징잉개산은 조선원으로

한다.

외-v힙·작당시.지.의 요구에 따라 게산된 &

선원은 외촤로 촨산하이 부기문긴에 기입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신원에 대 한 외화의

촨산은 무역은행이 정한 헤 당시기 외화 교

촨 및 절제 시세로 한다.

제B0조 fl·작기입의 骨자증서, 넌간걸산보고

문긴. 칭산1'G!-문긴은 부기검중사무소의

겁종을 받이·야 iL럭올 기진다.

제허조 합작기업은 고정재신-판리, 자제및

제骨관리, 제정1반리를 외국인투자기입피.

핀·린 한 헤당 h[l-]T;-A에 마라 하여 야 란다.

제82조 힘-작기Y]은 51장제산감가상기·금

따로 적립히·어 놓고 <11징제산을 毛신하기

나 보수하는데 써야 한다. 필요 한 경우 고

정제산감가상각금은 R동자금으見 쓸수 있

으나 다-8-분기 안으로 메꾸이야 한다,

제B3조 합작·기입요. 
-y화국의 외촤3리외. 관

린한 법규1%에 tIl바 외파骨 리옹하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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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합작기업에 출자된 조 선원은 공화국

령역안에 있는 원료, 자재의 구입비로 쓰

거나 로력비, 대의사업비, 세금, 사용료와

같은 지츨에 쓸수 있다.

제85조 합작기업은 폐설물과 부산물을 처리

하여 얻은 조선원을 거래은행의 돈자리에

따로 넣고 정 한 항목에만 쓸수 있다,

제86조 합작기업은 외화수지균형을 자체로

맞추어 써야 한다.

제87조 합작기업은 공화국의 령역안에 있는

보험기업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6 장 결산 및 투자署상환, 리윤분배

저188조 합작기업의 결산년도는 해마다 i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합작을 시작한 해의 결산년도는 기업 창설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업을 해산

한 해의 결산년%는 그 해 1월 1일부터 해

산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S9조 합쟉기업은 경옇활동에 대 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녠별로 한다.

년간겯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총수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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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와 기타지출, 거레세를 덜고 심산리윤

올 확정하는 t-11으보 한다,

제90조 71·작기71은 해1개디· 년간긷산리名에

서 5%률 떼이 V록지.뵨금의 25%가 필 떼

까지 에 비기금으로 적 립하어야 한다,

에비기骨은 骨직기업의 절손을 메꾸거나

둥록자본을 늘이는대 쓸수 있디..

제9]조 
'합작기71은 

필산리윤의 10%까지 확

대 재생산 및 기술발전 기금, 骨71핀들을

위 한 상d-기금, 문화후AA기骨, 양성기금과

같은 필요한 기금율 적 7]하고 획·대제/%1산

및 기숨발전 기骨은 자체의 게획에 따라

쓰 며 상금기骨, 문촤후셍기금. 양성기금은

헤 딩' 재징기 d1111 힙'의 일에 씨 아 한다,

제92조 합작기71은 외국7자기71 및 리 1인

세금파 관린한 공촤국의 IT규1A에 따라 해

당한 세금을 불이야 한다,

제93조 공叫국떵역 뷔'에 거주하는 공화국국

적을 가진 조신동끄:외- 하는 지대 밖의 71'작

기71은 다음과 길·이 기7]소독세를 감trnt1받

을수 있다,

i, 기7]소득세률을 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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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부분에서는 10년이상 기엽을 운영

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로부터 1녠간 면

제하며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

어줄수 있다.

3. 총두자액 6,000만원이상 되는 하부구조

건셜부문에 투자하는 경우 리윤이 난 해

로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94조 의국측 합작당사자는 투자몫으로 상

환받았거나 분배받은 자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공화국령역안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위 납부한 기엽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

제95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재平자분

에 해당한 소득세를 반환받으려고 할 경우

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의 기업소득세

같면 또는 반환 대상확인문건을 첨부한 기

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해 당

세무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6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 감면 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

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통지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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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개 하어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민 또는 반老·을 숭인하는 컬

우에는 기업소득세 감번 또는 반卷승인서

를 발骨헤주이 야 한다. 기업소득세 감먼

또는 반촨&인시에는 소득세 K-l'면 또는 반

毛. 대싱·과 비을 및 R엑, 기간과 권·은 필

요한 대용을 Q·]'히야 한디·,

제97조 기업소득세의 깁-민을 승인받은 다- ·

50년안에 합작기91을 헤산하는 경우외. 平

자자본 愼 재두자지·骨을 투자한 낟부티 5

년안에 칩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겪·면반있'

거나 반毛.빌·은 기71소득세엑끌 바처야 한

다.

제浦조 외국측 투자가의 7지패 대 한 상s-

파 리윤분베는 합작Z-%품으JE. 하는것을 기

본오로 하1)l 
'힙-작계악에 

따라 다른것으로

할수V- 있다.

제98조 w·작기입의 리 t 힙·직·게약에 tr]-라

상환 또는 분베 의무를 리행히·e네 먼지

쓸수 있다,

제100조 
'합작기입은 

외박7 1/-자가의 ·%을

상진하기로 한 겅우 平지.g을 
'

7:l·직·계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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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합작기업은 리운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 결산리윤에서 세금과 기금을 공제하

고 남은 리윤을 합작계약에 따라 분배하여

야 한다.

제102조 투자몫의 상환 또는 리윤분배에 대

한 년간총화는 년간부기결산문건을 재정검

열원의 검토와 부기검중사무소의 검증을

받은 다음 결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 말

전으로 하여야 한다.

제103조 투자몫상환이나 리윤분배를 제품으

로 하는 경우 그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4조 합작기업은 분기결산문건을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에, 녠간결산문건을 결

산년도가 끝난 다음해 2월말까 해 당 기

업 창설심사승인기관과 세무기관에 내야 한

다-

넌간결산문건에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 외국측 합작당사자는 早자各의 상촨

또는 리윤분배로 받은 물자, 자금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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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l%적으로 일은 소득을 새금敍이 공최.국

링억 9.r으로 내 길'수 있다.

제 6 장 존속2l간 및 011산

제106조 
'fl-직'기엽의 

존<기간은 합쟉기오)창

설숭인서에 징한대로 하머 기업을 능록한

낟부터 게산힌·다,

제107조 합작기7.1의 존<기간은 당사자들이

협의 하어 언징·함수 있다. 이 ·진위 존속기

간이 끈나기 6게월전에 기업창설심사승인

기관에 존속기긴·언장신청서骨 l.]1여 숭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연장선칭서에는 기7]의 t징칭과 쇼

제지 . 인징'기 긴'과 d거暑 범지고 닝'사자늘

의 힙·의서와 징제기술타산서를· 침부하띠야

한다.

제108조 기입창션심사승인기관은 합작기입

의 존속기간연징'신칭서를 반은 날부너 3U

임안에 그것을 심사하고 AS)하기나 부긴

하3 긷정을 한 다음 헤 
' 

한 통지서를 J,w

네주이야 한다.

제109조 骨작기입-且 존속기긴·연징·숭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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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기업등록기

관. 세무기관에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

과 소재지, 연장기일 같은것을 밝히고 존

속기간연장승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0조 기업등옥기관, 세무등록기관은 합

작기업의 존속기간변경등록신청서에 따라

해당한 변경등륵을 하고 기업등록중, 세무

등록증. 영업허가증을 다시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1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끌나면 해

산된다. 이 경우 외국측 당사자가 투자한

재산은 공화국측 당사자의 소유로 된다.

제112조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전에

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할수 있다.

1.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불가항력적사유로 기 업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2. 합작당사자들이 기업의 해산을 합의한

경우

3. 기업이 파산되였거나 합작승인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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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등록이 취소된 적우

저1113조 합작당사자늘이 게약의무를 리'셍하

지 않거니. 불가항릭적인 사-8 로 기 ]운엉

이 너는 暑가능한 겅-(. 합직·당사자省·이

기업해산을 헙-의하었을 겅-원에는 기3]창설

{]사송인기관에 기업竭산신정서를 내이 숭

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해산신칭서에는 기커 의 1청 칭, 산 근·

거와 리-i骨 W+S'1고 그w것을 확인할수 있는

분건을 첨부하어야 한다.

제114조 기 2 창설심사승인기핀·은 기업헤산

신정시클 받·은 날부티 10일안에 십사한 다

음 숭인하거나 부건하는 켠정을 하고 신칭

吟에게 세 당힌· -붕시시-규 )Il-내7이0p 한나,

제11S조, tI·작당사자들-S- 합작기 7]의 산이

숭인된 다음날부티 15일인-에 공동省의최骨

연고 칭산위원최·趾 초려하이야 한다,

칭산위원최성원에는 기오;책입자, 체권자대

표, 부기7]중원, 합직·당사자 7는 제징려

일원이 포함되이야 한다,

제11S조 $작기업이 파산되있거나 셥·직·기업

칭·설숭인 15는 기입등복이 71.소되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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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재판소 또는 기업창설심사승인거관

이 청산성원들을 임명 하고 청산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7조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채권자회의를 소집하며 채권자대표를

선출한다,

2. 기업의 재산과 도 장을 넘거 받아 관할

한다,

3.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 한다.

4. 기업재산에 대한 잔존가치를 조 선원으

로 毛가한다.

5. 결속하지 못한 해당 업무롤 넘겨받아

처 리한다.

6. 재정결산서와 청산안을 작성 한다,

7. 거래은행, 세무기관, 기업등록기관에

기업 의 해산에 대 하여 통지 한다.

8. 세금을 바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며 낱

은 재산을 처 리한다.

9. 이 밖에 청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를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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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칭산위윈회는 조 직된 날부터 10일

안으로 채권자와 체무자에게 기업의 청산

에 데하여 骨지하미 -y지하여야 한다,

제119조 ]--직·기입에 대한 채권자는 칭산통

지를 72은 날부티 30일(칭산통지를 빈·지

못한 겅우 청산공지를 한 남부티 90일)안

에 체 청-/서吾 칭산위위최 내야 한다.

체권칭7시예는 체宅자의 이吾과 채핀의

내정.. 근기를 W히고 헤딩한 픽-인문건을

1]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창산위워최는 채귄칭구서를 반은

순서대로 骨록하미 청산안·을 작성하여 기

업 창선심사숨인기권· 또는 제핀.소의 확인을

1身아야 한니·.

제121조 7]-직-기임의 칭<l·제신·-色. 청산비 -

,

정신·위원회성윈들의 보키2, 콩·업웃1돌의 71

동보수, 세급. 기업의 체)'13- 순서로 처 리하

며 넘-·은 재신은 Y]'작 약에 따라 처 리하여

야 한다.

님-은 제신·으%. 외국측 당사지.의 Y 지.꼰을

다 상毛·힐·수 獻- 직우에는 고L하국측 낭사

자가 그것을 C그까지 싱-환할 잭71.趾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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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합작당사자가 조직한 청산위원회는

청산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경우 재판소에

기업의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판결로 파산이 선고되였을 경우

에는 청산사엽을 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

다.

제123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청산사업이 끝난날부터 10일안에 청

산보고서를 만들어 기업창설심사승인기관

에 내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인 경우에는 재 판소에도

청산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12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기업둥륵증과 영업허가증, 세무등

록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하며 거래은행

에 기업돈자리취소신청을 내고 기업의 해

산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a조 청산위원회성원은 청산사업의 결과

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제12S조 합작기업의 문건은 문건의 중요성

에 따라 5년, 10년, 20년,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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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김독통제 및 분題해걸

저1127조 정무원대외징제기관, 기업骨록기 관

은 YI·직·파 관린한 립il-빔의 준수정힝을 밀

상직으로 갑독통제한다.

세무기괸은 필요한 ·징우 합작기업의 제정

무기]/긴을 검럴할수 있다.

공화국축 平자가의 웃기V·-3 합작·기71에

대한 기술실무적 지도외. 제를 한다,

제12B조 합직·기업이 다읍피· 짐·은 q위를 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시정시키-'·l- 정도에

따라 1만-10만윈의 민금을 물리비 정상에

따라 일정한 기간 영업을 중지시키기나 합

작기업의 창설 또는 기업동록을 취소'힐·수

있다.

1. 7]-직·기업창셜신청문긴. 기업등록문긴,

세수t분긴, 세괸·수<문긴. 제징부기문긴

各 사실과 및·지 않게 작셩제출하있을 겅

우

2. 정 한 제정부기문긴뷔'의 디A·i- 제징부기

문긴올 두있을 직1-

3, 기금을 정 한대로 키 7<1하지 않았을 겅우

u피



4. 등록된 기업의 명칭이 아닌 다른 이름

으로 활동하는 경우

5. 볜경사한을 정 한 기간안에 등록하지 g

았을 경우

6. 승인없이 지사를 내오거나 등록자본을

줄옜을 경우와 기본규약을 고쳤읍 경우

7. 합작계약과 어긋나게 투자상환을 하거

나 리윤을 분hIR하였을 경우

8. 승인된 업종밖의 영업을 하옜을 경우

9. 기업의 청산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알리

지 않았을 경우

10. 숭인었이 6개월이상 영업을 중지하옜

을 경우

제129조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한자어1게

는 벌금을 물릴수 있다.

1. 투자하는 현물재산의 가격과 질, 수량

을 합작계약곽 다르게 속여 두자하였을

겅우 계약가격에서 평가가격을 毛 값의

5배에 해당한 금액

2. 청산위원회성원이 직권을 람용하여 비

법적으로 수입을 얻었거나 기업의 재산

에 손실을 끼根을 경우에는 그 소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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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손해엑의 I-5때에 해당한 검액

3. 제산띵가. 부기김%을 허위로 하91을

·겅우에는 C'l- 소득액의 2-5베에 해당한

금엑

4, 기엽칭·설早 平지.한 재산을 당사자에기1

알리지 않고 뻬넨 겅우에는 그깃율 시정

시키고 wu])넨 제산의 10-.20%에 해당한

骨엑

S. 기커의 산음 게인의 岳자리에 예S하

었을 경우에는 0깃을 시정시키고 그 금

엑의 2-5배에 헤당-한 금엑

제130조 이 i)3을 이긴 1위가 엄중할 깅

우에는 
'SW징적 

또논 힝사켜 착임을 진다,

제 13]조 피국吟 당사·자는 합작기 R.1꽈 :란卷

한 해담 림군의 헹위에 대히·어 의견이 있

을 경우 헤당 기&el·에 신소칭71을 할수 있

다.

신소칭원을 국)수한 기판은 그 것을 발各 날

부터 30인인·에 J]의·치리하여야 한다.

제1묘조 호]-직·기입 과 괸·친 
'l· 

의긴상이는. 기

의의 빙-1;Il으,로 헤길한니·.

거 의의 l·M'7.1으로 해결할 i 임는 ],[젱)문제

us



는 공화국의 재판기谷 또는 중재기관에 제

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된

외국인기71법

싱부1회의 項징

제 l 장 외국인2l업범의 2 l본

제 1 조 조선민[꾸펴(-의인VIAE최.-:·:'은 세계 여

리 니·라·둔과의 깅 관개를 확대 1질'전시키

기 위하이 니·톤 니·리·의 님인과 개인들이

자-8d제무억지데 안에 외국인기7]-S- 창설

운잉 하는 깃음 히- - 한다,

제 2조 외국인기71은 외국투지.기-가 기 ] 신

립애 괸요한 자본의 7'1부普 투자하이 장심

하111 독자직으로 징잉횔·동·으- 하는 기입을

닐 한다,

제 3 조 피<寸투지-가는 진자/업, 지·i파공업,

기게제쟉공우], 식A'/-가공-W업, 괴닉·기-공정·

업, 떻)各풉공업과 운수 및 EL사를 비$한

이 리 J/%t예시 외-:*l'오1기frI 칭· l 운 영 
'헐·

수 있다,

나라의 안진에 지 싱- 주거나 기合지各 뒤

省이조1 기71·은 장설함 수 일다,

제 4 조 국가는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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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면경제 발

전에 저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

다.

제 6 조 콩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았는 조

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 경제무역지

대 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 운엉할

수 있다.

제 2 짬 외국인)l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투자

가는 외국인기업 창설신청서롤 정무원 대

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이 때 신청서에는 기업의 규약, 경제기술

타산서, 투자가의 자금신용확인서를 비릇

하여 심의비준에 펼요한 문건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 e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기엄

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 안에 관

개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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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부 1하는 김정-S- 하이야 한다.

제 9 조 의可투자가는 기입 창심이 송인피먼

30릴 s%에 기엄소제지의 V헹징겅제뮈원최

에 기엽을 骨 - 하이이· 한다,

기입을 록한 토{'이 외여-인기71 칭·싣일且

된다,

외국인기업은 기우]名· 능록한 부니 20일

안에 기71소제지의 제징기관에 세무骨록을

하이야 한다.

저110조 외국인기7]은 징),L원 익외진제기7}·

의 2인일에 우리니·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데1(부, 출장소블 네오거나 새끼최

사를 십Y]할 수 있p-띠, 7-리L-IA 또는 다

든. 니-디-의 회시·-둔吟 기 엽요 171-t - 0

있니·.

제11조 외국투자가는 외1·r인기입을 싣립하

는데 괼요한 긴설-R- 우리나리· 해당 긴신기

판에 위탁하이 할 수 있다.

제12조 외울f투자기·는 - 인%/l·-E. 외국인기71

창설신청시에 지키된 기긴- 안에 平자'하이

야 한다. 부득이 한 사징으로 정한 기간 안

애 투자합 수 但을 깅-7. 는 해 당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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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을 받아 平자기일울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정무원 대외정제기관은 외국투자가

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리유없이 平자하

지 앓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연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2l업의 경영활동

제14조 의국인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콴

이 숭인한 기업의 규약벙위 안에서 경영활

동을 전행하여야 한다.

저115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징

경제위원회에 섕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 외국인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

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 하거나 다른 나라

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

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17조 꾀국인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

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

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겨본으로 한다.

제18조 외국인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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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역·足행에 ·(자리-趾 두어야 한다.

외1·:인기R]은 되회·21·리기%1과의 %]H의1破에

우리나리·의 다른 은힝1 이니- 니.른 나라 은헹

에 <다자리暑 骨 수V 있다.

제19조 외국인기인은 기7]소제지 안에 제징

부기·눈>-S- 이야 하미, 쟬잉 산을 공회·

국의 외국인平자기압피- 괸- 1한 제정부기계

산 ·

'

l'ILIA]에 비·라 하예야 한니·,

제20조 외국인기깁은 기71운엉과 관련한 iL

리·g- 기Y] 소제지의 로 력안선기판과 W

게약에 띠·라 우리나리- 로러으로 체용히·이

이· 하머, - 2-한 로 :]음 해고'骨 수 있다.

외국인기업이 다科 나라 기술지·, 기농공을

재용하러고 
'健' 

징우에는 징무 1 대외경제

기판피 합의하이이· 한다,

제21조[ 외국인기깁에시 인하는 죵우]원骨2

적입동[iA조직을 네名. 수 있다.

직il동111조직은 공촤국 로-VII]cd-에 따리-

종입핀들의 권 리와 리익을. 뵤if히.미, 외q-

인기도]파 로동조 l 보장과 A!l- 1한 계약·皇

맺고 /I- 리헹율 김'독한다.

외국인기입은 지엽동밍조직의 省·骨조조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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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 외국앤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

법적 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공화국

의 외화관리와 관런한 멉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도 있다,

제23조 외국인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

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24조 의국인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

금을 물어야 한다.

저125조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괼

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

출할 때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저126조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읕 늘일 수

있다.

외국연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사람에게 양

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의경제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 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飢다.

제2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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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31의 투자 1줏 세무 정형읍 71일

김-독省' 수 있디·,

제 4 장 오1국인2l업의 해산과 분쟁해겸

저128조 외g-인기71·읜 숭인된 존속기건·이 ·꾼

나삔 해산된다.

치국투자가는 존속기5이 끝나기 진에 기

7]名 헤산하리고 하거나 그 기긴을 우1장하

리/d 할 경-F에는- 징무%l 데외겅제기판의

숭인-皇· 반아야 한다.

제29조 정무 l 대외징제기괸-各 비旻한 헤당

기관은 외국·무자가와 외국인기7]이 이 IA]

을 위 반한 겅우에 그 징상에 따라 기 ]을

중지 )L는 헤 선시 기니- 1/A H--딜- s-밀 수

있다.

제30조 외-:·l'투지·가는 외-:·r인기입이 헤신·되

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입을 %록한 도A정

신 위원회에 해산 fE는 피-신· 2록을 하어

야 
'한디-.

외<·r인기입의 재신·-E 칭 신·수속이 끝니-기

진에 1개-A대로 치 리한 5% 입니-.

제31조 외국인기엽과 &RI한 의11상이는 협

2깅4



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

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

라 심의해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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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법시행규징

1994. 3, 29 징 -
'

l
'

· 원 정징 13호

제 1 장 일반규성

제 l 조 이 규정-5 조신VI쿠·추의 인민공피.국

외1-i;인기입W을 정치펴 줘헹하기 위하여

제징한다,

저1 2 조 외혁·투지·가(이 아례)il-티는 
'

투지-가'

라 한다)는 자부-깅제무리지대 (이 아래-),L터

는 
' 

지내' 리. 한나) 안에 외g-인기업-皇. 칭·

실 
'하2it 

운영'임· 午 있다. j ( 인기입은 누

지·가가 지-·B-을 단4-드으로 투지.하어 창·심하

머 졍 영 필%읍 똑 시히 으V. 하-; / 기 입이 니·.

콩의/k( 영이 뷔'에 거주하<It 있는 조선동표

L 지대 71에 외/·l'인기인요- 칭·점, - . 엉 (

구 있다.

저1 3 조 외<i('인기입- -W최.q'의 W인으J;L 시

머 공촤·자의 IPl피3,t호름 lAC:-다, 누지.기-회.

의국인기71은 꽁최.미·의 11꽈 -

'

[f정-S- 존중

하미 그 것-皇 친저히 지기야 힌-디·,

제 d 조 외국인기입의 칭·s 
1짓 -7시 ·且. 이 C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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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한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외국연기업은 원칙적으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보험기판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저1 6 조 외국인기업은 재정부기문건과 공화

국의 기관, 기업소에 내는 문긴을 조선어

로 써야 하며 외국어로 만들었을 겅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인7l업의 창설

제 7 조 투자가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외국

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

L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 작공업,

동력공업 부문

2.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

업 부문

3. 건재공업, 제약공업, 화학공업 부문

4. 건설, 운수 및 봉사 부문

도 이밖의 필요한 부문

제 B 조 외국인기업은 다음의 조건 가운데에

l%



서 어느 한기.지리.도 만족시키는 깅우에라

야 창실할 수 있니·,

1. 7] 단기舍 삐롯한 
' 

1내직인 기슬과 최

신신1.11旦 상비되어야 한다.
a

2, 국 시징·에서 진 러이 강한 수출품읍·

산'함 수 있이야 한다.

3. Ar신큄제┎의

� 

조1-亂· 세 적 수준으旦 높일

수 있이야 한다.

제 9 조 다음과 같은 겸-F에는 외국인기입의

칭·싣읍 승인하지 않는다,

I. 공화국의 안전에 위'힘을 주거나 지 장을

줄 수 있는 졍-Y-

2. 인민들의 긴강보호외· 국토 및 자우)에

퍼헤昔 昔 구 있는 셩-Y

3. 신삐와 생신팡%이 정제기舍적으로 뒤

떨어진 깅7-

4. 셍산제품이 국네외에서 수요가 입거나

직을 정우

5. 업종과 징엉 1A법이 인민들의 긴전한 사

상%1정과 Al 촬기풍에 맞지 M'거니· 1
)
l·징

잉향을 줄 수 있는 경-Y-

제10조 다음과 간은 j [L분에는 외국 J기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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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할 수 없다.

1. 출판, 보도, 방송 부문

2. 체신부문

3. 이밖에 국가가 외국인기업의 창셜을 금

지한 부문

제11조 투자가는 외국인기엽의 창설을 위한

수속을 직접 하거나 대 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의국언기업 창설신청서를 도행정경제위원

회 (이 아래부터는 
'

지대당국'이 라 한다)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

소, 직무, 의국인기업 책임자의 이름, 국

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업종, 생산

품종 및 규모, 총平자액, 등록자본, 거래

은행, 투자 방식과 기간, 주요생 산 기술공

정자료, 생산제품의 실헌대상시장과 실헌

방석. 기업의 기구, 종업원수 및 노력채용

과 관련한 자且, 진설부지면적과 희 망하는

위치, 용수. 동력 및 원자개 소요량, 연도

빌 생산계획, 경영기간, 이 밖에 필요한 내

용을 밝히고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투자

1푸9



가에 대한 충1칭본긴, - 자하는 기계선비

일 자제 t:g세, 平지-하는 공엽소유귄, 기舍

비길과 51에 데 한 설19시, 투자가의 자1흔

신2확인시, 이 비-애 필요한 E21을 주1 부하

여이· 한다.

제13조 치국인기7]의 기-뵨규익3에-;,< 기7]의

(g칭, 주소, 기업의 창설·1·l-적, 깅엉x/]위,

)W선·규3Lt, 寺투지.액, -

'

k<록지·.]·la-, 투자(식

과 기간, 기입의 기</ 및 그 지-k-, 이시-징·

· 시-징' · 부기장 · 제졍毛인71의 임J)'-와 71

'한, 
씽 잉기 l·, 해신· 및 칭신-, 기혈.·o-익2의

수징절차, 이 )%·에 필요한 네A·을 포%l·시켜

이· 한다.

제 14조 이국인기 깁의 기 F-귀-익·은. 기 업 창인

을 11 시-숭인한 기 핀·의 숭인을 t
I
ll·아야 [Al러

을 가진다.

제15조 외국인기71의 징제니.산서에A·<- 기RI

의 fM칭, 총/자%과 등- 지·본, 투지·게지,

셍산 획과 관 
-1 
한 자且, 7요생산공졍 싣

비의 기會 및 유의성 분시지.%.L, 건축공사

외. 관린한 지-료, v(요 위지·제의 풉종)'9- 소

요량, 생산제품의 Atl-메외. 관련 한 자료, ·중

」13tI



업원의 채용 및 기술인원 양성계획, 단계

별 수익성 타산자료, 이밖에 필요한 자료

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5조 투자하는 기계설비 및 자재명세에는

기계셜비 및 자재의 이릎, 규격, 단위, 수

량, 용도, 단가, 총액, 생산공장 및 회사

명, 수입해 오는 나라 이름, 이밖에 필요

한 내용을 밝히고 기계설비와 관런한 상품

알렴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저117조 투자하는 공업소유권, 기술비걸의

설명서에는 공업소유권과기술비결의 명칭,

소유자명, 실용가치, 유효기간 같은 젓을

밝히고 기술문省, 도면, 조작지도서와 같

은 기술자료, 평가가격의 계산근거, 공업

소유권중서 사본같은 젓을 첨부하여야 한

다.

제16조 외국인기업 창설을 위 한 섬사승인은

정무원 대외졍제기관이 한다. 정무원 대외

경제기관에는 대의경제위원회 (이 아래부터

는 
'

대의경제기관'이라 한다)와 지대 당국

이 포함된다.

대외경제기관은 총투자액 2친만원 이상의

137



된

하·IF구조긴섣대싱-과 하부3(조<1칭내상 밖

의 대상 가운네에시 충투자액 t전삔-원 이

싱-의 상을 심사승인한다.

지데 당국은 총으자엑 2친만8까지의 하- -s

31-조1)설대상과 하%-구조조1선대싱- 밖의 대

싱· 가운 에서 1 친만윈까지의 대싱-을 11시.

송인한다, 두지·구/·모가 직은 대상이라 하더

라도 대상의 중요성에 띠·라 대외경 기관

이 심시·승인'인· 수 있디·.

제19조 지대당국2 데외깅제기%1이 심사숭

인하는 대싱4의 외5[ 1기입창4신칭서를 접

수한 날부티 10인 안으로 신칭시에 의<1읍

기부하여 외경제기3·[l·에 네야 한다,

제20조 외핑 기V·파 지 Q'Ll (이 아례부

티는 심사승인기핀·이 라 한다)은 외2('인기

입 칭·설신 칭시骨 11AL'한 RJ/ 티 80인 인·tw

로 관게기 관과 헙의하고 쉬의 한 다음 외국

인기입 칭·설i·인서 se는 부짇哥·지서믈 신청

자에게 보 내주이아 한다,

제21조 투자가는 외3· 1기fr 창실숭인서�-趾

받은날부리 30읾 안으로 지 tIl 당<T에 기오)

을 骨록하고 기업V록종을 님'if박아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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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업등록

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투자가의 이름, 주소,

국적, 직무, 외국인기업의 명칭, 주소, 외

국인기업 임자의 이름, 국적, 직무,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 조업예견날자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밖히고 외국인기업창설숭인

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외국인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터

20 일 안으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세금과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소재지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어야

한다.

제27조 외국인기업은 지대 또는 다른 나라

에 자기의 지사, 대표부, 대 리점, 출장소

같은 겻을 두거나 새끼회사를 내올 수 있

으며 骨화국의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나

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련합할 수도 있다.

지사, 대표부, 대 리점, 출장소, 새끼회삭

같은 것을 내오거나 기업을 런합하려고 할

겅우에는 해당 심사숭인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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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3(인기fr 은 뵉요한

� 

건섣읍 공촤국

의 해 닝· 1신기관에 위토1-'하이 힐· 수 있디.,

제 3 장 투자渥차와 방법

제25조 외국인기오]은 총누자엑과 -R모에 따

라 정한 등록·자본·g- 투지·하여 야 한니..

총무지·엑은 외국인기위의 <il정제신·과 - 7동

재산의 총이이다.

등if-자본·은 寺부자액 가운네서 지대 당국에

등 - 한 지·본의 총엑이다.

제28조 %록지P의 규JA·는 디·A.과 갈이 징

하여야 한다.

I. 총투지·액 6벡 tv1·원까지는 총누자액의

65% 이 상

2. 총平지-에 6베만왼 이상부니 2친민·원까

지는 충투자엑의 4 %o- 가운 에서 寺

투자에이 91111 민·원까지1.f 410만우1) 이 싱·

3. -&투지·액 2 :1만윈 이싱'부니 6친1판-원까

지는 총투자엑의 35% C[l- 가운데에서 총

투자엑이 2천 71시민·원까지%2 950만원)

이싱·

4. 총무자색 6친만원 이싱·y 寺투자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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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Wf구.가운데에서 총早자賀이 7친 7백

만원까지는 . 2根 6백만원)
[J·익상

저[27最. · 외·굴·안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등록자본

을 늘이거.나.다른 사람에게 딱도하려는 경

우에·는 심·사습인기관의 승임 받아야 하

며 숭인된데 따라 지대당국에 볜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올 줄원 수 協다.

제28조 투자는 화폐재산, 헌몰재산, 기술비

겯, 공업소유권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재산, 기술비결, 공업소유권

의 가격은 투자가가 해당시기의 국제시 장

가격에 준하여 정한 다음 심사승인기콴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투자하논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

술비결 같은 겄은 다읕의 조건에 부합되어

야 한다.

L 투자가의 소유권에 속한 젓이어야 한다.

2. 겪쟁력이 강한 수출제품을 생산할 수

았는 것이여.야 한다.

3. 공업쇼유권과 기술비결외 평가액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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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력으i 체용하는 것을 기본으보 하이야 한

다. 관리인VI파 특수한 지종의 기술자, 기

능공은 다론 나리· 사람%.旦 채굄-할 수 있다.

제54조 외국인기입이 공촤61'의 노 릭을 채

하리<A 혐 깅우에는 기71소재지의 )L<릭 안

l-t기관파 노 력채용게약各 W이야 하미 다

른 나리· 시곡1'을 체A-하리고 힐' 깅-7-에는

내외겅제기관과 합의 하이야 한다.

제55조 체용한 공최.에'의 Ic력을 계약 이弔

기 l·이 PL+기 진에 헤V-하리-At 한 겅우에

는 노럭일·tI기관과 합의하고 계약조%1에

맛게 히피야 한다.

저156조 외국 1기입-P.. ·%7]원骨의 기술기Id

수.준-皇 높이 기 위 한 사업-R- 히.여 야 한다..

제57조 외국인겨입의 %업원 V임기준은 외

국平지.기업과 귀-d한 Ic 동규정에 띠‥邑다.

제5B조 외<[인기7]의 콩업원-F 직7]-Vfw조

리 안에 서 활똥인· Y{ 리-趾 가 1다,

제59조 지입똥 조직은 디·음괴- 같 사입을

한다.

1 J,C동5'f-凰·을 준수하고 경제과71을 <l- 수

헹하도록 종%원骨-趾 Ail,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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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업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 양사업과

과학지식 보급사업을 하며 체육 및 문예

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한다.

3. 외국인기업과 노동조직, 노동보수, 노

동보호와 관련한 단체계약을 맺고 그 집

행을 감독한다,

4. 외국인기업과 종업원들 사이에 발생되

는 노동분쟁을 조정한다.

5. 종업원들의 권리, 이익과 관련한 문제

토 의에 참가하여 돈을 주거나 권A안을

제기한다.

제60조 외국인기업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

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직업동맹 대표와 합

의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제61조 피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사업

조 건과 활동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62조 외국인기업은 월마다 직업동맹조직

에 다음과 같은 활동자급음 보장해 주어야

한다,

1. 종업원 500명까지는 전체 종업원 월 노

임의 2%에 해당한 자금

2. 종업원 500명 이상부터 1, 000명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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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체 종업원 월 dc입의 1, 5%에 해 낭한

지·骨

3. -t-입원 1, 0001:g 이兮은 진제 종업원 웡

d.,.임의 ]%에 헤 닝·한 지.남

제 7 장 경영2l간파 해산

저163조 외5'l인기fr)의 경 앙기간은 기업骨록

骨이 1身-Cf된 날%a.터 산한다.

저184조 경영기간을 연장하려/·t 힐· 겅우애는

깅 영 기간이 끝나기 6개임7:1애 십시·승 1기

d에 경 엉 기긴·언%]-신청서를 네이 송411을

닐·아야 한다.

심사숭인기핀.은. 경잉기긴-인징·신칭서骨 받

- PJ- 닐·y.버 30잉 안으로 슝71해 주거니- - %,1

길하어야 한다.

저155조 외국인기입-S 깅엉기간을 연징-tj{'·은

날부디 20원 안으j,< 지대lg·t·:·에 겅잉기간

빈겅동-Mr을 하이야 한다.

제86조 외국인기오]이 
'헤 

산되는 겅우는 디·A]-

과 같다.

I. 겅 잉기간이 반기되있을 겅우

2. 지.언 해를 비旻'한 뷸가힝-러지 시·-H·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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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더는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손실을 회복하기 곤란하여 투자가

가 해산을 唱심하였을 경우

4.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와 기업등록증이

취소되옜을 경우

5.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산이 선포되였

을 경우

제67조 외국인기업을 해산하려고 曾 경우에

는 기업해산신청서를 지대 당국에 내야 한

다. 지대당국은 접수한 기업해샨신청서暑

검토하고 자기가 심사승인한 대상에 대하

여서는 직접 해산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대외경제기관이 심사승연한 대상에 대 하여

는 의견을 첨부하여 대외경제기관에 내야

한다. 섬사승인기관이 해산을 승인한 날이

기업해산일로 된다.

제68조 외국인기업은 해산이 결정퇸 날부터

10일 안으로 기업해산을 공개하고 채권 채

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 꾀국인기업은 기업해산을 공개 한 날

부터 15일 안으로 弔산위원회 위원명 단을

147



심사숭 1기 1에 내이 합의骨 밤아야 한다.

칭산위$1최는 
'71-의 131·은 td'부디 1주일. 안으

로 칭 산사압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0조 칭산위원회에{,<- 우1急1석으로 니.음과

깁·은 싱원들이 w포'Al·되이야 한니.,

1. 이국인기입의 피임자

2, 체1지·의 대표

3, 십시.숭인기%Il-의 데표

4, 부기쭈]중 ·l

5. V)호사

제거조 칭산위원회는 다음과 v·은 사업을

한다.

l. 체진자 최의吾 소7]한다.

2. 기7의 제 신-된- 님거 1형-이· 판할호1-다.

3. 체권 체j/판게吾 자징하고 제정상 AE

와 제산꼭록을 리·성 한다.

4. 기입의 제산에 내 한 기니블 뻥가한다.

5. 칭신·안-皇 작성 한다.

6. 세굼울 비.치고 체권과 체무를 칭산한다.

7. 청산하고 남·본 제신--皇 저 리한다.

3. 이 밥에 청산과 l%곡1하이 기도]1·< 분제

-趾 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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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청산과 관롄한 비용은 해산되는 외

국인기업의 남은 재산에서 먼저 지출한다,

제73조 외국인기업은 청산이 끝나기 전에

재산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청산위

원회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제산총액이

투자한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에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나는 차

제로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심사숭인기관에

낸 다음 지대당국에 기업등록증과 영업허

가증을 바치고 기업 및 세무취소등록 수속

을 하며 해당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 e 장 강독營제 및 분쟁해결

제75조 심사승인기관은 외국인겨업의 장부

와 헌물을 검열曾 수 있다.

제76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시키거나

정도에 따라 의국인기업에는 i반원까지,

외국인에게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런다.

1, 등록질서를 어기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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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團

團

2, 국가 및 사회힙동단체의 이익을 4해하

있을 겅우

3. 투자기인오. 지키지 않았을 경-(

4. 수-출입 7]A+. 서·趾 지키지 館'았-皇· 경-위

제77조 딛 행위暑 하었기L/- 세-/f을 tt]1에

늘지 4'았을 겅우예12- 외·퍄누지·기 엽 및 외

국인01(게 리용하는 세굼과 판런한 141과 
-]"(

정에 따르1< 9체房.피. V/骨을 불린,다.

저178조 이 s-iL정-S- 이긴 4위기· 71종할 경우

에는 잉 업-皇- 중지시키거 다 기립을 해산시

킬 A 있다.

제79조 외국연기웝과 판 l'한 거肉애서 AI기

는 의조1상이]<-:- 
'협의의 

W-71으5>1, 해唱한다.

g 시-VI은. 공회-k·l 이 중제 
'기<라 

또는 제 인.

기%%.에서 헤담 j차에 l'11라 AJ 의헤긷한다.

제80조 외국인기우1·P. 꽁최.헉·의 헤 딩·기 관에

신소칭윈을 함 수· 있다. 신)-<칭우1을 h!J'은

기관은 신소칭원을 반은 날보디 30일 안으

로 처 리하이야 한다. 신소칭우1의 치 리긴과

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직-(예는 21깃을

처 리1%-은 날뀌터 10 l 안으j,!. 
'헤 

- 

재핀·겨

관에 소송을 제기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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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계약법

1995. 2. 22 최고 민회의
상설최의 결정

제 1 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

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

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세게 여러 나

라들과의 경제적 헙조와 교류률 확대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平자, 봉사

와 관린한 계약이 속한다.

제 1 조 대외경제계약당사자로는 대외경)h']

거래를 하도록 승인받은 공화국의 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 4 조 국가는 대의경제계약의 체걸과 리행

에서 평등과 호헤. 신용의 일칙을 지키도

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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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국가는 대외겅제계약낭시·지·돈이 귄

리농리의 범위에서 기1 약을 t%으미 /1 리唯

과징에 셍긴 체무여 데 하이 지임지V · 한

니·,

제 7 조 내외 겅제게익)의 제긴과 리-%에 데 한

주IA통제는 정y.yI 외깅제기관이 한다.

게약내상에 따라 당 기 VI·V 감>·통제省·

수 있다.

제 B 조 조선민7수의인1/1공叫국 대외겅제

게약11!1은 외깅 게약의 체건, 리宅에 대

한 짐차외- 방법을 5T 한다.

이 l&]에 규-제하지 fy은

� 

사항.은 공화국의

헤il- l <o·에 %다른다,

제 2 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겸

제 9 조 계 약 
· 

사자는 송인된 입兮, 지A[,

수량의 님위에시 게익·-g- 1꾀이야 한디·, 이

겸우 싱· ](1 약1&사지·의 I
l[1인 T는 거주

등록]11- 제신·, 리V Y)-보 -긴·은 신성.兮네-趾

苟·인'하이이· 한다.

제10조 게익·은 징J[L원내외경세기관이 만돈

j[준계약서에 띠·라 1겟는다. 그러나 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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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하거나 표

준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왕을 계

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11조 공촤국령역에 외국투자기업의 설렴

또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것과 관련한 계

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숭인을 받는다.

제12조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

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

이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이 경우 한편

계약당사자가 제기하고 상대편 계약당사자

는 숭낙하는 방법으로 맺논다.

제13조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인쇄전신이나 모사전신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저114조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

진다.

I.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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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3. 숭인을 밤이-이· 
'하는 

계악은 해당 기%tI·

이 숭인한 1

제]5조 제약은 위 기 또는 위 탁의 방1/]으2,L

V L%을 수 있다.

제]6조 싱·품혁-록, 기술·자료 같은깃은 게약

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페 약을 l%기전애 이 이 l 
'합의서나 

신

교환는f서는 게약이 )%이진 1%1부디 효러을

가지지 y l-나.

제17조 계 약서에는 게약딩'사지·의 대표지- st

t-< C.l- 대 리인이 5고)t한다.

제18조 니·라의 인·진o]l 저해를 주기니· 겅제

직 리의에 손 흥 주는 게약, 기만이나 깅-

-R./,-L 뱃-C 개 악은 IL 디을 기·시지 旻한다.

제 3 장 대외경A]1계약의 리헹

제19초 게약딩·사지·는 정한 기간에 계 약의

무글 리헹하이 야 한다.

싱-대&fl 게악낭사자의 동의없이 게의: 용을

변긱시키 리宅할수· 없다.

제20조 게악2사지‥는 상내 
'l 

게익!I-2·사지-가

계약내뎔-과 디·프게 리-g)l하-12 겅- . C l- 리'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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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다닐 수 있다, 격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

보낼 수 있다.

제2a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

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0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

였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개 되여

있는 물건과 해당 겨관의 승인을 받지 않

은 통제품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飢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의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

짐곽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

하여서는 세콴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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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치조 계약의%L暑 리헹하지 못한 게약당사

지·b 그 의무을 게속 리헹하리-7( 할 겅우

상내핀 게약딩·시·지·의 동의를 VI·아야 한다.

저125조 게익r리-햄기긴은 약닝-사자늪의 
'입'

의에 따리· s이기 니- 줄인수 있나.

제 4 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5조 게의1낭사·지·는 상Ll]j딘 계의]닝기·자의

동의를 1싱'아 자기의 졔약상 7>리외· 의j/·의

일부 뚜는 진무을 3자에게 양도함수 있

디·,

계익기 앙V기{l--E 계약리헴1기간의 남은

기 긴·A-旦 한디-.

제27조 게약내용-S, 게악당사자들이 
'7]-의하

여 71부 l/[경할/ 있니·.

게약내셩,의 빈질에는 수징, 삭졔, 보충이

속한다.

제28조 제약온 다읍과 권·은 진·(애 취소曾

그7 있다.

L 징 한 기 모1에 계 약읍 리헹 힌·수 없거 니-

51 리*A이 닿가농한 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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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당사자가 리유飯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선

연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데 대하여 시정할

기간올 주었요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

싱- 지속되는 경우

6. 억밖에 계약에서 정 한 취소조건이 발생

한 경우

제29조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 겼거나 리

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를 할수 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

에게 미 리 알려야 한다.

제30조 게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웰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31조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겯과 관련한 조 항의 효력은 상실

767



되지 當0다.

제02조 게이1의 양V, l/1경, 피소는 서1'd으

로 한니·.

계약을 잉·도, tA징, 취소하리는 겅A-에

5Jrn 게약을 숭인한 기관의 허가불 l%는c)-.

제 5 장 대외경제계약위빈어1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제33조 기약을 이긴 게익삐·시·지·는 그에 대

하이 피입진디·,

계약위반으31 손헤를 입은 게약낭사자는

보상청구권-皇 가지u) 손해-趾 입힌 l]약당

사자는 且상의J,L를 전니·.

저134조 게 약-皇· 위 121-한 야%81'사기·는 계 익페

서 징 한대로 위약R을 ·실-거 나 해 딩·한 손해

-趾 보싱-하이야 한다.

손헤보싱‥온 叫2)], 힌·믈, 제신·권으旦 하거

니· 기·격조전 또는 자체비들·-p-J'·d- 허불을 입

에는 빙-141드21도 省' 수 있나,

제35조 손헤보싱·칭<l]-42- 계익패서 징 한 손헤

보싱·청구기 간에 한다.

와·에 코5헤]Ajg-청·'/-기간-g- 징 히-지 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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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 약에 따르며

그젓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

수 앴다.

제35조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

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

나 계약에서 정한 기 간에 한다,

보종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

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수 없는 겅우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

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롤

할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상청구기간은 팍증하

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저137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

상, 손해의 형태와 님워,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

문건 또는 공중문건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저136조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

는 정 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편

계 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

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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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句旦상청</-거전은 뵤상칭·'iL기간 T는 민

시-시효기긴-이 지힐·거나 31상청3북J·거가 넝

1피하지 %하있거 니· -%[.은 
'히骨을 

보이줄

데 한 요3L에 응하지 임'있거니- 허骨있는 계

약내상骨-g- 자의뎨)p. 지 리'한것같은 겅우에

한니·.

제39조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직한 게약
-/IL괴. 손해3,L상i'f, 위약급 갑은깃을 징 한

기 밀예 ·趾지 못하었을 린-Y- 旬이전 원수애

헤 당한 리자 Y는 7{체i -趾 骨어야 한다.

제40조 어쪄할수 412- 사1-)A 약의 일부

Ir.는 전.I)L를 리행하기 못하었기나 헤당 나

라와 1꾀은 초이;에서 첵7]민제사-T를 5/-징

하있을 깅-Y-에는 계약위1111·에 데 한 책7]에

서 1딘제핀디·,

제41조 계 익지사지·는 손헤 가 셍기 거 니- 거지

뇨.깃을 때에 믹'아야 한다.

<iL의 y[는 과신3B, 셍긴 손해는 보싱·빌·을

수 敍다.

제42조 세이과 YA·린'힌· 의71싱'이는 키의의
111며]으%t 司긴한니-. 71 의의 W'rn/ 으막 헤蠻�
'짠수- 

없는 깅7에는 중재의 IA'빕으로 해긴

한다.

딩시·지·들의 합의에 띠·d-}- 3국의 중제기괸

애 제기하이 해 t팀·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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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면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면사관계법

1995. 9, 6 判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 장 대외민사관게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

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 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 바지한다.

제 2조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안, 공민과 다

른 나라 법인, 공민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

에 적용할 준거볍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

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제 3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 4조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

헤의 원칙을 구헐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대의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건

지하도록 한다.

저1 6 조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

161



된

기. 다른 나라와 체걸한 조약에시 이 님과

다르게 규정하있을 겅우에는 그에 CI:)-른다.

그러나 대외민사핀·게에 직 - 할 준기 빔을

징한깃이 입을 경우에는 국제괸·레 또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하국 커을 적얼-한다,

제 7조 둡이상의 국직을 가진 당사자에 데

하여시는 다- - 과 같은 W을 뵨국7]으로 한

다.

1. 당사자가 가毛 국려듈 가운데서 하나기-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신먼주주

의인빈긍화국 71

2. 당사자가 기.진 국적들이 다른 나라의

3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3가들가

운메시 기주하고있는 나라의 Y]

3. 당사자가 d r히을 가진 국가들에 다 기

주하고있거나 이2-, 나라에도 거주하고있

지 않욜 겅우에는 가장 1벌1] 한 관게가

있는 나라의 111

제 8 조 s-키이 Ri는 딩-사자기· 어 느 한 니-라

애 거주하[E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올

F-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Lc

나라에도 거주하][있지 않거나 여 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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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가 거처하고

앴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 9 조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

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

다.

그 러나 해 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

속되여 있는 지방이나 그 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페10조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曾은 당사

자에 대 하여서는 그 가 겨처 하고 있는 나라

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

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 한 관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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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라의 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법을 적싱-한다.

저113조[ 이 I'Al에 따라 준기%il으로 정헤진 다

른 나라의 71 또는 국제관볘를 적용하이

성징몬1 당사지.의 귄리, 의무가 -원리 나라

빌률제도의 기본71칙에 이긋나는 겅-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최.g 71을 표]%한다,

제14조 이 법에 따라 다.븐 나라의 범올 준

게범으로 직용하는 겅우 그 나라 141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회·국 범에 되돌이합 떼에

는 그에 따른나.

제15조 다른 나라에 기주하Cd-있는 우리 나

라 공민이 이 I l.l 시헹일진에 한 징혼. 리

론. 7.1양. 추긴 길'은 a/] 骨61 위는 그짓을

무효대. 힘·수 있는 사各가 없는 한 우리 나

라 릴 억에서 A력을 가진다,

저1 2 장 대외민사관게의 당사자

제16조 대외민사괸에의 낭사자5L는 대외민

사판게에 %가하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고t촤

국의 법인, 7민과 다른 나라의 81인, 공

민이 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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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헝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 결정 z])48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곽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

대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

영 및 해산과 콴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

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 <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어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못에 따

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

제무역지tH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셜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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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20조 q위무y릭지., 부분직햄위농력자 인

증의 효릭에 대하여서는 그 것을 인증한 니·

라의 71을 직정-한다,

저121조 소 재불병지·, 사1방자 인중에 대하여

서는 당사자의 )E-국1A을 직됨-한다, 1러나

소재불벙자. 사땅·자 인줌이 우.리 나肉.에

있는 W인, 2 l;Il, 재산과 관린이 있을 징

우에는 조신1/)주주의인민공최.국 빕을 직-B.

한디..

제 3 장 재산판게

저122조 A-8-귄. 소.Hd·l 같은 제산과 Z·런한

권리 래 하이서는 제산이 있는 나라의 냅

을 적A·한다. 그3·1나 신박, 비헹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애 있는 재산파 관린한

권 리에 대하이서는 해당 수송수틴에 1[시

한 국기 나라의 I
l
[l 또는 수송수단이 dc한

나라의 71·을 적용한다,

저123조 지리'핀, l+l'멍린 같은 지직제산권과

관린'한 씬 러에 데하여시는 조 선민주주의인

민공촤국 빕에 tr]-召-다. 그러나 -Y.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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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된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

조약에 따른다.

제24조 매매, 수송, 보험 계약을 맺는것 같

은 재산거래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

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

는 재산거래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

한다.

제25조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깃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을 경우에 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

의 통지를 한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수 없는 경우에 재

산거래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 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26조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럭을

가전다.

제27조 우리 나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의

국인투자기업설립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

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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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E조 헤난구조게약에 데 하여서는 닝·사자

들이 합의한 71이 일을 겅우 다음파 같은

I t1을 %한다.

1. 1헤에서는 해당 니-라의 키

2, 공해에서는 난-7·조게약파 341한 문

재를 취g·하는 제 핀·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시 국적을 %J리하는 어리 신박이

구조한 겅우에는 구조방는 선박에 IE시

한 국기 나라의 I
I
If

제29조 헤상에서 장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하이 정한 러

이 입을 경우 해당 
'著-차가 

끝나논 항구 또

는 신 1시-이 지 . g IL- 히-한 힝-고기- 6하는 니-

라의 범을 적용 
'l·다, 그러나 손헤를 부담

하이야 할 당사자들이 권·은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겅우에는 그 나리·의 )/]各 직 할수

있다,

제30조 법적의)/-飢이 다른 당사자의 제산이

나 사무를 밀·아보는 헹위 또는 부당리득에

대 하이서는 그. 원언으로 되는 헹위나 사실

이 있은 니.라의 t
19을 적各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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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 선민주주의인

만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러나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조선먼주주의인민

공화국 법이 규정한 법위에서만 책임을 지

울수 있다.

저132조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서

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

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

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런한 문제를 취급하

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3조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4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거

나 취소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권채무관

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 앞

에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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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7 [족판계

제35조 정혼조긴에 데 하이서는 견훈닯사자

갹자의 본국1W]을 지- - 한다, 그리나 뵨국법

에 따-라 궐혼조긴이 인정된다고 하여IL 조

선민주주의인삔공촤국 141에 의하이 힌제

존<되고있는 질혼3-게나 닝'사자들 사이의

힐연관게가 인정되는깃 같은 긷혼장에가

있끌 겅-7-에는 절혼을 허A-하지 않는다.

걸혼의 방식에 대 하이시논 당사斗둘이 쳔

혼을 하는 나라의 범-g- 적各한다,

제35조 견喜의 효릭에 대 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보1을 허-g 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른 깅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범을 적-9-하며 부부

의 거주지가 다-邑 ·겅우에는 부무와 기·징·

밀거 한 판계가 있는 나라의 n/l- 적 - 한다,

제37조 리흔에 대하이서는 당사지·는의 본국

법을 리 · 한다.

리혼딩-시.자들의 국직이 다른 경우에는 cc

들이 좡이 거주하20-있는 나라의 171을, 리

혼당사자들의 거주지기· 디.른 겅-(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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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을 적용한다.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

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

다.

제36조 리혼당사자들 가운데서 한편 당사자

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에 관계없이

조 선민주주의인만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

다.

제3S조 친부모, 친자녀 관계의 확청에 대 하

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니

의 출생당시 본국법을 적용한다.

제40조 립양과 파랸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범을 적용한다. 그 러나 양부모가 국적

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 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촨런하여 앙자녀로 될자의 본국법

에서 양자녀로 될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 건으로 管

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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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하는 나라의 1%에 Iq-라 갖춘 경우

도 효럭을 기·진다.

제41조, 부뫼와 자니 괸·게의 효(d애 대하여

서는 자니의 본국1p]을 적- - 한다,

부모와 지·니가운데서 한먼 딜시·자기· 우리

나라에 거주하](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십

우애는 %선민주주의인민骨화3[' 171을 적용

한다,

제42조 후견애 데하어)d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빕을 시-S-한다.

F건의 빙·식은 당사자가 후건을 하는 나라

의 범에 따라 갖魯 경우에도 효럭을 가진

다.

제43조 우리 나리·에 기주, 제·;+하고있-芒 다

른 니·라 공민에게 휴,건인이 일을 毛우에b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법애 따라 후건인

을 징할수 있다,

저144조 부압%J·게에 대히·이서는 부잉을 반을

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님을 %용한다,

부양을 t身을지·기· 거주하고있는 니·라의 임

에 따라 j /양반울 권 리기. 인정되지 않-島

징 우에C 0 의 본j-빔 또는 조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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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45조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

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

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

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

키는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게 상

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제4B조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

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 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볍, 유언행위가 있은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

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7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

라 공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게.

후건, 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

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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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쟁해결

제4B조 대외민사관게에서 먼'셍 하는 분젱에

대 한 헤결은 이 tty 에서

� 

II']-V -a-정 
한깃이

었을 징-원 조신%d주주의인삔·곰하국 해담

법에 따른다.

제49조 재산거레외- 판련하여 省·셍하는 분쟁

에 대 한 제판 또는 중제 귄·할은 닝·사자들

이 허·의하이 정 한다.

제80조 제신·거래외. 괸권한 분%에 대하어

당사자듈이 제 판, 중제 판할을 71'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파국 헤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겅우는 더.음과 같

다,

1. 피고가 우리 니·리· 렁억에 소제지를 기·

지고있기나 거주하고있을 경우

2. Id.쟁의 원인으로 되는 제산 헤가 -(리

나라 링억에서 t%'S된 경-Y-

3, 피고의 제산 fE·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1 역에 있을 깅우

4. 분젱)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륙한 부

동산피. 귄.린이 있- 겅.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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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 재불명자와 사망자 인증과 관롄한 분쟁

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법

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당사

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 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

다,

제52조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

서는 소송제기 당시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

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 조 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읗 가

진다.

제53조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

하고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령

역에 있을 겅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편을 가진다,

제54조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 관계, 후

견. 부양 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 하여서

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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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고L촤국 해당 기

괸-이 판할귄을 가진다.

제55조 상속파 판 )한 분젱에 대하어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귿L민이거나 상d/제산이 우리 나라 렁

억에 있을 경t-에 상-%인의 국적. 거주지

에 관게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촤국 '헤딩-

기귄·이 판할<래을 가진다,

제56조 다음과 같은 겅우에는 당사자의 요

구에 관게일이 제판 또는 중제블 7-)부하기

나 중지 한다,

1. 이 보]에 따라 해닝· 분징)애 데한 관할권

이 인정되지 라'읍 경-Y-

2, 른 나라에서 동인한 내귐-의 분%에

대 하여 제 만 또3 중제를 V)지 시작한

겅우

3. 당사자들이 분젱)해철을 중지 管데 대하

여 합의한 경-Y-

4. 조신민주주의인민공최지' 법에 tr]-는는

징당한 시.-R 가 있을 겅A

제67조 다-邑 나라 弔익에시 중거의 i집.

骨인심문 같은 분$해긴피 수%f 正1-2 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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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 린 판결, 재결의 인

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

만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

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5B조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해당 기콴에 제공한 증인셤문조서,

증거물 같은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

증을 받아야 분쟁해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제5$조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

을 서로 인정할데 대 한 국가적합의가 있은

경우에만 정한다. 그러나 가족판계와 관

련한 다른 나라 해당 기관 판결집행의 당

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수 있다.

제6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 당 기 콴이 내 린 판결. 채결애 대 하여 인

정하지 않는다,

i.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면

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毛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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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절, 제唱이 조선먼7주의인민강화국

해딩 기권.의 4할에 속하는 분징1과 괸·런

이 있을 경우

3. 판겯, 재걸이 조선빈주주의인민공촤<·r

해 담 기관의 판긴, 제걷파 긴린이 있을

경우

4. 판짐, 제毛이 우리 니·라에서 이미 인징

헌- 제3국의 판짇, 제건과 동일한 정-인

경우

5, 판唱, 재唱이 정당헌· 사·R-가 飢이 닝-사

자름 초1·기·시키지 않고 내리진 - F

s. 조 선민주주의인1신-牙최·국 범에 [q-르는

정딩한 사-i가 있울 경A-

세비소 이 141 세59초, 세60조의 
-iT정(· 

니·

른 나라 헤 닝· 기관이 네 린 팬·권, 제길의

집헹에도 찬1- - 한다.

제e2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괸이 내 린 판겯,

제걸의 집헹 데 하이 우비 나라 징억에

있는 당사자가 리·헤2%l·게를 기.길 겅우 V{·건,

제질이 확정된 떼쑤티 321]윔인·으旦 7선민

주주의인민광톼국 해당 기핀페 의긴을 제

기 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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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

1993. 10. 27 최고인민최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

제 l 장 토지잉대법의 기본

저1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믿공화국 토지임대빕

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입에 팰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이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 바지 한다.

저1 2 조 다른 나라의 법얜과 개인은 공촤국

의 토지를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다. 공화

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토지를 임대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토지 임차자는 토지이용권을 가젼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이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저1 A 조 토지 임대는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

으로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 임

대는 지대당국이 한다.
' 

저1 5 조 합영, 합작 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

는 우리나라의 기관, 기 업소, 단체는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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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승7J을 1/l-이. 툐지이용권을 가

진 수 있다.

제 6 조 V지 7}대기긴-온 f{:Il;1J주-7의인민봉

촤국 외-:·r인투지바]이 싱 한 50%·l 안에시

익·당사자들이 꾜1·의하여 징 한다.

제 7 조 71대한 M지 의 이- . 고1은 압차지·의

제수1-/S.j표 혠디·.

제 8 조 JA지임차지는 공회-국의 tIM괴- v-징,

모지 Q]내차 게약에 따라 31치.한 旦지暑 판

리 이융한디-.

제 2 상 토지의 임대방법

제 9 조 토지의 입내A<. 거상의 IE-법으51L 한

다. 자-8-깅 무역 시 대 안에시% :- 입 잘과 깅

매의 방]&1으2W 한 7 있다.

제10조 토지-計 71대 하는 기%!l-·욘 토지7]차

희 삥-자에게 [J各과 조1·은 지·l,L-趾 제공한다.

I. M지의 위치외· 1
;

fl히, 지인V

2. 토지의 g)L

3. 71축면씨, V지게 빌-과 )1린한 게지

4. 긴싣기간, 누지·의 최지 한게에

5. 4'l-경)L한, 끼셍 1-p·익, 소RI·과 )확랜1한 요

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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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tI]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한 토지자료를 연구

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

건 사본을 첨부한 토 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

문건을 받은 낟부터 20일 안에 신청자에

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룰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

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릍 임대한 기과은 토지 임디차계 약

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받은 다음 토지이

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 입찰을 동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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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토 지骨 임데'하는 기판은 토 지의 지접L와

입 省· T 개 {l· 넌·지-, 입曾진차블 비롯한

있 省·에 핀요한 사'힝·.을 공시하기 니· 입 省·

안내시를 ·지징한 대샹지·에게 );L<H디-.

2. 토지骨 입대하는 기괸·은 응曾내성·자에

게 입찰3J·긴읍 보1·다.

3. 토 지를 71대하는 기괸·-F 입 曾과 관린한

싱·담合 한다.

4. 입찬·지.% 정힌 3] 省·MA·-/f-亂· 내]C XL인

한 입진·시플 R.] 찬함에 % 는니-.

5. 2지를 71 하는 기관-2 징제, l;l,l릎부

분을 비븃한 관겔부문의 성일을 t
bl-라하

어 fr]싣십사위우우 회맹

� 

조직 한디·.

6, 입 ·沒·침시·리%)회논 입 骨시3 십사, 핑 가

하며 1표지게 발 l 긴싱과 임대$Q- 조긴을

고리하이 니'친·자暑 칠정한다.

7. V지暑 임대하는 기판운 7]省·십사위우1

최가 징정 한 d曾지·에게 낙骨통지시-野

밥·<1한다,

S. 낙찰자는 찰통지서普 l
;o·은 날부니

30일 안에 M지·趾 임대 하% 기관과 M지

g]대치.게약을 1肩교 해닝·한 임내 i ·趾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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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한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받고 등록

한다. 사정에 의해 계약체겯을 연기하려

고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

일 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

여 30일간 연기받을 수 있다.

9. 낙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낙찰이 겯

정된 날부터 5일 안에 해당사유를 통지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 대한 이자를 지불하지 않

는다.

10. 낙찰자가 정한 기간에 토지임대차계약

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 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 졍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다.

L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 자료, 토

지경매 냘자, 장소, 절차, 토지 의 기준

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긍시한다.

2. 토지를 입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낙

찰자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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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칠·지.는 토지-趾 W대하는 기관과 토지

임대차게약을 突各 다음 1즌지이 - 증을

발骨반고 昏 - 한다.

제14조 토지임차자는 旦지불 입대차계약에

서 징한 용도에 맛게 이용判야 한다. Y지

용도-趾 y{경시키리는 토지입차자는 旦지暑

잎데한 기관과 죙-도클 먼경하는 보충제약

을 맺어야 한다.

제 3 장 토지이욤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 토지임차자는 旦지글 임데 한 기괸·의

승인을 빌·아 입차한 토지의 진부 또는 일

부에 헤당찬 이- - Z을 제3지·에게 양IL(판

메, 제 밈데, 중이, 싱'괸H 
'히·기 

니· 지q'2 5%

있다. 旦지이 - 권을 잉·도하기나 저당하는

기긴·은 토지임데차게익·에 정해진 기간 안

에시 남은 이용기간을 h:1을 51 일다,

제16조 旦지임지·자{< 71 내차게약애시 징 한

토지입대且의 진엑을 骨]'t 계 약에 지키된

투자%을 平지.하여야 입차한 52지의 이용

권을 판매, 제9]대, 종이 또는 당省·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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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

지이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

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꼐 넘어간다.

제18조 토지이용권의 관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L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

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편 판매신청 문련을 토

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숭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에 토지이용권 명의변경 등

록을 한다.

제19조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

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젼다.

제20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

할 수 있{ 01 경우 토지 잎대차게약서 사

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롤 임대

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콴으로부터 대부를 받기위해 토지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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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저당할 수 있다. 이 정우 토지에 앴는

71축물파 기타 부착불도 합께 지당된니-.

제22조 토지이용린을 지 딩·하는 경우 저1-d-하

는 자와 저당발는 지·는 見지위데차게약의

내A-에 틸게 저 Lg-게약을 1貞이 이· 한다, 이

경우 당1但·는 자는 저 당하는 지·에게 A>-지

잉대치예약시 91는 양V계약서 사꼰, 토지

이굉-증 사본, 1료지의 실 자료를 요3'I-'항

수 있다.

제23조 토지이융권을 지딩-빈·p, 자와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敎· 맺은 냔부더 10인 안으로

해당 국토관리기괸·에 3표지이용권 저당骨록

을 해야 한다,

제124조 노 지 이 . g·)l - 皇 씨 뎡엔-合 지-는 지 2'-한

자가 지당기간이 끈Id· 다음에도 체무불 상

환하지 않거나 저낭게약기갼 인·에 기업읍

해신·, 피-산하는 겸우 지당게약에 띠·라 저

당받은 토지이덕·구1, 31<지에 있는 d축물파

기타 부착불을 처분'일 수 앴다,

제2S조 旦지이 - 省-g- 저 1越·은 자가 치분한

見지이븅il, 토지에 있는 71축분·꽈 기다

부吟불을 기.진 지·는 공중기판의 공중을 1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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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 변경 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제26조 토지이용권을 저당한 자는 저당계약

기간 안에 저당받은 자의 숭인없이 저당한

토 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 수

엾다.

제127조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

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 자와 저

당한 자는 10일 안으로 토지이용권 저당등

륵 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장 토지의 입대료와 A [용료

제28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토지이용권의 값이다.

제29조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l] 발한 旦

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

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합시켜 받는다. 토

지개 발비에는 토지졍 리와 도로건설 및 상

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 긴설에 지

출된 비용이 속한다.

IS7



제30조 토 지 임치.자-L g[]대차게익[읍 맺·은

부터 90일 안에 토지9]대且의 1에을 물이

야 한다. 장려- - 이나 7:]대1'-t가 旨 Y

지게발부분은 임차지.가 토지률 입대 하는

기관과의 t·의tI에 5넌 안에 ]d-한511 물 수

있다. 이 징우 비 71-cf에 대句서는 헤 딘'한

이자骨 물어야 한니-.

제31조 훤상, 깅메를 통해 토지를 71차한

지.는 임데치·게이!-皇 l% 
, 남%L티 15인 안으

로 旦지인대2의 IO%에 ·헤 
딩·한 이헹),L증

i(을 네이· 한다. 이헹보종67은 토지임대료

에 중당管 수 앴다.

제32조 M지 임데%-t-趾 ·정 한 기간 안에 물지

팔-f 징우에는 O- 기 간이 시 난 달부디 1111

인 미Mif의 o. I%에 해딩·힌 R]체1'l--음 불

린nJ. 연제Ai를 연속 0일긴- 식 지 임'은 깅

우에는 3죠지임데차게약을 취소'曾 i· 있다.

제33조 임차한 Y지의 이칭·자는 해 미·다 국

가가 정 한 )l<지사셩-S-骨 물이야 
'한다, 

장

리부h-과 자-8-겡 무역지대 안에 平지·하는

데상에 rI]헤서는 툐지사. - R-計 10난1까지

딜이주거니- 먼 헤 줍 Az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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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토지이용권의 반환

제34조 토지이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

간이 끝나면 토 暑 임대한 기관에 자동직

으로 반환된다. 이 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믈도 무상으로 반환된

다. 토지를 40년이상 잎차할 경우 임대기

간이 끝나기 10년 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해 骨

수 있다.

제35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

지이옹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

지이용권 등륵취소 수속을 해야 한다,

제36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

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

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

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 발금받아야 한다.

제37조 토 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입대한 기관의 요구어1 따라 건축물

과 설비, 부대시설을 자기비용으로 철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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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足저·붐 징 리히여이: 한디·.

제13B조 임차한 토지의 이역-권各 입차기간

안에 취소되지 W'는다. 보지를 임데 한 기

관은 붙가피 한 시·정으로 71대기간 인·에 JA

지이용권을 취소하리는 경 - (i게월 전에

토지 입차지·외. 합의하이 같-8< 조초1의 토지

로 교촨헤주기나 해낭한 ]A싱·을 '히-이준다.

제 6 장 제재 謁 분쟁해결

제39조 旦지이용骨이 일이 旦 지暑 이용하있

거나 승인賊이 토지의 벙-도暑 빈경시켰거

나 토지이융71을 양도, 저닝·한 겅우에는

빌骨·을 꿀리3'i 토지에 건실한 시섣물을 회

수히-거 니- 도 지-필 원 
]g--Q·7시 

기머 양노 및

저당게약을 %-효로 한다.

제40조 임차자기· Ii지입대차개익페서 정한

기간 안에 총平자엑의 50%이상을 투지·하

지 않效거나 계약대로 모지불 게발'하지 입'

은 징우에논 토지이굉-권-읠 박틸·할 수 있다.

제41조 旦지입차지.기. ]/l‥욘 제제에 데句 의

긴이 있는 겅우에는 처1/1통지-趾 빌·은 남부

터 20일 안에 제재를 昏 기관의 한骨 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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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신소청원하거나 헤당 재관소에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142조 토 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률 제

3자에게 양도, 저당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

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해결

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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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법시행규징

109d. 9, 7 징%·우1 項징

제 ] 장 일밥규정

제 l 조 이 -j't-징-F 조신먼주-7의)민공화국

V지 71대131을 친저히 접헹하기 위하여 제

징한다.

제 2 조 공회.可 弔 억 인·에 기fr]울 칭·심하거

니· 거주블 꼭지으-로 하는 q른 나라의 기

vI·, 최시., 기입 기니- 깅 조직 및 외·:·l'인

과 %t·촤1'·r 링 역 밥에 거주'하%<- 조 신동At,

곱1·r 렁 역 안에 있1. 피국인- 지·기입은

노기·計 8.1 차'림' T 있 니-.

제 3 조 인대한 見지의 d -8·권은 조 신1%l 추주

의인y{c%L촤<·l에 있다.

旦지블 인차한지·(이 아레부너는 토지임차

자라 한다)는 71 차한 ),<지의 리셩-YI만-

기극1다.

땅속 T는 불t%에 있·:,-:- ·1연지-윈, 매 장되

이 있기L-l- -E니VI -V-화A 키우--L, 귀규속과

같은 가지·분은 토 지 리- - 권에 속하지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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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4 조 토 지 임대와 관련한 사업은 국토콴리

기관이 한다.

국토관리기관에는 중앙국토관리기관과 지

방국토관리기관(도, 시, 군 국토관리기관)

이 속한다.

중함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차에 대한 감

독통제사업읕 하며 도국토관리기관이 제기

한 토지임대계획을 심사 승인한다.

도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차자와 토지임대

차계약을 맺고 리행하며 시. 군 국토관리

기관은 토지임대와 관련한 등록사업을 한

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토지는 자유

경제무역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 (이 아래

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임대한다.

제 5 조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를 출자하려

는 공화국 기과.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

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도국토관리

기관, 또는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토지

임대기관이 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토지 리

왕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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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괸., 기711가 합%, 합작 기입에 출지·한

토지의 리. - 씬은 71 차한 토 지의 리용긴파

같은 깃으로 취급曾 수 있다.

저1 6 조 뇨기의 입데기간은 노 지용도외. 무지-

내용에 tt+라 게이) 사자들이 ]'의하어 정

한디.. 이 경우 최5( 0쩝1w을 님음 수 임다.

제 7 조 임치코. 見 지 리쉼.YIE 旦지 리차자의

제산군1으jEw 린다. 토지7]차자는 임차'한 토

지의 리 - 귄.凰- 기7]에 -甲.자하거니- 3지·에

게 양·뇨m 또는 저낭한 수 있다.

제 B 조 툐지입차자의 %l-Il.l직 71 리와 리의은

l
%!]적으로 보호11데. V지 임차자는 졍촤-피'

의 I
l!1과 규4징, Y 지임데차지1약에 따라 입

차%'t 토지骨 VI-리 리- - 란니-.

제 2 장 토지의 입대방법

제 s 조 토지의 71데는 7씨임대기관과 토지

거치.회%g·자 사이에 l-v-의 (l/]으見 한디·.

자A 겅제j/-익지대인·에서는 7]曾)Il- 겅매의

빙-씹$료도 필 수 있다.

제10조 휘싱·에 의한 도지 임대는 2지입내기

판파 토-지오]차회(자 사이에 입대A., 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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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조긴을 비롯한 임대차조긴을 직접

합의한 다음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

으로 한다.

제11조 토지 잎대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L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 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

구조건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의 개 발상태

8. 이 밖의 펄요한 자료

제12조 토지 임차희망자는 협상을 통하여 토

지를 임차하려고 할 경우 토지임대기과으

로부터 받은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토지

리용신청서를 토지임대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토지리용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

용을 밝히고 기업창설 또는 거주숭인을 확

인하는 문긴을 첨부하여야 한다.

L 토지임차자의 이름과 국적 또는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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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칭, 빕징 표

2. 임차히-리는 토지의 위치와 먼적

3. 旦지 임치·자의 a)i징7-소

4. 토지의 싱-V

5, 건심총투자이

6. 조1설완공기인

7, 21차기간

8, 임데%호와 0- 지불화페 및 지불방식

9. 이 밖의 필요한 사'랑

저1 14조 기리 창선송인을 와인하는 y주1에는

지대당<·( 또는 정-l/-71데외겅제기판의 심사

숨인을 밤은 기입창십승인서 또는 O- 시·F-

이 포'립·된다.

겨7-i-민合 끼-인 히·는 든·t)에는 기주지 출

입 f사엽부시의 거주 骨록 또는 승인확인

서가 표함된다.

제15조 기입을 창실하지 24고 겨] 발힐 복적

으i크 토지률 입치.하리는 희 밍·지.는 토지 리

- 신 칭선국1애 지·숭인확인서외. 자금Y]'보

또뇨· 신 - 확인서暑 짐부하이야 한다.

제Ie조 見지 리룅.신칭선곡1-益· lAI‥ , 도지 임대

기관 토지 리 - 신칭·분긴을 20일 LG-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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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한 다읍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러주어야 한다,

제17조 토지 임대기관과 임차희밍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제되어야 한다.

L 토지 위치, 면적

2. 임대차 목적과 기간

3, 토지의 용도, 리용범위

4. 총平자액, 건설투자액

5. 단계별 투자액

6. 건설기간(단계曹 긴설계획, 건설완공기

열)

7. 임대료 및 사용료와 그 지불밟법

8. 특혜조건

9. 제재 및 분쟁해결방법

10. 이밖의 필요한 사항

제 IS조 토지희 입찰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서 규모가 크거나 주요한 개발대상의 토지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입 찰에 의한 토지임대는 토지임차희땅자들

이 지정된 기간안에 임대료, 투자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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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비롯한 입차조71-島 旦지임내기괸페

비공게직으Jy 제줄하게 하111 見지임데기괸·

이 71 찬에 T]g가한지.(이 이·래),L니는 응찬자

라 한다)晋 가운(]1서 유리한 71치조긴을

기한 입치-지.骨 1:1이하는 l-h·범으로 한니-,

제19조 Y지의 입骨2 지데 닝국이 1직한니·,

지내 당국은 V-지의 7]심·파 괸·1하어 다음

과 같은 사Rj·皇 한다.

1. 입 省·%-긴의 직-성 1굇 배%

2. 입잘 가 관 1한 상담

3. - 딜‥자의 지-리십사

4. 게骨

5. 입심십시·&리피- 릭--省·지-의 %[1정

G, 럭'唱통지시 의 ;41'송

7, 이 밥의 입 曾과 관린한 Y]무시·입

제20조 V지의 인 曾분긴에-L 입초!·징·소, 입

잘 및 게칠·녈자, 7] 曾절차, 7]힐·보중임·과

같 項·皇- ffl'힌 9J 骨안내시외. 旦지 입骨시,

旦지임대차게약서 초안, M지 자且외. 같은

분긴이 포함된다,

제121조 토지의 입 曾은 츨y)-보2뇨수도(을 통하

이 -t찬지·普 dC-71히·는 z-게7]잘의 
'힝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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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거나 입찰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

는 대상에 토지입찰문견을 개별 으로 보

내여 응찰자를 모 집하는 지명입찰의 형식

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응찰자가 토지의 입찰에 참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I.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토지입찰문건을

산다.

2. 토지입찰문건을 연구한 다음 토져입 찰

서에 해당한 내용을 써넣는 방법으로 입

찰서를 작성한다.

3. 입찰안내서에 정한 기일안에 입찰보증

금을 낸다.

4, 기업책임자의 도 장을 쩍은 토지입 찰서

暑 봉인한 다음 입찰함에 넣거나 정한

장소에 보낸다.

제23조 입찰함에 넣었거나 정한 장소에 보

낸 입칠서는 다시 꺼내거나 찾읍 수 없다.

입찰서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는 입찰서의 접수기간이 끝나기전에 변경

시킨 입찰서를 입 찰함에 넣거나 지정된 장

소에 보내고 원래의 입촬서를 폐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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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민표리을 하이야 한니·,

저124조 지데당국은 웅曾지- 또는 그 데 리인

이 ]-가한 장소에서 압찬서를 고/-게적요로

게칠‥하며 응할자.들이 제기한 71骨가지을

궁게하고 에비당신자들을 빙·If'찬다.

제25조 지데 닝'국은 린제신무인군과 전꾜·기-,

1린률가, 공[중인을 비롯한 반BIl부7의 성임

들을 l-A-라하어 2지의 7]칠·십새위위최骨

조 한다.

제26조 토지입첼·심사위fr 회는 입突서� 게

� 

찬한 남부니 20일 안으1A 에비 당신자들이

제기한 입 曾가걱과 게 1身게이, 지.산과 신y

정도블 昏합적으로 114가하이 박한자응 길

징 한디·. 평 기·길과 9) 릴의 색-리合 넌'싱 하지

봇히·이 리·찬자-趾 {:1징 빕· 수 입을 깅-위에는

진체 fr] 省서시를 부죈시킬 수 있다.

제27조 y지임대기관-旦 입 신·심사위원회가

걸정 한 락骨자에게 
' 

질'통지서를 발曾하여

야 한다.

락曾되지 -T-한 용질·자에게는 릭·찬이 31징

된 날부디 58) 안에 해 당한 사-R-趾 동지하

미 입卷·보중금을 骨러준니.. 이 경-F 위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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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리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8조 탁찰자는 락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토지임대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

을 맺고 토지 리용증을 발급받아 웅록하여

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연기하려고 할 경우

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에 토지

임대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기 받을 수

있다.

락칠자가 정한 기간안애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g을 경우에는 토지임차릍 포기한 것

으로 인정하고 락활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

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20조 토지의 경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서 부동산개발용지, 금융, 상업, 관광 및

오락 용지와 같은 경쟁성이 강한 토지의

임대에 적용할 수 있다.

경매에 의 한 토지희 임대는 정 할 시 간과

장소에 임차희망자들을 모여놓고 공개적으

로 임차경쟁을 조직하는 밟법으로 한다.

제30조 토지경매의 조직은 토지임대기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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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뎨기관은 징메 하는 도지의 II·t키, 위

치, 임대치·계약의 기뵨조쪼1, 토지의 징매

장소외· 날자, 절차, 보중근 같은 깃-g- 공

시하어야 한다,

저131조 뇨겨의 썽매에 7}이.하러고 할 징-Y-

에는 자骨 y 平지소-력을 확인하는 분건을

y삐하)( 정 한 보骨骨을 닌1 디-음 징1페리-이-

번호骨 %논다.

제32조 토지의 겅매는 기준가걱을 공포하고,

그에 기초하여 응骨지-吾 사이의 가리깅젱

을 붙이는 l·g·l%으로 한니·.

징베에서는 가징· 높은 가격을 제시한 -
- 省·

자가 락찬지·2로 된니·,

제33조 깅메.計 -窘-한 )·<지 키 데차게 이7-E 로·

되는 날부터 7인 안에 L%이야 한다.

제34조 토지 3]대기관은 박省·뇌지 못한 응찬

자들의 보骨6f을 겸매가 끝나는 차제로 돌

리주어이· 한다.

제35조 旦 지입차자는 임대차게약·s· 懷은 난

부터 15일 안으旦 임대4.의 10%에 헤 당한

금액을 리唯보骨骨으2- 토 지거대기괸·에 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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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행보증금은 리자를 계산하지 않으며 보

증기간이 骨났을 경우 임대료의 지불에 리

용할 수 있다.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정한 기간안에 리행보증금을 물지 않을 경

우 해당 계약리행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

고 다른 임차희망자와 旦지입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락曾자의 경매보증

금은 돌려주지 曾는다.

제35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 임차자가 계약

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물었을 경우 토지 리

용중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리용증을 발급받은 임차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 리용권을 등록하여

야 한다.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은 그젓을 등록한 때

로부터 임차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차자는 리용권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를 리용할 수 없다.

제3S조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

정 한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정한 토지용도를 볜경시키려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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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지·는 見지Y]대기관에 용도511경내2,

투자규모변겅 A- 같은 짓을 다힌 토지 -

도빈징승인신칭서·趾 네여 승 J을 빈-·은 다

읍 - V暑 먼징하]/- 보충계약을 7이 야 한

다.

제39조 토지입차자는 토지 리용 을 骨록'奮·

때 종앙재징기관이 ·정 한 동복수수료를 내

야 한다.

저1 3 장 토시리용권의 얌도와 저당

제40조 토지 임차자는 임차한 32지의 진부

또는 일부에 헤 당한 리심-YI合 토지 입대기

관의 승인을 박아 제3지·에게 땅도하거나

저 딩'할 수 웠 ,

1지 리펑A의 양도에는 핀·매, 재임 , 중

이, 상속이 포함된다.

제411조 71차한 도지의 리 · 권은 앙도하거나

지 당·히·는 기간은 토지임대치- 약에 징헤진

기긴·안에서 닙·p 리. - 기간울 넛j을 수 餓'디..

양도반은 토지의 리A·기간-6- 인기하리고
'曾 

깅우에는 툐 지입내기관으로부티 토지블

다시 잎차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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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판매, 재임대, 증여를 통한 토지 리

용권의 양도조건은 다음과 같다.

L 토지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하였거나 토

지임차자로부터 판매, 교 환 형식으로 양

도받은 토지의 리용권이여야 한다.

2.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료 전액을

문 토지의 리용권이여야 한다.

3. 토지임대차계약에 지적된 기한과 조건

에 따라 투자와 건설을 한 토지의 리용

권이여야 한다.

제43조 토지리용권을 판매, 증여, 상속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에

빌힌 토지리용과 관련한 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도빌은 자에게 넘어간다.

토지임대기관과 맺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지

적된 모든 사항은 양도계약에 밝히지 않았

다 하더라도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제t4조 토지 리용권은 토지에 있는 건측물,

기타 부착물의 리용권 또는 소유권과 분리

시켜 양도할 수 엾다.

제%5조 토지임차자는 엄차한 토지의 리용권

을 값을 받고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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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All)는 입차자가 임차한 1-·2의 리옹씬을

길을 빌고 제3자에게 Y]기는 행위이다.

제45조 見지 리옹권을 판매하례는 자{2 구매

자와 양도(메베)게약을 l%Ll'L it증기y{·의

공중을 1긷·욘 다음 M기입대기핀·에 토 지 리

용권 팠매신청서블 내여 송인을 IS'아야 한

다.

제47조 1로지 리옹씬<fl빼신칭서에는 토지의

언적, 위치, 용도, 임차기간 및 리용한 기

간, 괸패복직, 판메가긱, 71대31- 및 사용

료 납부징힝, 구베자의 이븝과 소속, 기71

의 71종 깁·은 짓을 넘'히고 입 차계의1서외·

양도(메매)게약시사-E, -
'

]
l- 

매지·의 투자y력

끌 파 )하는 피- 1서 또는 소1용담M.서 {J· .

깃-g- 첨-EL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 임데기핀·은 토 지 리청·il판매신칭

서를 집수한 닌·-부.디 20일 안으로 겁토힌

다음 승인하기나 부건하는 길징을 히·고 소1

청지·에게 알리午이이· 한다.

제49조 토 지임대기코1-은 디.음)tI- 길·.완 김-7-에

토지 리용낀畓1실신칭名 부깁省· 수 있다.

I. 토지 리융·y)의 양도조긴에 밋'지 않읍 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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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 토지 리용궜양도(관매) 계약서가 잎대차

계약셔와 어긋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엾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

할 경우

제50조 토지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

였을 경우 토지 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

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 리용

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어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 리용권의 취소등록

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 리용권 멍의변경 등

록을 한다.

토지 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 변경 등록을 하

지 않은 토지 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

지 못한다.

제뒤조 토 지임차자가 토지 리용권을 관매하

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젓을 우선적으

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

우 토지 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건을 토지 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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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정제기할 수 敍다.

저152조 토지 임차자는 임자한 1료지를 제 임데

합 수 있다.

토지제71데는 토지 입데기괸-으7부터 토지

暑 임차하이 김- 리정·<d을 소-8 한 입치·자기·

임차한 토지·달 개1星-하이 다시 제3자에게

리 - 권을 I/)리주는 형리의 M지양)교이 다,

제50조 旦지의 재입내는 RI데치·게약에 旦지

를 게 발한 다 - 제7.1대普 
'히-A한 

7지에

한한다,

제54조 토지普 제7j대하리는 자는 토지의

양도(제 잎대)게약을 )%CP- 토지 임대기관에

12지제임대소171서를 네이 숭인을 반아야

l
,

토지제임대신&]서는 재임대하려는 토지의

면적, 위치, 옹7,, ]데기간, 임데료, 위

대 밤는 자의 이름 드3-< 기 업1칭칭, 업종 같

은 깃-皇· 計히고 임대치·게약시사본, 양도

(x)]압대J게약시서·-bl-, 旦지-趾 제임데 1身는

자의 平지·능니·皇 끼·인하는 분건 같은 깃을

1부하이야 한다.

제55조 토지 인데기(l·-E. 토지제입 신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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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 토지리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긋나게 작성되玆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

할 경우

제50조 토지 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

였을 졍우 토지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 자

는 해당 시, 군 국토판리기관에 토지 리용

권 취소 및 멍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는 토지 리용권의 취소등록

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 리용권 명의 변겅 등

톡을 한다.

토지 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

지 않은 토지 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

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 리용권을 판매하

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

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경

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 한

판매조건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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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정제기 할 수 飢다,

제52조 토지임치.지-는 임차힌· 토지暑 재91대

管 수 있다,

토지제 ]대는 旦지7]내기tI·으로부터 토지

를 입차하여 U 리 . Cd 소.8-한 임차자가

임차한 토지를 게 t身하여 다시 제3자에게

리용권-g- 1굉러주는 힝리의 토지 양도이다.

제53조 토지의 제입내는 81 차계약에 토 지

를 개일한 다음 제7]내블 허용한 旦지에

한한다.

제54조 旦지-趾 제임데 하려는 자는 토지의

양도(재Y]대) 약을 1뫼고 트(지Y]대기관에

토지제임 신31서骨 내어 슴인을 밤아야

한나,

토지제임대신청서는 제 7]대하리는 7지의

면직, 위치, 웅·도, 7]대기 간, 임데료, RJ

대 빌'는 자의 이렷· f/L는 기업rd칭, 업종 권'

은 짓을 밝히Ct] s.1내치에약시사/, 양도

(재임데)게약시시본, 모지·計 제입대 1긴·-;2

자의 平자능 -g· 피· 1히·4 꼰·긴 같은 깃을

칩부하여이1 한다,

제55조 토지임대기{l·- . 토저제 임대신칭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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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 見지 리용권양도(판매)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어굿나게 작성되었을 경우

3. 구매자의 투자 및 경영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가격을 비롯한 매매조건이 공정하지 못

할 경우

제50조 토지 리용권을 판매하였거나 구매하

였을 경우 토지 리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

는 해당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 리용

권 취소 및 명의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졍우 판매자는 토지 리용권의 취소동록

을 하며 구매자는 토지 리용권 명의변경 등

록을 한다.

토지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경 둥록을 하

지 않은 토지리용권의 매매는 효력을 가지

지 못한다.

제51조 토지임차자가 토지 리용권을 판매하

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그것을 우선적으

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毛

우 토지임차자는 이미 구매자에게 제기한

판매조진을 토지임대기관의 구매에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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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4제기'합 수 但디·.

제82조 토지 임차자는 7]차한 旦지骨 제임대

함 수 있다.

토지제임데는 7지 임데기판으y부리 토지

를 임차하이 2L'l- 리용권-2- 소-8-한 임차자가

윕차한 旦지暑 개 발하이 디·시 제3자에게

리딜-권會 1쾰리주는 형식의 토지양V이다.

제83조 토지의 제임데는 임내차게약에 )료지

魯 게 省'한 다음 제7]대을 히용한 旦 지에

한한다.

저154조 %.지를 재71대 하리는 자는 토지의

앙2(x)]인대)게약을 맺고 1료지임데기괸·에

토지제 7]대신청시-趾 네여 1인을 받아이5

한L:]-.

토지제오]대신청서는 제임대하리는 툐지의

면 , 위치, A·V, 7] 기간, 임데i .

, 31

내 민-는 지-의 이름 또는 기 업 12칭, 입종 香

은 깃음 밝히고 임대차게약)Q'1사본, 양도

(제7]데)게의2서사31, 토지를 제임데 t$·-;:2.

자의 平지·%력을 확인하는 뮤건 간은 9을

71부하이야 한다,

제55조 토 지임대기귀·은 토지제 71대신칭서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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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5조 토지를 재잎대한 자와 재임대 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재임대등록수

속을 하여야 한다.

토지재임대계약은 등록수속을 끝낸 순간부

터 효력을 가진다.

제57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재임대받은

자가 계약에 맞게 임대물을 관리 리용하도

w 록 요구하며 정한 임대료를 밤을 권리를

가 다.

제5S조 토지를 재임대한 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L 재임대한 토지의 보호, 류실방지, 류실

된 토 지의 복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2. 재임대한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뷸의 수리 및 보수 사업읒 하여야

한다.

3. 재임대받은 자의 정상적인 토지 리용을

방해하는 붕락, 침몰과 같은 재해요소의

방지 및 제거사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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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토지·씀 재7]대 112은 지·V 토지양3;-1

(제임데) 게익]에 따리· 토지블 리 曾 Cd 리

暑 게지이 Y지·趾 제 임대 한 지·가 이 C
I-I

l-징

제5B조에 4 한 의]p.-秒 이헹하기 않을 겅-7

자기 부담7.로 C:/- 의무를 수 하고 해낭한

Irn.名 임데且애서 식·김-하거나 게의3해제暑

요/曾 수 앴다.

제60조 V지를 제 7]대 반은 지·는 다음파 갑

은 의무-趾 진다.

1. 토지양뇨그제 71대) 게익패 징 한네보 임

대<7骨 지불하이이· 한다,

2. 2지양도(제 임대) 계약의 요구에 밋'게

旦지暑 리용하이야 
'한다,

3. 노 지 의 리Z--d을 제 (T모힝· . <· 但디·.

4. 토 지제 71대자의 숭인없이 11축불파 기

타 부치-骨에 게조 또A 해제 히·지 말아이·

한다.

5. M 지를 정히 다루어야 하며 그에 손싱-

을 주는 겅우 손헤 상을 히-이야 한다.

6. 임차기간이 晋난 입대불을 돕려주이야

한다.

제히조 토지제91 기간이 끈났-g- 깅우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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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임대취소둥록을 하여야 한다.

제62조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

을 기관, 기업소나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수 있다.

중여는 토지임차자가 토지 리용권을 무상으

로 제3자에게 넘기는 형식의 양도이다.

제e3조 토지 리용진을 증여하려는 자는 증여

문건을 작성하고 토지임대기관에 토지 리용

권증여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지 리용권증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검토한 다음 승

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

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4조 토지 리용권을 증어하는 자와 증여 받

는 자는 증여한 토지 리용권의 취소 및 명

의 변경 동륵을 하여야 한다.

증여 받은 토지 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볜경

둥록질셔의 토지 리용권을 제3자에게 판매

하였을 경우와 같다.

토지 리용권 명의볜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기관의 중여세 납부확인서를 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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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5조 %여하는 旦지 리 - 

71은 멍의빈징동

록을 한 순간-Y-터 중어 빌는 지.에게 T 1이간

다.

1(지 리용권의 7의V[겸돔록·s- 하지 임'는

중여는 2력을 가지지 못한다,

저166조 7지임차자는 V]차한 旦지의 리용권

을 상속한 수 있다. 토지리용권의 상속各

토지 리용권소유자가 사%-%-하였을 깅우 l&에

의하이 징해진 상A·지· 또는 - R-언이니 핀·

소 의 판결에 의하어 징해진 상속자에게 토

지 리A-%을 무상으jA 님기는 형식의 양도

이다.

제67조 M지 리 - 권을 상<반으리는 지.는 국

내 t-EC J r회에 있는 거주지 신분骨곡.기

판 또논 제낀<가 1될-함한 싱·속하인서暑 해

당 거주지 곱종기괸·의 공증을 반아 토지71

데기판에 내야 한다.

제6S조 토지 7]대기관은 싱-속치·인서믈 주]수·

한 날부버 20인 안으로 주1토히·At 동의하거

나 거부하는 긷정을 하여이c 한다,

제60조 )료지 리용귄을 싱·t1%·으리L 자는 싱-

속시키는 지.가 시.I&한 Ad'부터 6게월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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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안에 상

속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리용권은 자

동적으로 토지임대기관에 널어간다.

저170조 토지 리용권을 상속받은 자는 시, 군

국토관리기관에 토지 리용권의 명의볜경등

록을 하여야 한다. 이 우 해 당 등록기관

에 토지임대기관의 상속확인문건, 재정기

관의 상속세 납부확인서 같은 문건을 내야

한다.

제거조 토지 리용핀을 상속받은 자는 임대차

계약에 졍한 토지임차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 대로 넘겨받는다.

토지임대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는 경우

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약을 맺 어 야

한다.

제72조 토지잉차자는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

을 저당할 수 있다.

토지 리용권의 저당은 임차자가 임차한 토

지의 리용련을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광으

로 부터 받는 대부의 상환담보로 세우는 행

위이다.

토지 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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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긴축骨과 기타 부칙·뮬)조 합께 저 당3d

다.

제73조 토지 리용권을 저 당하리1:it 管 겅우에

는 저당叫는 지-(이 아레부더 지당자라 한

다)외. 지당1괸·는 자(이 아레부티 저당 자

라 한다)는 V지 임대차게약의 내용에 및게

토지저당게약을 懷고 공증기관의 공중을

밥아야 한다. 이 겸우 지딤-yI지.는 저당지-

에게 3츰지임대차게약시 또는 양도게약서

사)f, 旦지 리용중 사뵨, 旦지의 실내자iL

를 요구임 d- 있다,

제74조 토지지딩· 악.皇 [%은 지 16]--7r와

� 

저

딩·자는 저딩·쳬약을 1商은 낟부티 10일 안으

로 시, 군 국토판려기 괸·에 토기 리 - %지 
-

骨록을 하이야 한다.

토지지당귄은 동록한 닐·부리 효럭을 가진

다.

제75조 토지 리 - 권의 지딩-지·는 저당기 간에

도 토지우]차자의 71 리와 의무-趾 가진디..

토지저 당자가 기낭한 토지 리옹권을 양51하

러는 경우에는 저 담Y1자외· v·의하어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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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저당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당

받은 토지 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L 저당자가 기한이 되도록 채무를 상환하

지 못하였을 졍우

2.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기업을 해산하

거나 파산당한 경우

3. 저당자가 저당기간안에 사망하었으나

상속자가 엾을 경우와 상속자가 채무상

환을 거절하는 경우

제77조 저당받은 토지 리용권을 처분하려는

저당권자는 토지임대기관에 저당물처분신

청서를 내어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저당물

처분신성서에는 토지의 면적, 위치, 용도,

저 당자와 저당권자, 저 당기일, 채무액, 저

당물의 채권상환담보범위와 치분형식 같은

내용을 밖혀야 한다.

저 당몰의 채권상환담보범위는 원금상환,

리자상환의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과 저당

물의 평가비용, 경매비용과 같은 저당권실

시비용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제76조 토지임대기관은 저당물처분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으로 검토한 다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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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볜경시키려고 할 경

우에는 토지임대기관과 보충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82조 토지 리용권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된다,

1. 저당자가 채무를 상환하였을 경우

2.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스스로 포기하였

을 경우

3.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합의하여 채무상

환을 다른 재산으로 대치하는 경우

제83조 저당권자와 저당자는 저당권이 소멸

된 닐부터 10일 안으로 토지 리용권 저당취

소둥록을 하여야 한다.

제B4조 토지 리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과 콴

련한 토지 리용권의 취소 및 명의변격등록

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개정기관이 정한 등

록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 4 장 토지의 임대료와 사용료

제165조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기관에 토지

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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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 지임 il-는 M지 리/71의 YIf이다,

제86조 협상을 동하어 )른지骨 임데 하는 깅

우 토지임래豆,]7 국가기·%제정기괸-이 징 한

기준임대업-에 기초하이 3,E-지입래기%)(과 見

지임차자가 
'임의 

하이 4 한다.

제S7조 자유경제무익지대의 旦지를 입 찰과

겅매-趾 통하어 임내하는 징-7- <M함 憤 성

매기 기리은 지데팅-<·r이 정히씨 吟省·자가

제기한 가걱-皇· 임대51-로 한다.

제B8조 旦지71q]기괸·은 게발한 旦지-趾 임대

하는 겅우 임예료에 J>지개 빈·비·름 포'切'시

기 1越'아야 한다.

토지 발비에는 토지졍 리와 도로3Al 愼

심-히-수도, %1기, ]J-신, 난방시 신 6신에

지출된 1 112이 포 l-퇸다.

제B9조 토지임차자는 임데차계익]을 t%은 난

부니 90인안에 토지 2]내료의 진액을 불이

야 한다.

장려부분이나 입대且가 2, 000먼·윈 이상되

는 旦지개 반부모의 거치·지·는 )rn- 지 입鍛기酬

� 

파의 하의닐애 7] 대M-를 5닌안에 분할하이

불· 수 있다. 이 겅-원 미 남날에 헤 딩·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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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물어야 한다.

토 지임대료미납금에 대한 리자률은 토지임

대기관과 임차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한

다,

제00조 토지임대료를 정 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 I%에 해당한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하여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

에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헉 겅우 이미 지불한 임대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제91조 임차한 토지의 리용자는 소재지 재

정기관에 해마다 정한 토지사용료를 물어

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리용한

것과 관런하어 지불하는 료금이 다.

제92조 토지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토 지사용료는 4년동안 변동시키지 않으며

볜동시키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20%를 넘

지 않도록 한다,

제93조 토지사용료의 납부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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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旦지71대기관으<L부디 토지를 임차한

자

2, 판메플 통하이 旦지 리셩-권을 7]지받-E

자

3, 도지-趾 재임대한 자

4, 
'骨영 

正는 tI-직· 기71 (旦지骨 출자i-으

로 하옜을 정-Y- 한함)

제94조 토지시- . i 는 J巨지 리융긴을 능록한

낟부더 게산하미 헤미·다 12윙 20일까지 지

불하이야 한다.

토지시·정-M.를 지분曾 기 긴·이 1 이 피지

봇하는 깅-7-에<-c 한曾분에 헤담한 시·용且

에 사용한 단7·블 A<It하는 방법으로 사용且

普 세 신하이 지-딜 히여 야 한니-.

제e5조 토지임내기관은 장리부·분과 지·-H-경

제무역지대안에 투지·히·는 대샹에 대'하이

투자71-모와 내A-, 경제적 효파성애 따리.

토지시.등.i . -趾 10닌까지 h/이Y기나 먼제 히-

이 骨 7· 있다.

제 5 장 토지리용권으1 반환

제96조 71데기간이 갇난 旦지 리셩A·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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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40년 이상 임차한 토지에 임대기간이 끝나

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설 총투자액 2 ,
000

만원 이상되는 기본건물에 대하여서는 해

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 줄 수 였다,

제97조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났을 경

우 토지 리용중을 토지임대기관에 반환하고

토지 리용 취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8조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

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 잉

대기관에 토지 리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

을 받아야 한다.

토지임대기관은 토져리용연기신청서를 접

수한 닐부터 30일 안에 검토한 다음 토지

리용연기를 숭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9조 토지 리용연기신청서에 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개발정도와 연기하려는 리유,

기일, 투자계획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토지 리용기간을 연기하여 토지를 새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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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거나 용V暑 t
t!1징하리교 힙· 경우에는

토지 리용언기신칭서에 브자의항셔와 성-도

1
%%겅신청서를 71부하이야 한나,

제100조 토지리- 곡1기-趾 송인111.l-·은 임차자는

토지 임대기관파 툐.지 일대차게이0읍 다시 맺

고 判당한 있데료븐 분 다음 토지 리%-중名

제1身2반·으미 토지 리용권 V{겅%록을 하이

이: 한다.

제101조 토 입차자는 임대기간이 2났을

겅우 71내기간이 骨난 달부티 30일 안으艮

토지입대기괸·이 %d겨 번·기 %A.f 긴$불, 실

삐외- 임시<1물, 저장딘'3-, 창표L 구축-h,

야지장, ·3(내호1짐과 강·色. 무대시섣骨- 자

기 비 -g.-0 로 칠기 히.김 2 지븜 심 리하이이·

yCL

입차자가 )A지骨 징 한 기간인·에 징 리한 7

일는 련우에는 旦 지입 기d·에 그 사·H-를

일'리<·'( 토지징 리를 위닥할 수 있너. 이 징

우 해당한 비정-을 < 지91치·자가 지-計하이

야 한다.

제102조 71차한 V지의 리 - 권온 임차기간

안에 취1되지 않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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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기관은 자연재해를 비롯한 불가항

력적 사정이 있거나 공공리익을 위하여 도

시건설계획을 변경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

되었을 경우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을 기한

전에 법적수속을 걸쳐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토지 리용권을 취소하

기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에게 토지 리용省

의 취소리유, 토지의 위치와 범위, 취소기

일 같은 젓을 통지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제]03조 토지임대기관은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토지리용권을 취소하는 경우 임차자

에게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

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토 지를 교환해주는 경우 토지임대기관과

임차자는 리용권을 취소하는 토지와 교환

한 토지의 0을 함의결정하여 차액을 청산

한 다음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

며 임차자는 토지 리용증을 다시 발급받고

해당한 뭉록을 하여야 한다.

제 s 장 제재 및 분잼해결

제104조 토지를 리용중이 엾이 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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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권을 2록하지 4고 리A.하는 정-(에

는 징도에 따라 j-A지에 있는 시신물을 회

7하거나 기 한·음 징하이 A<지暑 원상셰32-

시키며 300원부리 ] 만 1끼·지의 1星7(을 불

린다.

제105조 툐지의 A-],c,-趾 승 l입이 l;9징시減

거나 입차'1 J(지닌리을 1 1114]적으)A 있

을 깅- 에는 기 한을 주어 M치개 하)C

4, 000원까지의 벌금을 骨린다.

제106조 토지 리- - 71-8- 숨인鼓이 양)L 또는

지La·하거나 지딩·권지-가 저당물을 치%!-하었

-을- 깅우에는 양도 또는 저당 치] 을 무:A

로 히·고 정도에 따라 토지 리 · tI G< 지

t랑3tI-皇 o f省한 수 있q..

제 107조 旦지 7] 차계 어패 정 한 기조1·인페

투자하지 임-기니· 게 빈'히·지 鶴'을 깅우에는

기한을 징하이 게약의-t/-普 리헹하V록 재

촉하니 O-레모 Y]헹하지 않1:- 깅-위에는 징

한 기한이 지난 다-2-날부니 매일 투자를

미 曾'한 엑의 ]%에 해당하-:t-:. 1핀6구을 불린

다.

징 한 기 한안에 j (지.하이이· 함 누지.엑의

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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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을 투자하지 못하였거나 토지를 계약

된대로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리

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8조 토지임차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처省통지를 받은 낳

부터 20일 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한급 높

은 기관에 소청원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9조 토 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의견상이

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

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

라 해결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데 따라 제

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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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급법

싱-섣회 의 겹징

제 l 장 오1국早자)1업 및 외국인 세급법의

) 1본

제 1 조 조{1민7주의인민공촤국 외국투지-기

입 및 외국인 세고fl%·은 외국·투지·기 엽과 외

국인에게 세금을 공징 하게 부과하)E 납세

자돌이 세y을 제떼에 징 파히 비.치V%f 하

는데 이 바지한디-.

제 2 조 외국투자기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

은 소제지 나 거주지의 제정기관에 한디..

기입合 신 W하기나 ]%-꺼·, 분리, 새신-하는

징우에는 동%i-한 날부터 20인 안으2 해당

제징기관에 세무등-8., 번깅, 취 소 A- 속을

한다,

피R-투자기오]에는 공퇴.국의 빕인 l 
'합직·기

7], 합잉기Y], 외국인기입가 W 화국의 1칩

인이 이박1 외51'기입이 속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기71의 제징부기 계신-F 외

국인 . 무자기입과 <l-린한 공화국의 제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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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규범에 따라 한다.

재정부기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

관한다. 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과 의국인이 바치는 세

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어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

제납부한다.

제 5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 e 조 이 법은 공화국 령역 안에서 경제거

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 억 안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공화국 령

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7 조 의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기나라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

에 체결한 세금과 관련한 헙정에서 어 법

과 다르게 세금문제를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바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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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업소득세

제 8 조 외꾹투자기업-E- ·y파<·(' 릭익 안에시

기업환동을 하여 얻은 쇼可과 - (리니·라 안

에시 일은 리지·소득, 베 뎔'소 ,
고 정제산

의 임대와 d매소4-:1, 제신·양V소득, 771

소-3-YI, 기숩비길, ·깅잉파 괸·런한 봉사불

제공하여 인은 소3을 비%-한 기타소 A에

데'히-이 기오]소늑세骨 바쳐야 한다,

치국인무자기우]은 공촤<·;- 럭 역 뀌페 지사,

魯장1, 셰끼최사 감은 깃名 침치하어 l

f 소득 대하이시V 기71소득세暑 바치

야 한다.

제1 0 조 기입소3·세1f 헤미·디- 1윙 1오1부니

12윙 31인까지의 총수7]에서 71료 밉 자제

비, 언료 및 동리비, y,L력비, 조1-기·싱·가-;추,

물지·-/입김비, 직 장 씻 최시· c(1리비, )It )

i크, 핀패비 같은 짓을 )한71-한 71가차 기바

지츌음 공제한 걸산리 . 에 징 한 세률을 직

용하이 게신·한다.

제 10조 외21'투지·기입- y기가 끝닌 니·음

달 15안 안으교m 소재지의 제징기꾄-에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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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예정납부서와 재정부기결산서를 내

며, 년도가 끝난후 2개월 안으로 년간 소

득세납부서와재정부기결산서를 대야 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납부하

고 년간결산에 의하여 확정납부한다.

예정납부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안

에 하며, 년간종합계산은 년도가 끝난 다

음 3개월 안에 하여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

납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

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재지

의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 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

고 통합, 분리 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소

재지의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2조 외국투자기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

윤의 25%로 한다. 자유졍제부역지대에 설

립된 외국투자가업의 소득세률은 결산리윤

의 14%로 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

술부문, 자원개발과 하부구조老설부문, 과

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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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로 한다,

저113조 외국기엽이 공회.국 령익 안에시 배

당소득, 리지-소득, 임대소득, 특'이권사%

료骨 비롯한 기타쇼득을 일은 징으, 소득

세 소득액에 20%의 세-趾을 기용하이

산한다, 지.-H-겸제)/-혀지 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하어 산한다.

제너조 외국기엽의 기니·소득에 네한 소득세

는 소叫이 41 때로부너 15인 안으로 소

제지의 겔정기판에 수익인이 신고녑-쑤하거

L]- 57-익骨-을 지설 히·는 딘·위가 공제k]'느-헌

다.

제18조 다음과 긷-은 겅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갑띤한다.

1, 디.른 나라 징부나 국제금各조z]이 공촤

국 정부와 국가은행에 차온1-을 7있기니·

다랄 나리의 ·F宅이 -7-리니·라의 은宅 또

는 기업에 -f리한 조긴5.코 대부를 주있

을 겅우, 그에 내한 리자소득에 대하이

서는 소득세骨 1긴 한다.

2. 장리쑤旻피. 자-R·경제무익지네의 1신·부

문 외국투자기업이 109이싱· 기71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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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경우에는 기엽소득세를 리윤이 나

는 해로부터 3녠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3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10년 전에 철수 또는 해산하는 경우애는

이미 감면받았던 소득세액을 바친다.

3.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1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4.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총투자액이 6천

만원 이상되는 철도, 도로, 통신, 비행

장, 항만을 비롯한 하부구조 건설부분의

외국투자기업에 대 하여서는 기업소득세

를 리윤이 나는 해로부터 4년간 면제하

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위에서 덜

어줄 수 있다.

제16조 의국투자가가 기업에서 얻은 리윤을

공화국 령 역 안에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

이상 운영 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 수 있

으며, 하부구조 건설부문에 재투자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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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제平지-분애 대하이 납부한 소득새

액의 전부를 반한반을 수 있다. 징잉기간

이 넌이 되기 전 재투자한 지.본-皇- 친수

하는 경우에는 먼·환밥은 소득세지을 l-Il국1

다.

제 3 장 개언소득세

제17조 공촤국 령역 안에서 소득을 인은 피

국'인은 게인소븍세븝 비혀야 한다. 고L화국

림 익 안에 1닌이싱- 체롬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 링 역 Q·1-에서 W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 1소득세暑 비-처야 한다.

제1B조[ 게인소득세할 비-치야 합 데상은 디.

- 과 같다,

1. 見동보수에 의한 소

2. 베당소녹

3. 공업소-R-Y1과 기술비짐, 저쟉4의 제공

에 의 한 소可

4. 리자소득

5. 임데소득

6. 제산畓매소득

7. 종이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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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기업소득

제10조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L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는 월 로동보수

액이 2천원 아래일 경우에는 면제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대로 한다.

2. 배당소득, 공엽소유권과 기술비결, 저

작궐의 제공에 의한 소득, 리자소득, 임

대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20%로 한다.

3. 중여소득에 의한 소득세률은 이 법 부

록 2에서 정한대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소득에 의한 소

득세률은 25%로 한다.

제20조 로 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이

법 부록 1에서 정한 초과 루진세률을 적왕

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제21조 배당소득. 공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중여에 의

한 소득, 재산판매소득, 개인기업을 하여

얻온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 리자소득에 의한 개인소둑세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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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예금하<A 오{은 소득에 정 한 세률을 지

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 31정재산 커다1소득애 의 한 개인소득

세는 임대료에서 旦릭 비, 39-비, 수수고.

길·은 비옹으로 20%-趾 공제한 나머지 WqIl

에 정한 세暑·을 리얼-하여 계산한다,

제2」1조 게인소득세는 다읍과 같이 납부한다.

L 로동보수에 의힌· 소늑, 리지·에 의한 소

득세는 수익금各 지불하는 딘·위가 다음

딕' 15임 안으로 소제지의 제징기%A·에 AL

제q느('한디-.

공叫8 표.행에 저축성 에금울 한 ·l - 파

자유징제무익지 1·에 있는 l.l]거주지.들

사이의 거레 遠- 데 <F으3!- 히--C -足-헹에 에

2한 岳에 의한 리자는 개인소득세굴 납

부하지 않는다.

2. 제산판u]1소득, 중이소득에 의한 개인소

득세는 분기 다읍덜' 10인 안으로, 게인

기오i을 하이 임은 소득에 데 한 게인소독

는 디·음 달 15인 안으且 수이인이 거

주지의 재정기부1·애 신고Id-부한다.

3. Il}1당소득, L 입소-H-긴과 기술비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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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권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 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0 일 안으로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해당 재정기관에 공제납부하거나 수익인

이 선고납부한다.

제 4 장 재산세

제25조 외국인은 공화국 령 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박, 비헝기에 대하여 재산

세를 바쳐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애

서는 견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

한다.

제26조 의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

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1

L 재산은 공화국 령 역 안에서 소유한 때

로부터 20얼 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왁 둥록값이 달라졌을 경

우에는 20일 안으로 변경둥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 현재로 평가하

여 2월 안으로 재동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안으

로 등륵취소 수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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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7조 제산세의 파세대상액은 기주지의 재

정기핀·에 동복된 41으로 한다.

제28조 재산세의 세율은 이 111 부록 3에서

징 한대로 한다.

제29조 산세는 제산을 동록한 다음 날부

터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동록된 값에 정한

세률-3- 적A-하이 게산한다,

제130조 제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 딛' 20일

안으로 제신·소-S-자가 거주지의 제징기관에

넙M부한다.

제 5 장 상A세

제31조 공촤국 링억 안에 있는 제산을 상속

빌는 외국인은 상수세-趾 삐.치 야 한c]-. 공

화국 링역 안에 기7하고 있는 꾀국인이

궁촤국· 렁 역 毛페 앴는 재산을 )g-속반았을

경우에도 상속새를 찌이· 한다.

저132조 상속세으1 과세대상엑은 상속자기· 상

수받은 재샨 가운데서 상속시키는 자의 체

무블 칭 산한 나미지 vr의으且 한다,

제33조 상속제산킴A 씩가는 헤담 제산을

싱·속닐을 때의 가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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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속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4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35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해당한 세률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浦조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을 받은 때

로부터 3개월 안으로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백이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 6 장 거래세

저]37조 생산물 판매와 봉사를 하는 외국 平

자기업과 외국인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f조

� 

거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생산부문에서는 생산물 판매에 의한 수

입금

2. 상업부문에서는 상품뫈매액

3.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

문에서는 봉사수입금

제39조 거래세의 세률은 이 법 부록 5에서

정한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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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거레세는 다음피. 징·이 산한다.

L 생산부문의 기래세는 품종빙 셍산몬 반

배액에 헤낭한 세骨- 피용하여 게신·한

다.

2. 상업부문의 거레세는 품종1敍 상품판배

액에 헤 딩·한 세률읍 적용하여 개산한다.

3. 교통운수, 함令, 관4-을 비롯한 본사- -

분의 거레세는 봉사수입骨에 해당한 세

률울 적용하여 게샨한다,

제41조 기레세는 디-음과 같이 납부한다.

l. 생산부문의 거래세는 날미-다 핀·1111지-가

다음 달 10일 안으로 소제지의 재징기관

에 납부한다.

2. -싱-t, Al'c통운수, 초P , 콴광을 비旻한

각종 봉사부문의 기레세는 달마다 봉사

기관이 다음 딛- 10일 안- . 로 소제지의

재정기+l·에 남%L한다,

제il2조 다음파 같온 대 싱-에는 거레세를 김·

민한다.

l. 수骨삼풉에 데하이서는 기레세릉 만제

한다, 국가가 수骨음 제 한하는 싱-폼애

데히.여서는 따로 징 한 따라 거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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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통운수,

금융, 관광을 비롯한 봉사부문에 대하여

서는.거래세를 50%로 한다.

제 7 장 지방세

제답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

방세를 소 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등

록면허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꽁

원과 도로, 오물처 리시설과 같은 공공시설

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 한

다.

제45조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외국투

자기업앤 경우에는 기업소 로 임총액, 거주

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 수입으로 한다.

제46조 도시경영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납부

한다.

L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소 로 임총액에 I%

의 세률로 달마다 계산하여 다음 달 10

일 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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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거주'한 의- 인이 씨-치는 )L 시깅엉세는

월 수입에 I%의 셰旻프L 빌·미.다 게신·하

이 다음 曾 10인 안으로 해당 제징기괸·

에 본인이 신고Y]-부하거 나 j란임을 지불

하는 단위가 공저]71-부한다.

제Z7조 외국무자기i]과 외<i[인은 기업이나

핑·입 i, 이업권 같은 깃-皇- -%록합 겅우와

기술자시먼허중 4은 %시魯 빌·을 정-7 에

는 능룩모1허세-趾 Ill·치얘 한다.

제4B조 동叫1긴'허세는 긴M 커해긴 세엑을

헤 당 동록단위외- 먼히骨 t%·급 l-名가 반아

소재지의 제징기괸·에 납부한다.

제4S조 외d누지.기 7] 끼. 외국인 s 자%차-趾

리용할 징우에 자동차리A-세룰 비·저야 한

다.

저150조 치쟈平지·기업)J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1이旦부더 ao인 안으5,L dd지 15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2록하여야 한다.

제51조 지·동차리옹세는 헤미·다 2윙 안으로

자동차 비용자가 소제지 또는 거주지의 재

징기관 닙'부한다. 자동차블 리용하지 않

2접)



는 기간에는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

관에 신고한데 따라 자동차리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52조 등록면허세와 자동차리용세의 세액

은 이 법 부록 6에서 정한대로 한다.

제 8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53조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입과 외국인

이 세금을 정한 기일 얀에 납부하지 않았

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로부터 납부

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 3%에 해

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54조 개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공제납부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

을 물린다.

1. 세무수속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소득

세 납부서, 소득세 공제납부서, 재정부

기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진원까지 물린다.

2. 공제납부자가 세액을 적게 공제하였거

나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배까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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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3. 고의적으료 세牙 tIl-치지 館'았을 경우

에는 3 세엑의 4베까지 실-린다.

제55조 이 I
l
!J· 이긴 헹위가 71중한 겅우

는 헝사피 7]各 지운다.

제56조 외-U[·투자기입파 치국 l-E 세R납부

외· 관린하이 의<{이 있을 깅-(애는 세骨을

납무한 날見부터 30인 안으旦 신소청 1이

나 소송음 제기활 수 있다.

신소칭핀은 세근음 반은 제정기관의 헤낭

상if-기포1·에, 소송은 헤당 제d-소에 제기한

다.

제67조 제징기간은 신소청원-펄- 받은 로 부

터 30인 안.헙-旦 신소칭원의 대용을 주] 의처

리하이야 한다. 신소칭 1의 치 리견파에 대

하여 의견이 있읍 겅우애는 그깃을 처 리1越-

은 날부티 10일 안으로 헤1& 제4소에 소

송음 제기曾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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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세률표

l , 1 ‥ · l
1諸1-樣.14純+諸敍촤한 역 5% l
1相1-純 /刺+힘破 찬 역 6% l
1輔1-6려며5빈·純營화收 어 7% l
1軻1-河 (끼2純·軻營라收 ·녁 8% l
17tI-8d I潮·꺽破바收켜 9% l
(·8租-純 13宰純*8$營料收洲‥% i
19천i-1만 14 90웬*9천원을 초과하는 금% 15% i

<부록 가 증여에 의한 소득세를표

l 1만1-10만 l 2 l
l 10만1-20만 l 4 l
l 20만1-40만 l 6 l
l 40만1-so만 l 8 l
l 60만1-80만 l 1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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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7 재산세의 세를표

<부록 4> 상속세의 세營표

-- - - ----r---d

l 認1目 l l
l 60반1-80만 l 10 l
l 80만1-2빽20만 l 12 l
l 1· 20만1-2백50만 l 14 l
l 2빽50만1-4백만 l 16 l
l 4백 만1-S백 만 l 28 l
l 6백 만1-2친만 l 20 l
l 2친만1- 친만 l 25 l

J

<부록 5> 거래세의 )Id1醫표

T C團' 3硏 i

l 
' " "

1색[;(/]모'2 뇌
l 1 상품은 21-60 l
l 상 입 부 꼰 1 싱·폼VI-매엑의 l

醫 . J
강44



<부록 6> 지방세액표

i 구 분 l 세 액 (원) l

11)기 등록 l l
l 등록 l 당 5 - I% l
l 볜경등록 l 건당 40 l

취 등록 건당 40

12)팡 권등록 l 1
! 처옴등록 ( 광구당 1천2백 (
l 둥록 i 광구당 10 l
l 취소등록 l 광구당 iO l
13) 권등록 l l
i 처음동록 l 건당 1 l
l 변경등록 l 건당 10 ]
l 취土등록 l 건당 10 l
!4)기술자격면허증발급( 건당 20-1천 l
12, 자동차리용세 l
l 승용차 l 당 50 l
l 버 ( l
l 12석까지 l 대당 90 i
l 13-30석 l 대당 1 l
l 31석이상 i 대당 1백20 l
( 화물자동차 l 재톤당 20 l
l 특 수 차 ( 대당 5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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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시@규정

1094. 2. 21 정무{l 긴정 제9호

제 1 장 일반규껑

제 1 조 이 %ilL징은 조{'1민 주의인 J공촤국

외학平자기윙밋외곡'인세급11!1을 징 확'히 커

헹하기 위헤 정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촤국 영 익 안이나 111에

시 겅제거肉를 하거 니· 소3-을 인 외국인

투자기71과 외국인, 공촤국 엉이 안에시

소득을 11은 외국기업과 의국인에게 적용

한다. 곰의.국 영 역 인·에 서 겅제거배를 하

거나 소득을 얻온 팡최.<·: 엉역 리'의 조선

동포에게도 이 규성을 적용한다. 외국투자

기업에는 조선1Y주주의인%/1<AL화국 외국인

투자71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Il-직'기입,

하엉기업, 외g인기71이, 외국'기업에는 )

촤국 엉억 안에 상주기31-普 선치하]:L 겅엉

管동을 하기나 상주기구를 신치하지 館5't

공화국 엉 역 안에서 이 지., 베당2, 입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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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업소유권, 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과 같은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회사,

상사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이 규정에

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의국투자

기업2]라 한다.

제 a 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 세금납부 정형에 대한 김독

통제사엽은 재정기관이 한다. 재정기관에

는 재정부와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재정부서가 포함된다. 의국투자기업과 외

국안은 세무정형을 검열하는데 필요한 문

건과 자료를 제때에 보여줘야 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부

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

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180일 이상 체류하는 외

국인은 체류숭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

로 해당 재정기괸에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

기업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거나 통합, 분리

되었올 경우와 등록자본, 경영범위, 엄종

과 같은 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둥

록을 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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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애 세부V%징 둥륵을 하고 세무骨록骨을

다시 밥曾반아야 한다. 해산되는 피국투자

기업은 L%징겅제위71회에 기7]둥록 취소

수속을 하기 20인 진에 해당 재징기관에

세J/동록취소 수속을 헤야 한다.

제 5 조 세트L동록을 하리고 
'한 

징우에는 세

무등록 신청서븝 헤당 제정기간에 내야 한

다. 외국투자기 ]은 디.음과 같은 내용을

러'힌 세무등록 신칭시에 기입동콕증 사본

음 초]부헤야 
'2다.

1. 기업의 1:9칭과 주소

2. 기입 昏록 지·, X록빈호

3. 기71의 깅 영 1퍄식과 입종

4. 징 엉 기 간

S. 종y]윈 춘수0중 외국인수·)

6. 부지 먼적

7. 기래은헹 IA칭과 돈자리 빈호

8. 기 업의 책임지·피· 제징드.기 책입-자의 이

름

피국인은 세무동록 신청시에 이-沙파 국·직,

주소, 이권번호, 체퓨증 발2날자, 체류기

간을 計허야 한다. 세무빈겅동록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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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듕록취소 수속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세무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세무둥록취소

신청서에 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 및 취

소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 e 조 세무에 이용되는 문서양식은 재정부

가 정한다. 세무문서는 조선글로 써야 한

다. 다른 나라 글로 쓴 경우에는 그 밑에

조선글로 번역하여 써야 한다. 세무문서에

는 기업의 도 장과 기업책임자 및 재정부기

책임자의 도 장을 씩어야 한다.

제 7 조 세무와 관련되는 문서 (전자계산기로

기록하였을 경우에는 테프와 원판)는 거래

가 일어난 순서대로 편철하여 문서가 이루

어진 때로부터 5년(재정부기결산서, 고정

재산문서는 기업의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

지)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s 조 의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

금은 조선왼으로 계산하여 납부한다. 조선

毛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외화관리기관이

발표한 해딩 시기의 외화환산율에 따라 한

다.

제 9 조 세금은 수익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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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이骨舍 지骨하는 단위가 공제남부한

다,

제10조 세금은 제징기관의 꽉인을 박은 세

2납부서븜 는 것파 한께 해당 은q에

납부한다, 세금을 빌·은 은'헹.은 신고Tf1-liL자

EL는 공제남부지-(이 아베부디는 노1w세의%L

자라 한다)에게 세굼남부 싱수중을, 제징

기관에는 세금남부 동지서普 발骨헤 주이

야 한다.

저111조 귀국(입시출국은 의)하러는 외국

인은 미닙-한 세骨읍 Id'부하어야 출국수속

을 管 수 있다.

제]2조 의국투지가외· 외3(·인은 자기나라 징

부쇠. 조신민주·r의 >민꽁회.국 정 보 사이에

체唱한 세骨과 괸·린한 비정에시 이 규·정과

다르게 세금·분제블 징히·었읍 징.윈에는 그

헙정에 따라 세骨·읜 납부호1' 수 있다. 외국

투자가에는 궁화국 엉 역 안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법인과 게인이 포호1-된다.

저1 2 장 기업소득세

제13조 외국투자기업은 공촤국 엉억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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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

여야 한다. 소득에는 기업활동을 하여 얻

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합된다. 기업활

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부문의 생산

물 판매소득, 건설, 탐사, 개발 부문의 소

득, 상업 (무역 포함)부문의 상품판매 소득,

금융부문의 이자 및 수수료 소득, 교통운

수, 체신. 급양편의와 같은 봉사부문의 운

임 및 요금 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기타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속한다.

1. 이자소득

2. 이 익배당소득

3. 재산의 잉대 및 양도소득

4. 骨업소유권과 기술비결, 저작권의 제공

및 양도에 의한 소득

5. 기술고문, 상담, 기능공 양성과 같은

경영봉사를 하여 얻은 소득

6. 폐설물 및 부산물 처 리에 의한 소득

7, 이밖의 소득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 영 역 밖에서 얻은

소득애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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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71소득세> 납세인도는 해마다 ]

월 191부터 12윙 3131까지이디·. 닙'세언도

안에 엉 업을 시 직·한 외1'·l'平지.기오1·온 엉오1

을 시 작한 남로.hL더 C f- 헤 W윙 3] 인까지,

헤산피는 외국平지끼71은 해산되는 헤의

1웜 1일무터 그 헤 해삯을 신i 한 닐'까지

M 한디·,

제18조 기입소독세는 총수7] 시 윈기.외. 기

타 지층, 거래세를 공제하고 닙·은 절산이

은에 부과한디·. 울1가에{5 다음파 같은 힝·

F-이 . 함된다,

L 공7]부분애는 71로. 및 지·제비, 언M-비,

동릭비, 몰지·구입겅비, 세제품 생신·비,

3,-·웨, 고징지] 산 {l·가상가금, 기 장 및 최

사 판리비, 핀·I·1] 비, 보힘且

2. 싱-7]부문예%2 상昏비외· -H-·秒비 (수송비,

보판비, 포징·삐, 횡-기 손모 및 수리니,

상풉지·연갑모비, 잉7] - 인A-Irn 밀 조1럭비,

노리, 내의<깟매 수수비, 비품비, 난방비,

조tg비, 수도사용료, 사3;L비, 통신비,

여비, 선전비, 대외사업비, 노동보호비,

·If촤사71비, 대부이지·, 보힘2, 이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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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

3. 봉사부문에는 급양원자재비와 유통비,

교통운수 운영비, 체신운영비

기타 지출에는 환자시세의 변동으로 입은

손실, 기업이 파산당하여 받지 못한 채권,

판로가 막혀 체화된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재가공, 재포장하는데 든 비용 같은 젓이

포함된다.

제16조 작업기간이 1년이상 결리는 건설 및

조 립, 셜치공사, 대형기계설비의 가공, 제

작 같은 첫을 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납세년도마다 그 해에 수행한 작업 량에 따

라 얻은 수입금에서 지출된 비용을 공제하

고 남은 금액에 부과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율은 다음곽 같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설립된 외국투

자기업은 결산이윤의 14%

2.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 설립된 외국투

자기업은 결산이은의 25%

3.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기술부문, 자원개

발과 하부구조건설 부문, 공학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결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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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의 10엄

4. 자유겅제%L%지대 안애서 인은 외5'f기

71의 기타 소눅-P 소득에의 10%, 지·-R-

징·제1]L역지대 비페서 인.은 외5f기업의

기타 소득은 소독에의 2OW

제18조 기업소득세는 건산이-8 또는 소득엑

에 징 한 세율을 리A-'하이 계신·힌·디·.

제 13조 기입소득세는 분기 빈로 에정%d-부하

교 l
, 간짇산에 의하이 하진닙'부한다. 분기

걸신-이윤을 징 키·히 게신-한 수 없는 경-Y-에

는 전넌도에 i]'부한 소늑세엑의 I/4-3- 에

정넙-부한다.

제20조 피국투자기업은 뵨기가 끈난 다음달

E省 인-으로 기업소늑세븐 Id-부해야 한나.

이 겅우 분기 제정부기 길산서블 기업소득

세 납부o]l 앞시 제정기관에 네 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지·기입y. 납세%·1도가 잘난 떼

로)(터 2개웜 안으%(. %[1간 기입소득세 y]'

부서 와 흐L기주1骨사무소의 히· J을 밤- 9

조( 제징부기 짐산시를 해 당 제징기괜·에 낸

다읕 d간 기업소득세응 닙'부하이야 안다.

제22조 기업소득세 노]-J/서에는 거레은헹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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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과 돈자리번호, 결산이윤, 세율, 납세금

액 같은 젓을 밝혀야 한다. 재정부기 결산

서에는 재정상태표, 원가계산표, 생산 및

판매소득 계산표, 이익 및 분배 계산표,

손익계산표, 관리비계산표, 고 정재산 감가

상각금계산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23조 공제납부자는 수익금을 지불한 날부

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 공제납부서와

함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업소

득세 공제납부서에는 거래은행 명칭과 돈

자리毛호, 지불항목, 지불금액, 세율, 납

세금액 같은 첫을 밖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기간이 끝났거

나 재관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와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해산

되는 경우 해산선포일부터 20일 안으로 바

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납제담보

금으로 세우고 청산안이 결정돤 날부터

15일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담보금은 기업소득새로 돌럴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되었을 경

우에는 그때까지의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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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통%l·, 분리 신포일부터 20일 안으

로 기업소득세블 Id-부헤야 'f다. 
헤산, 통

밥,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미노j-i한 기우1

소득세를 다른 체무의 이'9에 앞서 닙-부하

예야 한다,

제25조 외국기7]의 기타 소득에 q]한 기업

소득세는 소득이 셍긴 t[]12로부비 15일 안으

로 수익61을 지볼하논 단위가 고(제납부한

다.

저12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사가 인은 소득

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본시·가 종합하이 납

부하111 외국기 업의 지사가 일은 소득에 데

한 기i]소듭세는 지시·가 신고1d-t한다. 공

촤s· 영억 인·에 신지 한 쇠-LIl·인-W-기입의

본사와 지사의 기7]소득세-S-이 부문과 지

억에 따리· 다를 징우에는 각긱' 句당한 세

율을 직용해 산한다. 공화국 엉역 밖애

지사-趾 실치하여 임은 土득애 데 한 기Y]소

득세릅 다른 나라에서 h:l'부'하玆을 깅우에

는 그젓을 공제 하여 骨 수 있다. 이 경-

M'부한 기입소득세엑이 이 v·정에 VI"%') 새

各로 산한 기입소득세액과 같거나 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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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소득세액

만큼 공제하여 午며 초과한 부문에 대한

기업소득세액은 긍제하지 않는다.

제27조 다른 나라 정부나 국제금응조직이

공화국 정부 또는 국가은행에 차관을 주었

거나 다른 나라 은형이 우리나라 은행 또

는 기업에 낮은 이자율(런던은행들 사이에

제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

간을 포함한 10년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한

다.

제2S조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설립한 생산부문의 외국투자

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이윤이 난 해로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장려하는 부문에는 첨단

기술부문, 자원개 발과 하부구조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 발부문이 포함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설립한 봉사부

문의 외국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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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할 경우에는 기입소득세블 이-息이 난

見부티 1녠간 tA{제하1'pl O- 다음 2넌간은

50엄 l+]위에서 省이<다. 67·S-기업이 비기

주자들 사이의 거레Y]j/-計 하이 인은 소득

에 데하어서는 기입소득세를 먼제하거나

딜어줄 수 있다.

제30조 총투자엑이 6친만윈이싱· 되는 지.-7

경제무역지대 안의 71도, 도로, 통신, 비

헹 장, 항만 동 하부·31-조 d선부·反의 외이

平자기업에 대 시는 기71소 세를 이윤이

난 해旦부티 4닌간 l
;(l·제하니 /)- 다음 3VI

간은 50% 범위에서 딩어줌 수· 있다.

제31조 기엄소둑세·븜 먼제하거1.-]- 省어주는

기 간은 이 이 난 
-해旦부디 

언속 게산한니.,

제32조 외국부지·기il이 손신이 겄율 겅우

애는 다음 년도의 질산이윤01)서 메% 수

있으머 다음 녠)L에)뇨 매꾸지 몬하였을 경

우애는 연속히·이 헤 미.디- 메꿀 수 玆으나

49을 9을 수 飢니-.

저133조 기엽쇼득세블 겹-먼씰·으러고 함 린-Y-

에는 기71소득세 71먼신칭시릅 당 재정

기괸· 내이 심시·승인을 밤아야 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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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득세 감면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업종, 이윤이 생긴 녠도, 총투자액,

거래은행 명칭과 돈자리번호를 밝히고 해

당 기엽설립 심사숭인기관이 증명하는 문

건을 첨부해야 한다,

저134조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은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과 자윷경제무역지대에 설립

한 생산 및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20년이 되기 전에 철수하거나 해산하는 경

우에는 이미 감면받았던 기업소득세액을

바쳐야 한다.

제35조 외국투자기업이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공화국 영역 안에 재투자하

어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다른 외국인투자

기업을 설립하여 5녠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하부구조건설 부문은 이미 바친 재平자분

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다른

부문은 이미 HI-친 재平자분에 해당한 기업

소득세억의 50%를 되돌려 받거나 다음에

바쳐야 할 기업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웠다. 이 경우 해당한 신청서와 함께 재투

자액과 경영기간을 증명하는 기업설립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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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인기관의 꽉인분긴을 내야 한다, 깅엉

기간이 5닌이 되기 전에 제투자한 자본을

칟수하는 깅우에는 되돌리 쌀은 기입소득

세액을 바치야 한다.

제 3 장 개인소득세

제as조 공촤국 엉익 안에 160인 이싱· 체류

하먼시 소득을 인은 외<'·;인은 게인소득세

-趾 노f부하여야 한다. 2파-:A'l' 잉익 안에 1

이싱· 체류하거나 거7하는 외국인은 공

촤국 영악 베'에서 71은 소득에 대헤시/.2

개인소득세暑 답부하이야 한다. 체류하거

나 거주하는 기간 안에 입시로 출국히·는

깅-7-에는 C/C 9수·룰 %]l-7 W는 기주기 간

포'S'시킨다.

제37조 개인소득세를 비-치이· 管 소 에는

)c 동1%t수에 의 한 소득, 베 임·소독, 공Y]소

-8-%파 기숩비걸, 저라·71의 제공에 의한

소8, 이지.소득, 7]대소3, 제산핀-메13.,

증이소득, 게인기웨소t;·<게 1Y] 소득에 한

함)이 포함된다. 개인소8세를 바처야 管

소득이 힌·분 3:-는 -H·가-f(-131 린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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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취득한 때의 현지가격으로 한다. 노

동보수에 의한 소득에는 노임, 상금, 장려

금, 가급금과 강의, 강연, 투고, 번역, 설

계, 저]도, 설치, 수예, 조각, 그림, 창작,

공연, 부기, 체육, 의료, 상담과 같은 일

을 해 얻은 소득이 속하며 배당소득에는

이익배당금, 잉여금의 분배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공업소유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권, 실용신형권, 공업도안권, 상표권

의 소유자가 그것을 제공하거나 양도해 밭

은 소득이 속하며 기술비결 제공에 의한

소득에는 특허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개

하지 않고 있는 기술문헌과 기술지식, 숙

련거능, 경험 같은 것을 제공하여 얻은 소

득이 속한다. 저쟉권 제공에 의한 소득에
a

는 소설, 시, 미숩, 음악, 무용, 영화, 연

극과 같은 문학예술작품을 제공하어 얻은

소득이 속하며 이자소득에는 애금 · 채권에

의한 이자소득이, 임대소득과 재산판매소

득에는 건물, 기계, 설비, 자동차, 선박과

같은 재산을 임대하거나 판매하여 얻은 소

득이 속한다. 중여소득에는 화폐재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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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재산, y입소유권, 기술비절을 비룟한

제산파 제신·권을 중이 빈·은 소득이 속하미

개인업t득에는 잉업히가暑 t){·은 외국' 1이

싱-점, 음석접, %r-리소 같은 깃-凰- 차리y고

자체旦 싱·업 및 봉사骨동合 하여 인은 소

득이 속한다.

제龍조 개인소득세-3-은 다음꽈 갑다,

1. 노동보수에 의한 개인소늑세는 월V%-

보수액이 2친원까지인 징우 먼·제하미 그

이상인 진우의 게인소득세올은 이 규정

부록 1에 정 한 초과누진세윱로 한다,

2. 베 당소득, %(입소,유권과 기술비길, 지

작권의 제공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 71

r]1소득애 의 넌- 게 인소득세 -g.· 
. 소5액 의

20%로 한다.

3. 종어소득에 의한 걔인소득세는 소3엑

이 1만원까지인 징으· IA제 하며 C'l- 이상

인 징우의 개인소득세-皇·은. 이 -]'/·정 부-

2에 정 한 세율로 한다.

4. 제산%11패소득, 게인오1소득에 의 한 개인

소득세을은 쇼득이의 %%로 한디·.

제33조 게연소득세는 소득악에 정 한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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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계산한다. 고정재산임대소득에

의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의 20%(노력비,

포장비, 수수료와 같은 비용)를 공제한 나

머지 금액에 정 한 세을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는 거래세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

에 정한 세율을 격용하여 계산한다.

제40조 개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

다.

L 노 동보수에 의한 소득, 이자소득에 대

한 개인소득세는 날마다 계산하여 수익

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다음달 15일 안으

로 공제납부한다.

2. 수익인이 공화국 영역 밖에 있으면서

공화국 영역 안에서 얻은 재산판매소득

에 대한 개인소可세는 분기마다 계산하

여 소득이 있은 다음 분기 첫달 10일 안

으로 소득액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

부하며 수익인이 공화국 영 역 안에 있으

면서 얻은 재산판매소득과 중여소득에

대한개인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답부한다.

3. 개인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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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날미.다 게산하이 소득이 었는

다음달 15인 인-으로 수익 1이 신)1닙-부

한다.

4. 7의인이 공최.켜L 엉역 
· 

에 있으면서

공키‥:%f 잉 익 안에시 인은 베당소득, i'

7]소-H-권과 기숩삐/l, 저작<d을 제1하

어 얻은 12, 71 소可에 데한 인소

득세는 분기미-다 게산하이 소 이 있은

다음꾜.기 칫 l· 10일 안으j]L 소득엑-g- 지

별하는 탄위가 7제납부하머 수익인이

공하국 잉익 안에 있-皇 깅우에는 본인이

신고71-부한다. 공 남부지·는 공제한 게

인소可세의 게신·자且를 가지고 있이야

한디·.

제41조 공촤국 엉 어 안에 1 닌이상 체류하거

나 거주하는 외국인이 %L최·학 영역 밖애서

일은 소득애 데 한 게인소득세는 소득이 있

은 다 - 분기 칫님 51으)mL 수익 인이 신고닙-

부한다, y]'세의무지·가 공최·5(' 잉익 빌-에서

이111 게인소득세를 VI-부하있을 깅 -Y-에는

이 -y징에 띠.라 게산한 개인소득세엑 I/j위

인-에시 세6·/정-제-씀 1칭 
'循· 

수 있디·, 41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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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는 해당 나라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납세문건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저142조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1. 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맺온 협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들 납부

하지 않기로 한 소득

2. 우리나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저축

성예금 이자와 보험금 및 보험보상금

3.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은행에 비거주

자들이 여]금한 돈에 의한 이자

제 4 장 재산세

제43조 외국인은 공화국 영역 안에 가지고

있는 건물과 선뱍,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건물에는 살림졉,

별장, 부속건물이 포함되며 선박, 비행기

에는 자가용 배, 자가용 비행기 같이 것이

포함된다.

제44조 재산세는 재산소유자가 납부하여 야

한다. 재산을 임대하옜거나 저당잡혔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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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재신·소유자기- 제산세·詠 i]-J(한다.

제산소유자기· 제신·소재지에 飯는 징우에는

제진·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산세납부

의 - 자且 된디·,

제45조 외국인은 공의·<·[ 잉 의 안에 초1물,

선바, 미헹기를 소유하고 있을 겅-F C-7-것

웁 소 유한 떼로부비 20인 안으且 헤딩· 제

정기관에 재산등록신청시를 내/IL 재산가리

을 %록해야 한다. 상속 T는 증이 의해

제산을 님기 1신·은 자가 공촤국 엉익 뀌'에

있을· 징-위에는 제산의 소4-자 If.는 t{·리자·

가 ·제신·읕 동록한디·. 제산%록신칭서에는

신칭자의 이븜피- <·l'리, 민족1된, 7소, 제

산의 이-沙, 단위, 수;tr, /4 (-浴수), 치-A-

Til·, 대보수비, 내- - 닌한, 사용한 d'한, < l

신(제작)년도, 심가한 가격 간은 것을 璘

히야 
-%E다.

제46조 듕롭.하는 제산의 가격은 국가 가긱

채정기판이 평가하)j- 공骨기관이 7중한

가 H으로 한다.

제47조 등록된 제산. 헤 미·다 1필 1임 헌제

평가하교 공중가걱으로 2웝 안에 헤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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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에 VI등록한다.

제48조 재산의 소유자가 달라졌거나 재산의

등록값이 달라兎을 졍우와 재산을 폐기했

을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0일 안으로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아 변겅등록 또는 등록취

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9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

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으로 한다.

제50조 재산새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재산가격에 이 규

정 부록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51조 낱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 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불

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세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송인을 받아 납부기 일을 연기하거나 다음

분기에 추가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저152조 자유졍제무역지대 안에 외국인이 자

기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거나 건설한 건물

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구입하였거나 준공

한 달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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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6장 상속세

제53조 공촤국 엉역 안에 있논 제선·음 싱'속

받은 외3('인은 상속세름 노j-J(하이야 한다.

공파국 엉역 안에 거주히·CE 있는 외3'인이

공최3f 영역 비페 있는 재신·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趾 납-부하어이· 한다. 싱'속

제산에는 동&E, - hL%산, 최.폐제신·, · H-가증

권, 에骨, 지il· 및 보기금, 공입소+-권,

저 작%, 토지 이1·YI, 체린合 삐롯힌. 재산

과 제산A이 포한된다.

제5%조 상속 산의 가적- , 셩·속박은 때의

제신·이 있는 헌지시장가격으로 한다.

저185조 상속 는 상속재산에서 싱-속시키는

자의 체무엑, 상속자가 J /-남한 장볘니용,

상속기간에 싱-속제산을 보존%1리하는데 -12-

비용, 제신·상A구1- 핀·린한 공%且글 공제 한

나미지 급액에 이 규정 부록 4의 세울을

젝용하여 계산한다, 상속시키는 자의 체무

엑, 징· 비옹, 제산의 뵤존%!l·리에 든 비용

을 공 받2으리는 경·1에는 공-' · 기관의 공

중·s- m身이.야 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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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se조 상속자는 상속을 받은 때로부터 3개

월 안으로 상속재산액, 공제액, 과세대상

액, 상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밖힌 상

속세 납부서와 공중기관의 공증을 받은 상

속세 공제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낸 다

음 상속세를 납부하어야 한다. 상속자가

둘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자별로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세 공제신청서에는 상속자

의 이름과 주소, 상속세의 공제항목과 금

액을 밝힌다.

제57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어 헌물재산으로 납

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재산종류,

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밝힌 신청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물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제5S조 상속세액이 5 만원 이상인 징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하여 3년안에 분할하

여 납부할 수 있다. 상속액이 20만원 이내

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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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6 장 거래세

제59조 외국투지·기입과 게인우1을 하는 외국

인- / 다음파 같은 수3]에 대해 거래 를

납부하이야 한다.

] . 셍신·부문애서는 산한 셍산불과 수입

한 불자블 공최.1·f· 영억 안에 %'1페 하여

엉은 수입8

2. 상업 (무역포'%H부旻에시는 싱'붐-2- 핀·매

하이 얻-E 싱-품핀-매엑

3. 교통운그%, 骨- 
-

, )1팡, 호빔1을 비旻한

/사무분에시는 운7], 데부이자차 예금

이자와의 차엑, s-급과 길'은 /사수입+:]'

제60조 거레세는 샘산, 싱·워, 봉사부문의

수입E에 부륵 의 세을을 적A·하이 산

한다. 뷔분1굉 세을에 따2는 진게된 항%-

의 세·S·은 제정부가 정한다.

제61조 닙·세의무피-는 督중에 이루어진 수입

if을 종함하이 다음팅- 10일 안으로 제정기

괸에 거레세 닙A-서-趾 네어 끽-인을 보1·은

다음 거레세·趾 남부하여야 한다.

제62조 셍산부문의 외국투지.기H]이 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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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출할 경우와 생산한 제품을 국가

적 요구에 의해 공화국 영역 안에 판매하

였을 경우에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제53조 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이나

기업에 낮은 이자을(런던은행들 사이에 제

안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과 거치기간

을 포항한 10년 이상의 상환기간과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였울 경우에는 재

정부의 숭인을 받아 거래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64조 자유졍제무역지대 안의 상업, 교 통

운수, 금융, 관광을 비론한 봉사부분에 대

하여서는 거래세를 다른 지역보다 50% 덜

어준다.

제 7 장 지방세

제65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지 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 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이용세가 포함된다.

제65조 도 시경영세의 과세대상액은 피국투

자기엌인 경우 기업의 월노임총액으로 하

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월수입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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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도시경엉세 다음과 같이 게산하어

닙'무한다.

1. 외국투자기입은 기7]의 윙V71昏익에

1%의 세-펠合 키횡·하이 省·미.다 다음딤

10일 인·p.2로 신)ty-)[L힌디靜�.

, 180일 이상 뷰하거나 거주하는 외국

J은 노동),L수에 의한 소늑, 이자소득,

베寺소득, 7)내소득 및 재산핀·메소득을

비롯한 월수임에 ]%의 세 을 직용하이

昔미-다 다음뒨 10오1 안-8.로 뵨인이 신)(

남부하거나 수익)을 x
'

1딜하는< 탄위가

공제납부한다.

제開조 기입各 동록혀·거나 4-%]A, 이7]권

접 - l%- 
- 히.는 외구도기기 입 피 ·

x
·[히骨, 지-'쇄

중-g- 박는 외국인은 v록5t{히세를 넙'부하

이야 한다. V꼭·%/:{히서1에는 %록세와 먼허

세가 포한된다.

제5S조 동톡먼허세논 <IL창' 이 6(징 부록 6

에 징 한 액에 따라 l
sI'부한니.,

제70조 자동차暑· 소-우한 외·자무지.기%과 외

J r인은 자昏차블 이 - 하는 겅- 에 자동차

이셩-세骨 남부하여야 한다. 지.동차에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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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자동자전차, 특

수차가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연유차, 시벤트운반차, 지게차, 굴착기,

불도젤, 뜨락또르 같은 젓이 속한다.

제71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공화국 영

역 안에서 자동차를 소 유한 때로부터 30일

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자

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동차 이용에 대한 세무동록신청서에는

자동차 소 유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주

소, 자동차의 빈호, 종류, 좌석수 또는 적

재중管, 취득날자를 밝혀야 한다.

제72조 자동차이용세는 해마다 2월 안으로

이 규정 부록 7에 정할 세액에 따라 신고

납부한다,

제73조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언

속하여 60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

판에 신고하여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자동

차이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s 장 제재 및 신소청원

제74조 재정기판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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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骨을 젱한 기인인에 남부하지 鶴'았을

정우 납부기일이 ·잘난 다음담부티 납부하

지 않은 세액에 해 매인 0. 3%에 해당한

언체료를 물린디·.

제57조 징기관은 세itl'부의%-·지·에게 다

읕과 궐·은 점우예 빌 f을 물린다.

L 정한 기일안에 새우수속-皇 하지 않았거

나 소득세 닌'부서, 소등3 공 님'부시,

재징부기 긴산시를 내지 當았을 검우에

는 첵71있는 닝·사자에게 2친운1까기의 1쇤

7음 몰린디-,

2. 공제납부자가 세엑을 쇠 ·

'

강제하있거

나 공제 한 세액을 d rve에 남부하지 않압

을 경우에는 미남한 새액필 납부하는 깃

과 fl'께 닙-부하지 않은 세액의 2베까지

닐骨음 물린다.

3, 장부, 진표, 중1-h문>을 위조, 페기하

었거나 fl가, 비용, 1득엑 같은 것을

사실과 및'지 않게 게산'해이 탈세한 깅우

애는 탈세액合 밤는 짓괴. 까께 탈세에의

4베7/]-지 빈규을 물린다.

제76조 제징기판은 벌금을 물어이· 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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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벌금동지서를 보내며 벌금을 물어

야 할 대상자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물어야 한다.

제77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할 졍우

에는 책임였는 당사자에게 형사적 책잎을

지운다.

제78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

와 관련하여 의견이 앴는 경우 세금을 납

부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세금을 받은 재

정기관의 웃기관에 션소청왼을 할 수 있다.

신소청원을 받은 재정기관은 30일 22으로

신소청원을 처 리하여야 한다.

제79조 신소청원의 처리省과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 ]g젓을

처 리빌은 낳부터 10일 안으로 소재지 또는

거주지 재관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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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叫 l > 로悟보수어1 의한 소득서1름표

14,001-·,U00190 - ·.·
,
000鶴 7.세:. i-역 6% l

15,001-6,000115{)l.·.5,00U荊.y퍼.·B2--;.f‥비7i l
16,001-7,0001220%·6,00[)71· 7-빼 -;f끼 

8T l
17,001-8,000130(1.·.7,00071· 7-빼< d‥띠 9t l
18,001-9,0001刷.·.s,()00-7·]‥마찬4끼 IOt l
19,00·-‥11 l·閏*·,·0·%얀·-·l차-(·洲‥%l
1미 10흐J쁘쁘V l‥ %-·브'· 칫비 篇 ]

(j(록 2j 증어에 의한 소득세營표

r國團 
誦 闢 關 騷 

0
l 10만1-20만 l 4 l
l 20·杜1-40· l 6 l
i 40만1-60·1·l· l 8 l
l 60만] - 80만 l 10 l

團

剛 . L W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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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재산A{의 세률표

<부록 4> 상속세의 세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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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5> 거래세의 세를표

l r 
國 

]
l I ) 전 제품 i 4-10 l
l 2) M-제품 l 2- 7 l
l 3) 팡물 품 l 4- 5 l
l 4) 코속제품 l il- v l
l 5) · 신 l 4- 5 l
l 6) 화학제품 l - 10 l
l 7) 긴·l]·11품 l 2-t3 l
l 8) 5E ] - 제품 l 4- 9 l
l 9) 71-8.제품 l 1 

,
5- 10 l

l tO) 신발 품 l 3- 4 l
l 11) . - 제품 l 3- 15 l
l 12) 전자제骨 l 4-Ll l
l 13) 가죽 털 품 l 5- 8 l
l 14) 기 다공업제품 l 4- T l
l 15) 식且품 l 3-20 l
l 16) 舍, 담‥l]파 같은 1 n-60 l
l 한하는 싱·풉 l l
l 17) 뇽신.불 l s- 4 l
l 13) 축산물 l 2- 5 l
l 19) 수산불 l 4- IO l
12, 상7부문 l 2 l

L스1J

그78



<부록 6> 營록면허세액표

l 구 분 l 세 R (핀) ]

) 설립등록 l 건당 장>부문 3 500 ]

l l·위 V I, 000 1
l 등록 1건당 40 1
i 등록 1긴당 40 1

1

12. 광 권등록 ( l
l 음등록 i광구 1, 200 1
l 등록 l광구당 10 l

등록 광구당 10

!3. 등록 l l
l 음등록 1건당 1, 000 <
l 등록 1건당 10 1
l 등록 1건당 10 1

4. 증, 자 증발급 i
l 자 동 차 1건당 20 1
l 사 1긴당 1

, 000 1
l 약 사 1건당 5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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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자怪차이용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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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법

상섣회의 결정

제 1 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화관리법

은 의화수입을 늘이고 외화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대외겅제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 바지

한다.

제 2조 이 법은 외화거래, 의화유가중권의

발행과 외화현금, 유가중권 및 귀금속의

반출입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 3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 국

가채권, 전환가능 회사채권울 비롯한 외화

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셩 예큼증서를

비롯한 의화지불수단, 기타 외화자금과 장

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과 국제 금응시

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같은 귀금속이

속한다.

제 4 조 국가는 외화관리기관을 통하여 공화

국 령 역 안에서 거래되는 외화를 장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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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한다.

제 5 조 조선민주주의인민w-77의 외국촨자

입무-趾 하는 진문은1은 무역p.헹이 디·, 다

룐 은헹도 외촤핀·리기 관의 슝인을 1身이· 외

국者·자 업무를 1강아 管 7 있다.

제 6 조 조신1;J주주의인민7최·Rf 弔 익 안키

서는 외화면1함을 V-통시필 수 飢다.

외촤힌6/'음 쓰리교 힐' 징우에는 조신71과

t IHT어야만 骨 수 있니·,

외촤의 사)1필·기와· 저3수, 에if, 저 단은 외

국린·자 업%t을 믿'f, 은헹음 통하이시만 할

수 있다.

제 7 조 조선71의 외51'W·자 시세는 외화관리

기 %-이 깅 신r}-.

제 6 조 우리나라와 다른 나리. 사이에 건지1

함 수 있는 외최·는 외촤관리기핀·이 징한다.

회화관리기괸-의 승인을 l%·아 정해조1 외촤

기· 아닌 다른 외파보2L 질제 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먼주주 인민공촤국 링익 안에

서 합빌히으3;L 인은 외하는 1임적으旦 보호

되며 싱-속할 수 있다.

제10조 이 71은 외파를 리용하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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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에게 적용한

다.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리용하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平자가, 외

국인과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외화의 리1용

제11조 의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

수 있다,

1. 무역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무역 밖의 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자본거래

제12조 대의경제거래에 따르는 결제는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3조 우리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되는 외화를 조선원으로 바꾸어 자기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의화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된 지표와 항목에 만 써야 한다.

제14조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우리나

라의 기관, 기업소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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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아야 한디·.

저1]S조 공촤국 공민-2 이촤-趾 국가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보유하며, 그 기준이 님는

외화는 우리나라의 은헹에 핀·거나 에급하

여야 한다.

저116조a 외국인은 a ]'외2부터 송금히·띠 왔거

니· 합71켜32 인은 외화暑 - Y-리나라의 은

헴에 에금하거나 판 수 있다.

저117조 -9,햄은 외卦에쳐1에 대하이 비141-凰

보장하tr], 헤 당한 리지·普 산하이 준다.

제18조 공화국 럭역 안애 상주하는 다쁜 나

리-의 대사판, 직시·괸-, 무악대5}:,부 간은 외

국기관-F 무익은헹에 돈자리를 R·이야 한

다.

외<T투지·기엽은 외촤Y{·리기핀·파의 합의밑

에 우리나라의 ·읜'행에 75지-리를 둘 수 있

다. 핀요에 따라 외최-VI-리기괜.과의 합의민

애 다른 니-리- 은행)에도 돈자리들 骨 수 있

다.

제19조 자·H-겅제누·역지데 안에 있는 은.al은

외회.관리기과의 송인5깃애 l]1거주자吾 사이

의 기레블 대싱'으로 히·L 입무普 밑-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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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w

제20조 외국투자기업은 겅영활동에 펄요한

외화자금을 우리나라의 은행으로부터 대부

받을 수 있다.

제21조 의화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는 의화

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외화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

기, 년간 외화재정상태표룰 외화관리기관

에 내야 한다.

제 3 장 외화의 반豊입

제22조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었이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다.

제23조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고환

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 LL서에 밝

힌 금액 범위 안에서만 공화국 령역 밖으

로 내갈 수 있다.

제24조 외화유가증권은 외화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 역 밖으로 내갈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

증권은 숭인을 받지 않고도 대갇 수 있다.

제25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외화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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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촤유가중귄을 헤당한 문진이나 세판신51

서 없이 공화국 렁역 밖으로 네필' 수 있다.

제26조 귀骨속은 중앙은헹의 송인을 반아야

공화국 렁의 커'으2로 내간 수 있다. 71국할

때 들이왔던 궈骨속은 세관에 신고한 q 위

안에시만 내팔 수 있디·,

제27조 미국부자가는 공회.국 렁억 밖으旦

기V]운영에서 얻은 리F과 기타소득i·T읍

세금없이 진부 송금하거나 지·기 자본을 제

한較이 이진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투지·기입에서 일하는 의s-인은

로 입과 기타 합111커으로 인은 외촤의 60%

까지를 공파국 링 익 7]-으로 송R하거나 가

지표t 니·긷' 수 있다.

제 4 장 제 재

제29조 외촤판리 짇서을 어긴 자에게는 징

상에 따라 Wit을 선-리니, 비빕적으로 기

래한 미촤와 불긴울 볼수한CI-.

필요한 정우에는 은행거래暑 중지시킬 수

있다,

제30조 외화관리 집서을 이 외叫적 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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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외화로 보

상시킬 수 있다.

저131조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과 공맨에

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직 책

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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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관리법시행규정

1904, &. 27 징부%l 겸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n-정은 A lvl주7의인111공화국

이촤펀.리;41 . 정확히 관省하이 외화의 관

리 잊 리펑- 질서·趾 초1저히 세-Y-기 위히·여

제징 한다.

제 2 조 이 규징·E. 외촤거 , 외叫-1가종권

의 반@, 외피.힌if, 외화-H.가증권 잊 귀2

속의 반출입가 관 1한 진시를 ·u- 한다.

저1 3 조a 이 /d-징은 외회-를 괸·리하거니· 리옹

하는 고'파1·( 으1 기 보{-, 기 71 소 , 단 (이 아

래부티는 기%l+, 기우]소라 한다)와 공민에

게 직성-한다.

-$파<·l· 링의 안에서 외피.를 리용하는 외국

기핀·, 외려'투지·기기, 외1·l-인과 fl·;- l

리 라에 거주히4·:f 조소1동포에>l]도 이 v·징

읍 적 - 한다,

외국기%9·에는 대사괸-, 령시·핀·, J iL역 및 
':-i

l'

제기구 대AL부 길·은 짓이 포骨되1%1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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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업, 합

명기업, 외국인기업)과 의국기업이 포함된

다.

제 4 조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 화와 전환성

이 없는 외화가 포함된다.

전환성있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소

에서 다른 나라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외국

화폐 (은행권, 보조화폐), 외화유가증권(외

화로 표시된 국가채권, 지 방채권, 회사채

권, 출자증권, 주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의화지불수단(외화로 표시된

수형, 행표, 려행신용장, 송금증서, 지불

지시서)과 기타 외화자금(전환성외화돈자

리와 국제결제계산딘위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액), 귀금속<장식품을 제외한 금, 은,

백금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이 속한다.

전환성이 없는 외화에는 임의의 시기와 장

소에서 다른 나라의 돈과 바꿀 수 없는 민

족화폐와 민족화폐로 표시된 돈자리의 금

액 이 속한다.

저1 5 조 외화관려사업에 대한 지도는 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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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이 밉'아 한다. 이최.%!t·리기괸·은 피촤

의 수입음 통뮤1직으旦 징·익·하V /I 지魯을

통제 한다.

저1 6 조 외촤권·리기관은 외촤판리와 괸·린한

)/16'IL범 집헹의 IPl]뽄적 지시를 만늘고 외

국'환지-은헹과 외국平지·은-헹의 외국毛·자입

무빙위를 숭연하이 조 신원에 대한 외-]f환

자의 기준시세불 정 한니..

외촤거래, 대외{1제와 핀·<51한 절차와 방님,

조선우1에 대한 오朴'인 교환시세와 외국-뙨·

자의 건제시세, 대외唱 취-;A 수수且률,

외촤의 예금, 저s·, 대부 리지·률은. J (·의은
'헹이 

징한다.

제 7 조 -7, 신민주주이인민3-촤국의 외3-tI-지.

엄무블 해는 진분은'%은 무익은헹이다.

무익은헹 밖의 다론 은행도 외화관리기괸·

의 승인을 1%-아 외국환자71무暑 할 수 있

다.

저1 B조 징부들 사이에 %은 무띄 및 지불에

관한 협징에 따르는 은宅들 사이의 지블힙

징은 무익은'행이 멧는다,

제 9 조 공화국 덩의 안에시는 치최.힌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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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정된 은

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환대 리소 포함)

에서 조선원과 바꾸어써야 한다.

외화교환소는 의화관리기관이 정 한 곳에

내올 수 있다.

제10조 외화에 의한 결제는 의화와 바꾼 조

선원돈자리(이 아래부터는 외화원돈자리라

한다)틀 통하여 한다.

공화국 령역 안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平

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

설한 은행에 있는 외화돈자리를 통하여 거

래에 따르는 결제를 할 수 있다.

제11조 공화국 령역 안에서 외화를 판고 사

거나 저금 또는 어]甘하며 저당집히는 젓과

같은 의화거래는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

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왼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와 환

자거래에 리용할 수 있는 외화는 외화관리

기관이 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이 정한 외화밖의 다른 외화

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화관리기관

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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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2S조 기판, 기7]소는 다른 나리-와의 경제

거래에서 Arn기는 제케신-차액, 기래·잔액,

수수且, 선旦, 약굽, 
' 

약骨과 같은

외촤수입급을 -

'

-1 구· 이 꽉정된 닐-부 i
30 안 5L 은 야 한다, l

,

聰,, 巷, 7].C 巷 幹]] ·超 l
. 判.- 喉. 뉴.l] 割-例·]. l

栢01] 執,,1 111 If測.y
l
,

당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핀·에 1갇'기

고 고 보괸.중을 외회.판리기판에 내 이· 한다. 
'

대표기괸·에 맡겐 보관6i· 외꽈판리기관의

숭인을 받이- 骨 수 있다,

제31조 비무억외촤수입게획을 반은 기관,
t

기 업소는 벌어듭인 외촤骨 해 거레은4읔 
'

,

씨 7느判 %1삐, 빠.

"
·

I
l

,

%32正 판, th ] 3I-% 파를 1

된 항목과 기준 ]위인·에서 만 씨야 한다.

비무역피 촤블 쓰리고. 
-%f 

겅-7-에는 쓰리는

외화에 해 당한 조선원을 해 당 은헹에 호1어

야 한다.

제33조 기관, 기입소는 다른 나라에 니.가

외촤를 리정-하였을 겅우 1 징형을 긴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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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안에 외화를 내준 은행에 가서

총화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는 외촤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지 방채권,

회사채권, 츨자증권 같은 의화유가증권을

빌행할 수 있다.

제35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정한 항목과 한도안에서만 의화를 써

야 한다.

제36조 다른 나라에 있는 공화국의 대표기

관은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이 없이 기관,

거업소의 의화를 보관하거나 리용할 수 없

다.

제37조 의국투자기업은 공화국 령 역 안에

돈자리를 둔 은행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한 의화를 다른 나라에 웠는 은행에

넣으려는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외국투자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공화국의 은행에서 대부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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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9조 자A-겅제무%지대 안애 있는 은4은

피叫71·리기%Il·의 로%인t/)에 비거주자들 사이

의 거레Y]무를 할 수· 있다.

비거주자듭 사이의 기래업무를 하는 은헹

은 비거주자로부틱 ·징기에骨, 통지애R과
J

권·은 에금을 1릴-아들이거나 비거주자 또는

기주자에게 내부骨 주이 익]슉수힝을 빌'SW

하기니- 중Yl투지·-趾 曾 수 있다.

제40조 다른 니.리·에 있는 -S헹에 ·본지·리·於

든 외7투지.기업은 분기 마다 분기가 끝난

다음날부너 30인안에 C-t 돈자리애서의 외

叫 수입, ·지출과 A'J권,'1 쑈.긴읍 외화관리

기관에 네야 한다.

제」11조 외국누지.기업은 부기 커폼사무소의

꽉인읍 빈'·은 넌긴 외화재정성페표와 손익

신·표, 외화수지j;!-5B'(블 니.음헤 2苟안으

로, 다음해 외회·수지에산서를 1전헤 11월

안으로, 분기외叫제진싱·데표와 의 촤·p지),!m

고 X骨 다음 {'r기 칫 모{· 인·으旦 피촤<l·리기

관에 네야 한다,
M

제42조 꾀국인은 다른 니·라에시 코%금하이

왔거니· 합빕적으見 인은 외촤헌骨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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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수 앴요며 우e]나라 은행에 팔거

나 저금할 수 있다.

공화국 공민은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2, 000원에 해당한 외화만을 현금으로 가지

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이상되는 외화현금

은 저금하거나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가

지고 있어야 한다. 외화교환증명서나 외화

현금지불문건에 지적된 범퍼안의 외화현금

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제43조 공화국 공민은 송금하여왔거나 저금

한 외화를 외화현근으로 찾을 수 없다.

저금한 외화를 외화와 바꾼 조선원으로 요

구할 경우에는 그 시기의 외화교환시세에

따라 내준다.

송금하어왔거나 예금 또는 저금한 외화를

다른 나라에서 쓰기 위하여 외화현근을 요

구할 경우에는 출국중명문건을 확인하고

지불해 줄 수 있다.

제44조 공화국 령역을 떠나는 외국인은 외

화와 바꾼 조선원올 다시 외화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출국중명문견을 제

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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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외화와 비·꾼 조 선31·은 지쟁{l 사우1,

봉사부분에서만 曾 수 있다.

개인들 시.이에%.::- 외화와 Ill-꾼 조신윈을 필

고 상 수 일으며 기관, 기업쇼는 외촤외.

바꾼 조 선윈을 督 1 飯다.

제 3 장 외촤의 반營입

제4e조 외촤는 한似이 공회3 릴억 안에

들이名 수 있다. 이 징-F 세핀·에 신고하어

야 한다.

제Z7조 개인은 은헹이 벨'헹한 외촤교환중닝

문긴, 힌骨지骨문진이니. 입5('힐· 뗘1 세판에

신고한 린위안 서 외파헌추r을 공촤국 렁

의 비'-q-Et 긴· 수 있디..

제4B조 외국平자가는 기입을 하이 얻은 리

윤파 소득금, 기7]을 {] 신-하고 남은 지·금

을 공회.국 唱 억 파으로 세6초飢이 니]간 수

있다.

제49조 의국투지·기인P 다음과 같은 외촤자

금음 공화국 렁역 뾰으로 네갈 수 있니-,

1. 생산4 원료, 자재 및 실비 갑은 것을

수입하기 위 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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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용 물자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3. 다른 나라에 설치한 지사, 대표부, 대

리점, 출장소의 경비자금

4. 다른 나라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취

득하는데 펄요한 자금

6. 이밖에 따로 정한 자금

제50조 공화국 령 역 밤으로 외화를 송금하

려고 할 경우에는 송금신청서를 거래은행

에 내야 한다.

송금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송

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기검증사무소

의 확인문건, 채권자의 대금弔구서 같은

증빙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화국 령역 안에서 발행한 회사채

권, 출자증권과 같은 의화유가증권은 외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 령역 밖

으로 내활 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 내갈 수 있다.

제52조 공화국의 은행이 발행하였거나 판매

한 려행행표, 려행신용장 같은 것은 해당

한 증병문건이 없이 공화국 령역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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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 수 있다.

제153조 자유징제무역지대에서는 외촤교촨중

밍문긴이나 세관신고없이 외최·%-R, 치화

-7기·종권, 피화지볼수단-皇 공화g- 렁억 봐

으로 가지고 나간 수 있다,

제54조 귀금속(국가가 수출하는 귀i][속과

입국1힐· 때 세핀·에 신고한 귀큼속은 제외)

을 공촤국 렁익 뉘'으로 내가리고 합 경우

에는 중앙온헹의 숭인을 받아이· 한다. W

촤학 렁역 안에서 2'p-7]한 장식품을 제외한

귀)속제품은 포1·매자기· 발급한 중밍문긴에

따라 공촤국 령억 카으)iL 내감 수 있다.

저155조 외국인은 로7]파 기타 힘4범적으로

임은 피하의 60%까지-島 공화국 링 억 밖으

로 송금하거나 가지)-t 나침' 수 있다. 00%

를 9는 骨액을 송금하거니- 가지고 니·가리

는 겅우에는 외촤관리기관에 신청하이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공화국 징부와 다른 나라 사이에 상

데 3/- 촤폐를 반출8힘·s]l 포1-한 힙정이 체짇

되었,을 겸-위에%<- CI Ii징 따라 외최.暑

반魯3]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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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재

제57조 외화관리질서를 어凍을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업무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

은 제재를 준다.

1. 승인받은 업종밖의 외국환자업무를 하

였을 경우에는 그로부터 얻은 영 업수익

금을 몰수하거나 5, 000원까지의 헐금을

물린다.

2. 외화결제, 외화대부, 외화양도 질서를

어겼을 경우와 국가가 정 한 질서밖에서

외화현금으로 물자를 거래하였을 졍우에

는 결제 또는 대부, 양도한 외화와 거래

한 물자를 몰수하거나 2,000원까지의 벌

금을 물린다.

3. 외화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밀매한 금

액을 몰수한다.

4. 비법 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외화를 예금 또는 보관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10일 안으로 몰수하여 국가에 바

치며 해당 예금 또는 보콴액의 50%까지

의 벌금을 물린다.

3t)5



5. 이뾰의 외촤관리질서를 어긴 헹위에 데

한 제제는 이 조의 뷰사한 위만헹위애

띠.라 한다.

제59조 외촤관리진서-趾 어기 국가에 외촤적

손월合 주었·s- 경-(에는 헤당'朴 손헤-趾 의

최.로 보싱-시키))- 손헤액의 50郊까지 illif

各 실 린다.

제56조 1敍큼과 응수급 지불을 거짇하였거나

지정된 기간안에 Td'부하지 않을 겅우에는

헤 딩· 거레은헹에 있는 기판, 기입소 돈자

리에서 강제M 회수힐 수 있다.

제60조 기관, 기업소와 공삔애게 물리는 빌

급은 빈금3fl- 관롄한 년]줴-l+]에 1피·리· 부파한

q..

제61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촤판리1/]

과 이 규징을 이겨 우]중한 짐피·暑 인으減

을 꺼-우에는 징상에 따라 행정리 모1는 힝

사직 첵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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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관 법

1993. 11. <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졍

제 1 장 세관법액 기본

제 ]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판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

하여 대외무역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

바지한다.

제 2 조 세관수속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광,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

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세관

수속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

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

사수단을 현대朴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짐

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한

다.

제 4 조 국가는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

자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낮게 적용

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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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그項을 일정한 짐칸에 넣

고 봉인할 수 있다. 븅인은 세콴의 숭인없

이 뜯울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

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

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 통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

역에 설치된 국가품길감독기관, 검역기관

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펼요한 기술갚정

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겁省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징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 당한 절차

에 따라 처 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콴과 합의없이 국경

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

라의 짐은 세관의 숭인이 있어야 부리올

수 있다.

371



로 부쳐오는 손짐을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 우리나라의 국경역, 무역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점에 대한 세관

수속과 그와 관련한 세관료금의 납부는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우

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개 되어있는 물자

를 중계수송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우리나라 무역 항을 거쳐가는 다른

나라 배에 실여있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배의 선장이 한다. 선장은 배점명세서

를 세관 내야 한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을 통

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

로 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관이 엾는 곳으로 통과하거나

우리다라 해상에서 다른 나라와 물자를 주

고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딩 기관의 승인

을 빌고 세 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3장 세관검사

제13조 세관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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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로 내보내는 짐파 운수수딘·에 데하이

전시-하어 야 한다. 세관{]사를 반지 않은

짐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니. 내보W 수 없

다,

저114조 세관권사는 < f겅昏로, 무익항, 국제

항항역, 국제우펀국과 그뷔'의 지징된 곳에

서 한다. y짐에 데 한 세%U-1사는 省치·,

베안에서도 
'曾 

수 있다. 세관은 이동세괸-

71사를 하거나 우리나라 렁토을 동과하는

다른 나라 7]을 주1시.함 31 있다, 이 깅우

헤딩·한 Aer舍 받1 다,

제15조 세관은 국거익, j )L억 
'힝· 

같은 세AAA]

시.지짐에서 {]사'懷· 수 鼓는 짐에 대하이시

는 김 도 착지 의 헤 당 기%11·에 세괸·주]시-趾

의뢰할 수 있디·. 이 진우 조] 입자는 )L키·지

의 헤당 기한1·에 제 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신고Ip·

은 김애 대한 검사를 피임씨으로 하여야

힌.다.

저116조 세관은 운수수딘·의 7)4, 손닙칸,

선원실을 l·Il旻한 펄요한 곳을 4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징에 우리나라에 듈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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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되여있는 물건과 통제품을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그項을 일정한 짐칸에 넣

고 봉인할 수 있다. 븅인은 세콴의 숭인없

이 뜯울 수 없다.

제17조 세관은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수출

입허가를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나라에 들

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 통제하여야 한다.

제16조 세관은 국경통로. 무역항, 국제항공

역에 설치된 국가품길감독기관, 검역기관

을 비롯한 해당 전문검사기관들과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펼요한 기술갚정

을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세관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짐의

보관상태를 늘 겁省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징에 대하여서는 세관이 해 당한 절차

에 따라 처 리할 수 있다.

제20조 우리나라 무역기콴과 합의없이 국경

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들어온 다른 나

라의 짐은 세관의 숭인이 있어야 부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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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잔-%骨여꾜. 다른 니·라의 ], 국제-F

편骨, 임 없는 주], 남는 7/은 세판의 승

인tA에서만 치리항 수 있니-.

제22조 세101시를 빈-논 기괸·, 기업소, 단

제파 공민·8 김사애 핀요한 조d읍· 제떼에

보장하1.Pl 세판{l사에 림최'하이야 한다.

제23조 기관, 기 1소, 단제차 공민은 세공1-

이 펀·'惱져·는 71과 ·7/·수수단-g- 名기거나 니-

易 곳오.i그 내가리는 41우 세괸의 승인을

tIl아야 한다. $징·을 뜯기나 다시 꾸리는

깅.Y-애V 세3J-의 승인- %
lg-아야 힌·데.

제24조 짐음 L-Ie르는 기판, 짐%1리지·는 YJ을

나2르기니- It 핀하는 과정에 k

:y[징·이 손상되

였거).l- 그비괴 시-A(가 냈·을 히-Y- -E 세 판

에 일·리야 헌·디·.

저126조 기관, 기 업소, 단제와 꽁민은 우리

나叫에 들여오기나 다른 나리-로 내보 는

W지, 인쇄을 속에 3다, - 8-가骨 l, 을긴올

%g) 지 발미 소포<에V 편지나 ]2을 넣지 1괸-

아야 한다,

제26조[ 우리나라 R (걍을 Id이 다니는 공민- ,

시·s.1과 셍한 필 이'란 물긴과 기님풉·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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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다닐 수 있다, 격업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

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널 수 있다.

제27조 이사짐, 상속재산은 허가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 수

있다. 이사짐, 상속재산이라도 통제품은

해당기관의 숭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

보낼 수 있다.

제2a조 장사를 목적으로 국제우편물을 리용

하여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09조 무기, 탄약, 폭발물, 독약, 마약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

였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못하개 되여

있는 물건과 해당 겨관의 승인을 받지 않

은 통제품은 들여오거나 내보낼 수 飢다.

제30조 당 및 정부 대표단성원, 의교일군,

국제기구성원 그밖에 따로 정한 일군의 몸

짐곽 손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

하여서는 세콴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들여오지 못하게 되여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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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로 네보네지 旻하게 되이 있{rn- 불

건파 봉제품이 있디/l!- 인징뇌는 겅우에는

세관71사를 합 T 있다,

제 4 장 E· 세

제휘조 괸·은 l·세를 정확히 ·爐·리고 CI- 넙-

부징힝을 장이%제하여야 
'란니-. 

핀요에 따

리. 새%fl초 핀.세납부와 관린한 헤당 기권.,

기%소, 단체의 문{1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 괸.세普 볼리는 기준가키은 수31-M-자

인 진우에는 국경도.치-가격, 수출骨자인 겅

우에는 국린 J)L가걱으료 하미 수출입물자

가 아닌 정우얘는 소메가지으旦 한다. 관

세를은 징무원이 4 
'한디.,

제33조+ 판세의 게산은 
'헤 

당 물자가 수출 므1

는 수있되는 당시의 판세骨에 비·라 조신우1

으로 한다, 조 신YI 대한 외촤의 환산은

피촤관리기괸·이 빌·표하t 헤당 시기의 외

촤e신·률에 띠·리· 한다,

제34조 다 물자에는 t I·세블 관12하지

일는다.

1, 다른 나리. 징부 또2 국제기구에서 보

프2자



내온 선물

2. 정해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려행자의

휴대품

3.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뭏자와 생산하어 수출하는 물

자

4.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

로 들여오는 불자

5.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여있는 물자

6.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제35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34조를 적

용하지 않는다.

1. 우리나라에 오는 대표단성원과 외교일

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

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 정해진 기준

을 쵸과하여 물자를 들여오는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경

제무역지대 밖의 공화국 령역에 판매하

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츨을 목적으

로 들여온 물자를 공화국 령 역에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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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霧 
團

4. 보 세물자블 징해진 기간인·에 빈·출하지

않는 겅윈

제36조 세관은 꼴자끼- 부매y{唱, 파손, R

실되效을 경우 정상에 띠.라 당한 괸·세의

일부 T는 진부를 1셴제히·어 줄 午 있나,

제37조 우리나리·외. 다븐 니·리· 사이에 1꾀各

J/역$징에 관세특헤조항이 있을 진우에는

특헤관세를을 적- -

'l·다. 
RI세특3]]조힝·이

없을 진우에는 보통괸·세暑을 키덜-한다. WL

역$징에 긴·세룔이 따로 정해저 있을 깅-(

에는 즈1에 따른다.

저138조 관세률이 징 져 있지 않은 -물자에

는 그아 류사한 분자의 관세글을 직 용한1

제39조 콴세는 헤당 기괸,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세과이 t싱骨한 핀세납부통지서를

닐은 닐부티 1531 안으로 해당 은헹에 몰

이 야 한다, 부득이한 겅우에는 세괜·이 지

접 닐아 은헹 y]名 수 있다.

제40조 정句진 기% 초파하t 공민의 11

과 국 A-펀骨은 콴세·불 물이야 찾을 수·

있디.. O.러나 기관, 기3]소, 딘-체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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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물자는 관세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짐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

제41조 해당 기관, 기엽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 수 없는 경우

관세납부기간 연장신청문건을 납부기간이

끝나기 5일 전에 세관에 내야 한다. 세 관

은 관서]납부기간을 10일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42조 관세를 초과하여 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만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1년 안

에 더 바친 관세를 되돌려 줄 것을 세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은 15일 안

에 처 리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관세를 잘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1년 안에 관세

를 추가하여 물렬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긍민의 고 의적인 행위로 관세를 잘

못 계산하여 적게 받았거나 부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자를 반출한 날부터 3년

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제44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멘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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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블 민제받)1 듣여온 물자를 정헤진 칭-도에

만 리용하이야 한다. 판세가 뻔제된 물자

暑 y)·메하러고 M 겅우에는 세관에 알리고

헤 딩-한 l-세-끔 -誠·이이· 힌·니., d세·趾 骨지

않은 -趾자는 (it 삽 수 飢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분리지 嗚'는다.

11세기간은 보세공징·, J1세 칭·st에서는 29

으로 하머 보세진시징페서는 세괜·이 징 한

기간으>IL 한다.

제46조 부득이한 사정요로 보세기간을 언징-

빈·으려는 집7]자는 3,t세기간이 꾼나기 10

임 전에 보세기 {l- 1장신칭분긴을 헤 당 세

괸·에 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게월

까지 연장하이 昏 %c 있다.

제47조 헤당 기관, 기입소, 탄체는 J;t세볼

자-趾 기·공, 포장, 조7]하기 위하이 且세지

역 비·으[로 내가리는 겸우 관세외. 맛1의는

딥·뵤·趾 9-L는 담뵤5d·-틸 세3%에 맙지야 한디·.

세판은 骨지·가 정헤진 기간안에 만입되민

딤Jil-몰 또는 딤')w(y을 돌려준다. 71러나

반출한 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빤입리지

健-으1된 세관에 맡긴 답뵤분 yp는 남보3을

청房
t 1 1



관세로 처리할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신소欄偏

제48조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물

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매일 연체료를 물린다. 관세납부통지서를

q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콴세를 물

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와 연체료에 맞먹는

물자를 관세와 연체료로 처 리하거나 해당

은행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의 돈자리에서 관세와 연체료를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세관법규를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여

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

은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

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0조 세관 수속과 검사, 판세납부와 관련

한 의곈상이는 해당 세관과 협의의 방법으

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급세콴에 신소청원을 제기하

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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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첨뮌을 반은 상骨세관은 그것을 %1수

한 난부터 20일 안에 지 리하이야 한다.

제51조 신소칭원의 처 리또1과에 네하이 의건

이 있읍 징우에는 신소블 처리1깐은 남부티

10일안에 헤딩- 제판소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sao



보 험 법

상설최의 결정

제 1 장 보험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의 기능과 역할을 높어 나라의 경제 발

전과 인만생활안정에 이 바지한다.

제 2 조 보험은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

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어 련이보험, 려객

보 험, 재해보험 같은것이 속하며 재산보험

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

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 험에 대한 수요가 눌어나는데 맞

게 보 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 험사업이 자원

성과 의무성의 웜칙에서 옳바로 진행되도

록 한다.

제 3 조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보혐사

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

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령역밖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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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조선동포),c 보힘시-입-皇 힘·수 있다.

다른나라 보'힘기7]의 대3(.부, 지시·, 내리

71도 보 힘시-윔-S- 틴·수 있니·.

제 4 조 국기·1-:- JI 힘당사지·들이 벙동한 ·지위

에서 보험게이0을 t虛고 리1하V록 
- 'l·다,

제 s 조 국가는 보'切사업읍 징·려하며 旻하지

임'은 시-고니. 지.오!젝헤로 Ar긴

� 

피헤와 손헤

에 대 한 jIL헙),L싱·을 우1만히 히·3료록 한디-.

제 6 조 국가는 기판, 기업소, VI·제외- 공민,

궁촤국·령%에 있는 외국기괸-, 외국平지·기

71, 외)f인이 IL'힘에 듄리4<- 진우 공촤<·i

1역에 있는 
-3('가보힘기괸· 또는 의국平지.

보'임기업이 하는 보'Y]에 들mI;1복· 한다.

제 7 후 국가는 뵤림분이·에서 다론 나3-]-의

보힘기한1·, 핵'제보'헌기3L와·의 )It류와 
' 

1조

·趾 빌·전시킨다.

제 2 장 보험당사자

제 B 조 보험管사지·논 ),L'험지·외· 피21힘 지-이

다.

AL헙지·에는 국기·보험기핀꽈 외국투자보험

기71이 속하미 피보' 1 자에는 보%자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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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면,

의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속한다.

제 9 조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 또는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금을 내줄 의무를

지며 피보험자는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저110조 의무적인 보험과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 험자는 국가보험관리기

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조 보험자는 해당 보 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을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승언을 받지 않은 보험계약표준조건이나

보험료률은 적용할수 없다.

제12조 보 험자는 년간업무결산이 骨나면 재

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만들어

국가보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의국平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

험료의 30%이상을 졍해진 보험기관에 재

보험하여야 한다.

제14조 피보험자는 보혐사고로 손해를 입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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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보힘보상6추음 I]J-을수 있는 피보힘 리

익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피보w 1지-는 보험계약에서 정한대見

뵤' 힘지패게 보'힘A-'(普 -誠·어이· 한다. 제3자

·趾 위하이 31기게약읍 1뫼-E-지-V )1끼로.를

-翟-이야한다.

제16쯔 피보1]자는 )A' 1계약- l%을 tt)) 보

힘대상에 대한 종T-자且들을 보 힘자에게

징의·히 일'러이· 한다.

괴뵤힐자는 제신·뵤'%d대상의 피헤외· 손해를

u-f-기 위 한 계약의%l-骨 성실히 리唯하u} 제

산뵤'험시·고가 셍기1'/) 권· 보험지·에게 알리

5( 손헤가 t>나지 VI-vs 하이 이· 한다,

제 3 장 보헝계약

제17조 보힘게약은 311,험자외· 피1LTj지·사이

에 1肩는다. 제3지.블 위하여 J,L힐게약읍 %뫼

울수도 있다.

제18조 닛험당사지·들은 인제보1게악3을 정

헤진 짇차아 w-1)]예 띠·라 맷어 야 한니·,

인제 보림게약을 1뫼는 짇차외· l-s-141-오. 국가

보 힘관리기관이 징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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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9조 보 험당사자들은 재산보험계약을 해

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표준조건에 없는 사항은 보

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20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으면 보 험증

서를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

계약을 몇은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1조 보 험계약의 효력은 보 험자가 피보험

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자에게서 보험료나 보험료지暑담보를 받는

때부터 생긴다.

피보험자 또는 겨1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런이보험계약을 맺은자가 정해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때부터 보

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재산보험계약의 t}1상은 금액으로 계

산할수 있어야 하머 보험가격은 당사자들

이 협의하여 정한다.

재산보험계약을 갱신하려는 보 험 당사자들

은 보험대상의 가걱을 다시 정 하고 보험계

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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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산)i(핑게의이긴·에 보림 싱'에 1<11

치는 위'%이 먼-A<꾀면 보 험61-사자骨은 
'fl

의하이 게익!내완 · l/[겅 히피야 한다. 이

깅우 보'범지.논 위힘이 커진 대하이는 덧

보험%L를 빈·으머 위힘이 줄이는데 데히-이

는 헤담한 보힙i,불 ·猛 리·y이야 한다,

저1기조 산보거게이]기간에 뵤힘 상의 가

최이 낮이·66을 커-Y- 피보험지· EL-는 3자

를 위하이 보%계의3을 맷은자는 뵤험骨액

과 보험且暑 남은 PIt%]기간에 해당한 E만

L ·詩이줄것· l(cIr-省 / / 있니-.

제26조 뵤힘게약읍 1뫼은 피보힘지·는 게익7된

보'험대)g-을 제3지.에게 알도할수· 있디·. 이

경-F 보험자에게 미 리 익·리이· 한다.

제26조 제산보힘대상이 제3지페게 양V되1된

11험게익페 따3'6는 51-사자듄의 진리의무도
'骨께 

넘이71다.

이 겅우 이미 게익1에서 정 한 위킬이 커지

게 되먼 해당게익·을 갱신히.거니· 취소할수

있디·.

제27조 제해보1], 리비보힘게약 같은칫-

게약기간 도중에 추1소하거니- l
;Pl,징 省·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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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생명보험, 어 린이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도중에 취소할수 있다.

제2S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 한 피보

험자의 관리정형을 료해 할수 있으며 사고

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앨데 대한 의견

을 줄수 있다,

제 4 장 보험보상

제29조 보험보상은 인체보험에서는 보험븜

으로, 재산보험에서는 보험보상금으로 보

험자가 한다.

보험자는 보 보상을 계약에서 정 한대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험금액은 보험보상금의 최고한계

이며 보험료계삽의 기초이다.

보험금액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 한

다.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할수 飢

다.

제31조 보험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한 보험금

을 주며 보험사고가 없이 보 험계약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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晋나j)- 김헤진 뵤 MA-L暑 다 분 피보'임자에

는 Ill-기 보햅]금을 7이야 한다.

제32조 jr 험지-는 리케)i범, 제헤)1힌에 든

피보'Y]자가 사망하있거나 L동농러을 상신

한 겸우 해 닝·한 보힘甘을 주이야 한디-,

로A-v릭주1·정은 헤닝· 의見기판이 한니·,

제33조 Arn밍j,!.'힘에 -l<-]- 피보범자가 제활'l·소의

핀·건애 의 하이 제신·꼴수·'형-皇 반은 겅-Y- 보
'험합을 

주기 잎'는다.

제34조 리객J,< ], 헤),L휘, 재산보험의 겸

우 보잉사고가 엾이 보 1게이이간이 끝나

먼 이삐 반은 J/ 링료-C- 보기자의 수입으旦

한다.

제35조 피보험지·는 제신-뵤w ]시고가 생질을

겸-위 게약애서 정한 기간인·에 손헤감깅분

긴과 且 험중서.응 기부한 t.해보상칭3L서暑

보 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XI자는 손해)n(-V·칭</-시를 정 지지 주I V하

고 ),l-험3,f싱3·-f을 ·주이야 한다.

제36조 21힘자는 체신·보%]사'1(가 셍기 피보

형자가 b어q는 손해를 미·기 위 하여 정 닿

하게 지출한 비2읍 J,L싱·히·어이· 한다. C.:l-

러니· 피w험자기 제때에 대첵- C 세우지 않

아 3이난 손해는 J,L싱'히·지 &는다,

제37조 제산)1'%]기리의 S/부를 a,t%]에 드f

깅우 보링뵤상<·l·- a,!곡]기·키에 데한 J1 힘

3액의 비를에 따리· 세선-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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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산보험대상의 손해액은 손해가 생

긴곳의 해당 시기에 가격에 따라 보험당사

자들이 협의하여 청한다,

제39조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부분손해

가 섕기면 그 에 해당한 금액만을 보상하며

전부손해가 생기면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

상한다.

제40조 재산보험금액의 전부暑 보 상한 보험

자는 해당 보험대상에 대 한 피보험자의 권

리와 리익을 전부 넘겨받는다. 그러나 재

산보혐금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상한 금액에 해당한 피보험자의 권리와

리익 만을 넘겨받는다.

제41조 피보험자는 재산보험사고의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경우 그로부터 손해보상금

을 청구할수 있는 문건을 받아 보혐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문견을 밭지 못한 보험자는

손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42조 전쟁 또는 그와 류사한 사변으로 생

긴 퍼해나 손해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보상하지 않는다.

제43조 보험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또

는 보 험보상을 발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고의나 곽실로 생긴 피해나 손해,

자연감모,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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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졀

제44조 j%사7]에 대한 지도% 는 2 ;기·보

험관리기관이 한다.
·:·l'가보험관리기관은 뵤'일시-업을 징확히 장

악기V하며 ACf]게익1표준조긴과 EL'범ii偏·

의 혀용을 A싱'직으J]'( 김'색-통제하이야 한

다.

제45조 다음의 징우에는 1116-r을 물릴다.

1. 국가보'임관리기)l·과 커·의飢이 의무직
뵤'법, 외촤로하는 뵤'7), 제보'엄合 한
겸우

2. a (·가보%관리기 판의 승인을 71·지 %P
11힘게약표준조긴이나 보'WAl暑 적용한
깅-(

3. 노1간 제정상 표외· 손의계신·서를 사신
대로 만들지 않效거나 제때에 네지 24'

은 깅우
4. 정 딩·한 리-H-飢이 A-t'엄),L상을 하지 M'

기나 떼에 하지 일은 경-위

제46조 이 법올 이겨 요]중한 길과暑 일으컨

경우에는 징-9-4에 따라 헹졍 므1는 힝사잔)

첵 입을 지운 .

제47조 보힙사업과 괸·린한 y 은 
'f]의의

빙-131으旦 해有한다. 혐의의 방범으)jrn 해견

할수 飢는 겅-위에는 공화려'의 제관, 중제

기본1·에 제기하여 
'헤唱히-III 

제3·:i[의 중재기

관에 기하이 헤省'잉수V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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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i995. 2. 2 최고엔민회의

상설회의 有정

제 1 장 공증법의 기본

제 ]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

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

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맨사거

래의 안진성을 보 장하는데 이 바지한다.

제 2 조 공중은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

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종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 주도록 한다,

제 3 조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콴적

인 증거에 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

장하도록 한다.

제 4 조 국가는 공증을 신첫 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만사상 권리를 정

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

행하도록 한다.

제 5 조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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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에 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이 신

청 하-S 1중은 그 나라에 7제 하논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회·국1 령시·데X기3%·애서 한다.

저1 6 조 국가궁)기Cd[은 도(커할시) 소제지

에 둔다. 필요 따라 시 (구익), 군 소제

지에도 둘수 있다,

제 7 조 공骨사업에 대 한 통일커지노<-S 중앙

재판소가 한다,

V (키 함시) 제판소는 펀·힐·지억의 궁증사7]

을 지도한다,

제 B 조 이 9.1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입소,

Id체외. 공민에게 적귐-한다. 공촤국링익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괴· 피국인에게도 직%한

디 ,

제 2 장 공증대상

제 9조 국가공중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신과

문시에 대하어 인중한다,

1. 신분 喪 기·족친칙 관게와 괸·린한 인종

2. 기술 契 진문가 자격, 학위학키, 1징에

칭호, 지직권리외. 꾄-련한 인종

3, 소제볼t핑지. 및 사망자외-의 :d곡1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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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5. 상속과 관련한 인증

6, 계약과 관런한 인증

7. 법인 및 위탁. 대리와 관런한 인증

8, 채권채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증

9. 상표와 관런한 인중

10, 사고. 검사와 관련한 인중

u.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과

관련한 인증

12, 기업의 기본규약과 관련한 인증

13.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과 관련한

인증

14.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과 관련한 인증

15, 이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에 대한 인증

제10조 국가공증기관은 중요한 개인재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법인을 등록한다.

등록된 재산이나 법인이 변동되였을 경우

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제11조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

상을 위 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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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는다,

제12조 국가공%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전

에 소멸덜수 웠거나 다시 수집할수 일는

민사사긴의 종거를 보존한다,

저1 3 장 공증판할

제13조 시 (-7-역), ]d- 소제지에 있는 국가공

중기판은 -牙화국唱역에서 昔 목적으로 신

칭하는 7중을 한다,

k도 P]힐·시) 소 제지에 있는 국가공骨기판

은 공화국링역과 다른 나라에서 會 목적으

로 신칭하는 공종울 한다.

제14조 공骨은 신칭 하는 남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제지를 권.할하는 국기.공중기 판에서

한다,

한 공중대상에 대하여 어러 · 

사자가 신청

하는 경우 는 이느 한 딩·사자의 거주지

또는 1제지暑 관曾하는 국가공중.기핀·에셰

i-g힐· 수 있니·.

제15조 긴몰은 긴물이 있는-4, 기관기압소,

단체에 V록된 재신은 그 기핀.. 기71소,

e체의 J,제지, AL< 린 중기외, 78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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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였는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공증한다.

제16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의 인증은

그 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의 인증은 유언

한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제17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骨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은곳 또는 계

약을 체결한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중기관에

서 한다.

제 4 장 공증 절차와 방법

제18조 긍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접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 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헌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제19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

서와 중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직위, 사는곳, 신청내용 같은것을 밝

혀야 한다.

저]20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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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겅우 5일안으로 7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11(충하었을 경-원애논

7骨신청서를 처음 발은 을 신칭한 날로

한다,

제21조 국가공%기관f 공줌신칭서를 밤-色

년'부터 1게省안으로 처 리하이야 한다

제22조 국가공중기관은 공중을 신칭한 당사

자의 자격, 신신내 · 과 중기문시의 진신성,

ti-범싱 같은깃을 t]토픽인하고 필요한 %

인을 부르기나 기관, 기입소. 단체와 공민

에게 증거꼴을 요구히.미 해당 진문기판에

감정을 믿'긴수 있다.

해당 기관. 기71소, 단체외- 궁민은 공증과

괸-롄 한 국기-z-종기 핀·의 요-'7-에 옴하여야

한디·.

제23조 국가공)기인·은 공종신칭내%이 정

획·하]A 범의 요구에 맞을 겅우에는 공중

시를 만든다.

공중문서 윈꼰은 보판하<l[)- 사+L은 딩·사지.

에게 준다,

제24조 다음괴· 같은 겅-Y-에는 공증을 거부

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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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 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

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중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낳조되였을 경우

4, 공중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 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5조 공중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근거를 공중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

다.

제26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국가

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

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

는 물긴은 수매시켜 헐금을 은唯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중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

검증서, 감정서를 받아平거나 사진을 찍어

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27조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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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판소의 VI·견, 신정에 띠·라 처 리히.거

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1킨 해 닝· 핀리자에개

돌리준다.

제2S조 국가공骨기핀·온. At탁쌍.은 제산을 임

자기· 정해진 기긴패 찾아가지 않.음 징우

집*W문을 1길루(힐·수 있다.

포]행문은 인민제핀-소 집4윈이 7]행한다.

제29조 W중문서는 1 선닐·로 쓴다.

다른 나라 시·림은 공중문서를 자기 나라

글且 쓸수 있다,

제30조 신청뒨 공증에 대하이 리헤팬-게가

있는 7중윈은 그에 대 한 공중을 할수 입

디-.

공%을 신청 히.는 %3'시.斗는 -F정 하게 꽁-%·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骨-진을 다른 공骨

원으로 비-꾸이줄 대 하어 요3(할수 있다.

헤당 국가공충기Y{·은 제기된 의건이 정 딩·

管 징우에는 디‥邑 공중윈으토L 바꾸12] 부당

할 직우에는 거부 
'l·다,

제31조 W骨各 신칭하는 담사자는 국가수수

료와 헤당한 비- . -皇 정 한데 띠·리· 볼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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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

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

일안으로 해당 국가공증기관 소 재지에 있

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

의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S3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34조 상소를 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1개월

안으로 검토하고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판

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공증기관各 재판소의 판정에 따

라 공증신청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재판

소의 확증자료에 근거하여 처 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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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 법

1%3. 1 [ 
,

24 최)(인1%l!회 의
장실회의 3징 제42호

제 1 장 외국투자읕향법의 기본

저1 1 조 조선<1177의안VIA(叫국 피국투자은

宅 !l은 세페 이러나라들과 甘-S-분이·에서의

71조骨 와뎨 m$'진시키는데 이 삐·지 
'l·다.

저1 2 조 외국平자가는 공회곡 잉억 인·에 의

국투자은 을 션립 운띵힙· 수 있다. 외31

부자은헹에는 
'합엉은헹파 

외<·]은헹, 외국

은'헹 지겨이 속한다. 외<if·은행과 외국은헴

지%1은 자-8-겅제J(L역지대에 만 싣로1힐· 수

앴디·.

제 3 조 외<·IT자-S헹은. · 

,

-&W제소(에 
대 한 소

-1굿{을 가지이 깅 잉苟·y에서 독지.셩을 가

진다.

지1 4 조 
-:;l'가는 C

AL촤1·f 잉 역 인·에 칠 7]J(l 외

국투자은헴의 
'71그1직 

/리외. 이이合 보호

한다.

제 5 조 외국투자은헹의 관리운잉은 1<Il;0

주주의인VIAL화)(의 해당1Al과 구f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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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

앙은행기관과 외환관리기관이 한다.

제 7 조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

에 투자하여 은행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早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 6 조 공화국 영 역 안에 외국투자은행울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

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 것을 旨

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

다.

제 9 조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

가 한다. 합영당사자는 은행설립 신청서에

기본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은행

관리성巷 명단, 외국환자업무 승인문건 사

본, 투자가의 영 업허가증 사본 같은 項을
'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은행의 설 팁신청은 외국투자가

가 한다. 의국투자가는 은행셜립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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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포/-약, 깅제타산)Q-l, 은헹관리성우} 밍단,

투자가의 제징싱페표, 771허가증 사{d-,

외3f환지.입무 숭인문긴 사·桂. 강은 젓을 첨

부하이야 한다,

저1l1조 외31·은헹 지짐의 신7]신첨은 뵨점이

한디·, 외국은drn 본접은 은'4신7]신청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언차),G(서, 제정兮테)L,

손익 싣·서피· 본%]의 영입허가중 사본, 지

접의 세%L 愼 체무에 대 하이 피입진다는

보骨서, 지접의 거제티·산서, E唯관리성61

7딘·, 외<t·촨지·입무 송인·F긴 사4츠 권·은

9을 칩부하이야 한다.

제12조 줌잉'은'헹은 은헹셤립신칭시骨 접수
-%f 

달료부티 so 인 한에 은펜선립은 승 J히.

기나 부걸하는 김젱을 하이야 香디-.

제13조 은헹심립-皇 신칭 한 자는 은헹%17]을

x·인 받은 납부티 30일 안에 은헹소제지의

도(직 曾시)헹정혀제위{1회에 은毛십립 昏

록을 하고 엉업히기·중을 빌·오미 영7]허가

릅 r칟-은 날부니 20인 안으로 소제지의 제

징기관애 세무%륵을 하이야 한니.,

제14조 외국平·자은헹은 승인된 잉 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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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눙력의 부족, 계

약의무의 불이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숭인을 받으며 해당위원회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

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

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 업기간

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저116조 외국투자은행은 기본규약을 고치거

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본금과

운영자급,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

리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

려고 할 경우 30일 전에 중앙은행에 신청

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

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졍우

양도하는 합영은행의 한편 출자가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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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奇지·기·외· 합의하이 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급파 적링급

제18조 합잉은헹과 외국은헹은 동륵지·본7/'

을 &선문1 3$1민·원 이싱·에 해당하는 전환

싱 외최.로, 1차 불3] 지.본/f-墨- 骨록지·본6-:f

의 50% 이상 가지야 한r]-. 외d은행 지진

은 운잉자급을 조선우) 81의 만우) 이상에 헤

당한 진촨성 외촤j>t 보유하여야 한다.

저119조 영업히가들 1반으러는 외국平자은헹

은 ·은唯설7] 승인을 빈'음. 날2부리 30인

인에 1치· 불모]지·본i:-r피- 운영 자추(各 중잉‥은

4이 지졍하는 은헹에 에급하고 부기겁증

사)[L소의 꽈인-S- 반아야 한나.

제20조 외국투자·은毛·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

의 보중의 또는 지·기부151' 체무액의 5% 이

싱·에 당한 517;-드< j,L-H·하이야 한디·,

제2)조 
'骨엉은@과 

외-3[은1은 에비기if-亂·

등록자금의 怒%에 이블 떼까지 헤 마나 오1

간 걸산 이의骨애시 5%-趾 떼이 죄 립하이

야 한다, 이]씨기금은. 췐산에서 생구1 손신

금各 3),상하거나 자본금읍 늡리는 데만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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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2조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

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 립할 수 있다. 거금의 종류와 규모, 적

립비율은 외국투자은행이 정한다.

제 4 장 외국平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 의국平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엽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쇠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 지불업

무, 외화수형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平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 이행에 대한 보

증

s. 의화송금

7. 수출입물자 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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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옹조사 및 상담입j/-

a, 기다 입무

제24조 외2f무지·은6A은 하나의 기오]에 자기

지·Sd의 25%-趾 초과ak -cr액음 
대출曾

수 飢다.

제25조 외되·투지-은행은 소제지의 중앙은행

지%]에 4<-자리暑 연고 에j-.r지볼준비규을

平어야 한다.

저126조 꾀국平자은헹의 긴산인)L는 1월 1일

부터 12필 31인까지이다. 연간 업폭L긴신-은

다읍해 2웜 안으)A 
'l·다.

제27조 의국투자은렘은 ) ;j-기<]증사무소의

확인名 ls·은 언간 제정상네$[와 손익계산

서름 인 f 업무절산이 끈11-l· 닐·부17·l 30일

안으3'A, 분기 제징상태표와 핌요한 입무통

계를 다음 관겨 첫달 15일 안으로 외회·관

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誦조 외3'투자은d)l-5 니-음곽 같은 우데를

벧'는다.

I. 엉 입기간이 1아E 이상인 깅우 이익이

나는 첫헤에는 기입소득세를 딘1제하미

C:l- 디·음 2닌간은 50% 빕위에시 省이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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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 긴으

로 대부하여 얻은 이자수입에 대하여서

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3.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 업무를 하여 얻

은 소득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면제하거

나 낮게 받으며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弔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 의 외화관

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금없이 송금한 수 있다.

제 5 장 제재 및 분잼 해결

제29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

L 숭인餓이 책임자, 부책임자를 바꾸었거

나 은행의 위치를 번경한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 립하지 앓

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 장

을 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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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21(고 문11을 징한 기간아 네지 않

았거나 사실피- 밧지 않게 직·성 제출'한

겅t-

제30조 외1한F지.번,-헹이 승인된 71종 뉘쇠

El!.를 한 겅우리. 승인都1,이 기본규·약을 고

掠거나 등루자]3-R파 운잉자실을 늘렸거니-

줄인 경우 는 잉 입을 중지시긷 수 있다.

제31조 은'4신7] 신청 지.가 잉7]허가暑 만·은

낱느.니 10개윔 안으見 은헹업무를 시작하

지 않은 겅우에는 은헹싣립 숭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저132조 E'헹 입]/와 괍린한 의긴상-이는 힙의

의 방%으로 해견한다. 히의의 l'h·w으로

해 질한 수 敍1<- 진 - Y-에는 포선삔주-T피인

민 L 화국의 제판기1{· 또는 중제기관에

기하여 해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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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헝법시행규정

1994. 12. 28 정무% 결정 z])48호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을 정확히 집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곽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

대발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

영 및 해산과 콴련한 절차와 질서를 규제

한다.

제 3 조 외국투자가는 공화국령역안에 외국

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은행,

외국은행지점이 포함된다.

합영은행은 공화국의 은행 <기타 금융기관

포함)과 외국투자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어

공화국령역안에 설립운영하며 출자못에 따

라 리익금을 분배하는 은행이다.

외국은행은 외국투자가가 공화국의 자유경

제무역지tH에 단독으로 투자하여 셜립운영

349



하는 은행이다,

외국은64져7]-C 외국에 있는 은헹-淫71이

공촤국의 지.-7경 J
)
!. 역지 에 실71운잉하

는 지%'1이다.

제 4 조 공회V·('%역 
' 

에 거7하3( 있는 조 {']

y포도 이 v-정에 띠,라 -牙최.국친악안에 平

자하이 은헹을 십 립운엉 
'懷·수 

있다.

제 5 조 공최·<·rig역인에 섭림된 
'71'잉은宅-읜. 

공

촤국렁어 안이나 뀌'에, 외국은-헹은 지-H-겅제

무역지대에 지%l, 출장소를· 네·응수 있다.

제 6 조 외국'平지·은'필-S- 취드1·한 VI]산을 점-H-,

리덕-, 치분()J매, 잉·도, 상속) 
'한수 

있으1시

겅엉骨동各 독자적p로 
'린디·.

제 7 조 공리.·:d-w역 안에 설 7]y[ 비측f투지--E.

헹의 권리이· 리의은 국가의 밍31보호들 1끄·

는니·,

제 B 조 외국-7자온毛은 이 5'IL%피· 공화국의

해딩· )11511-1%에 따리. ·오.행을 tI립하<Lt 핀·리

운영 한다,

제 9 조 외d平지·은4에 대 한 감 통제4< 중

잉·은헹기판과 외화관리기긴이 한다.

중양은헹기판은 외1한 지.은헹의 실 립511-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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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종을 심의승인하며 펄요한 업무규범

을 만들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 한다.

외화관리기관은 의국투자은행의 외국환자

업무를 승인하며 그 집행을 장악통제한다,

제 2 장 외국투자은햄의 설립

제10조 공화국령역안에 피국투자은행을 설

립하려는 平자가는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

은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중앙은행지

점)에 내야 한다.

제11조 합영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당사자

들의 기염의 명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

본금, 기업등록낳자와 등록기콴, 기업책 임

자의 직무와 이름, 합영은행의 명칭과 소

재지, 등록자본금과 그의 불입단계와 불입

액, 기간, 출자비률과 금액, 예毛하는 리

사장과 부리사장의 이름, 합영기간, 업무

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국은행설립신청서에는 원기업의

띵칭, 국적, 소재지, 등록자본금, 기업등

록날자와 등록기관, 기업책 임자의 직무와

이름, 외국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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뵨)패 5:/-의 블입딘·게외· 볼입액, 겅잉기간,

7]JC.내정. 같은짓을 이'히야 한다.

제13조 외1·r은*W지%·]수1립신%서에는 본71의

1 9칭, V·f적, 소 제지, 동록지·본if, 본%1능

록닌'자려· %록기괸·, 뵨주]첵 7J지·의 직]>L와

이骨, 외-:·l'-C헹지7]의 rg칭피. 1제지, 운

잉자<d·, 깅영기 간, 업부네징. 같요.짓을 計

히야 한다,

제14조 합엉은헹의 소17]신청은 
'fl-잉딩·사지-

들이 한다,
'YI-엉 

· 

시·자는 
'71-핑은'4실립신칭서에 '임엉

계 약시, 11-엉은弔의 기본교약, 징 디·산서,

은-@A!1·리성71의 이름피- 띄c니- 楫'힌 뇨·긴,

早지-가의 잉 Y'시 가 · 사4·L, 외국·환지.업무승

J서사별-, 최H 3녠간의 제4싱·태표·릉 초]

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외-:·l'은毛의 신 7]소)칭·P- 외국누자가

가 한다,

외국平자가는 외<·l은헹V YI신심서에 외<·l·

은弔의 기일/[[-익3, 졍제다신·시, 온헹관리성

우1의 이름파 라러을 MI"헌 분조1, 띵 입히 가

중시·본, 외국환자7]j,!-승인시사·Id-, 최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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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재정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이 한다.

외국에 있는 은행본점은 은행지점설립신청

서에 본점의 기본규약, 최근 3년간의 재졍

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헉가증사본, 지

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한 본점의 보증서,

은행지점의 경제타산서, 지점관리성원의

이름과 략력을 밝힌 문건, 지점책임자에

대한 본점의 전권위염장, 외국환자업무숭

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공화국령역안에 설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이 지점, 출장소를 내오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한 은행설립신청서와 첨부문

건을 중앙은행에 내여 승인을 방아야 한다.

제18조 의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와 그에 첨

부되는 문건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제외>은 조 어로 만들어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에 첨부되는 문건

을 외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합영은행의 합영계약서에는 합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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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의 기거의 믹칭과 소.제지, 설립할

합잉은51의 7칭, 소제지, 
'71-엉기간, 

능록

자본규, 출자 비-趾과 W'식, 기간, 은헹7]

무내용, VI-리운잉기c/-, 입무긴산과 리익금

분뻬, 해산조긴, 닐 해집, 계 약의 艾러 발

셍조긴 같은깃을 Pl-혀야 한다.

제20조 합잉은헹, 외국-足宅의 기본규약에는

은헹의 띵칭, 소제지, 은'%의 관리운영기c/-

와 그 직눙, 4잉기간, 긴신·년)%'t, 기근의

키 7], 헤산 1최 칭산, 기본-)'f익1의 수징집차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ARl'시키이· 한다.

제21조 외국7지·은헹의 징제디·산서에는 듕

록지.본크(외3'-SA지점은 -위영지3<13과 /1

불7]게 씩, 직 원의 폐용 W 잉·성과 IR1한

비.웅, 딘-게 빌 수71 및 지舍액, 짚신-리의금,

기입쇼득세 이뾰에 필요한 타산지·(L暑 포

骨시지야 한다.

제22조 중잉·은행은 외국平지--E헹셜립신칭세

를 접수한 날부티 50인안에 은'헹설 ]을 i

인하거나 부건하는 唱정을 한 다음 신청 한

자에게 인'려주이야 한다,

외3-투자은헹설립을 - 인하있을 건-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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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셜립승인서를 발급한다.

제23조 의국투자은행설럽을 승인받은 의국

투자은행은 승인받은 낟부터 30일안에 은

행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 (자유경제무

역지대에서는지대당국)에 은행설립승인서

사본을 첨부한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

서를 내여 등록하고 은행등록증을 발급밭

아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등록신청서에는 은행의

명칭과 소재지,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 자금,

승인받은 업무내용, 은행 책임자, 부책임

자의 이름과 국적, 민족별, 은행직원수(그

중 외국인수)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외국투자은행은 1차불입자본금(피국

은행지점은 운영자금)을 은행설립을 승인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중앙은행이 지정하

는 은행에 예금하고 부기검충사무소의 확

인문건과 은행설립승인서사본을 첨부한 영

업허가증발급신청서를 중앙은행 (자유경제

무역지대에서는 지대당국)에 내여 영엽허

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25조 은행설립신청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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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디 10개울1안으로 은弔입J]L普 시작하여

야 한다,

j il-8이린 시.정fJA 정 
-한 

기<1인·에 잉 업을

시작'한수 입을 경-위 는 징 한 기tI·이 끝나

기 30일전애 중잉-은宅에 리-8-서骨 네이 승

인을 w·아야 한디·.

제25조 외국투자은헹은 잉3]허기·블 121'은 닐'

부더 20인안예 헤12' 재징기관에 은행骨록

중사본을 71부한 세무둥록신칭서骨 내5t

세31-V-吟을 히·여야 한다.

세무%록신칭시에는 온헹의 멍칭파소재지,

은헹의 똥록난자, %록6호, 입종, 영입기

간, 리 1수(그(중 외국인수), 거레은헹1-2칭

과 돈'자리빈A, 은a$ 4-c 지-, 징부기체입

자의 이릅과 간-S- 내 -S- 밝'히야 한다,

제27조 외<·[투자은'헹은 다 . 과 같f IR1징사

유가 )g l 떼로부디 30안안에 중잉·은헹에

1힌깅숭인파 판런,한 신청서븝 네이 (인읍

빈·아야 한다.

1, 기본v-약을 At치리는 깅우

2, p,헹-凰 통합하거나 분리하리는 겅우

3. 능록자본급 7는 운잉자6:l·을 눌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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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려는 경우

4. 영업장소를 옮기려는 경우

5.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경우

6. 은행의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를 바꾸려

는 경우

제2S조 기본규약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

리유와 내용을 밝히고 볜경한 기본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국平자은행통합(분리)승인신弔서

에는 통합(분리) 리유, 새로 설립되는 은행

의 명칭과 소재지흘 밝히고 통합(분리)과

관련한 최고결의기관의 결정서사본, 계약

서, 통합(분리)당시의 재정상태표, 손익계

산서, 리익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실금처 리

계산서, 통합(분리)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

립되는 외국투자은행의 기본규약, 경제타

산서, 은행관리성원의 이릍과 략력을 밝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투자은행등록자본금(운영자금)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 리유와 변경하려

는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밝히고 등

록자본금(운영자금)변경과 관련한 최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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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1·의 건정/%·j사뵨을 71-hL하이야 한다,

제31조 외국투자은헹위치VI깅승인신청시에

는 71깅 리-R.외. 징·소骨 리'히고 위치 1깅 파

괸런한 최고걸의기V히 <1정서시-뵨읕· 초1부

하이야 한다.

제32조 외국무자은헹업종넌징숭인신청시에

는 IE{겅 리.H-와 이거나 줄이려는 입종을

박히 야 한니·,

제33조 외국平자은헹 체 l지·(부시 71지·) 1진경

승인초1칭시에는 해당한 {경 리유와 새로

신풀핀 치 임지. 11표( 부피 임지·의 이릅-皇- 빔'

히고 그의 라력32-A-皇 )닐히·이 야 한디-.

제34조 외국平자은헹·은 변진시-A-에 의한 승

오1을 반았을 진 -( 句 당기관에 먼저등록各

하여야 한다.

제35조 외<-41투자은햄의 투자가는 투자한 자

各의 일부 또는 전-;,L-趾 제3지-에게 양도힐

수 있다. 이 깅-F 중앙은宅에 자4;l.%M-숭

인신칭시를 내어 2인을 111·아이· 한다.

힙·영은행의 한]펀 출지.가가 흘자한 자본-皇

양도하리는 징우에는 싱'대편 공자기-외· 합

의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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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양도승인신청서에는 양도리유와 양도

받는자, 양도금액을 밝히고 최고결의기관

의 결정서사본, 자본양도계약서를 굄부하

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림금

제36조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을 운영하는데 펄

요한 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을 가져야 한다.

합영은행과 외국은행의 등록자본금은 조선

원 3,000만원이상에 해당한 전환성외화,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자금은 조선원 800만

원이상에 해당한 전환성외화이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은행은 등록자본금 또는 운

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불입하여야 한다,

L 등록자본금은 한번에 불압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불입할수 있다, 등록자본

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불입 하려는 경

우 1차 불입자본금은 은행설립을 승인받

은 날부터 30앨안에 등록자본금의 50%이

상(허용하는 업무가운데서 일부 업무를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중앙은행의 숭

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불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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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운영자65'은 은'헹기7]실71을 승인박은

날부디 30 1안에 분s,1하이야 한다.

제36조 - 록자본骨 또는 운잉자71·을 징한 기

간안에 · 윌힌·수- 없는 경-7에는 중잉-온4의

숭인을 IA이- 불입기인을 인징-한수 있다.

제39조 외국누지·은1은 자기 지·1어-]f(깔입지·

뵨6·r, 에1.11기청 기타 잉이if)을 체무의 보

종이 모1는 ·지·기체];L비의 %이싱· 가저야

한니.,

다른 검·- - 기관으로A!-C-] 보종을 받았거나

보%j에 의하이 담뵤릅 빈--F 채무는 자기체

무액에 포 함되지 않는다.

외국투지·은-헹은 자·기지.본· f의 부족이 셍겄

을 깅-F <-'I-짓음 ]il- C늘한 대책을 세워이· 하

띠 지.기 지-본<)l·의 부 
'%1상이 

3개윔이상 계

속피는 깅-Y-에는 헤산지]d-을 반을수 있다,

제410조 %엉-S-헹과 외1·l·은행은 에비기함을

가져이· 한다.

에비기J은 등복지·본-;.l·의 A%에 이·단 때

까지 헤미.다 16:/을 공제 한 省산리의i(에

서 5%릅 떼이 리 y]하이야 한니·.

애비기骨은 7(산에서 l l 손신51을 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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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자본금을 늘이는 데 만 쓴다.

제41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산리익금에서 세

금과 예비기금을 공제 한 다음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과 같은 펄요

한 기금을 적 립할 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 립비률은 외국투자

은행이 정한다.

제42조 외국투자은행은 결샨리익금에서

금을 공제하고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 립하며 손설금을 보상하여야 리익금을

처분할수 있다.

제 4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43조 외국투자은행 (이미 성립된 합영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출장소 포함)은 외화예

금, 외화대부, 외국赴자, 외 화투자, 보증,

외화송금, 수출입물자대금걸제, 비거주자

들사이의 거래.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신

탁, 신용조사 및 상담, 보 관과 같은 업무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수 있다.

제44조 외g-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이나

밖의 글응기콴, 공화국령역안의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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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업, 외<'ir기7], 외1·l인 대성·으旦 시

좌에3, 정기에금, 앙도성에금과 같은 외

최·예d·을 반을수 있다.

외화에if대상을 -桂·이 리고 하는 징우에는

중잉·은헹의 A-인-2- IA{-아이; 한니..

제45조 외국7자Fl은 기귀-, 기업소, 단체

(이 아리1부니는 기2 l·, 기입소라 힌·다.) 와

공최.국렁의안의 외국平지-기7], 외국인을

데상으로 수딩'입'인, 중서 부, 시죄·돈지-리

초곽지뇔과 길·온 외촤데부를 할+ 있다.

이 징-위 하니-의 기입에 데하이 자기자본추(

의 A%응 A - 하여 대출0'-억기관과 R-

기곤1-에 7는 데부{2. 세외) 할수· 입으떠 즈1

짓을 초 파이·여 대昏히.리는 겅우에%·< 중앙

은헹애 - k도骨 V]'힌 신칭분긴合 내이

숭3.1을 반아야 한나,

제46조 외급f 지·은헹2. 자기자·본]/의 35%

-趾 초 과(d- - 기핀·에 누지·하는 깃은 제리)

하이 외화투지·-趾 할1 鼓디-.

제47조 외국투지·은'1은 fr] 省보망�, 약리힝)

·된- 남보하는 보·A, 체j['-의 J1증, 화붇인7·

뵤중과 갑은 보중을 항수 있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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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우 보증기간은 1년(기간이 찍혀있는

계약리행을 담보하는 보증, 생산자재의 수

출입과 관련한 보증은 제외)을 넘을수 엾다.

제43조 외국투자은행은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전문으로 하거나 비거주자들사

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검하여

할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에는 비거주자

로부터 정기예금, 통지예금의 졉수, 비거

주자에 대한 대부, 유가증권투자와 같온

업무가 포함된다.

비거주자들사이에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

자은형은 거주자에게도 대부할수 있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

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宅은 비거주

자들사이의 거래업무계산자리를 따로 가져

야 한다.

제49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하는

외국투자은행은 해마다 2만왼의 숭인비를

내야 한다.

제50조 외국투자은행은 증권투자신탁, 금전

채권신탁. 부동산신탁과 같은 신탁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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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 있다.

5탁제산으로 위 넉·l%·은 6f 1과 · 7가중7

밋 기타 지1선·-5 C4 初- 게신·히·기 위'한 신

틱-계신자.리普 띠-로 가지이· 한다.

위더·1Al·은 R :IE 에j'r으3A 뵤지 w·으1%l 이에

태해서는 Yb지실 준삐겸을. 3규시 않는디·.

신씩·7]무는 11]인자31名 가진 치국부자은헹

만이 할수 있다.

제51조 외국] 자은헹은 힌급과 -1가증5>l 같

·은 -7동성지.신·-8- 에/l·액의 7%로 3).-R-하이

야 한다.

제52조 외국투지-은헹· . 부y산- 자기자본

67의 25%-블 A기.히·이 j . 8·한수 입디·.

제S3조 외<·<투차읜.행-P 즘잉--S/헴이 힌한 침입

인과 잉업시간에 따라 71꾸.름 혀히이: 한다.

림시<8<입을 하기니- 영입시긴·을 1깅하리는

겅-(에는 비 리 중앙은毛파 
'힙'의하이야 

한나.

제64조 외국平·지.-2.행z 송인닌 업무의 있부

暑 하지 않거니- 骨단하였 1 717-를 다시

시 작하리는. 린-Y. 중잉· .

-

'헹과 
] 11 리 

'Y]-의하

이야 호1-디·,

제55조 외국투지-은唯-S, 소제지의 중잉·p.-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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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거기에 월평균 예금

잔고의 6%까지의 규모에 해당한 예금지불

준비금을 매일 두어야 한다.

예근지불준비금은 중앙은행과 합의하여 수형

교 환결제, 금융기관들사이의 대차결제에 쓸수

있으며 쓴 자금은 제때에 메꾸어야 한다.

예금지불준비금에는 리자를 계산하지 않는

다,

제56조 쇠국투자은행의 겯산년도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억다. 년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정한 기간안에 년도업무결산을 할수 엾을

경우에는 미리 중앙은행과 합의하어야 한다,

제57조 의국투자은행은 중앙은행이 정한 양

식에 따라 부기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은

년간 재정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년간업무

결산이 끝난 낳부터 30일안으로, 분기 재

정상태표와 송금환자명세표, 수출입겯제명

세표, 투자항목명세표를 다읕분기 첫 달

15일안으로 외화관리기관에, 년간업무보고

서를 다음해 3월안으로, 월 예금 및 대출

금 명세표를 다음달 10일안으로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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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야 한다. 
-

제5B조 외3f누자-f헹은 헤당 기과에 제魯하

는 제정상배표외· 손이게산시에 게신·지·리를

세且 실정 힌짓이 있거니· 계신-지-리기$Il(l/]

같은깃을 종전叫 달비한깃이 있을 겅우 21

에 대 한 설띵서·趾 11부하이야 한디.,

제69조 외국平지·욘'唯은 다음과 길·왕 우 를

1싣-는다,

1, 지·-우경제무역지대에 외-:-d'투지·은'4-皇-

lOs이상 V·영 합 깅우에는 기엽소득세를

리의이 난 헤로부디 1넌긴· 면제하미 그

다음 2넌간은 0% 71위에서 틸어줄수

있다.

lOt/!이 시 기조{에 외국투지.은%을 헤산한

긱-Y-애는 이미 삔제 하있거나 9이준 기

입소득세에-2- 1%-는다,

2. 공화국의 -E.헹 또는 기업소 런도1은헹吾

시이에 제안한 리지·普 AL다 낮은 리지·-趾

로 대-7히·71거니- 10넌이샹의 징·기대%L暑

주있을 겅우에는 담],은 리지·수입에 데하

어 거肉세블 먼제 한디·,

3. 비거주지·들사이의 거래7])iL만을 진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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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기

업소득세를 면제하며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와 일반은행업무를 겸하여 하는

외국투자은행에 대하여서는 비거주자들

사이의 거래업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

여 기업소득세를 40% 덜어준다.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를 통하여 받

은 예금에 대하여서는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지 않는다.

4. 은행업을 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

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

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세

금었이 송금할수 있다.

제 5 장 외국투자은행의 해산

제60조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된다.

L 존속기간이 끓났을 경우

2.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은행이 통합하

는 경우

3.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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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영쌍벙·의 여1-· 인Ix·이 게 약의무를 ·

성실하게 리헹하이 은'헹-rnV잉영-皇 게수할

수 飢 겅7-

5, 자인제해骨 비接.한 包·기항력키인 시·-R-

로 엉 입-皇 게속할수 없는 기우

6, 제판소의 해신·판길이 있는 징우

제61조 외국'투지·은唱-필- 헤산( 뻔·소의 핀·결

에 의한 헤산은 제외) 하리A-'f 겅우에는 헤

산하기 30인7-1에 중인 A에 최고검의기완

의 검정서사·l·<을 켜부힌· 헤산숭인신칭시-趾

내이 승인·組- VI-이.야 한다.

-t}]신-중인을 반았을 진-7-에-;.< 외국平자·은헹

직원, 중잉‥Cw.311 히우1, 공인J)L기김종우1, 빈

호사든M - % 시 yl 청 산위 우1회 (칭 산7]) 기.

' 

谷 절차에 %다라 청신·사입-皇· 하여이· 한다.

칭 신-사입이 끝났 깅-Y-에뇨. -2.행십 립승인

서, 各弔동록%, 외/·1격'l-자9]무승인서, 잉

s허기·兮-8· 헤당 1星'il·기 괸·에 비-치고 등-吟

취소수속을 
-힌·다.

제52조 외<i;·平자2,4은 은'dd-틸 칭신·하]( 남

·은 자산이 지·기지·->E-금을 초과히-는 경-Y- 초

파하는 자신·에 해 당한 기업소>-세骨 I

x
·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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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63조 외국平자은행은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격우 존속기 간이 끝나기 6개

필전에 중兮은행에 영업기간언장승인신청

서를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64조 중앙은행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외

국투자은행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도에 따라 1만 5,000원까지의 벌금

을 물런다.

1. 숨인엾이 은행 책임자 또는 부책임 자를

바꾸었거나 은행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2. 년도결산기마다 예비기금을 정한 비률

대로 적 립하지 않았을 경우

3, 업무검열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 한 기간안에 내지 않

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

을 경우

제65조 중앙은행기관과 갑독통제기관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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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투지.은헹이 다음과 같은 헹위붐 하었을

징우애 엉 업을 w시시키20rn 해담한 절차에

띠.라 비W지으로 인은 소-<의 인무 fE는

진부를 骨수省'수 있다,

L 승인된 우]骨)/j'의 7]j}<·-旨 하일-s· 정

2. 송인없이 기본3/-이또· CR振合 겅우

3. 승 )없이 V록지·-]·Kl· 또는 운영지37을

눌었거나 骨있-S- 경우

4, 애曾지불준비금의 부%이 V臧을 겅우-

제66조 중앙-F*4기%1과 깁·y통 기관은 잉

입허가를 밤-S Id-부터 정 한 기간7.f으료 ·은

4입무를 시 리'하지 않았음 김-Y- 온.헹일 립

2인을 취소哲·수 있니-.

제67조 이 7-'/-정- 이긴 
'Y 

위 기. 입중'皆 Al-Y-

에는 입시·적페7J-皇- 진니·,

제68조 은헹71무외· %tI·런한 의진상이는 
'YI의

의 )g시1으j% 헤길dc]·. 꾜1의의 방11!l으%

김管수 賊4< 딛.젱사/)은 공최-국의 재핀·

기포1- 또는 중세기%%·에 제기하여 해省한다.

당·사지.들의 %l·의에 따리- 3국의 제보1·기3·frn<·

또는 중제기판에 새기 히·이 Ad· 샤건 
-헤

결힐·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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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법

1993, 1. 3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겸정

제 1 장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

역지대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자유경제무역지대는 특혜격인 무역

및 중계수송과 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

으로 선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

정 한 령역이다.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조 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된다. 이 지대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세운 제도와 질서에 따라

경제 무역활동을 진행한다.

제 3 조 국가는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

제무역지대 당국을 통하여 자유경제무역지

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사업을 지도한다.

제 4 조 국가는 투자가가 자유경제무역지대

에 투자한 자본과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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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리를 91 으且 보호한다.

제 5 조 平자가는 지·쉬·겅제무g'1지대 인에서

기요]관리와 겅잉 방IPl의 자-8-Al운 $테YI읍

가진다,

제 6 조 지·A-깅 무익지내 안에시의 묘든 苟·

동은 이 지대외- 괸-린한 공회.국의 71파 규

징에 띠.른다. 자-R-깅제디-익지데외. 곤[·린한

1가 51-징에 규제되이 있지 않은 사항은

1촤국의 해51w 71과 v·정예 준한다.

제 7 조 공촤국 릴 익 밖에 거주하[i( 있는 조

신동포들도 이 벱에 띠·리· 자-R-경제누익지

대 안에서 겅제 무역쵤·동을 
'曾 

수 있다.

제 2 잠 곤1-aPl판의 권한파 임무

제 6 조 자유겅제무한1지 의 관리기관에는

중잉대외진제기판과 지옐딩·51'이 속한다,

중잉·대외깅제기판은 자유겅제무익지대의

개빈·과 깅제괸·리 운잉-S- 위 frJ 빌은은 중앙4

宅기괸이며, 지대당<·l'-2 헌지 포]헹기귀-이

디·,

제 S 조 죵잉·대외겅제기괸·은 다· - 과 권·은 사

리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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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정 에 기쵸하여 자유경제무역

지대의 개 발, 경저]관리 운영과 관魂한

집행대책을 세운다.

2.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관리 운영사업

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3. 하부구조 건설부문에서 총투자액 2천만

원 이상의 대상과 그밖의 부문에서 총투

자액 1천만원 이상의 대상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0조 중앙대외경제기관은 지대당국을 통

하여 투자 승인 신청을 받으면, 해당 투자

의 대상에 따라 국가계획위왼회,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재정부, 국가건설위웡최를 비

롯한 관계기관들과 합의한 다음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대당국에 알려준다.

제11조 지대당국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개

발과 경제관리운영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지대당국은 행정경제부서들과 외국투자와

관련한 사업을 맡아보는 대외경제부서들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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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민헹징, V시경임 비旻한 헹정겸제

사입을 한다.

2. 사회결서플 . R-지하며 인신파 제신·음 보

호한다.

3. 지대의 개 1敍·게호1을 작성, 선진, 줘'헹한

다.

4. ),l-든 두자신칭을 집수하미 총투자액이

하부구조 조1섣부문애서 2포1만윈끼·지의

데상과 O-뷔'의 부문에서 131만원까지의

대상을 71의하고 송인한다.

5. 기3]등목, 잉우]히가-趾 한다,

6. 투자가의 로 혀체용-舍 l-h·조한다.

7, 토지와 건불.맑 91대 T는 기타 힝식으

로 앙 한H.

8, 4{骨, 구축몬, 작입장의 긴셤, 게긴에

에하여 직11 또는 간집직인 y사-趾 제it

한다.

9. 이 아에 지대에 대'힌- 平지·외- 게1身合 촉

진하고 관리운영을 개{'1하기 위한 사업

을 한다.

제13조 중잉째외겅제기판과 지내덩'국은 투

지- 신청문주1名 반은 남])L디 71·작기우],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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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업은 50얠, 외국인기업은 80일 안에

기업의 창섣을 숭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동식물의

섕장에 해를 줄 수 있는 대상, 국가가 정

한 환경보호한계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경

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 효과

성이 없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 중앙대외경제기관과 지대당국은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승인한 기업의

창설 또는 영 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L 투자조건을 어겼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을 엄중히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지대당국은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

여 기술인재 양성기금을 세우고 얌성기관

을 운영한다.

제16조 지대당국은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지대당국의 대표, 해당기관,

3P5



된

기입소 데X외. 외<·l투자기·대4로 3L싱되].a

지대의 개발피- 관리운엉 시·입을 호]의, $

조한다.

제 3 짱 경제繼동조건의 보장

제17조 모1 상骨은 지·유겅제무억지데 인·에

자유骨게 骨이오며, 그겻을 지 쟝, 보관,

가공, 조 ], Ad-헤, {1빌, 포장, 수리하기

니· 지데 안에시 국외애로 내갚 수 있다.

나리.의 안전과 시-회도너생省·, 주민들의 긴

깅-과 y식물의 생장에 해로p. 상骨· 들여

올 수 飢다.

제18조 외차平·지·가는 자·S-깅제무역지데 안

에 -早'자'히-여 기리은 섬 립 운엄 한 수 있다.

우리니.라의 기 :l[(·, 기7]소, 단체 도 국가의

승인1밉에 자-H-경제무.역지 에 탄독으로 正

는 외국투자가외· 효1-엉, %f직·의 힐리오로

투지·한 수 있디·.

제IS조 외국투자기71과 우리니·라의 기Al,

기71소, VI-체는 자유겸제무역지대 안에 겅

무역촬W음 위 한 지사, 뎨 리짐, 출장소

븝 실치'曾 수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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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유경제

무역지대 안에서 필요한 토지를 엄차할 수

있으며, 임대기관의 승인 밑에 임차기간을

연기받을 수 있다.

제21조 의국투자기업은 지대로력알선겨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필요한 로력을 채용하거

나 해고할 수 있다.

외국투자기업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의 다

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자, 고 급

기농공을 지대로력알선기관에 신청하여 보

장받을 수 있으며, 지대당국 대외경제부서

와의 합의빌에 일부 관리인원곽 특수한 직

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사람으

로 채용할 수 있다.

제22조 자융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상품의 가

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합의애 의하

여 정할 수 있다. 일부 대중필수품의 가격

은 국가가 정한다.

제23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있는 무역항에

는 무역선과 선원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

유롭게 나들 수 있다,

제24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 있는 외국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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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 세包 지·률 7·리, 기·W, 조 립, 신기,

포 징· 둥을 J·;-직으보 시 대 뒤· 림시j;L 네 갔

다기- 둘이오는 기 간은 (i게省 한나.

y시<L 내갔딘 보세·난지.들 성헤진 기 간안

에 들이울수 입-s- 겅-Y-에는 남보기71·이 끝

나기 20일전에 해 딩- 지대세괸·에 담J',l 기긴·

인 장신칭시블 제기 B% 있나.

지내세괸·은 q'보기 간을 6게월 l/.i위 인·에서

더 언 장하어줄수 있다.

제 3 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8조 지데)A ii-여오기니- 지대에서 내기-A·:.

7]봐 국제우)J)骨 및 지데01) 니-J크는 운 수,

0-과 게 인은 지네 세 판이 있A..:- y로LLL반 A.

과함수 있ko,11) 세 &l[-11 사를 Ill·아야 한다.

A!-늑이 
'한 

사정으y,L 지대세관이 일는1졍,3A

들이v.거0 나가리 [J 省· 떼에는 시네 la·국

의 사진숭인을 반아o)· 하며 가까-Y 지 1켜세

관에 이3긍7]사신[칭서-計 내/t- 김사블 l/l·아

야 한다,

제19조 -

I

. H-t수V-l- . 잉 기 판 y/c.1-:- C-'j- 내 리 1
. F.

서1 %[l·김斗에 지 장이 일V-8- 비 4기, 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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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

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 들여오는 경우

2.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생산되였거나

수입 한 상품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팔기 위하여 내가는 경우

제26조 의국투자기업이 지대 안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안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제2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은 세관

의 검사문건과 상품의 송장을 비롯한 상품

의 반출입과 관롄된 문건을 5년동안 보관

하여야 한다.

제 5 장 통화, 금융

제30조 자유격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는

조선 원으로 하며 모든 거래에 대한 결제

는 조선 원 또는 전환성 외화로 할 수 있

다.

조선 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의화관리기

관이 발표한 비률에 따라 할다.

제31조 외국투자기업은 외화관리기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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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밑에 
우리나라외. 다谷 나리·의 은헹에

-><자리륜 둔 -7 있다,

제32조 외<·l·7자기7]과 외1·l'인은 우리나리-

와 다른 니.바의 금융기1[L으료부c-] 겅영환

동에 포[요한 자합을 내답1Al-을 수 있다. 대

부1싣-은 조$원꽈 외화%t 신- 조신 윈은 - F

리나라 은-헹에 예 f하<·J- 씨야 한다.

제33조 자유겅제]i'-익지데 안에 있는 -且'헹요.

외촤관리기관의 숭인1괸에 비거7자恒 사이

의 거레를 대싱·으로 하는 엽무블 맙아 
'짠

수 있니-.

제34조 외국·투지-기우1과 외<'·('인온 지·-R-겅

무익지대 안의 징해 l 징·소에서 치최.-8-기·

昏71」11-Q- 거 3]1 힌- 수 있다w

제 6 장 담보 對 특혜

재136조 외3·누지-기노 지·-R신제무익지 안

에서 기업꽐동을 하이 얻·2 리A과 리지·,

배thf, 7]대<L, A-사%L, 제산판베 d<입<'f

을 비旻한 쇼늑을 <·r외료 ·A%금曾 수 있으

o], 국외에서 자-H·겅제JiL익지네에 들이 致

닌 제산을 깅영기간이 끝넌· 다-b- 제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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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내갈 수 있다.

제3e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의 기업소득세

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제37조 경영기간이 10년이상 되는 생산부문

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3년간 면제

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덜

어줄 수 있다.

총투자액이 6천만원 이상되는 하부구조 건

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

소득세를 리윤이 나기 시작한 해로부터 4

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50% 범

위에서 뎔어줄 수 있다.

제3S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렵지조건이 유리한 토지를 임대하여 주며,

임대료를 낮추어 줄 수 있다.

제39조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투자가는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영활동에 켤요

한 자금을 우섰적으로 대부받읍 수 있다.

제40조 외국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는 경

우, 그 경영기간이 5년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한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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普 만촨반을 수 있다. 하부구조 건싣부분

에 제早자'하는 진-Y-에는 Id-부'各 제누자분

에 헤낭한 소득세리의 진부를 빈-핀·1찰을 수

있다.

제41조 국가는 지·유겅제JP-익지내에 키긴 들

이오는 외국 1에게 J /사종 도를 싱시 한다.

제 7 장 분留혜결

제142조 지-유깅제무%지대에서의 꺼제省·동과

핀·련한 의건 상이는 당시·지·晋 사이에 
'협의

의 l·w으旦 헤징한다.

제43조 외국平지-기71의 겅제훨‥동파 3린한

분젱사건은 조선1;11주주의인민%f·하국의 재

핀.기 4 15는 줌제 기관애서 苟 당 징치폐 따

라 심의헤唱하이, 제3국의 종제기관에서

제기하이 해조1힙' 수V 있데.

ssa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출입규정

1993. IL 20 정무원 결정 제75호

제 1 조 이 규毛은 조선 주주의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윱경제무역

지대에 대한 출입질서를 바로세워 이 지대

에 출입하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도모 해

주며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의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출입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콩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

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

다.

제 3조 의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런한 사업은 지대당국의 출입국사업부서

가 한다.

제 4 조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여핀 또는 그를 대신하는 중병서를

가지고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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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5 조 자-h-김제무익지데에 데한 출입은 국

가기· 징 한 통且로만 한다,

제 6 조 공촤국의 다易 지익-2- 거치지 %'고

직접 자·R-겸제J(-익지내에 오 러는 외-p-인은

지f]) 안의 기과, 기업소, 단재 fFw는 외·:-If

인투자기업이 $진한 15긴읍 가지고 사종

없이 들어을· 수 있다. 이 겸우 헤딩· 초신

기관은 외국인이 자유겅제무익지데에 도 하

하기 5인 조1까지 지대 닝·국 출입국사7]부서

에 츈S자들의 7난을 야 한다.

제 7 조 공촤기의 더·튼 지익-凰- 거치 지--1겅

제무익·지대에 오 리는 의<·l인은 니.易 나라

에 있논 조선민주주의인민/회.2f 외교 契

엉사 대 표부에서 빌·Ct-:l 한 시-종-S- 가지야 한

다.

제 8 조 다른 나라에서 지·동차·趾 이융하이

조] 자-7겅제무역지데에 출7]하리는 외국

인은 지대에 도착하기 인 전까지 서tIl fE

는 인쇄진신이나 IL사전신으5'L 지대 q-국의

층입국 사모]) - 시에 지·동차통헹줌 1괸·骨-皇.

신칭하여 숭인1身아이· 한니·, 자동차-y.행%

의 . H-효기간·은 15원$L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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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자유경제무억지대에 대한 출입을 일

정한 기간에 여러번 반복하려는 외국인은

지대당국 출입국사업부서에 신청하여 30일

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다회출입증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중을

가진 다른 나라 관광객은 사증없이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자유경제무

역지대를 관광하려는 외국언은 우리나라

해당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의교 및 영사 대표부에서

관광증음 昔아야 한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에 와앴는 외국인이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콴광하려고 할 겅우에는 져대 안의 관광봉

사기관에서 관광증을 받아야 한다.

제1]조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출입 하려는 우

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경제

무역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은 외

교부에, 영사대표부 성원은 해당 도행정경

제위원회에, 이밖의 외국인은 우리나라 해

당기관에 제기하여 출입증과 자동차통행증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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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Rd제무억지대에 -詠이왔다가 공

촤국의 다른 지익을 거치지 않고 리접 다

른 나라로 가는 외국인은 사중일이 출국할

수 있다.

제13조 자-1겅 J /J-·1지대에 사중없이 들이

왔다기· 7촤국의 다른 지억을 거치 舍국하

러는 외국인은 출<r하기 6일 전에 지대당-

국 출입3-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사종올 반

아야 한다,

제14조 자-8-경제무익지대에 외.있는 외국인

이 공촤국의 다른 지 역으보 가리)I 할 징

우에는 떠나기 5일 진에 지대당국 출입국

사위부시에 신칙 하여 이행중 또는 사즘을

발아야 힌디-.

제15조 지·-7무역 항을 昏하이 중계되는 무운)

화물을 자.y경제무익지대 W'의 공촤국 영

익을 거쳐 화·趾지·동차로 실이 나르려는 외

국인은 자동차가 국싱을 봉과하기 5일 진

에 해당지역 출입g사71부서에 신청하이

층ii충기- 자동차통엥중을 반아야 한다,

춤fr 중파

� 

자동치·동唯-A의 -7효기간은 30인

로 한다, 춤fr.1과과 지·동차·管·'4중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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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국 은 정해진 길로만 다녀야 한다.

제16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렌한 여

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7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의 유

효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

이 끝나겨 s 일 전에 해당 발급부서에 신청

하여 기간연장을 승안받아야 한다,

제18조 여행증, 출입증, 자동차통행증은 그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1주일 안으로 해

당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9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과 관련한 여

행증, 츨입증, 자동차통행중을 분실했거나

해당 기일 안에 바치지 않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분실한 증명문건을

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전 2의 10배에

해당한 수수료를 물린다.

제20조 국제 테러범, 마약 중독자, 마약 밀

수입자. 전염 병 환자, 정신병자와 이밖에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에 들어올 수 飢다,

제21조 증명문건을 위조하옜거나 정해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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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22 다니지 M'을 징-Y 에A 
'헤팅- 

%)gAd-긴

읍 최수하<l't 1銳츄(을 글리미 C-I 
'&1위기· 

오)

중할 경-Y-에는 추1'9'하고 제 2]국을 금지시

킨 5'·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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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및거주규정

1994. 6. 14 정무원 .

제 1 조 이 규정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

지대에서 외국안의 체류 및 거주질서를 세

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의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

부터는 지대라 한다) 체류 및 거주는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

도 이 규정에 따라 지대에 체류 및 거주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제되어웠지 않은 사항은 외국

인 체류와 관련한 공화국의 빕과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외국인은 지대에 단기체류하거나 장

기체류할 수 있다.

단기체류는 90일까지의 체류, 장기체류는

90일 이상의 체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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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년 이상 장기체·7하는 외국인은 지뎨에

거주'曾 수 있다.

제 4 조 지데안의 외하인 체류 或 거주외· 관

린한 사업은 지데 닝·3-의 출)g·사업]/-서

(이 아肉부티는 骨7]이·사%]부서라 한다)가

한다.

暑9]국사업부서에는 제류지 춘9]국사7]부

서가 포한된다.

제 8 조 지대애 체르하는 외국인은 도 착한

다읍날부티 18시간 안으5-t 骨918'사입부서

에 체류동록.초1칭시블 내Cit 체-7능-끄을 하

어야 한다.

신청서는 신칭자의 이름, 성省, 셍년윙일,

g-지, 민족]星, 직징·지위, 거주-지, 체뉴하

리는 丑, 기{l·, 체뷰이-H- 香은 것을 밝히

고 여진 또는 O·븍 뎨신하는 %명시나 사

죵응 칩부히피야 한다.

제 6 조 체류등록수속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

불가피{f 사정으로 본인이 적주] 힐' 수 입는

징우에는 고·計 초칭 한 기관, 기fr 소�, V]·제

또는 외-g인부자기7]이 데신하여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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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지대 안에 들어왔다가 들어온 다음

날부터 48시간 안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지대안의 무역항에 들어온 의국배 선원,

다른 나라 고 위급 대표탄성원. 우리나라

주재 다른 나라 대표부에 상주하는 의국인

은 체류등록읍 하지 않는다.

제 8 조 외국인 여관, 숙소, 초대소에 숙박

하려는 경우에는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해당 여관, 숙소, 초대소는 외국인의 숙박

정형을 출입국사업부서에 그날로 알려야

한다.

제 8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둥록

을 한 날부터 7일 안으로 체류증 또는 거

주등록증 발급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으

려고 할 경우에는 츨입국사업부서에 체류

중 또는 거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한

다.

신청서에는 신弔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

일, 국적, 먼족별, 직장직위, 체류하거나

거주할 곳, 기간, 체류 또는 거주 이유 같

은 것을 밝히고 최근 90일 안에 모 자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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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을 빗고 A은 사진Clx3센치미터) 4매뷸

흑]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체뷰·4- +G-f 거주%록증은 17살이상

%l 피1-·l인에게 발if한다. 17실· 이르지

못한 의3인은 -%·L모 IE는 후견인의 체뮤증

또는 거주%록骨에 동빤지.로 骨록하이야

한니·,

제12조 체퓨/& 또는 거주·秒록骨읍 못쓰게

만骨있거나 館이 삐 壺-S- 경-Y-에는 교젓을

다시 발v·받아야 한다.

체y중 T는 거주농복종을 다시 1身급받으

리고 할 경우에는 그짓을 꼬.쓰게 만들였거

나 館어111 린 다·h-날부티 5일 안으旦 헤 당

한 이무-서魯 骨9]-:·t·사71부서에 내어 반급

빔·아야 
'l·니-. 

이.8-시에는 사 l 2메를 접-7-

하이야 한다.

제13조 체르중 15는 거주등록중의 T-효기간

은 1닌을 V]-S- 수 없니..

체뷰중 또는 거주등룩중의 - 8-효기간을 71

장하리교 합 겅우에는 유효기간이 -끔나기

10일 진에 -R A'r기瘦沈

� 

인 졍·신칭서-름 츌입<·'f

사7]부서애 내야 
'헌-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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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체류증 또는 거주둥록증과 초

청기관의 기간연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저114조 어린이의 출섕, 본인 또는 동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와 적업 및 거주지가 변동

되였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안으로 해

당한 신청서와 그젓을 확인할 수 있는 문

건을 출입국사업부서에 내야 한다.

제15조 출입국사업부서는 출생. 사망, 변동

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대 안의 외국인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문건에는 여권

또는 그 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공화국의 해

당기관이 발급한 체류증, 거주등록종, 여

행중, 관광증, 출입증 같은 項이 포함퇸다.

제17조 지대 안에 체류하다가 완전히 출국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업부서에 체류증

또는 거주등록증을 바치고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16조 지대 안에 체류하는 의국인은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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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뱌에 있는 촤국의 다른 지억을 거치지

않고 다븐 니·리·로 이唯하效다가 지데로 다

시 오는 련-7- -R-A.한 체퓨중 7는 기주둥

록중-龜 가지교 있이아 입국'曾 수 있다.

제19조 체류증 T는 거주둥록종의 반급과

도[ 우·互기긴·의 연장, 춤 및 시·tg-y록,

직업 또는 거주지의 번겅등복을 하리는 징

우에는 헤 
· 

한 수수%sL룰 네야 한다.

수수료는 중앙제징기관이 정 한다,

旻쓰게 꾀었기니. 뵨신한 체뷰종 또는 거주

骨록중을 제 반급 %s·으리고 힌· 깅우에는 정

墻진 수수료의 10배에 헤당한 d을 네이·

한다.

제20조 -지데骨입국시.업 부서는 이 규점율 이

긴 외국인에게 정느L에 따라 2, 000원까지의

省금各 물리거1사 체류.骨 또는 거주둥록)

을 최수하띠 제입<·t·을 67지시4 수 있나.

제21조 이 ii정을 이긴 
'4위가 

업종'항 진우

에는 형시적 첵 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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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기업

상주대표사무소에관한규정

1994. 2. 21 정무원 결정 제8호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 따라 외국기업의 상

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의국기업의 상주대표시-무소(이 아래

부터는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공화국 영역

밖애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규정

에 따라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저1 3 조 상주대표사무소 설치는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할 수 있다. 상주대표사무소에는

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같은 것이 포함된

다.

제 4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까

지로 하며 그 성원수는 3명을 넘을 수 없

다.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웜에는 책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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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들이 포헴딘다, 통8毛, 타자수, 부기

월, 경 리윈을 비旻한 헹징기舍성우1파 운진

수, 경 비원과 같-且 -kL시·성원은 싱-주뎨2(사

무4,의 성원에 A-하지 않는다.

저1 5 조 상주데표사Y-소는 외·:J기71 (이 아레

부터는 본 기7]이 라 힌·다)의 TIt·와 관런

된 통신언라과 지·분사업, 겅제기숩자且의

소게와 같은 별사촬동을 하이이· 한다. 필

요한 깅우 본 기입이 위임 한 보]위 안에시

거래당시.자외. 게약을 맺거나 데급과 불자

·趾 주고t간은. 젓과 같은 위7]대 리업무쵤·동

음 힐· 수 있다. 이 겅우 본 기입의 데 리위

임장을 도 행징경제기윈회 (이 이·레부터는

지 대 2핵-이 리- 한다)에 내고 令91·위 빌아이:

한다.

제 6 조 상주래표사무소는 -된 기7]의 위입

리입무환동 tq위吾 l이나 자체로 다른 나

라애시 상품을 들이대 되거리, 끼탁핀·매普

하기나 공파프1' 잉익 안에 있는 수출·붓자普

구입하이 파는 깃과 감은 잉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꾈·동을 省· 수 獻다. 공촤국징1L

쇠. 다른 나라 징))L사이에 상주대표사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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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과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제 7 조 상주대見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변

경. 기간연장과 같은 신청문건은 조선어와

의국어로 만들어야 한다.

제 a조 상주대표사무소는 공화국의 법과 규

정을 존중하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 9 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

익은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밤는다.

제10조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할 경

우에는 상주대표사무소 설치신청서를 지대

당국을 통하여 대외경제위원회 (외국금 기

관은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상주대표사

무소 셜치신청서에는 본 기업과 상주대표

사무소의 이름, 책임자의 이름, 대표성원

수와 대표들의 이름, 설치장소, 활동내용,

상주기관 같은 컷을 밝히고 본 기업의 소

재지 또는 소재국의 해당기관이 발급한 기

업등록증서 사본, 거래하는 은행기관이 발

급한 신용확인서, 상주하려는 대표사무소

책 임지-, 대표셩원들의 위엄장, 경력서 같

은 것을 唱부하여야 한다. 의국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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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대표사부소 설치신칭서에]2 본 기외의

최근 제정싱-테표외· 손의게산서, 기뵨%f약,

이사회의 싱우;I%딘- 갈各 젓을 니 71부하어

야 한다.

제11조 내외깅제위우1회, 중앙온행 (이 아肉

부디s 심시·숭인기판이 라 한다)은 싱·주대

표사무소 침치신청서씀 접수한 날부니 30

일 안에 해 
· 

기관의 의건을 빌아 {1見 심

의한 다음 상주내표사부소 실치를 숭인하

기나 부唱하여야 한다,

저112조 심시·송인기핀·은 상추데표사무1의

실지릅 숭 . 1한 날부더 1031 안으로 싱·y대

표사무소 일치승인서블 지데 딩-국에 보내주

이 야 
'한다.

저1 13조 상주내11:w사무소는 싱·주대표시·Y-소

십치슴인시를 밥은 날부디 0원 오(으3;t 지

대딩·국에 상주데]f사즈L+ 동록신청시를 네

어 둥록하이야 한다. 상주대표사무소 %록

신칭시애는 상주데표사무소 설치신칭서의

내용응 밝히5[ 상주네표시·무1- 섣치숭인시

暑 힙 - 하이야 한다.

제14조 지대당국은 숭인된 상주데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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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둥록하고 상주대丑사무소 등록증과 상

주대표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상주대표

사무소를 등록한 날이 상주대표사무소 설

치일로 된다.

제15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성원과 그 가족은

피국인의 체류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등록

을 하고 체류중 또는 상주외국인증 같은

項을 발급받아야 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출입과 관련한 규 에 따르는 출입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 상주대표사무소 등록증과 상주대표

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주대표사무소

와 그 성원은 해마다 상주대표사무소 등록

증과 상주대표증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 전에 지대당국에서 재 발급받아야 한

다.

제17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이름, 설치장소,

상주대표 성진수를 볜경시키거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지

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변경신청

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대표

사무소의 책임자 또는 상주대표를 바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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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겅으-에는 l/f깅신청시에 %그의 위입장

과 징릭서블 침부하이야 한L]-.

싱·주대표시-무소는 VI깅숭인을 빌은 날부터

7일 안으료. 지 닝'-C·r에 )/{깅y록음 하여야

한디·.

제1B조 상7 AP.사무1의 임지-가 긴윈이

거니. 1게웡이셍· 자리를 P겨.:- 깅우에는 상

7데]T 가운데시 어)-· 
'한 

상주대표가 첵임

자의 데 리71무暑 수 하이야 한다, 이 김

-( 싱·주데표시-무소A극 헤딩·한 내 - 合 괸·

기꼿f에 서삔132rn %리이· 한디·.

제IS조 싱·주데표사)/-소는 공회.국의 드L익은

宅에 돈자리를 무이이· %'l·다. 핑요에 띠케-

외 최.1라리기 2
%+가의 합의 t켄에 고L화국 잉 어 안

에 있는 다른 요.'힘1에 돈지·리骨 돌 수 있니·.

제20조 상·주네표사]F·소외· L( 성우1-E 외국투

자기임 밋 쇠국인에게 직 · 히·는 세骨파 괸

린한 W촤1·['의 141과 / l-t-정에 미·라 소제지

제정기관에 세무骨록을 하5'( 해단한 세금

을 물이야 한다.

제임조 상7데T[사무소는 해마다 1윙 안으

로 지데덩·국을 통하이 심시-송>기긴.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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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 총화자료를 내야 한다. 연간사업

총화자료는 조선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상주기간을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상주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지대당국을 통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상주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어 숭인을 받아

야 한다. 상주기간 연장선청서에는 연장하

려는 기간과 이유를 밝히고 상주기간 본

기업이 우리나라와의 경제거래 정형을 밝

힌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에 필요한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敬용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

오는 경우에는 세관수속을 하어야 한다.

운수수단은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전면허증과 차민호를 받은 다음 자동차

3자책임보험에 들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다

른 나라에서 듭여온 운수수단, 사무용품,

생활용품은 팔거나 다른 목적에 쓸 수 없

다. 부득이하게 팔아야 할 경우에는 세관

에 신고하여 관세를 문 다음 지정된 상업

(무역)기관을 통해서 만 팔 수 었다.

제24조 상주대표사무소는 필요한 건물을 세

401



내기나 로 력을 체용하리고1- 
'할 

깅-7 긴吾핀-

리기싼 또는 j% 릭일신기괸·과 게약을 i%이

야 한다. 넨 긴偏-, 채용한 로 릭의 관리

는 외국투자기7]o]l 키- - 하t <l-趾양35 9c.

는 로骨과 Z·린한 법 5'IL징에 띠·라 하어

야 한다.

제28조 상주대3(사%L소의 사입피. 괸루1한 국

내외동신은 공화국의 당 체신기%fl.음 %

하이 보장벤-아이· 한다, 필요한 허우 해1청·

기진·의 승인1권 T%11통신설1.11클 설지하고

이용일 수 있다.

저126조 상주대표사무소의 싱'+기간이 끝M·

거나 -s-주기간이 骨니.기 1에 싱·7-대표사

무소를 친수하리고 
'惱· 

깅t-에는 친수하기

30일 전에 심시-숭3J기관과 지대담·)'·f에 시

띤으로 알리고 세무 씻 권, 채무관게暑

청산하이야 한다. 칭신·Y업이 끈났을 깅-위

에는 칭신·사입이 잘난 난)[).디 7일 안으보

싱'주대표사무소 동독중과 샹주내%증-g- 지

대담국에 바치CLL %록을 취소히·는 수속을

하어야 한다. 이 경우 제정기관의 납세 끽·

인관긴읗 지데 딩·1·r에 내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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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주대표사무소는 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변경 및 등록취소 수속을

하려는 경우에 그 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

당기관에 물어야 한다.

제28조 심사승인기관곽 지대당국은 상주대

표사무소의 활동 정형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대표사무소는 검열일군

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필요한 문건과 자

료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 상주대표사무소와 그 성윈이 이 규

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2천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공화

국 영역 밖으로 추방할 수 있다.

제30조 상주대표사무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차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

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 해결

한다.

403



자유무역항규징

1094, 4. 2S 징)IL%l 긴징 제20호

제 ]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3'/·정2 & 신민주주의인V(공화1-·r

지.-8-깅제무익지내141을 친지히 관省하어 중

게부역짇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겅제무역

管동울 우1만'히 보장'하미 지-H-부역힝·의 출

입킹서의. 이용질서를 세-Y-기 위하이 제징

한다,

제 2 조 지·-H-)/보] 
-힝·은 

리·진항, 신봉항, 청진

항이디·. 자-H-j(-억9에는 항지익과 항수역

이 포骨7[다. 힝·기역에는 ] i
]-두, ·등대, 1111

수리기지, ·7]의 이·직 장, 보관칭-vt외. -

'-/L내

칠긴, C 네<l 긴·은 짓이 있는 지억이 속하

미 항수-익에4<- 베의 91·증y%A로, 기-빅·지,

징 박지 VA 것이 있는 수·의 이 속한다.

제 3 조 깅제무익%)-y을 하기나 판꽝을 목식

으로 히·A:5 베, 신81, 이케파 7]은 체'히이

나 출발지, 산지01] Al계似이 자유무억항

에 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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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자유무역항(이 아래부터는 항이라

한다)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5 조 항에서는 배의 취급과 짐작업, 짐보

관, 배수리와 같은 경제촬동을 한다. 배길

안내, 짐을 싣거나 부리는 작업, 짐의 운

반, 재포장, 가르기, 기 같은 작업과 봉

사, 배 및 설비의 수리, 항시설물 및 설비

의 임대, 보관창고의 운영과 같은 사업은

항관리운영기관(이 아래부터는 항기관이 라

한다)이 한다. 육상骨입증을 발금하거나

배의 입출항 승인을 하며 항안의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사업, 항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침몰된 배와 짐을 배 또는 점 임자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하는 젓과 같은 사업은

항사업갚독기괸이 한다.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엽은 항건셜기관이 한다.

제 6 조 외국투자가는 항에서 외국인투자기

엽 (합착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

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젓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기관과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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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헤당한 1%과 규정에 띠·叫 기업창싣

수%·龜· 하이야 한다.

제 7 조 
'항에 

나 는 베, 선원, 이케과 짐은

국정통헹tI사, 관김사, 위A&1겁익, 수의

검어, 식물기역을 받아이: 한다. 중계무억

짐各 헤당71사, 주]9기판이 필요하다고 인

징되는 경우에 만 7]사暑 하거나 검역을 
'l·

디-.

제1 8 조 항骨입, 항에서의 겅제무역苟·옹은

이 3-r징에 11:]-라 한다. 이 57·징에 규제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공화-피·의 헤낭·한 )/]과

V(-정에 따른다.

제 s조 이 규정은 
'랑을 

이 - 하거나 이열-하

리는 공촤국의 기 괸., 기71&, 딘·케 (이 아

레부터는 꽁尙국의 기괜·, 기7]쇼라 한다)

외· 꽁민, 다른 나리·의 기관, 회사, 기입체

기타 겅제조커 (이 아레부니는 다른 나라의

기 %1, 기71채리· 
'한다) 

및 개인, 공叫3 영

억 밤에 거주하는 조 신s봉포에게 적뎔-한다,

제 2 장 哲 i입

제10조 항 출입은 지정된 육상 骨입3t와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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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수로를 통하여야 한다. 육상魯입구를

통하여 항에 츨입하려 할 경우에는 항사업

감독기관이 발급한 출입중이 있어야 하며

압출항수로를 출입하려고 한 겅우에는 항

사업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출

항하려는 배의 임자 또는 선장은 배의 기

술자료, 싣거나 부릴 짐명세서와 선원의

명단, 건강상태를 파인할 수 있는 문긴,

배길안내지점의 도 착 또는 츨항예정시간을

밝힌 문건 같은 것을 항사업감독기관에 내

야 한다.

제11조 입항하려는 배는 배길안내지점에 도

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

양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출항하려는 배의 선장은 해당한

지점에서 검사, 검역을 받을 때마다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문긴을 내야 한다.

제13조 배가 입출항하거나 兮수역에서 이동

할 경우에는 배길안내을 받아야 한다. 배

길안내는 항기관의 배길안내원이 한다. 배

가 입항할 때논 배길안내지점에서부터 가

박지 또는 부두까지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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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기관의 숭인이 있을 깅우에는 베긷

안네지주1에서부티 외 비·지까지 베길안네를

빌·지 않고 들이- 수 있디·, l]]]가 촙항할

떼는 항가비-지 또는 부 에서부터 빼징았

내지점까저 베길안내를 반으미 깅우에 따

리. 일징 한 지%1까지 만 베걸안대를 빌을 수

있다. 배킬안네븝 벧-은 베o]>시 안이나는

손해에 대한 첵입은 매길안네원이 지지 않

는다.

제14조 기름수송배, 가스수송뻬와 같은 위

힘볼짇을 실은 베는 항기관이 특t敍히 징한

수억에깐 징 박함 수 있다.

제 3 장 항의 이용

제t8조 집을 싱거나 부리는 작fr], 71 운반,

제포징·, 가%기, 71기 같은 직'인을 하려고

할 겅우에는 항기판과 게약各 I%어야 한다.

짐작업 게약시에는 기의 이朴, 수랑, 작업)

의 종류, 포징·의 종르, 개 낭 종량, 빼의

입항a]]정 자, 작업 . 끝내는 날지기. 시간,

쥐骨과 판련한 주의사항을 리'허야 한다.

짐실이작업인 깅우에는 71 리곡]계익]서에 71

례(la



모으기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침을 보 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항기

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짐 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장

의 종류, 개당 중寺, 도 착날자, 보콴기관,

짐 보관과 관롄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밝

혀야 한다,

제17조 항을 이용하옜을 경우에는 국가가격

제정기관이 정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

금에는 항사용료, 기름공급료, 물콩骨료,

짐보관료, 점작업료, 짐운반료 같은 것이

포합된다. 항에 보관하는 짐은 10일간 보

관료를 받지 않는다.

제18조 배에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따라 한다. 부패 변질될 수

있는 짐은 배가 입항한 순위에 콴계없이

먼저 싣거나 부릴 수 있다.

제19조 짐을 싣거나 부리는 과정에 배에서

생기는 로동재해에 대한 책임은 배임자가

전다.

제20조 공화국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 임자 또는 짐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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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 리샀7]음 하는 대 리%기진1-- · 선치하

<It 항안에 헤 당기관이나 외<·l인투자기업과

시·Y 
'할 

%T 있니·.

저12]조 다E 니·리· 기괸, 기Y]체와 게인은

리집 15는 대 리인기괸·-龜- 봉하이 힝·안의 해

당기관이나 외2(·인투지·기 업과 시-Y]힘· <1

있니-.

저122조, 항의 All·리各잉과 설비개조에 省요한

자i 은 힝·기관의 자체수3.1으i 보장한다.

제23조 항기%Il‥으. 
'링31리W.잉을 

위한 항i신함

위 )최를 조리 뀨.잉 할 i 있다. 항련함위

오1최에는 힝·기관과 
'랑사입 

%l-독기%t, 친도

수기 [·, 세관, 겁사기관, 검익기관,

및 Y] 리인기 71·, 칭·-털 이 - 히.는 외국인누

지·기입이 1가한다. 항련41-위원최 체입자

는 
'힝·장이 

디·. 
'항림힙-위원회는 

한달에 1최

이상 소집 省· 7 있다,

제24조 항안애서논 헤 당 항 및 헤지에 1기한

조사, 연구, 관 을 하거나 환경을 피·괴히-

L 헹위, 힝·의 출fr] 1최 이굉·省서暑 이기는

4위믈 하지 1긷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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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4 장 제재 및 분쨈해결

제25조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하였을 경우 제재를 적용한다.

L 항의 구조물, 셔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해를 보 상시

키고 정도에 따라 5, 000왼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홀렸을 경우에는 오염

된 수역의 평방미터당 1, 000원까저의 벌

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뭏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

에 버 리거나 항지역의 정한 장소 밖에

버號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

을 물린다.

5. 펴치, 송전과 같은 가연성 물짇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

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엾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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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류하Ctl 2만운1까지의 VI큼을 물린다.

7, 요코울 징 한 기 간 안에 但·지 A있'음 겅

우에는 수송수단과 71을 익류하거나 유

치 할 수 있다.

8. 헤당기관의 승인일이 측심, 전씨·딤-지

및 무선통신 기제普 사용하옜을 깅-원에

는 句덤·기재 15는 배븝 볼수한니·,

제25조 
'항시.입감17기관은 

사님김함기핀·의

요-'·IL가 있거나 시.lAIA省·기괸-의 헤 
· 분건

에 의하어 체71자의 요3(가 있을 A 헤

당<·송수<-l- )1는 짐올 익1f하거니. -R-치임·

수 있다. 이 징우 의{f하거나 유지하는 기

간에 1관생한 비용과 손실, 위린은 역류 EL

는 - R-치를 요-'iL헌· 지-가 &1니·.

제27조 이 v·징을 이긴 4위가 71중할 경-Y-

에는 
'죙사지 

책71을 진디..

저126조 
'毛·운잉과 

이- - 에서 제기되는 의긴싱-

이는 당사지·든 사이에 71의의 빙hI,i으31L

긴한다. 협의의 lg·보1오로 헤긴할 수 似<c-

경우에는 조신111[주주의인민공叫<;l'의 임1-

기관 1도는 중제기관에서 헤 딩·전坤에 따라

심의 
-헤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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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세관규정

1995. i 26 중잉·오1먼위원회 걸성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 1 조 이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에 기초하여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맞

는 세관통과질서와 특혜관세제도를 철저히

세위 대의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

며 국가의 리익을 보호하는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이 아

래부터는 지대라 한다. >에 설치된 세관

로를 통하어 들여오기나 내가는 짐, 운수

수단, 국제우편물을 관리하거나 지 ch에서

기업촬동을 하는 기관, 기 업 소, 단체, 합

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상주대표

기관[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 )

과 지대에 상주하거나 나드는 공민, 다른

나라의 공민, 공화곡령억 밖에 거7하는 조

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할다. ) 에

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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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지데세관요. <·l 깅역과 자-8-)i'·억'힝·을

비y.한 지네깅 신의 ·W·뵤.와 x]데인·의 비

헹 장기. 지대 인-의 중요지 J에 내 -S.니·.

제 4 조 지 세&J[·은 시대의 세 A -8-j[i-를 %'·과

히.]]:- Y], 운수J'·단, 국 - Y-<t-l·s-과 게인)

7]에 데'巷 서1Ad· -j·d 
. <1시-·臧 지대의 수1

징o][ 맣 긴-y[]하게 하여야 한나-.

제 5 조 지데세관·P. J,!-세공장, J,L세 칭-w'·L 닐

그뷔'의 세)%·2+J·힐·지역에 세팬-El응 7제시키

거니· 파긴하여 y)今임J]]-를 징 상리-o-2P- ·j'·

헹하이 이: 한다,

기+1, 기입소는 자기 ) ,
l

- 닙-으j;t 사·%-,'-.장'소외·

검시징-소를 지대세핀·애 ·제·'(하이 야 한니..

제 6 조 기 귀-, 기 위 소 외. 세 2판신-w·l.매 리기귀·은.

세핀신A냐1·3· 두고 세 l·사입을 협 려하여야

한니·.

제 7 조 -시데세;d·r 니·라의 인-진과 사회 ,
:

- 딕

싱) 場·, 1의 긴강기. S'-시)A-의 셍 징·에 헤

旦-7 물{:1괴- 미.익1, ]
i
'

. 기普 I ll -V한 금지 품

-壯 반풀7]하거 Ll- 밀·j%-<위·킬 하는깃과 같

은 위 한1싱·-皇 앱]키히 단숙--%제 
-하이 

이5 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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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세관은 지대안에서 이 규정을 위 반한

현상이 나타났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

를 제때에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 이 규정에 규제되지 않은 세관질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법 규정과

지대관계법 규정에 준한다,

제 2 장 세관 등록 및 접수

제 9 조 기판, 기업소와 세관신고대 리기관-且

지대세관에 기업등록신청서를 내고 세관등

록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신弔서에는 기 업등륵증(사본), 세

관신고원추친서룰 비롯하어 지대세관이 요

구하는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대세관은 기업등록선청서를 접수

한 때로부터 15알안에 세관등록을 하고 세

관신고원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보세공장, 보세창고 운영기관에는 보세공

장 또는 보세창고 등록증과 세관신고린증

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세관수속은 지대세관에 등록된 세 관

신고원이 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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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 세包 지·률 7·리, 기·W, 조 립, 신기,

포 징· 둥을 J·;-직으보 시 대 뒤· 림시j;L 네 갔

다기- 둘이오는 기 간은 (i게省 한나.

y시<L 내갔딘 보세·난지.들 성헤진 기 간안

에 들이울수 입-s- 겅-Y-에는 남보기71·이 끝

나기 20일전에 해 딩- 지대세괸·에 담J',l 기긴·

인 장신칭시블 제기 B% 있나.

지내세괸·은 q'보기 간을 6게월 l/.i위 인·에서

더 언 장하어줄수 있다.

제 3 장 세관의 감독과 검사

제]8조 지데)A ii-여오기니- 지대에서 내기-A·:.

7]봐 국제우)J)骨 및 지데01) 니-J크는 운 수,

0-과 게 인은 지네 세 판이 있A..:- y로LLL반 A.

과함수 있ko,11) 세 &l[-11 사를 Ill·아야 한다.

A!-늑이 
'한 

사정으y,L 지대세관이 일는1졍,3A

들이v.거0 나가리 [J 省· 떼에는 시네 la·국

의 사진숭인을 반아o)· 하며 가까-Y 지 1켜세

관에 이3긍7]사신[칭서-計 내/t- 김사블 l/l·아

야 한다,

제19조 -

I

. H-t수V-l- . 잉 기 판 y/c.1-:- C-'j- 내 리 1
. F.

서1 %[l·김斗에 지 장이 일V-8- 비 4기, 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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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자동차의 도 착과 떠니-는 에정시간을

미 리 해당 지대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0조 지대로 들여오거나 지대에서 나가는

비행기, 배, 기차, 자동차가 지대세관 통

과지점에 도 착하면 해당 운수기관 또는 그

대 리인 혹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지대세

관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대세관 통과지점 도 착한 운수수단은

해당 지대세콴의 숭인似이 떠날수 없다,

제21조 지대로 들어오던 비행기, 배가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지대세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내렸거나 정 박하였을 우와 비행기

와 배의 안전을 위하여 짐을 부e]원거나

던졌을 경우에는 그 운수수단의 운영기관

또는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즉시 가까운 지

대세관에 알려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해 당

지대세관운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2조 지대에서 수출입되는 점에 대 한 세

관검사는 지대세관의 통과지점이나 보세공

장, 보세창고 또는 지정된 도착지, 출하지

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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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3조 지데로 骨이오기 니· 지대에시 내가는

7)이 지대 뷔·의 공1·;'의 다·3- 시익을 통과

히.는 경.7-에-l--c- <·l 깅 IL는 항·7-세<[·에서는

7)사하지 않으며 지대세관꽈 <·:'겅 SE는 항

-

'

I
I- 세 괜·사이에 JJ-%f이송한다,

세괜-이 김-독이송하는 71은 수코%V중에 /:l-

목려지를 I)1경 시키거나 -Id3·'·토!-에시 %l-S-

부리A-기니. 운수5-가0·에 다론 7]을 신읍수

但다.

X+Il24조 지데3i( 晋이오기나 지데에서 내가는

Y]-덜- 지대 와 -

'

$촤J[의 다-C 지익시·이의 도

로를 통하이 휘.물자-W-치-로 -P송하는 경우

에는 세관이 IIA-이송하는메 V1 리한 71비

외. - f 긴-危. 깆'준 피.-i 치.-;g- J<송'하이 이· 
'한디.,

)l·키 l 4- 에는 인반화- i·자동차로 수·A-

한수 있다.

제25조 다읍의 김.怠 검사하지 W'고 감독반
'l·다.

1. 중계집과 통과Y]

2. 추기·리인 기·공이 일이 제수骨하-C 주/

제2e조 지대세판은 지데에 들여 -S- Ii.t, 자

제j,L 셍 산하었거L.l- 가고t 91-L:- 조%B하여 만

4Kl



든 제품을 국가가 특벌히 따로 승인한젓울

제외하고는 지대안에서 처 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대세판의 갑독통제밑에 있는 짐의

포 장을 헤치거나 포장의 기호표식을 고치

려Z 할 경우 는 ·져대세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지대세관이 운수수단, 짐 또는 창고에 봉

인한젓은 해당 세판의 승인없이 뗄수없다.

제28조 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지대에 직접 나드는 게 인은 세관신고없이

휴대품(따로 부쳐으.는 짐포함)을 가지고

다녈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지대에 나드는

개인(운수수단의 숭무윈포함>은 직대세관

에 휴대품에 대한 세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지대에 나드는 개인은 자체 사업과

생 활에 필요한 수량의 범위에서 물품과 기

님품을 가지고 다니거나 우편물로 반骨입

할수 있다.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그 를 증멍할수 있는

헤 당 기관의 확인문건에 따라 제 한없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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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 J니·,

제30조 지대에 1-B/,1<- 개인이 가시고 다니

는 외Yd급, 외화-8-기2 %tI, ->1'-d.p 1칫 브

석은 다음과 Y·(이 꽁.파시킨니-.

] .
· y최.<·l의 다-K 지익-S- 거 치지 當/·t 지

대에 317 나)c,는 개인의 외치·헌-널, 외

사유가중71, 귀]-.t섬( 밋 y,Iw석은 해당 은

행의 /PM]3))]l- 세%J·소1고-엄이 y꾀.시%l

니

2. 공화국의 나른 지익-S- 기치 겨네에 니·

트.는 게인의 외회.헌금, 외최.유·기·-4·71,

귀김·속 1길 %l 석은 해 ·읜.햄의 -4·멍-V·긴

또는 우리 Ll.리-에 M·이-臭 If)]에 세 괸이

꾀·인한 세 :d·신-V서에 의 
'하이 

W과시 d나w

3. 시내에 리집 · 이있·다가 
-

'

A/-최-<·l의 다C.

지역P.로 러헹하는 게인의 외촤 15./·, 외

화-H.가骨7·l, 귀]·(3. T 1,L끼요. 지대세핀

이 본인의 세과·신고서를 먼-<l]- y꽈시-긴

다.

저131조 지데에서 다-1슷 나리- 또는 공화<'·l의

다旻 지의기- ]ICy하1 - -Y-펀꼴‥f, 해2' - 7-VII

C
펴· 또는 Y1 7] 지-가 지대세 꾄-에 신고하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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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

편물올 짐 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데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 인은 지대로 들

여오거나 지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

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

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우애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

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판011, 재고실태 등을 다

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

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셰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관이 숭인한 짐

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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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으로 조1
, 딘' ),t세물지·피 기수, 출고 닛

재고신태·於 서);t·{ o
, 로 지래세%5·에 J,oJ-하k'it

대조확인·뜰 <!l-아이< 한1<l-.

제35조 보세칭3t에시는 J,L세물지·에 대 한 가

공 S[는 조V]우· 힘·수 但다.

보세 창)l,에서 l-3· 命기거나 포징· 또],-7

At징·의 기&20을 C·C치 상품-益 신111-히-

리/l't 하논 깅 - 에는 세A!l· 1의 y]최1dI에 하

이 이· 한다,

제37조 J,l-세 창01-341고]기11은 - l%·지骨 11{[·히·

는 겨d에 %A랑이 ) , 족하기나 파손, V{릴,

오손도1있 깅A-에1·:- 지데세권·에 서1%H으로

y,L고하7- 획·인-벌- a))C아이· 한다.

- 필-기·항려 려 인 시/·l-3,!. 인 한 손헤-닙· 제외 한

骨지.의 수링]J(L%-A!]- 파손 동이 셍4을· 경우

에는 장고관리기 :([(·이 켸 입 진다.

제 il 장 관 세

제38조 지대세핀·f 지 데에서 · fR] 하는 본자

에 대히·이 특-헤2바세恒·을 적딕-한다.

제39조 니- 의 볼지·에-l-:- 괸-세를 t/·{제 한다.

1. 산과 경 잉-皇 위 하이 <:(-이오는 -b(·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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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방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

편물을 짐임자에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

여오거나 져대에서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 반

재)품과 국내 원且, 자재, 반제품을 혼합하

어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경-위 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d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

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왼-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판매, 재고실% 등을 다

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면

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출입물자를 보관할수 없다.

보세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관이 승인한 짐

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매달

423



5인안<2르 진토1- J,L세-닐-XI의 t수, 춥고- 닐

재/t'<신내를 서<%l,으로w 시1:];세2+gl.에 AGl,하)l-

대[코·피·인-皇 I
l!l-아야 한다,

제36조 보세 칭·고,에서A<- J;l.세朴지페 대한 가

공 fL>· 조 7]을 
'71'수 

없니·,

보세 창고에서 짐· ·AJ·기기나 제At장 또는

포 V-의 기w'%표식-S· 11치미 싱·품-S- 신1된하

리5[( 히.뇨. 겅 . Y-에는 세괸·우1의 립최일에 히.

이야 한나,

제37조 3-1세창고판리기 괸·은 · 14-지·률 );1객1·하

%.:. 과징에 J-<량이 부족하거Ll- 피·손, l/l신,

%m손되었-禽 격- . 에는 지내세 &(1이 시먼으3,L

)p 고 하고 확인.皇. 발아01· 한rI·.

볼가'심리 시 인 시<·r,J. 인 
'진· 

손해.謹. 제 리 %1

물지·의 수·량부족과 피·손 W이 1械울 겅-7.

에는 칭3(권-리기괸.이 w}임진다,

제 4 장 관 세

제3S조 지대세VI--P, 지데에서 수31하는 -11사·

에 데 
'하이 

특헤 괸·세-A-兆· 기정.한1<l·.

제39조 다음의 불지·에는 관새를 먼제한다.

1, 셍신·과 경 잉-S· 위 히·이 V·이오는 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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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받아야 한다.

우편국은 지대세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우

편물을 짐임자에게 내주거나 지대밖으로

발송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및 개인은 지대로 들

여오거나 지대에 내가는 소포속에 편지,

인쇄물, 돈, 유가증권 등을 넣지 말아야

한다.

제33조 보세공장에서 수입 원료, 자재, 반

제품과 국내 원료, 자재, 반제픔읕 흔합하

여 제품을 가공 및 조립하였을 겅우에는

그 비률과 생산량을 지대세관에 서먼으로

알려야 한다.

제34조 보세공장은 수입 원료, 자재, 반제

품의 접수, 소비, 재고 실태와 완제품의

생산, 수출, 국내판매, 개고실태 등을 다

음분기 첫달 10일안으로 지대세관에 서省

으로 보고하고 대조확인읕 받아야 한다.

제35조 보세창고에는 보세물자가 아닌 일반

수줄입물자를 보관할수 飯다.

보세 창고관리기관은 지대세콴이 승인한 짐

만 받아 보관하거나 내주어야 하며 u}1 달

423



된

5 1안으로 18'l' 보세몰지-의 ·주]수, 출고

재고실태를 서;11으모 지대세괜·에 뵤1-l-히·57.

대조가인울· IPl'아야 한다.

제35조 3,(세 칭-고에시]:- ),! 세3 - 자에 대 
'l· 

가

공 또는 조곡]읍 학수 飢니-.

보세(/L에시 짐읍 -W·기거니- 포징· 또는

S. 장의 기호표시-S- y-치미 싱·Ai合 선씽하

러고 히.A·2 경 - 7-에·l. 세 관%·1의 립회 믿에 
'히-

여이) 한다.

제37조 뵤세 창고%fl·리기2%Il.은 -51-지.블 h나1·'하

는 파징에 수-링0이 부족하거나 파손, 먼진,

오손피였-덜. 싱.F..에는 지내세괸·에 서먼으로

JLn[하/l< 희-인.을 l&{·아야 한다.

+l-가'형-리 적 인 사·V.3it 인한 손헤·禍- 제 외 한

몰자의 수량부 과 삐-손 똥이 Al兎을 겅우

에는 칭·고 l-리기d이 책 71진다,

제 4 장 관 세

제3B조 지데세꾄·은 시데에시 수7]하는 ->>l·지-

에 대 하어 헤;%({-세-返-畵. 히-2-한다.

제3e조 다 - 의 ->Z·'시패는 괸·세旻 I II 한다.

1. 생산과 깅잉을· 위 히·이 A.i·이오는 -E-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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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대건설을 위하어 들어오는 물자

3, 지대에서 가공수출하기 위하여 들여오

는 물자

4. 지대안의 비생산기콴이 자체수요를 위

하여 합리적인 수량의 범위에서 들여오

는 사무용품, 사무용기구, 설비, 비품,

운수수단

5. 지대에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하

는 물자

6. 지대에 상주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일정

한 수량의 사무용품, 생 활필수품

7. 중계무역, 재수출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와 통과짐

저140조 다음의 적우에는 관세骨 적용한다,

1, 다른 나라로부터 지대안에 상품을 필기

위하어 들여오는 경우

2. 지대안에서 생산하옜거나 수입 한 상품

을 지대 안에서나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에

서 관매하는 경우

3. 가공무역, 중계무억, 재수출을 목적으

로 들여온 물자를 지대안에서나 대 밖

의 공화국령역에서 판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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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세물자骨 징해진 기간 1에 반출하지

W'뇨. 겅-F

5. 게 1의 CR'.내骨과 - Y-V'CI·]!l·jiL -趾이오-(-c ·돨

건이 지·체수요량-益· 초과'히-는 겅우

제Z1조 지대에시 A[{·펑기, 리관업, 상업, 봉

시-Y]요 위'하·여 -趾여V-는 Al 巷핀수품피. 시

R$에 내하어시는 잉 엽合 시 직·한 떼),(J[L

니 5닌간 해 닝· 판세의 0%를 갑먼하미 C'l-

다읍해부터뇨. 30%骨 감V{한다,

영압을 시 지-한 때로-!,).디 101>1인·에 기업

헤신-히-거니 省5c한 경-(에A·< 이삐 김·110VI·

은 511-세를 물이야 
"l-니·.

제42조 지대에서 YE기 위하이 숩, 1페주, hJ-

메 치. 듕f가가 - f-H]-음- 한'히솝-吟 띠.뵤 정 한

상품을· 들이오1:. 깅-Y-에1.:- 呵 도)· 기관·의 히

가블 반은 한도수람1/1위인-에시 해 닝· %1세

의 5OW-趾 김·1딘叫미 신J-,[/%-皇 J/히-이

들이%-는 깅 - Y-에는 초과한 <<1페 데 히피

d세-趾 적 -
'헌·니·.

제43조 기관, 기3.1소가 면세j,L 들이온 윈V,

자제, 부속폼과 - l ,
!-분)AL을 리- - 하여 지 에

서 산한 제품은 반)<-시 수출하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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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항의 제품을 국가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대 또는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촨매할 우에는 지대세관에 신고

하고 해당 제품생산에 리용된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풍에 대한 수입관세를 물어

야 한다.

해당 신고 기관, 기업소가 제풍생산에 소

비된 수입 원료, 자재, 부속품과 부분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

을 경우에는 지대세관이 해당 제품의 수입

가격을 참작하여 수입관세를 적용한다.

제44조 기관, 기업소가 지대밖의 공화국의

다른 지역의 무역기관으로부터 국가가 수

출을 제한하도록 따로 정한 품종을 위탁받

아 수출하거나 물자를 사서 그대로 수출하

는 경우에는 수출관세를 불어야 한다.

앞항에 지적된 경로를 리용하여 원자재가

치보다 20%이상 중가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대생산품과 같이 증

명문건에 따라 수출관세를 면제 한다.

제45조 보세기간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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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기간은 AL세L牙장과 보 세 칭·x에서 2닌

으로 하떠 j;1,시1전시징·에시는 지네세괸·이

4 한 기간으료 한니·,

제46조 부득이한 사징으3A 보세기긴·을 7[!장

1%으리는 기판, 기 ]소노5 V.세기간이 CE나

기 10인진에 뵤세기 간연징'신칭서普 헤 딩'

대세VI·에 내이C 한니-.

지데세AIl.은 a,t세기긴-을 [i개웜까지 너 인징·

-하이-許%C 
있다.

제47조 보세·誠-자를 수,리, 가공, 조립, 실험,

見징- 동-亂. 위하이 Y]시且 지 데밖에 가리

는 기괸·, 기7]소논 핀·세와 및'%11.:- 7]'보물

또는 7]JM.5<f을 지대세귀·예 1산기야 한다.

시대세 핀.·은w- -屋-지.가 4] 신 
'기 

간인펴 반입

되t;tI g·JIL- · ff,는 w·%L근.亂 헤딩 기7{·, 기

입소에 碩·리준디., 2'l-리니· 반舍'한 몰자가

젊·해긴 기 간안이 반3]되지 %P.먼 지 세

관은 뒤-뵤불 ff,·(2- B),A-t 권·세7 치 리한

. 뉴 있다.

제4B조 지레에시 수frl領-자에 Al세省 ·誠-리는

기-7기·격-F 
·:·!·경V히·기·저P.旦 하미 수脅骨

지. 데'히·이서는 t·i 깅인도.가시으 한다.

423



개인의 휴대품과 우毛물에 관세를 물리는

기준가격은 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소

매가격으로 한다.

제49조 관세의 계산은 해닯 물자가 수출 또

는 수입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조선원

으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해당 시기

외화관리기콴이 발표하는 외화환산률에 따

른다.

제50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지대세관이

발급한 콴세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안으로 해당 은행에 관세를 물어야 谷다.

제51조 지대세관은 지대를 통하여 들여오거

나 내가는 물자에 대 한 세관수속과 감독관

리와 관련한 세관료금을 받는다.

세관료금의 적용대상과 비률은 국가가격제

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52조 관세를 초과하여 납부한 기관, 기업

소와 개인은 관세를 문 때로부터 2년안에

더 바친 관세를 돌려줄것을 해당 지대세관

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지대세관은

15일안에 치 리해주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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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데세괸-은 A%-세 와 세<1법·-il'을 직게

먼-았거 니- I t%-지 못하었-皇· 깅 우에는 해님· s-

지-骨 -%과시 l 닐-w'-디 1 년안에 di게 l
%
1J-았

기니· 1길·지 % 힌- 과세 외· 세 d-Aor-S· ;Il--皇수

있디-,

기 %%., 기입소외- 개인의 /xI의적인 gA위로

관세와 세괸고-]/t-3· 昔-V 게산하이 적게 )]l-

았거나 1끄'지 못히·있을 정.Y-에e 해당 ·헌·지·

骨 통과시킨 V{-부비 3년인페 키게 반았기

나 l%·지 -M-한 >41/세 외· 시1판료甘-皇 빈'을수

있디·.

께 5 장 제제 및 신소청원

제54조 지 내 세 V{·은 보 공 싱·, 보세 장]1에

들이온 보세문지·블 정해진 )1'(세기 간 치

리하지 &포w-데 대하이 -5>-(히-있으w니- 대피

을. 세우-지 입-았-S· 깅-Y 에A.< 해 닝· 불지·찰

경 메치 리'한디·.

제55조 시데세괜·은 기관, 기 업소가 이 -

'

1Y-정

을 이기/·L 혀1&l唯위블 하있- C 깅-위에는 그

정상에 띠·라 세 괸-v록중-S· 회-f한디-,

제56조 지대세{[·은 세 311·신2aL 1이 이 ·Vt·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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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고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

상에 따라 세관신고린증을 회수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의 수출입품에 대한 세관수속

을 정지시킨다.

제57조 지대세관은 기관, 기업소와 개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콴세 또는 세관료금을 물

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

터 매일 해당 관세 또는 세콴료금의 o, 3%

에 해 당한 연체료를 받는다.

제5S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대로 들여오거

나 지대에서 내가는 물자와 운수수 에 대

하여서는 벌금을 물리거나 억류 또는 몰수

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

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59조 세콴수속과 검사, 관세 및 세관且금

의 납부 등과 관련하어 의견이 있는 기광,

기업소와 개인은 그 에 대 하여 해당 지대세

관에 제기할수 있다.

지대세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

에 협의의 방법으로 정확혀 해건해주어야

한다.

지대세관의 처 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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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에는7 치분민-各 넌'IL디 T인인에 상i-r세

핀·기%1에 신소칭윈-凰- 제지'한수 있으1시 싱·

t-r세%1기%J·은 C:t後 접수한 hI'새.디 20인안

에 치 리헤/이이· 한다.

제60조 신고3>71에 내 한 세괸·기관의 처 리곌

과에 다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를

치 리1Al'은 뒨'부려 10안인·에 '헤 
닝' 제핀·소에

소송各 세기'람수·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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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1995. 7rn 13 정무원 걸정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자유경

제무역지대를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

하려는 짐임자들의 毛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중게침수송을 편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

대의 항곽 항공역, 지대밖의 자유무역항에

다른 나라 잠임자대리기관(이 아래부터는

짐 잎자대 리기관이라 한다, )을 두고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업무(이 아래부터는 t I] 리

업무라 한다, )를 할수 있다.

대 리업무에논 짐임자의 위탁에 따라 중계

하는 짐의 접수, 발송, 작업 項 보관수속,

세관수속, 걸사 및 검 역 수속, 비용청산,

사고처 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항된

다.

제 3 조 대리업무사업에 대한 통일적 인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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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V는 정무원데외징 기과·이 한디·,

제 4 조 7] 임자대 리기판名 내.V-러<I/, 1 깅우

에는 짐임자대 리기판선립신칭서·話 지·-R-깅

제),'-익·지대·說· 관'힐·하1-<- 시 헹 정 깅제위윈회

(이 아배부니<-< 지대당<·l·이 리. 한다.) 또는

지대리'의 지·유->/.역'힝·이 있는 J,L헹 징경 위

위최를 통히피 짐)i'·우{데외깅제기괸·(이 아

呵부이는 심사V인기&J·이 리· 한다, )애 내야

한다.

신칭시애%2 신칭 기 A![·의 이y파 Y] 71자대 리

기%1의 이-對., 소제지, 신 7]-i.!·거, 내 리51A'-

내철- 감은것-凰. El'히3.t 대 리입 불· 하이줄

테 대 f 디-·븐 니-리· 71밈 지·의 의형2서 {l-- /

깃을 7] J/-하이 아 한]:l..

제 5 조 심시.숭 l기괸·은 71 임자대 리기&[[·션귀

J칭서-덤· 조15-힌· l' - 더 30인竹으j:L 주]JA

하)C Y] 7J ·자내 리기All·선7]-a· 숭인히·기니- J /-

긷히·이 이· 한디·,

7] 임자예 러기관%녀]을 승인하는 깅-7-에12

7] 입지·대 리기 괸·수1 7]조·인서·fl- 1짠骨해-7이

야 한다.

제 6 조 짐입 지.대 리기2딴t. 지u]1 담<·i at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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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무규정

19卽. 7. 13 징무%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의 짐을 자유경

제무역지대暑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

하려는 짐임 자들의 편의를 보장하며 다른

나라의 중게짐수송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 조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

대의 항과 항공역, 지대발의 자유무억항에

다른 나라 짐임자대 리기4-(이 아래부터는

짐임자대 리기관이라 한다.)을 두V 다른

나라 짐임자대 리업우(이 아래부터는 대 리

업무라 한다.)를 할수 있다,

대 리업무에는 점임자의 위탁애 따라 중제

하는 점의 첩수, 발송, 작업 및 보관수속,

세관수속, 검사 및 검역 수속, 벼용弔산,

사고처 리, 수송조직과 같은 업무가 포함된

다.

제 3 조 대 리업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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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도는 %j[L윈네외깅 기관이 한나.

제 4 조 집입 지-대 리기관을 내적.비<It Al' 깅우-

에는 짐71 지-데 리기 권-섬 71신 청시볼 자-H·겅

-3'-익지대를 관'실히·-는 시헴정깅세위원최

(이 아래.[i!-티1c- 지 대 s-:·r이 리· 한디·, ) Il:,는

지내 나i-의 지·T-J - 익兮이 있는- IL 행싱경제위

우1회·證· 통8)·이 징%J-원내외깅제기+l·(이 이.

래부E·)는 십시·로t인기괸·이리. 한다.)에 내야

한니·.

신칭서에는 신청기 권·의 이))-:·u- 7] 임자 리

기괸의 이름, 소제지, 설y]·;J겨, 리7]]p.

내용 갈-은짓各 빔'히/n[ 대 리입 - . 를 히-이·준·

메 대 한 디·론 나라 Y/3] 지·의 의향서 V'·은,

것-8- 71부히.어 야 한다.

제 5 조 심사승인기31은 포1 임 자내 리기권·션립

신 싱서-趾 조]수한 난낚이 30 1안으V %·1도

하고 tI임지.대 리기%9-%'1립-s. 승인 하거나 부

짐히·여이< 한다.

71임자대 리기판%]y]-龜· 승인하는 겅우에A-.:-

짐 임 자데 리기판$ 닙승-인서朴 a)hI헤주어

야 한다,

제 6 조 조] 임 자대 리기판2 지데 
-:-·
:· <LL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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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빌의 자유무역항이 있는 도행정경제위원

회에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여야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짐임자대 리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짐 임자대리기관의 이름과 소재

지, 책임자이름, 인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짐 임자대 리기콴설립승인서사본을 침부하

여야 한다.

제 7 조 지대당국 또는 도행정경제위원회는

짐 임 자대 리기콴등록신청서를 접수한날부

터 10일안으로 등록하고 짐임자대 리기관등

록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 8 조 짐임자대 리기관은 국경통과중계지점

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수 있다.

지사, 출장소의 설 립신청, 심사승인, 등록

절차는 짐임자대리기관 설립신청, 심사승

인, 등록절차와 같다,

제 9 조 짐임자대 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 자

와 대 리업무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 리업무계약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

약날자, 대 리업무의 내용, 다른 나라 짐임

자의 임무, 짐임자대리기관의 임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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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짐수송련계 범차], 1 11펑·과 칭산%-IA], ·문국<송

딩과 통신린게 벙파1, 사51치 리외. 제제 1괄

분 헤건, 게 약리헹기간, 이 빔'의 필요한

내융-S· 리'히야 한니-.

대 리7]무게약욘 지내 담1·> (지내 밖의 섬Vi된

417J 지·대 리기핀·의 t:Il 리7]무계약온 정부%·l

대외깅제기 괸.)의 
'%l·의들 

Il{·아야 艾리-皇. 가

l다,

제10조 71 71 지·대 비기괸·은 중게 %]요· 해당· 수

송·7V)·에 실이jtt내리<Ic 힐· 징우 71싣기 5

일m초[끼·지 베 7]c증CI;·l ///초<- ·윤송-징'-皇 직'성%

수 있는 자%-/.·趾 7) 임 지-로.난티 1긷·아이· 한다.

제11조 7] 임지-데 리기핀-은 Y) 작 ]기혼1·, 71보

과기 vI., Y] - 7·충기 과:A 해 담"l. 7] 리·임게 야,

71 보A[l·계 익1, 조1수송 약을. I
<%이이< 한다.

의$y]시 IL는 신고시A.< 헤당 기 )1과 %l·의하

고 게익t으5L 내치할·J% 있다.

게 약서에는 다-2-파 A'-P, 내-9-을 빔'히이· 한

다.

] 
,

/Y] 직·입게약시에는 주]의 이름, 수(, 작

업의 종르, Ad-의 3F, 기1 닝· 중;-MD, 수

송수딘·의 이-름, , t칙-애 싱 Id-지·, 직·입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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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날자와 시간, 작엽을 晋내는

날자와 시간, 작업비, 짐취급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 밖의 필요한 내용

2, 짐보관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

장의 종류, 개당 중량, 도착날자, 보관

기간, 보관비, 짐의 보관과 관련한 7의

사항, 이빌의 필요한 내용

3. 짐수송계약서에는 짐의 이름, 수량, 포

장종류, 개당 중량, 개당 용적, 짐보내

는 지점, 짐 도착지점, 경유지점, 짐보

내는 사람과 점받을 사람, 수송수단별

종류와 요구수량, 수송기간, 수송비, 짐

수송과 관련한 주의사항, 이밤의 필요한

내용

제12조 짐임자대 리기콴은 중계짐을 기차로

실어보내려는 겪우 수송이 시작되기 전달

20일까지 월짐차요구서를 철도운수기관에,

증계짐을 비행기로 실어보내려는 경우에는

중계침 반출입신고서를 항공역에 내야 한다,

제13조 다른 나라 짐 임 자는 중계짐을 자기

자동차로 실어나르려는 경우 적접 또는 대

리기관을 통하여 국경통과 5앨전에 국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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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骨입중파 지.·k차-%-행중을 반급반이.이· 한

다.

제14조 공화1·%익을 통꽈히.지 못하게 피이

앴1<- Y], 
-:·i제지으로 6-p지되이 있는 Y]은.

중게 ] 으로 7·송할수 일다,

제15조 7<] 임자데 리기관뵤 I-게집이 중계지

련에 도 칙히.있을 경-7- 수·%기관으j-'I'L부터

수송분긴을 넘기 빈·아 ·7송5'속1페 집실은.

싱·네暑 끽·인한 다음 집보판기괸-에 $1을 님

기주/l< 71 보%J.중을 발%·rn 반아야

� 

한다.

제16조 7] 7]지·내 리기%!l·.은 <L괸된 중게 짐읍

다·난. 나라 T]임지.에개 2;M리는 경우 7]보

괸.·중과 세괸·의 경.8.를 III·-E- 출3/.의리서-謁-

71 1;1. :21-기 :It!-에 1 1] , l 짐을 넜 거 밗이.이· 
'선-다,

제17조 ] y,/자데 리기 :l%.-C 니-론 니·라에 중게

Y]수송믈 위 한 짐신이 작업이 끝나는 차제

M 1빼짐중71 1텨-< V·-A-장과 같은 펄요한

-h[국1·읠. -P송기관으)])rn부티 반아 다9나리·

7]7]자에게 jtL내야 한디·,

제IS조 중게 짐.皇 싣기 니. 부W 떼 의 수링고,

공촤국의 헤 딩· 기%/{·이 깁<<, 7] W;한 수랑

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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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짐임자대 리기관은 중계짐데 사고가

생기는 경우 곧 다른 나라 점임자에게 알

려야 한다,

제20조 짐임자대리기판은 사고난 중계짐에

대한 조 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

과 함께 다른 나라 짐임자에게 보내야 한

다.

저121조 중계짐수송문긴에 지적된 수량보다

남는 짐온 다른 나라 짐임자와 합의 한 다

음 세관의 승인밑에 짐임자대 리기괸이 처

리하어야 한다.

제22조 짐임 자대 리기관은 다른 나라 짐임자

의 요구에 따라 중계짐의 검사 및 겅역을

해당 기관에 의뢰하어 받을수 있다.

중계짐에 대한 검사 및 검역은 그 짐을 싣

거나 부리우는 장소에서 한다.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걸

역이 끝났을 경우 해당한 확인문건을 발급

해주어야 한다,

제23조 짐임자대 리기관은 중계짐의 검사 및

검역 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곧 짐임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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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 주1 수송과 취급 과정에 셍긴 비

-

- 에 데 한 칭신-- 게익페 따라 해당기11-과

{l 71자데 리기판사이에 毛.다,

7] 입자데 리기판은 
-해 

당 기판과 비용칭산을

한 다- - -牙%]· 산서-植· 만들이 다른 니·리·

주]임지·에게 )[l.내야 한다.

제25조 중계질의 춰-;:l·괴. 핀-v·1한 료 骨기-T,

직· 1 량기준<- 헤 낭 기 l-이 정 한다,

제26조 중 7>의 취-g·과 핀·Al한 艮금게신‥은

조선윈으로 한다.

외화에 의 한 조 선쉰.의 촨산은 해딩· 시기
·%제시새에 

따라 외쵠-y[-리기핀·이 정 한 비

骨에 따各다.

제f/조 다른 나리- Y] 임자는 중계짐의 취쥐-

파 관린한 료67을 데 리입무게익패 따라 주/

임자대 리기7[·에 지싶·'하이야 한다.

제2B조 대 리71무외- 관 l한 의긴싱-이는 딩사

자돌사이에 11의 하이 헤긴-헌.다, 
'%]의하이

·헤짐힐·그 
없는 겅-위에는 조선민주주의앤민

공촤국의 제핀·기괸· 또는 (제기괸체 기

하이 심의해질한다,

제29조 이 7-정을 이건 기 %1J.. 기7]소외· 디·

色 나라 짐 i 사는 이71 헹 위에 따라 손坤

를 1상하기나 I
l
l i적 71을 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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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긴물

양도및저당규정

1995. 8, 30 정무웬 겯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건

물의 양도 및 저당 질서를 세워 지대안의

기업활동조건과 외국인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건믈의 양도에는 건물의 임대,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이 포함되며 건물의 저당

에는 건물소유권의 져당이 포함된다.

양도 및 저당 건물에는 살唱집, 공공건물,

생산건물과 그 부속건물이 포함된다.

건물이 양도, 저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리용

권도 함께 앙도, 저당된다,

제 3 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

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투

자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는 자융경제무역지대안에 있

는 건물의 소 유省과 리용권을 가질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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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건물의 소 유권파 리셩-71을 다른 사림페

711 양도할수 있디.,

기관, 기엽소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공

촤국령역 밤에 거주하2i(있는 조선동포는 자

-i경제무역지데인패 있는 건을을 저남할수

있다.

제 4 조 기판, 기엽소와 피국平지.기업 및 피

국인. 공와국렁익(에 기주하는 조 선동포

는 기업창섭송인문긴 또는 투자숭인문긴에

밝힌대로 平자와 건설을 하있을 겅우에만

건물을 양도할수 있다,

제 5 조w 이 규정은 긴몰의 양됴 및 저딩-외·

판린한 일반 원칙파 질서를 규제한다,

저1 e 조 이 규정 은. d骨-빌- 방도하거나 지V

하는 기관. 기7]소피· 외국투자기입, 외국

인, 공화국唱억W에 기주하고있는 조선동

포에게 식용된다,

제 7 조 건몰의 양도 및 지당과 괸·런한 시·71

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t,t는 자%경제

무역지데당국의 긴물을 찬리하는 기핀·(이

이.래부터는 건물괸·리기긴·이 라 한다)이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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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기광, 기업소와 외국투자기업 및 외

국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견물의 소유권

과 리용권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 2 장 건懼의 잉대차

제 9조 건물의 임대는 건물의 사옹료를 받

고 그 리용권을 넘겨주는 행위이다,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

른 사람에게 임대하여줄수 있다.

건물임대자는 임대하려는 건물의 위치, 용

도. 毛면도. 면적과 같은 자료를 건물임차

자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

제10조 건물을 잉대차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의 임대자와 입

차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기간, 용도,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지불기일 이밖에 필요한 내

용을 밝적야 한다.

제11조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는 건물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안으

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다음 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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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약조긴에 貧게 리행하이야 한다.

개약서애 정 한 기인과 게약조건읍 빈겅시

키러고 할 겅-Y-에는 게약딩사지.사이에 il-

의한 다- - 지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당사자는 7· 지·의 게약리헹남

보를 위하여 1:1불금을 세各수 있다.

가공자가 게익;을 리행하지 못하있을 경

우 주문자는 센불骨의 반환과 위약骨合 칭

7할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헹하지 못하였을 징

우 선불금은 위약금파 베상금으로 상쇄할

牛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능엑은 주문자에

게 반촨한다.

저1 16조 Il( 중기 긴-인-애 기공, 조 7] 제-野의 필

3 1 길함이 나타났을 경1 에는 가공자가 수

리헤주거나 교 毛·'헤7이야 
'린.다,

저117조 게약리헹기간에 지·연제헤 와 같은 뷸

가항럭적인 사-R-가 제기되였을 청우에는

게약의무의 리헹을 중지 省'7 있다. 이 징

-t 게약당시·지·-C 
'해v-한 

시·.h.의 내됨-괴. l/]

위暑 즉시 상대%:l 게약딩'사지·에게 인·리고

0 깃울 중1·M하는 공2%문긴울 j,L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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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며 건물염차자의 요

구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긴물임차자에

게 보수기간에 생활할수 있는 조건을 보 장

해주어야 한다,

건물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

수비용은 건물의 입차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제16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

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놀어나지 않도록 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

며 건물을 보수하玆거나 건몰에 생기는 손

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거겨에든 비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엄차한 건물에 장

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건물의 명칭

과 용도를 볜경시키려고 할 격우 건물임대

자의 동의를 받은 다응 건물관리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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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대차게 약에 따라 건몰의 임대료를 주

]·t 빙'이·야 한다,

기판. 기 ]소 소-H·의 긴볼임대 目.는 국가가

걱제정기관이 징 한 임대료기준에 기초히어

당사자들사이에 1의 하여 정하이 이 아에

소유의 긴울71대료는 낭사지.들사이에 끼의

하어 정 한다.

긴督의 임대료- 징한 기긴·竹에 울지 fy·-

겅-(에는 헤당한 71대료를 줄 때기·지 인

몰지 않은 긴불임대료의 o. 1%에 딩·한

연체료믐 상대 1·a·에 을이야 한다.

제19조 건몰의 임대자가 징 낭 
't 

리-1飢이

건뭅의 임대료를 Ill-지 않거나 임대자에게

불가피한 사.8-기- 샘 기 g]대 료.름 물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기괸 또는 긴包-%1리기6·에

임대료지볼을 공틱·힐·수 있디.. 이 린- 긴

볼의 입대且는 문짓으旦 71정하이 임데 私

의 보 란괴. 지불에 ).L는 l.ll - - 71대且에서

지舍-71디·,

제20조 긴볼의 71대차게약의 효릭은 긴불의

R]대차기간이 끝닐·거나 긴본의 71데차게악

을 취소하였을 경%-애 賊이 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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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형을 늘 살펴야 하멱 건물임차자의 요

구에 따라 자기의 비용으로 건물을 제때에

보수해주어야 한다,

건물을 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자에

게 보수기간에 생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

건몰임차자의 잘못으로 지출된 건물의 보

수비용은 건물의 잉차자가 부담하여야 한

다.

제]e조 건물임차자는 건물의 보수대상과 보

수내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팰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

며 긴물을 보수하였거나 건물에 생기는 손

해를 막기 위 한 대책을 세웠을 경우에는

거기에든 비용을 건물임대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17조 건물의 임차자는 임차한 긴물에 장

식을 하거나 건물을 개조하며 긴물의 명칭

과 용도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 건물임대

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건물관리기관의 숭

인을 받아야 한다.

제1s조 건물을 임대차하였을 경 에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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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1대차게약에 따라 긴볼의 임데眉.普 주

고 받아야 한다,

기관. 기71소 소-1의 긴V임대료는 국가가

제젱기관이 징 한 임대i[기준에 기초하어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이 징 하미 이 라에

소유의 긴骨7]데료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

하이 정한다.

긴불의 71래료릍 정 한 기간안에 물지 업'을

정%에는 헤 낭한 임데료를 몰 tf11가지 매일

물지 않은 긴몰임대료의 O. 1%에 혜당한

연체료를 상대 방에 문이야 힌·다,

제19조 건물의 임대자·기· 정 당한 리-7없이

긴물의 임대료-趾 닐·지 압'기니. 임대지.에게

불가피 한 시·쥐-가 Ar기

� 

임대-료.骨 g수 일는

경우에는 7중기&[l· 또는 진물&1리기<(·에

입데且지볼·완 공닉'딸수 있다, 이 신7- 긴

몰의 잎대료는 -(깃으로 인징하떠 임대료

의 보핀·파 지불에 3구는 비. - f. 71대료에서

지출된다,

제20조 진불의 임대차게약의 효릭은 긴물의

기대차기간이 끝닙'거나 긴몰의 입대 차게약

을 71 소하있을 경t-에 일이 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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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임대차계약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힐수 있다.

1. 건물임대자의 승인없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건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2. 건물의 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을 경우

3. 임대하여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주

지 않을 경우

4.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

우

5, 이밥에 임대차계약에 정한 취소사유가

생긴 경우

제21조 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전에 건

물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

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섕긴

손해는 책 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제22조 건물의 임차자는 건물의 임대차기간

이 끝났거나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되

였을 경우 건물을 원상대로 복구하여 임대

자에게 넘겨준 다음 건물관리기관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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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이야 한다.

제 3 장 건懼의 PIl아1 밋 교촨

제23조 건물의 매매는 긴몰의 %(을 주고받

은 다움 긴꿀의 소-7권을 넘겨주고 w·는

쩽위이이 긴꼴의 교 환은 긴骨과 A물을 서

로 I]]-꾸는 g&l 이다,

건물의 소유자는 긴물읗 핀·베 하기나 다른

건불과 교촨할수 있다,

ull 愼 교 촨 건물에는 y]데 하여준 긴불,

긴섣하고있기나 앞오로 긴션하게 될 긴骨

도 . 표함된다,

제24조 간$을 매메하는 겅-위에는 같은 거

베조건에서 A불임차지., 긴.년-7동리-B-자,

긴물콴리기관. 건물지당린자의 순위로 우

선구매71을 가진다. 이 싱우 건물판 자는

A-선구매권자 게 긴몬의 판매에 데 하어

통지하이야 한다.

제25조 긴몰의 메매는 당시.자·든이 헙의하여

한다.

21 찬의 빙·I-ItI 으로]C 긴물을 메매할수 있디..

이 경t 입할참가자는 해 151내J꼴4의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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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 리행보증금을 새워야 한다.

제26조 건물을 대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

물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름, 소재지 또는 거주지, 건물의 이름

및 위치, 가격. 토지 리용권의 양도조건.

리행담보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기간, 건

설위치, 설계보장조건 같은것을 더 밝혀야

한다.

건물의 매매게약서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건물예약매매의 구매자는 계약을 맺

은 날부터 10일안에 계약대상건설총액의

20%에 해당한 선불금을 판매자의 거래은

행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28조 건물매매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

물콴리기관에 건물매매신청서를 내야 한다.

건물매매신청서이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매매계약서사본, 토지 리용권증서사뵘, 구

매자의 투자 또는 기업창설 승인서, 거주

확인서, 구매자의 신용叫인서를.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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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메DI)인 경- 에는 긴실히가중시, 신불

금지불확 1서 같·은것율 침부하어야 한디·.

제29조 건骨판리기관은 긴불매매신청서를

받은 날부티 10인인·으로 검토하고 숭인하

거나 부건하는 통지를 신청자애게 하이야

한다,

제30조 긴믈1111매게약은 건물 매가 승인된

부티 효럭을 가진다,

제31조 건물응 에약메매한 겅우 판매자는

게약대싱이 준공4사에 71-걱삔 날 터 10

일안에 건몰의 완공애 뎨하이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미 구메자는 그 긴물을 넘겨

빌이.야 한다.

제32조 임대하여준 긴물을 메메 한 경우 괸패

자는 임차자에게 1 사실을 입'러주이이· 한

다. 이 경우 긴물임대차게약에 정 한 낭사

자들의 권리와 의무도 핀패자로부터 구메

자에게 넘어간다.

제33조 긴물을 매메하었을 경우에는 게약에

따라 건불파 긴骨의 김·을 주고r%11아야 한다.

기판. 기업소 소유의 건물·4['-S- 국가가격제

정기괸·이 정한 Al-을 기준으로 하이 당새자

480



들 사이에 협의하여 정하며 이밖에 소유의

건물값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 건뭏을 매매하였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건물관리기관에 해당 건물의 취

득 및 삭제 등록신弔서를 내야 한다.

건물의 취득 및 삭제 둥록신청서얘는 긴물

매매승인서, 매매계약서, 건骨소유省증서,

토지 리용권중서를 毛부하여야 한다.

건물의 예약매매인 경우에는 건설보고서,

준공검사서. 설계도면과 같은 문건을, 임

대건물의 매매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더 毛부하여야 한다.

건물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건물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취득 賀 삭

제 등록신弔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건물판매자에게는 건물삭제등록

을. 구매자에게는 건물취득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물의 취득자에게는 건물소유권증서

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저136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다른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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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교 촨할수 있다,

교환하는 긴몰의 기·걱차엑은 최폐 T는 다

른 ·趾건이나 채무로 청산할수 있다.

긴·趾의 교촨짇차는 긴불의 매메절차와 갇

다.

제 4 장 건慢의 증여 및 상속

저137조 긴물의 충여 및 상속은 긴울의 Ttl을

빌·지 srd 6불의 소-R-Y1을 님지주는 
'행위

이다.

긴·計의 소유자는 긴눌을 다른 사71-에게 중

여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제3B조 임대하어준 건불 또는 지당한 긴물

을 증이 하거나 상<.합 경 - Y-에{:. 진뷸의 임

차지. T는 저딩·권자에게 안리주이야 한다,

이 경우 긴몰·의 임대차게익치나 지당에약

에시 지닌 긴물을 중이 하는자 IL·C 상<하

는자의 권리외- 의무도 긴·르을 %이 빙·는지.

또논 상<받는자에게 님이긴·다.

제39조 긴불을 중어 하는자와 충이 (는자는

<1句-종이서를 만들이 공증기%1의 W骨을

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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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여준 건물 또는 저당한 건물의 증여

서는 건물임대차계약 또는 건물저당계약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제40조 건물을 상속받는자는 상속하는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안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수속을 끌내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수속을 끝내지 않은 건물(

건물관리기판의 소 유로 된다.

건물을 상속받으려는자는 해당 국가의 권

한있는 기관에서 상속확인서를 빌급받은

다음 공중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건물을 증여 받았거나 상속받았을 경

우에는 견뭏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

暑 건물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에는 해

당한 내용을 밝히고 건물소유권중서, 토지

리용권증서. 공중을 받은 건믈중여서 또는

상속확인서.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확인

서를 청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증여 또는

상속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

로 검토하고 해당한 등록을 하며 증여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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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는 상속받·완자에게 긴물+-1귄증서를

사보 발급해주이야 한다.

제 5장 건물의 저딩'

제43조 긴骨의 저 은 긴물읍 체무의 I(D,L

로 세F는 
'%위이다,

긴몰의 소유지.는 근 - 기핀·에 긴%을 저딩'

할수 있다.

제44조 공동소-8-외 긴骨을 저당하리는 징%

에는 공동소 - 자의 시먼동의가 있이야 하

미 러데하이준 d물을 저당하리]1 힐· 정우

에는 긴몰임대차지·011게 인·려주이야 한다,

제4S조 은행대부를 번·아 구입한 긴-趾( 대

부한 A-唯의 昏의를 박읜 경우에 만 저당'힐·

수 있다.

제48조 긴불의 지 당기·격온 지 임'자외· 저당권

자사이에 힙의히·여 징 한디·.

제47조 저당한 건불은 딜지 
· 항수 있다, 이

경우 지당총액은 긴문가격을 넘을수 인다.

제4B조 긴물을 저당하러)1 할 징A 에는 긴

·壯의 저당게약을 맺이야 한니·,

긴몰지딩·게약서에는 긴물의 12 칭, 저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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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 건물의 면적, 수량, 저당채무액.

저당기간. 리자, 긴물의 가격, 보험관계,

처분방식과 같은 조걷을 밝혀야 한다.

건물저당계약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e조 건물의 저당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건물의 저당등록신청서를 건물관리기관을

내야 한다.

건믈의 저당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건물의 저兮계약서, 토지 리용권증

서, 건물소유진증서, 신청자의 신분확인문

건, 저당자의 재정상태毛증보고셔외.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저당등록신청문

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건

물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물저당계약과 저당권은 건물저당등록을

한 낳부터 효력을 가진다.

셰51조 건물저당기간이 끝났거나 건뭏저당

계약이 취소되옜을 경우에는 견물저당등록

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물의 저당자는 저당건물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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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虛이지지 않)조곡· A+리하여야 한다,

저당건볼의 가치가 1달이지 저당체무를 71-

보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읕 제공

하기나 밀이진 가치를 보상하이야 한다.

제53조 저딕·권자는 저당자가 Q}임질수 없는

원인으로 지닝·건들의 가치가 t된이臧거나

소면된 겅牛 지당자가 반 );t 힘뵤상骨 또

는 손해보상금에서 지 
· 

체/을 7신적으로

실헌빤수 있다,

제54조 지당자는 저닝-한 긴骨舍 지당씬자의

숭인1盛에 다븐 시졔]·에게 임대, 판 , 교巷·,

증이할수 있다. 이 경우 긴%-을 Tg지반는

자에게 건물이 저당잡히있다는것을 일'리주

이 야 한디-.

제55조 지당고1자는 지당자가 저딩기긴·안에

지 당체무를 리헹하지 못하있거나 저딕·자가

사망한 다음 상속자가 獻을 졍-F 저당한

긴문을 마음내로 처분할牛 있니·.

지당건볼의 처분집차는 긴불의 양도절차와

같다,

제5G조 저 담긴본을 처분하여 7은 소8은

치 분비뒹.의 지骨, 세6(의 A
il부, 저 딩·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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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의 채무순위로 처 리하고 나머지는 저

당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57조 건물의 저당권은 저당자가 채무를

갚았거나 저당건물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소省된다.

저당권이 소멸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된 날부터 10 일안으로 건물관리기관에

건물저당권의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독통제 및 분쟁해결

제58조 건물관리기관은 건물의 양도 및 져

당 사업과 관련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

여야 한다.

제59조 건물콴리기관은 건뭏의 양도 및 저

당, 건물관리와 관련하여 해당한 건물에

나들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

다,

제eo조 긴물관리기콴은 다읗과 같은 경우41

건물의 양도 및 저당등록을 미루거나 해주

지 않을수 있다.

i. 건물의 양도 및 저당 등록신청문긴이

불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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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몰의 잉·도 및 지당조긴이 71규1叔에

맞지 않을 경우

3, <1몬의 양V 및 저당과 괸·란한 骨서의

-8효기긴·이 지넜·거나 양도만는자 또는

지당권자의 신용을 확인할수 없을 겅-Y-

4. 3불 양IL 또는 지낭조긴이 띵 픽·하지

않거나 불꽁평 한 경-원

제비조 긴몰괸·리기판의 승인엾이 긴물을 판

메하었기나 긴-8-의 용V글 빈겅시켰을 겅

우에는 긴불의 등록을 취소하고 헤딩· 긴불

가격의 2-10%, 긴볼의 이름, 외헝을 빈

겅시컸거나 긴물을 봇쓰게 만들었을 경A-

에는 헤당 건몰가저의 2-5%에 헤딩·한 骨

액을 1된급으코 물711J,

권물의 앙도, 저Is- 동쪽 賀 등록취소수3(

을 정한 기간인페 하지 24'았을 경우-에는

해당 긴물값의 2-3%에 해당한 금액읍 1된

금으로 骨린다,

제e2조 이 骨징을 이긴 헹위가 임중할 징우

에는 형사직책입을 진다.

제53조 이 규정-s- 이기 I
I

I[은 제제에 대하여

의건이 있읕 경우에는 제재를 받-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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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웃기관에 신소

정원을 할수 있다.

웃기관은 접수한 신소청원을 30일안에 쳐

리하여야 한다.

제64조 건물의 양도 및 저당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는 분쟁문제

는 공화국의 재환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싱의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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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겅제무역지대 가공무역규정

1096, 2. 14 1무%·l 걸정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징은 &조션민주주의인민공촤국

무익빕%괴. <조신민주주의인민공촤국 자유

겅 무억지대7%%애 ffl-라 자-7경제무역지대

안에서 가장7역을 박전시기 생산불 징상

촤하/l'1 앞신 기숩을 받아-趾이며 외화수입

울 늘이기 위히·여 제정 한다.

제 2 조 가공)['-익은 다赴 나라에서 윈료. 81느

제품, 부분骨을 수입 하어 가공, 조7]한 다
-6- 그 길을 수출바-L- 무익이 나,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원2, 반제품, 부분

품을 념기 IA아 외국기입이 T3L하는 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보[-비를 박는 Al·기.공,

외국기7]이 제공하는 원료. 반제품, 부분

폼의 안부를 치d기7]에 위틱·하이 가공.

조립하는 위틱-가공1/. 가공무억에 포호]-빈다.

제 3 조 이 
-o·정은 

가W J-' 1을 하는 자유성

제1[L역지데 (이 이·레부터{2 지데 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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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공장, 기업소어) 적용한다,

지대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 외국인투자

기업들사이에도 이 규정에 따라 가공거래

를 할수 있다.

제 4 조 가공무역은 세계시장의 수요와 지대

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의 가공능력을 잘

타산하여야 한다,

제 5조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지도는 지대의 시행정경제위원회 (이 아

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가 한다.

제 2장 2 [공무역대상의 심A[승인

제 6 조 가공무역은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

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건재공

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

다,

제 7조 공장. 기업소에서 가공무역을 하려

고 함 경우에는 가공무역계약을 체결한 다

음 가공무역승인신청문건을 지대당국에 내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가공무역계약은 가공무역을 하려는

지대안의 공장.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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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라 한다.)와 외국기업(이 아래부티는

주문자라 한다,) 사이에 l%<다.

가공7억게익1서에는 계익<당시·자tA), 소제

지. 품떨. d/. 수%, At징· 및 상표 조긴.

김사 기준파 씽퍼]. 보징·기긴 및 공지짐,

가1, &M 제폼의 뵤중기간, 가공비, 부

대비용파 그 지불방111], 지偏-기간, 지불화

펴], 巷제은-sw파 岳자리, 위'킹부딥-범위외·

한게, 이어'에 필요한 내용을 빔기야 한다,

제 9 조 가공무엑송인신십서에는 신칭지.멍,

가공7역상대111 닝·사자떤. 소제지. 수 ]하

거나 주문자기· 제공할 i·}료, 반제품, 부분

풉띵, 가공지·가 기·공, 조7'惱· 제품1:8, 수

량. 가공능력, 보잔기 긴·, 가공비의- 그 지

불빙·범 같은 내용을 밝히At 가공무역게약)

서사본 또는 수출91 익<서시·본, 경제기술

타산자료, 가-p비게산기血자亂 징·은것을

찹브하어야 한다.

제10조 경제기舍타산지.료에는 공장, 기 ]소

가 헌제 가지2J있는 고. 력 및 기술쟝비의

효파적 리용, 기슬의 )A)신 첵, 가공무익제

폼의 합리적인 센징, 외촤수지]·l-힝, 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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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같은 경제적효과성의 내용을 밝혀

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가공무역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검토하고 가공무

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가공무역을 승인하옜을 경우에는 신청자에

게 가공무역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허가증을 받은 날

부터 20일안에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가공

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다 되였거나

가공무역허가증이 취소되였을 경우에는

10일안으로 취소등록을 하고 가공무역허가

증을 바쳐야 한다.

제 3 장 7 [공무역계약의 러행

제14조 계약닦사자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주문자가 가공자에게 제공하는 원료, 반제

품, 부분픔과 가공자가 주문자에게 넘겨주

는 가공, 조 립 제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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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약조긴에 貧게 리행하이야 한다.

개약서애 정 한 기인과 게약조건읍 빈겅시

키러고 할 겅-Y-에는 게약딩사지.사이에 il-

의한 다- - 지 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15조 계약당사자는 7· 지·의 게약리헹남

보를 위하여 1:1불금을 세各수 있다.

가공자가 게익;을 리행하지 못하있을 경

우 주문자는 센불骨의 반환과 위약骨合 칭

7할수 있다,

주문자가 계약을 리헹하지 못하였을 징

우 선불금은 위약금파 베상금으로 상쇄할

牛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능엑은 주문자에

게 반촨한다.

저1 16조 Il( 중기 긴-인-애 기공, 조 7] 제-野의 필

3 1 길함이 나타났을 경1 에는 가공자가 수

리헤주거나 교 毛·'헤7이야 
'린.다,

저117조 게약리헹기간에 지·연제헤 와 같은 뷸

가항럭적인 사-R-가 제기되였을 청우에는

게약의무의 리헹을 중지 省'7 있다. 이 징

-t 게약당시·지·-C 
'해v-한 

시·.h.의 내됨-괴. l/]

위暑 즉시 상대%:l 게약딩'사지·에게 인·리고

0 깃울 중1·M하는 공2%문긴울 j,L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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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같은 붙가항력적인 사유로 계

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할수

있다.

제18조 계약리행을 리유없이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위약금을 물거

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위약금의 기준은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협

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계약당사자는 상대편의 계약위반으

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즉시 늘어나는

손해를 막기 위 한 대책을 새워야 한다.

늘어나는 손해를 미 리 막기위한 대책을 제

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 한

손해보상을 받을수 滅다,

제20조 계약에 정 한 가공비. 계약과 관런한

비용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한 리자를 청구할수 였다.

제21조 주문자가 가공. 조 립 제품을 넘겨 받

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넘도록 넘

겨받지 않을 경우 가공자는 그 것을 판매처

분할수 있다.

판매처분하여 얼은 금액은 가공비. 보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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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씨 같은깃을 공제 하고 나머지를 주문자

에게 주이야 한다.

제22조 주문자는 가공지.가 가공, 조 립 제품

을 게약조,긴대로 보장하지 꼬하었을 징우

기.공, 조립 제품의 접수를 기절할수 있으

미 %L장을 제대보 하지 못하였을 겅우애는

다시 포징·曾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겅-F

생기늠 손히1외. 추가비용은 가공지.가 보싱·

하거나 부담한다,

제20조, 가공자는 계약에서 정 한 빙·범과 기

간안에 주문자가 제공한 Y]且와 반제품,

부분풂에 대한 Y]사률 하여야 한다.

%사피.정에 견셔피 나티·닐'을 정우 e 그

것울 신 한 기 간안에 All 촨 또는 보층헤줄깃

을 요구할수 있다,

제24조 주문자기. 제 L 한 기숟에 대 히-여 비

빌을 지커줄깃·을 요구하는 겅우 가공자는

비 믿合 보징채주이야 한다.

제 4 장 2 [공무역借 뮈한 경영필동

제25조 가굶-자는 가공무%01) 필요한 윈且,

반제骨, 부분품과 AL징·재, 기게설니, 겅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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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거

나 주문자로부터 제공받을수 있다.

제26조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에

는 관세를 불이지 않는다,

제27조 가공자는 주문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주문자의 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

다. 이 경우 가공자는 지대 당국의 승인밑

에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외국기업의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로동자

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할수 있

다.

제2S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일부

원료, 연료, 반제품, 포장재와 로 력, 자금,

동력, 용수, 가스, 중기의 소요량을 지대

당국에 내야 한다.

지대당국은 가공자가 소요량을 검토하

고 해당 기관과의 련계열에 계획에 맞물려

주어 야 한다.

제2S조 가공자는 가공, 조립 제품의 지표별

산 및 보장 계획을 어감없이 수행하머

질, 납기와 같은 계약조건의 요구를 지켜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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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7자는 외국기7]과의 린게믿에 셔

장조사믈 정상적으且 하이 가공-V익을 확

대 하어야 한다.

제31조 가공자는 주분자치.의 합-의밑에 다谷

나라에 있는 외국기입이나 공화국렁억안에

있는 공장. 기업소애 제문의 부분 가공을

위탁할수 있다.

제32조 가공자는 원료와 반제품, 부분품의

수송과 제품의 가공, 보판 과정에 대한 위
'힘딤·旦暑 

세뮈야 한다.

게약에 따리. 가공자기. 보험에 들이야 한

경우에는 최.g릴익안에 있는 보험기입의

보%]에 들이야 한다.

제33조 가공자.는 7-문자의 기%적요<p.데M

장고시설을 깆·추<It 원료. 빈·제픔, 부분풉

파 기·공, 조 71 제풉의 A(판:란리를 잘하여

야 한다.

저134조 가곰자는 외화관리기 판의 인을 반'

아 대외건제룰 하는 은헹에 외회.돈지·리骨

입고. 대외전 릅 하이야 한다.

저135조 기.w-자가 빈 외화는 해 딩· 
-d-범에

따라 국가에 났무省·깃-E. 닙개].하'-;]. 니.미지

40으



를 가지고 가공무역에 펄요한 원료, 반제

품, 부분폼, 경영용물자, 기계셜비의 수입,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 비용으

로 쓸수 있다.

제35조 가공자는 번 의화를 승인된 용도밖

의 대상에 유용하여 E거나 국의에 예금할

수 없다.

제37조 가공자는 가공무역활동에 필요한 외

화자금을 무역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서

단기 또는 중기 대부를 받아 쓸수 앴다.

제3S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제품생산에 쓸 원

료, 반제품, 부분품과 가공, 조립제품을

가공무역과 관롄이 없는 대상에 돌려普수

없다.

제39조 가공자는 주문자로부터 경영용물자,

생산용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것을 무상

으로 받았을 경우 지대당국에 알려야 한다.

제40조 가공자는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보상할 책 임을 젼다.

제 5 장 제재 및 岳題해결

제41조 가공무역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국가

469



에 손헤를 주입을 경우에는 가공무억을 중

지시키거나 가공무억'며가중을 최수할수 있

디·.

제42조 이 V정울 이겄-皇- ·성- 에는 정도에

따라 5,000윈-1만원의 빌7을 물린다,

이 규정을 이긴 헹위가 엄중할 겅우애는

헹정직 및 힝사직 케 fr]을 진다.

제43조 가공무억게악리헹)과 관련한 의긴샹

의는 힙의의 방W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후 헤견할수 없는 분1문제

는 공하국의 중제기관이 해낭 절차에 tr]-라

처 리하거나 게 약7당사자들의 합의에 띠·라

제33-의 중제기판에 제기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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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공인조각및등록규정

1996. 3, 28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창

설되는 의국인투자기업의 공인 조각, 등록,

리용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공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징하는

중표이며 공식적인 의사를 인중하는 기본

수단이다.

제 3 조 공인조각을 승인하는 사업은 자유毛

제무역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지대당국이

라 한다.)이 하며 공인을 등록하는 사업은

라진-선봉시안전국(이 아래부터는 사회 안

전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이 포함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대표부

공인도 이 규정에 따라 조각,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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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공인의 헝은 외국인平자기71이 자체

로 정 한다.

공인의 지경 또는 긴이는 33미 리메티를 초

과할수 飢다.

제 6 조 공인에는 외국 J투자기71의 명칭가

외국인투자기R]을 상징 하는 표식이 있이야

한다.

외국인투지·기업을 상징하는 표셕에는 인민

들의 건전한 A쵤·기폼음 흐 리게 하거나 나

라吾사이의 대외관게에 잉 향을 미힐수 있

는 내 읕 닐을수 飢다.

제 7 조 외국인투지.기71의 멍칭f 骨인의 둘

레에 조좨'하이 외쉽r인平자기입을 상징 하는

]L시 - 2 공민의 ·z·심에 주 카한디 ,

제 3 조 7인에 조가하는 외국인투 기업의

띵칭은 조선이료 ][기 한다,

필요한 경·원 외국이로 된 닝칭올 디 포호]-

시저 표기할수 있다.

제 9 조 1인에 조 지·하는 외국인)/지.기입의
團

핀칭은 기우1똥8기관에 능록된 lg 칭과 같

아야 한디·.

저110조 공인은 외국 년/씨.기71의 칭·설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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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야 조 각할수 있다.

제11조 공인을 조각하려고 管 경우에는 공

인조각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공인조각신청서에는 해당한신청내용을 밝

히고 공인도안과 도안설멍서를 참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대당국은 공인조각신청문긴을 접

수한 낳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

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은 도장방에서 조각하거나 자체

로 조각할수 있다.

공인의 재료는 금속이나 수지, 나무, 고무

같은 喪으로 할수 있다.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인을 조각한 날

부터 7 일안으로 사회안전기관에 공인등록

신청서를 내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읍 밝히고

공인조각승언서사본. 도 장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등록은 공인등록부에 한다.

공인둥록부에는 등록번호, 등록기관명, 소

재지. 등록날자와 같온 내용울 밝히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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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둥록신칭서에 싣부된 도 징·표普 붙인다,

제1B조 공인은 외국인平자기업 첵임자의 숭

인이 있을 겅우에만 쓸수 있다,

첵 임자가 결원이거나 입원, 외국출징·과 같

은 일보 자리에 완을 겅우에는 대 리 첵 입

자의 숭인을 il·아야 공인을 쓸수 있다,

제17조 팡인은 공적인 분건에만 찍는다,

공관1인 분긴에는 비준분긴. 통게<긴, 줌

띵문긴, 확인문긴, 계약문긴, 
'호]A문긴,

신청문건, 칭구문긴 같은깃이 포기·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입은 궁인이 찍히진 문

긴의 징확성에 대하여 책커진디·,

제]9조 공인은 외국인.뮤지·기입 첵 임자의 위

임에 의하이 기요부시 t기11-힘군)기· %l-괸·핀·

리하며 기요부서(기」엷일군)가 없을 경7에

는 기었의 책 임자가 키키 111rn괸- 리한다�,

제20조 궁인은 다른 기판이나 게인에게 1叔

러줍수 飢다,

제21조, 공인을 鶴어버致기나 표쓰게 만들었

을 겅우에는 제mr11에 사회안진기핀페 림'리

고 해당한 대책을 세위야 한디·,

제22조 외s-인두지-기업의 I% 판, y함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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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명도장. 확인도장은 기업책임자의 승인

밑에 조 각하고 리용할수 있다.

명판, 봉함도장, 증명도장, 확인도장은 사

회안전기관에 등록하지 않는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록을 취소

하였을 경우 기업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5

일안으로 공인을 사회안전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4조 이 규정을 여겼울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5. 000 원-1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25조 긍인 조각 및 등록, 리용과 관런하

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와 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칭원을 접수한 해당 기관은 신소와

청일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 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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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공업지구개발및

경엄兮정

1908, 4. 30 징무원 긷정

세 l 장 일반규섬

제 l 조 이 규정은 자-6-징 무역지데인·에 공

7]지-7-暑 게]%-하고 경영 하는 질서률 세우

기 위 하이 제정 한다.

제 2 조 W%지-고에는 한게 또는 어러개의

현대여인 기업체코 이루이진 구억이 포함

되이 공업]지구게 발에는 외국平자가에게 일

징 한 기긴· 토지름 개 1叔-용지보 임대하여주

고 그기· <

Arn-7 지�-3'-의 토 지정 리, 하午구조

(상하수도. 난빙', 
·1기, 

V로, 통신), 기

본긴축-%PI신·긴分, AL공긴)+. 뵤조긴불,

쑤속긴-ff 을 뺑�%-1叫게 하F -쫑합계 1身파 하

꼭.-고조만을 종骨직.으로 긴1/ 혀-게 하s 부

문게 1그'이 포함된다.

제 3 조 외3f)>-자기.외. 피<T인두자기임-5- 자

- 7겅제무%지데 (이 아레부디는 져대 라 한

다.)인·에 -y업지</‥'븐 게 만하고 /l.깃-2-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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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수 있다.

상업구역, 상업용주택구역, 관광 및 봉사

구역, 비행장, 항만, 고속도도로의 건설

및 경영도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4 조 이 규정은 지대안의 공업지구를 개

발하고 경영하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

기업(이 아래부터는 개발업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5 조 개발업자의 개빌 및 경영 활동과 그

가 투자한 재산 및 얻은 리윤은 법척인 보

호를 방는다,

개발업자는 공화국의 법규범을 철저히 지

켜야 한다.

저1 6 조 공업지구개 발파 관련한 사업은 정무

원 대외경제기관의 지도밑에 자유경제무역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

다,)이 한다,

제 2 장 곧업지구개발

제 7 조 긍업지구개 발에 창가하려는 개 발업

자는 대상에 따라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

는 지대 당국과 투자합의른 한 다음 지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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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공업지구개 1산게21음 내야 한다,

공W지구개 1虛·게픽은 지대외· 판련한 국토긴

섣총게피과 산71 및 부꿉.번 건설총계희에

맞)]1 세워야 한다,

제 8 조 지대 당국은 4(입지구개밥계획을 접

수한 날부터 20원인페 검瓜하A( 승인하거

나 부짇하 전정을 하여야 한다,

공7]지-7-걔발게획에 의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데 한 수정, ),!.충, 빈겅을 요구힐·수

있다.

제 9 조 공업지구게 빈'게획- 심사)인 1은

개 1죔·업자는 旦지임데피- 관련한 공촤국의

보1규IA에 Iq-라 지대낭1피. 툐지임대차게약

을 맺 이야 한1<]-.

제10조 게 1훤·입자는 공7]지-7·개 발싣게안울

w1들이 지대긴션감독기관의 심사)인을 번·

아야 한다.

지대긴싣감독-기핀·E 개발7]자가 제기 한 공

입지구개빌'선계힙·의문긴을 7:]수한 1 부티

30일안으로 심의히·고 합의해7거나 공업지

3L계 발설계인·에 의긴이 있合 겅-Y- 게 반입

지.에게 수정. 보충힐·것을 요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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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업지구개빌은 외국측 투자가가 단

독으로 하거나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공화국측 平자가라 한다.)와

합영. 합작의 형식으로 할수 있다. 이 경

우 공화국의 해당 법규범에 따라 외국인투

자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업지구개 발구역안의 농업용토지를

개 발용지로 이전하는것과 관련한 비용, 살

림집, 공공긴물, 기타 부착물을 철거 또는

이설하는것과 관련한 비용은 개 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3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용지를 임

차한 날부터 t2개월안으로 개발에 착공하

여야 한다.

제14조 공업지구개 발을 합영, 합작의 형석

으로 하는 경우 공화국측 투자가는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할수 있다,

토지를 투자몫으로 출자하려는 공화국측

투자가는 해당한 법적수속을 거쳐 지대당

국으로부터 토지 리용권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에 여 러 외

국투자가를 인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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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구게빨페 인71시킨 외국투자가는 게

우에는 개 1敍·업자가 게속 관리운영하거나

게빌·업자와 지대딩·국이 공동으로 판리운엉

항수 있다,

제23조 개 민·한 공업지구의 토지 . 긴骨, 기

타 부착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를 통하어 양도하었을 긱우에는 공업

지구애 대한 관리운엉을 게 발업자가 ·드

으로 하거나 게발7]자와 지대당·국이 공동

으로 할수 있다,

제24조 개발업자는 게발한 공무1지구暑 제3

자에게 망도하지 엄·'고 자체로 경영 할수 있

다.

이 경우 공Y]지구의 경영 방빈은 게 빌'7}자

기· 정 한디-,

제25조 게발입자는 -7입지구안의 4정관할

권을 가지지 -V한다.

공肩.국의 해당기긴·은 게 발i]자가 괸·리운잉

하는 공업지-7-인에 필요'한 헹정기핀·울 실

치할수 있다,

제2S조 공7]지구안의 신시선 지대당국

이 관리운잉한다.
t I . 데 설 설 철 團 管



하였을 경우 그것을 지대당국에 이관하고

해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제재 및 분쨍해셜

제27조 지대당국은 공업지구개 발계획의 실

헌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졔2B조 토지를 임차한 날부터 정한 기일안

에 정당한 리유없이 공업지구개 발에 착공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얠 토지임대료의 IK

에 해당한 벌금을 물리며 2년이 지나도 착

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리용권을 박탈

한다.

제29조 공업지구개발을 지대와 관런한 국토

건설총계획, 산업 및 부문별 건설총계획,

공업지구개 발계획과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

는 정도에 따라 그 토지에 있는 시설물을

몰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1만-

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제30조 개 발업자가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

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1재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소와 청원읍 하거나 소송을 제

기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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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업지구개 빙'파 {[y련한 의견상이는

71의의 빙·법으i표 해견한다,

힙의의 방법으旦 해짇할수 입는 닫쟁Y-제

는 
-7촤국의 제핀·기핀·이나 중체기관에서

해당 힘차에 [대리. 십의헤길한다,

당사자들의 Il·의에 따라 분1을 제3국의

재판기판이나 중제기푄·에 제기 하여 해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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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광고규정

1996. 4. 30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온경제무역지대에서 광

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광고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고 광고사업에서 제도와 질

서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광고에는 기업활동과 관런한 소개광

고, 안내광고, 주문광고, 알림광고, 모 집

광고 같은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자유경제무역지대(이 아래부터는 지

대라 한다.)안에 있는 공화국 기관, 겨업

소, 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의국기업,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

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꽝고주라 한다.)는

지대에서 괌고활동을 할수 있다.

제 4 조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할수 있으며

광고기업 또는 출판보도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광고기업 (이 아래부터는광고업자라 한다.)

에는 광고판. 광고탑, 전기광고믈, 전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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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판, -몽사긴·판과 같은 광고물을 제작, 선

치하는 기7]이 At함된다,

魯핀·骨이나 빙-송보도수단에 의한 l-v업은

공회.국의 기관. 기71소, 단체만이 할수 있

다.

제 5 조 핑-<il와 관린한 사거의 통일적인 상

악파 지15는 자유경제무억지대당국(이 아

래부티는 지 당국이 라 한다,)이 한다,

제 6조 팡고업을 하리고 힐· 경.원에는 공화

국의 외국인투자기7]파 관련한 보13-1館

따라 지대당국에 Vr뀄기袖창♡신칭서릅 내

� 

어 숭언을 管아야 한다,

풀판물이나 161'송보도수단에 의 한 직·고Y]은

기 업뮬 빠로 창션 히-지 입-고 ·줌핀·보도기판

이 김하어 한다.

제 7조 팡V의 내용은 긴전하고 진실하끼

친짇한싯이여야 한다,

제 S 조 공촤국의 한1위를 4]1(시키는 팡고.

퇴페적인 광고. 히朝·한 팡2ti, 인민들의 사

상김·정과 셍 骨기2에 빚'지 않는 팡고, 남

의 기i]이나 상풉을 헐昏는깃과 길·- 광고

는 할수 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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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 9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력사유척

보호구역. 자연환경보호구, 특별보호구.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같은곳에는 광고

물의 셜치 또는 제시를 금지하거나 제 한한

다.

제10조 광고주는 광고를 하려고 할 경우 지

대당국에 광고신청서를 내여 숭인을 받아

야 한다.

광고신청서에는 꽝고주명, 광고업자명 또

는 출판보도기관명, 광고명, 광고 및 광고

물의 형식, 규격, 수량과 광고물의 설치

또는 제시 장소, 광고물보존기간. 광고를

낼 출판물명, 츨판부수 및 광고내용에 대

한 보도 날자, 시간. 회수와 같은 내용들

을 밝혀고 광고물이 설치 또는 제시 장소

와 관롄한 합의문건. 이밖에 필요한 증명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대당국은 광고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안으로 검토확인하고 승인하거

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 광고업자 또는 출판보도기 판에 의뢰

하여 광고를 하려고 曾 경우에는 광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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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고71자 또는 출판보도기관 사이에 팡고

게약을 喪이약 한다.

팡고게약)q·j에는 x·고주먹, 핑·<t(업지·밍 또

는 骨펀·보도기괸·1畜, )정·고1징, 4·고 및 광고

-趾의 힝리, 규z(, 수管괴· 광고불의 섣치

또는 제시 장소, 팡고불의 제작 및 섬치

또는 제시 기간, 4-s:g. - 에 대 한 보도 날

자, 시간, 회수파 굉·고롤 T 舍판骨띵, 게

약위 반에 대한 첵임, 이8.j-에 필요한 네용

을 絹'히1- 굉·고숭인가 관런한 문건, 팡고

꿀의 제작 및 싣치 섣게와 같은 문긴을 허

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굉·고주는 )h( j자 또는 출판보도기

관에 의의하이 광VI.暑 하었各 경% 굉/i'l.비

를 지불하미, d꿀, 시선骨, 부지에 팡고

偏-을 설치 또는 제시히·있율 겅 우 그 판리

자에게 사굉-료-趾 지불하어야 한다.

광고비와 시.정-료는 당사자들사이에 %의하

여 정 한다.

제14조 킥·고몰은 문촤직이여야 하미 도시비

촤애 어울리개 제작, 설치하고 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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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당국은 광고물이 과손되어 도 시미화에

손상을 주는 경우 광고주에게 그것을 고 치

도록 요구할수 있다,

제15조 광고물은 지대당국의 허가飯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체 또는 혁설할수 없

으며 그 내용을 고칠수 없다.

제16조 광고주는 광고물의 보존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광고물을 철수하고

그 장소를 원상대로 정 리하여야 한다.

제17조 광고물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

우에는 보존기간이 끝나기 7일전에 지대당

국에 광고물보존기간연장신청서를 내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s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광고물의 제작, 설치를 수정 또는 중

지시키거나 5, 000원-1만원의 벌금을 물

리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진다.

제19조 광고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에는 지대당국에 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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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와 청왼의 치 리건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제판 또는 중제

기판에 소송이나 중재블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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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1993. 12. 30 정무원 견정 제80호

제 l 장 일반규정

저1 ] 조 이 규정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며 종업毛들의 로동생활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초국투자기업 운엉에 필요한 로럭의

알선과 채용, 로동보수의 지불, 로동생촬

조건의 보장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제하지 않은 로동과 관련한 사

항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한다.

저1 3 조 이 규정은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

는 외국인투자기업 (합작기엽, 합영기업,

외국인기업)과 외국기업이 포함된다.

제 4 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우리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

다. 다른 나라 사람을 관리연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으로 채용하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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겅우에는 징무원 외겅제기관파 가의하이

야 한다.

제 5 조 외국平지.기 ]이 반아들인 로 려은 자

언제헤권·은 -珍가힝·릭적인 겅-위-趾 외하고

다튼 인에 동71하지 않·는나.

제 6 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종입원의

로 동보수액p. 그의 보동리종과 기숩기눙수

骨, 3'i(동센산성에 띠·리. 징 한다. 로동보수

에는 VRJ · 가급금 · 장러骨 · 상금이 속한

다.

제 7 조 외국平지.기업은 종fr 우�1曾이 안진하

고 묜촤위셍적인 毛·징 시 인省· 51 있도복

로동조긴을 개)J하고 C ( 들·의 )W1省과 긴강

블. JIL호 중진시 키< 데 센차직 인 관심을 骨

리 야 한다.

제 8 조 외국투지·기g-1은 W-叫-:·:' 공민인 종입

원들이 사회j,L기, 사최보징-에 의한 혜비을

받도록 하어이· 한디·,

제 9 조 외국투지-기오1-S- 4입Y1듣의 권리차

리의응 tW.하며 공업Y1읍 표하는 Y]

동1·w괴. 로동체익·을 t%이야 한니·. it 동게약

에는 骨%원이 수헹헤 이· 할 임E'-, 셍산링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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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지표, 로동시간과 휴식, 로동보수와

보험후섕, 로동보호와로동조건, 로 동규율,

상벌, 사직 조항 같은 것을 규정하여야 한

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한

다. 외국투자기업은 로동계약 문건을 기업

소재지 로 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 집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

동행정기관이 한다.

제 2 장 로력의 채용 · 해고

제11조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 력수를 자체로 정하며 로 력알선기관과

로력채용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로 력을 받

아들여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종별 · 기능

별 로력수 · 채용기간, 로 력비, 로동생촬보

장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로 력알선기관은 외국투자기업에 필

요한 로력을 기업소재지 안에 있는 로력으

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에서 충족

시킬 수 없는 일부 기능공은 다른 지역에

있는 로력으로 보장하여 줄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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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깅우 다른 지의 로릭월·선기린.은 해당 기능

공-皇- 보징-헤주어아 한다.

제13조 우리나라 기 7]소릅 2 
'

]로 하이 창

셜하는 합쟉기%, 
-切·엉기7]은 

펠요한 旦 리

을 그 기 ]소의 종업원들 가운 서 tdl저

받아吾이이· 한니-.

제14조 피d(.투지.기fr 은 기 袖�%재지 로 릭 알

신기판이 보 네주4<- 로력을 반아야 한다.

로 럭체뎔-게약조긴에 및지嗚또 징우에는 로

릭안신기관이 보내주는 료 러음 받이.늘이지

않음 수 玆디·,

제15조 외국누자기업은 다음파 같은 진. 에

직리동唯조직, 해담 V력일·신기관과 ]-의

하교 체용기 71이 끈나기 진에 종업원을 히]

고시킬 수 있다.

1. 종업원이 직711M이 나 꽁상이 아닌 병

또는 부싱.요로 치i로를 반은 후에도 이미

히.틴 일 또는 다른 일을 계속할 수 릴는

징우

2. 기입의 산친엉 IE는 기술조건의 l;9동

으로 인원이 남는 징-원

3. 기업이 파산에 직1된하여 부늑이 하게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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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축소하거나 해산을 선포한 경우

4. 종업원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거

나 로동규율을 엄중히 어긴 겅우

제16조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직

을 제기할 수 있다.

L 개인적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일을 그

만두거나 다른 일을 해야 할 사정이 생

긴 경우

2. 전공이 맞지 않아 자기의 기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현우

3.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졍우

제17조 외국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시릴 수 없다.

1. 직업병을 앎거나 일하다가 부상당하여

치료받은 경우

2. 병으로 6개월까지의 기간에 치료를 받

고 있는 경우

3. 여성 종업윈이 결혼한 경우와 임신, 산

전 · 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에 있는 경

우

저11S조 의국투자기업은 이 규청 제15조 1,

2, 3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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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에 따리- 사직음 숭인한 겅-F에는 종입

윈에게 원한 언한에 띠·리- 보L조]-i을 주이이·

한다. 일한 9 한이 1닌이 旻시 겅-위에는

최-; 1기]윙]W의 MS]에 해당한 보조<-r을

주니 1년이싱'인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뻥A-

월 로7]엑파 인한 헤수에 띠-라 가신·한 y,L

조5if 주이야 한니·.

제19조 외<·(투지-기7]이 종7171을 헤-V[하거

나 사리시키려는 징- 에는 1게월진에 기업

소재지 로력일-신기+E에 멈난을 내야 한다.

저1 3 장 기능공의 양성

제20조 외국平자기7]은 종3]yI들의 기술기

X수주을 k이19 공촤랙- 로동]p]·o·에 따리-

2[(들 게 기音기VYI수블 사정하여 주어이·

한다.

제기조 외<·f투지·기 입< 질]t한 진우 기y공

양싱을 위한 양심 소 또는 양성 반을 조직

운영 힘 수 있다.

제22조 자-R-겅 무익지대 담<·r은 외'곡'平지-

기입이 요/히·L 기會인제暑 양성 하기 위

한 양성기판을 조리 운잉 함 + 있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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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은 종업윈재직일군 양성, 학교졸

업생들의 취업전 양성의 형태로 한다.

제 4 장 로동시간과 휴식

제23조 종업원들의 로 동일수는 주 6일, 로

동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한다. 로동의 힘

든 정도와 특수한 조간에 따라 로동시간을

이보다 찮게 할 수 있다. 계절적 제한을

받는 부문에서는 연간 로 동시간 범위에서

는 로동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2」t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한 사

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고 할 경우에

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고 시간외 로동

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월 48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제25조 외국투자기업은 공화국의 법에 따라

해당한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공휴일 휴식,

정기 및 보충 휴가와 산전 · 산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명절일과 공휴일에 일을 시

켰을 경우에는 1주일 안으로 대퓨를 주어

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해 마다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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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관혼상제블 위 한 1-3일간의

특省휴가를 주어야 한디-, 이 기간에는 묍

복 여헹일수가 Al호1-되기 S'는다.

제 5 장 로동보수

제26조 외31투지-기7]의 17]우1 질 로 입기준

은 2비 20핀(자유겅 AL리지대에는 1백

60윈)보디. 닛니 l l'아이· 하띠 험늘고 어리

운 부문의 로 임기준은 높이 정하어야 한다.

외국平지기 7]은 정한 見7]기준에 따라 직

종, 리제빈 3.71기준, 로71지불 힝태와 1'S-

법, 가급骨, 장려if, 상금기준읗 지·체i극

징 한다.

제27조 외국투지.기 무1은 생산수준, 종업 원의

기술기능 숙련징도꾀· Y동생산능률의 제Al

에 띠.라 로 일수준올 접차 높이야 한다,

제2S조 외국투자기업-8 -{가 및 보충CR<가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휴가에 들어가

기 전에 종거핀에게 주이야 한다. c{-가기

긴·에 헤당한 로동보수는 휴기·빌·기${ 3게월

동안의 로동보수 총엑-g- 싣가동일수에 따

라 평균한 하루 보동보수액에 휴가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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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웅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의 로동보수

액 계산에는 로 임, 가급금, 장려금이 포함

된다.

제29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의 잘못이 아

기업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하였거나 양

성기간에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따

라 일당 또는 시간당 노 임액의 60% 이상

에 해당한 보조금을 종업원에게 주어야 한

다.

제30조 외국투자기업은 공-Y일에 인을 시키

고 대휴를 주지 않았거나 로동시간외 연장

작업, 밤일을 한 종업원에게 로염과 함께

일한 날 正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 간

당 로임의 50%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밭일에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AL이에 일한 것이 1 會된다.

제휘조 외국투자기업은 명절날과 밤 22시부

터 다음날 6시까지의 사이에 로동시간외

연장吟업을 한 종업원에게 로 임과 함께 일

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일당 또는 시간당

로 임액의 1백%에 해당한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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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오국무지·기 ]은 세급-2- 삐·치)'( 남-S

이-旦.의 일부로 싱·급기甘-畵· 세.원Ct]. 3>7]동

맹 조직꽈 
'리의하이 Arn과과 분 %1치 수헹

하는네 모)/]간1 J 종오]원에게 상it을 줄 수

있다.

제33조 외국平지·기업은 s-wy], 가骨骨, 장러

骨을 주는 난자릅 실하<l'L 달삐-다 그 난에

내주이야 한나. 상금은 필기·기간 다음 VI-

에 주어야 한다. 로동),L수불 7는 난이 피

기전애 시·리하었기나 피지, 헤-'J시培 징우

에는 L( HA수이 끈5:l- 다 - 에 로-%보수-趾

7이야 한다.

저1 6 장 로悟보호

제34조 외·:·r누지·기요]- 로동안전시설을 깃'

추고 . (블 개신 온1-])l 하이 라웝의 안전셩을

%Ir장하玖

� 

고9, 가스, l'S지-趾 t가고 체굉,

조필, 통풍피. 같은 신-Y]위AI 조긴을 보징·

하이 종E]우1듯이 A - 촤키셍 시 l tI.깅에서

인'히-tL록- 히·이이· 힌디-.

제05조 외국平지-기71- 종7]우1에게 5EL-W-안

7'1기술교유 ·준 나음에 인을 시키 야 한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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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안전기술교육 기간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I-2주일로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여성 종업원들을 위

한 로동보호 위생시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임신 6개월이 넘는 여성에게는 험들고 건

강에 해로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외

국平자기업은 탁아소, 유치원을 조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에게 로동

보호용구, 작업필수품, 영양셕료품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종

업원들에게 내주는 로동보호물자의 기준은

공화국의 해당 로동법규에 준하여 외국투

자기업이 정 한다.

제36조 외국투자기업은 작업도중 종업원이

사망되옜거나 부상, 중독과 같은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보호감독

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관계기관의 사고심

의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회보험 · 사회보장

제39조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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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인 종임원은 빙 또;· -낚상, 일省·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겅우 사회보험 · 사최

%t징·에 의한 S]]텍은 빌·는다, 시·회보험 · 사

최且장에 의한 헤t씨에는 );L조2· · 인]/의

지불, 징퓨양 씻 치且가 속한다. 보조금과

언규을 VI·으리는 종업우If, A(조1기관이 t身

급하는 진단서 91는 ji(조骨파 인금-S- 받-이·

야 省· 사유·흥 획·인하는 분긴-S- 외쉽(투자기

7i에 내야 한다, 외1·l투지-기엽은 사최보 1

且조3 지骨칭5L서를 사최보호]기과 여

팍인을 밤-E 다음 은헹기핀·에서 해당한 샤

최iL험보조금을 빕'아 IA 동보수-趾 주는 널'

에 해낭 종힙원에게 내주이야 한다. 징휴

앙소에 기.5L 오 네 f.는 어비와 장레뵤조

금은 헤당 -Y긴에 의하어 1저 내주고 후

에 청산빈·아야 한다. 사최보징페 의한 인

骨 · 보조큼은 외국투자기업이 사최보힘기

관에 신칭분긴·을 내이 수속한 따라 사회

보장연s-지볼기관1·에시 딩·마다 정한 날에

네상吟에게 내주이야 한다.

저140조 사회보험 · 사최보장에 의 한 보조금

· 언(은 공화국의 로동1115)p에 띠-리· 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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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1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

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 장된다. 사회

보험기금은 종업왼에게서 받아들이는 사회

보험료로 적립된다.

제4 의국투자기업은 종업원들의 건강증

진을 위한 정양소, 휴양소를 조직하고 운

영할 수 있다. 정양소, 휴양소의 운영비는

사회보험기금에서 낸다.

제43조 외국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를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 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콴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

는다.

제44조 외국투자기업은 세금을 바치고 남은

이윤의 일부로 종업원들을 위한 문촤후생

기금을 세우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

은 종업원들이 문화기술수준의 향상과 군

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 운영 같은 데

쓴다. 문화후생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을

직업동맹조직이 한다.

제 s 장 제재 및 분翟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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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M동행정기관-足. 외<·r투자기엽이 이

v·징을 이기고 우리1J라 로이을 채용 fE는

헤고하있을 경우에는 띰급을 볼린다.

제46조 로동'헴징기관은 1<[-F지·기입이 旦

동안진시설과 산업위생조긴읕 깃·추지 않았

을 깅-(에 기간을 정헤주이 시징하V록 하

띠 t 그레도 시정'하·지 않을 우에는 Ll- 정

상에 띠·라 엉입을 중지시키기나 님骨을 물

릴 수 있다.

제47조 띵d직.g-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겅우

애는 l/[3부파통지를 반은 낟旦부터 15인

안에 빈굼올 적용한 기괸·의 싱3:f기관에 돌

리출 것울 제기 힙· d'· 있다. 빌甘을 들녀줄

깃合 세기 w·e 상7f기11·은 그것名 제기 번·

은 로부버 10인 안으A-t 치 리하어이· 한다.

제4S조 이 A(빙 의 줴'M과 핀·린한 의건싱·o'l

는 寺시·지·들·이 서%L 
'비의지피 

절한다,

분 사건은 14국의 %재기 판 또는 재핀·

기괸패서 해昔한 집차에 띠·라 해철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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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앤투자기업부기계산규정

1995, 12. 4 일 정무왼 곁정

저1 1 장 일반규정

제 l 조 이 규정은 의국인투자기업의 화폐자

금 조성, 분배. 리용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부기계산 절차와 방법에 맞게 하

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부기계산은 경영활동과정에 개정상

태의 변동과 경영활동의 결과를 화폐적으

로 계산하고 기록하며 정리하는 경영계산

이다.

제 3조 부기계산년도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4조 부기문건의 글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부기문견의 글을 외국어로 표기하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이 있어야 한

다.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와 부기결산서,

전표가 포함된다,

제 5 조 부기계산은 부기계산장부와 전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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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어야 한다,

부기게산장부와 진표의 양식은. 중앙재정기

관이 통일직으로 정 힌.다.

제 6 조 부기게산은 복식기입으로 한다.

복식기입은 경엉기레를 부기게산자리에 合

릴 It11 두개의 게산자리에 서보 맞세워 디·

같이 -島리는 빌·y]이다,

제 7 조 부기게산은 조선윈으旦 한다,

피촤로 깅영게산을 하리고 할 경-(에는 해

당 거레시기 무역은헹이 정'한 외화 교卷·

및 징제 시세에 띠.라 계산된 조선71을 겹

쓰기 하어야 한다,

제 B 조 부기문(1은 부기게산지·료의 정 확성

파 2 11 광성을 뵤 할 수 있게 헝식파 대셩-

을 깆·추이야 한다,

제 9 조w 부기문긴은 문긴의 중요성에 띠-라

5넌, 10닌, 20년. 엉7 보존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공화국렁익안의 외국인투

지기기에 적셩-힌디·.

의국인푸자기7]에는 합잉기71. 7]·시·기71,

외d인기오1이 All'fl·된디.,

공화국唱억안에 있는 외국기%에IL 이 규

502



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외국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기업

의 재정부기부서가 맡아하며 그에 대한 통

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재정기관이 한

다.

제 2 장 早2l계산원칙과 부2l게산자그l

및 부21게산방법

제12조 부기계산원칙과 부기계산자리 및 부

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는것은

경영계산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차

척요구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계산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기계산자리를 옳게 정 하며 부기

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계산은 다음

과 같은 원 에서 하여야 한다,

l.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겯과를 사실대

로 진실하게 계산하여 야 한다.

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

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래와 손악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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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빌하고 정확히 게산하어야 한디·,

4. 부기게산년도안에시 부기계산방1 을 빈

동시키지 말이-야 한다.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제산, 체무, 자본의

증깁'과 수H]. 지출-島 게산하는 7단이 다.

제15조 부기게산자리의 순위싣징과 게산자

리빈호는 중잉·제정기판이 정한다.

부기게산·지.리에는 제징상배표게산지.리 (제

산계산자리, 체J',L게산자리, 자본계산자리)

외· 손익게산표게신·자리(수입게산자리, 지

출게산자리)기· At함된다,

제산, 체무, 자-f!- 게산자비는 제정상톄표

에 반잉 하미 수입, 지출 게산자리는 손익

게산](에 반영 한티.,

제16조 부기게산자리의 기i]은 게신·자리의

항목분뉴에 fl:l·라 . 典-과 감이 한다,

I, 제 산게산자비의 기2]은 제산의 즘가와

진·고暑 차빙패, 제산의 김'소를 대 W'애

한다.

2. 체무 및 자본 계신-자리의 기입은 채무

및 자.-l/의 중기·외. 진·<It-計 대 1-%·에, 체무

멋 지1<t의 J(소恒· 치-ls에 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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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계산자리의 기입은 수입의 중가와

잔고를 녠도초로부터 결산기말까지 루계

액으로 대방에 한다,

4, 지출계산자리의 기입은 지출의 중가와

잔고를 년도쵸로부터 결산기말까지의 루

계액으로 차방에 한다,

. . 제]7조 재산의 계산은 류동재산, 고정재산,

투자재산. 연상재산으로 갇라한다, - .

류동개산에는 구입 및 저장, 생산 및 판매,

결제 단계에 았는 재산이 포함되며 고정재

산에는 유형의 고정재산과 무형의 고정재

산이 포함된다,

투자재산에는 1년안에 회수할수 엾는 F가

증권. 채권. 전불비용 같은것이 포함되며

연상재산에는 창설비, 조업 비. 사채발행비,

개발비, 시험 및 연구비 같온것이 포함된

다.

제18조 고정재산의 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은 중앙재정기관이 정 하며 감가상각금은

달마다 계산하여 원가 또는 류통비에 넣는

다.

제19조 재산의 구입가격은 취둑가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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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취득기.걱에 부대비를 합한 骨비으로 한다,

류동제산가운 서 볼자재산가격은 취 기·

격으旦만 페산하머 羽-자-7-입겅비는 따로

게산한다.

고정재산가격·은 취득기·격에 부데비를 합한

금약으로 게산한다.

제20조 류동제산기·운데시 물자제산의 소비

가걱은 취득가격 또는 핑2-기.격으旦 한다. 
'

.

w

제리조 체무의 게산은 1넌까지의 단기채무

외. 1년이 넘는 장기체무로 팔라한다.

딘·기체무에는 단기대부骨, 탄기수헝체곡·,

/
[
L Y]체무, 내줄 로 임. 납부할 세금, 남부

할 시.최보험w료. 전수금, 재산보'험보상급,

기타 채무 간-5-깃이 포%1·되 띠 장기체무에

는 장기대부금, 사체, 장기수힝채무 같은

짓이 포함된다,

제22조, 지.본의 게신·은 자-11의 헝태에 따라

다各叫 $이 한디·.

I, 昏록자1(!.骨은 헌骨제산. 희패제산을 투

자할 1데 마다 게산한다,

2. 현실-제산의 투지·기·치는 해닝· 시기 국제

시장가러으보 펑가한 6초엑으旦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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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영기업의 여비기금은 등록자본금의

일정 한 몫이 될 떼까지 해마다 결산리윤

의 일정한 비률로 적 립한 骨액으로 계산

한다.

4. 기업의 기금은 합영기업인 ·경우 리사회

가 결정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합작기업인 경우 공동협의회가 정한 비

률로 계산曾다.

5. 당해년도 리윤은 류동고일람표의 재산

총액에서 채무 및 자본의 총액을 공제하

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6. 처 리하지 못한 리윤은 당해년도 리윤에

서 분배처분된 리윤을 공제 한 나머지 리

윤으로 계산한다.

제23조 수입의 계산은 제품판매수입과 건설

물 인도수입, 기타 수업으로 갈라 한다.

수입은 제품판매금액이 잃금되였거나 받아

야 할 금액 이 포함된다.

제24조 제품판매수입은 판매형태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주문판매인 경우에는 제품을 주문자에

게 인도하기 위하여 출하한것만 판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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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으로 계산한다.

2. 위탁핀·Ill)인 겅우에는 제품-島 위딕'받은

자가 핀.베$험한것만 판매수71으旦 게산

한다.

3. 긴-S-판매61 겅%-에는 당시-자가 사겠다

는 의斗표시를 
-한데 

따라 魯하한것만 판

메7입으2 게산'한다.

4, 에약핀d인 겅-(에e 받온 에악·금기·운

[]1서 예약상풉을 인V'한것만 핀·매수입A.

로 게산한다,

5. 할부)pl매인 경우에는 자y회수기렬을

징 하<I.c 그 기일이 되있을 때에 J· W.1페수

입으로 기]산한다.

지12S조 제폼핀매수·입 s. 제-M-1쓰 vI-매 량에 제

폼1差 싣지 핀패가저을 적-g.하이 게산한다,

할부판매가 있을 경-Y-에 띠·로 기]산하이

야 한다,

제25조 긴$y인도수31- W·사진3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산한다.

1, 긴설공사가· 완공피있을 징-Y.에는 완공

된 긴설불을 딩-시.자에게 오1>,t'한&1 민· 긴

설수7]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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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의 진행정도에 따라 건설수입으로 한다,

제27조 기타 수입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飢

이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지출의 계산은 판매원가, 건설원가,

기타 지출로 갈라 한다,

판매원가는 기초원가와 생산원가(실적원

가)를 합하고 기말원가를 공제하는 방법으

로 계산하며 건설원가는 건설공사완공毛가

또는 건설공사진행원가로 계산한다.

원가항목과 항목벌 비용지출계산방법은 중

앙재정기관이 정한다,

기타 지출은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

어지는 지출을 계산한다.

제 3 장 부21결산

제2$조 부기결산은 결산기같의 재정상태와

경영 활동의 재정적결과룔 확정 하는 종합적

인 재정총화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기간의 경영활동과

재정상태를 분석총화하고 기업의 재정관리

昏 잘하기 위 한 대 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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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무기걸산온 원, 분기, 9도1虛旦 하

어야 한다,

월부기{1산을 할 김7에는 종힙'계신·자리-tf

동고인 ]'표를, 분기 7 넌도 부기건신을

할 겅7에는 부기긷산서를 만들이야 한다,

제31조[ 부기견산서는· 제징상대표와 손익게

산서를 기·(J,표로 면骨씨 그 를 ]d·식하는 부

표를 만돌이야 한다,

재징상테표는 기업의 재정싱'베블 제산민과

체무 契 자본 1신A.보 긴·라 骨힙·하[I< 대조

하는 i·f힝표이 니·.

손익게산표는 기업의 일정한 기긴 경엉 딜

동결과를 수입과 지출 항-a빈로 람라 종합

하고 에고하이 손.익을 팍징 히七. 표이 다,

재징상톄표피· 손익게{L표를 분식하는 부표

는 중앙제징기핀·이 정 한ul] 띠·라 만들이야

한다.

제32조 재정싱- 표와 손이계산표는 종합게

산지·리윈장의 브기게산자리잔조7-를 1대로

올리는 방)$叫 기·김 하는 방1/]各 결리·히.어

쟉성 한다,

제33조 긴산리PE 제정상태표외· 손익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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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각각 계산하며 그 리윤은 서로 일쳐

하여야 한다.

제34조 부기결산서는 기업책 임자와 재정부

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부기검증사무소

의 부기검증을 받은 다음 리사최 또는 공

동협의회 비준을 밭아야 한다.

제35조 부기결 서는 정한기간(분기부기견

산서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5일, 년간부

기결산서는결산년로가끝난 다음해 2월말)

안에 해당 세무기관에 내야 한다.

제 4 장 부21계산이1 대한 감독營제

제36조 중앙재정기광과 해 당 감독통새기관

各 부기계산사업에 대한 감독동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7조 중앙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은 부기계산과 콴련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수 있다.

제3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5.000원

- )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며 이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 중할 경y에는 형사적책임

을 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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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멍칭제징규정

1006. 2, 14 징모웬 1정

A-Il 1 조, 이 if-징은 공회-국릭역안에 창신되는

외국인平지.기 71의 18칭제정)l시를 세우기

위하이 제정 한다,

제 2 조 외국인平자겨엽의 밍칭 는 공화국

렁역인·에 창선되는 Y]g잉기입, 힙·작기엽.

외<·f인기31의 1 9칭이 포 1]%디.,

외적인투지·기임. 외<';f기71의 지시-, 데표부.

奇장소. 데 리71 (이 이.레부터는 지사, 상주

대표 사{l)-dc리. 한디..)의 t%칭)L 이 규징에

따라 제징 한다.

저1 3 조 외i인平자기71의 띵칭· 정과 <I· l

한 시·업은 정)['-원 외경제기괸·의 통일적

인 김·익기. 져L<,T괸에 헤당 ]/그[)정싱제위원

최 , 자유졍제무역시대안에시는 시-%정직

위>최 (이 아래부디는 기 입-k복기61]:이 라

各다,)기· 한다. 기71능록기A12. 외국인平

자기입%g칭 의 심사 일 등Y·과 기71끽칭 리

용의 김'독, 기H]명 3 진-g. {의 뵤호외. 같-C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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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한다.

제 4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하나의 명칭만을

가질수 있다.

하나의 외국인투자기엽이 두가지이상의 서

로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등

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두개의 명칭을 가질

수 있으나 두개의 기업으로는 되지 않는다.

제 5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

1. 투자가의 이름이나 지명 같은것으로 된

상호

2, 영업의 중심내용

3. 기업의 형태

4. 채무에 대한 기업의 책임한계

제 6조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지

사, 상주대표사무소를 설치하는 기업의 명

칭을 앞에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상호를 붙

여 정한다.

제 7 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명칭은 조선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을 외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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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된 멍칭과 길·이·야 한다.

제 9 조 외국인투자기입은 다음과 같은 띵쳉

을 가질수 일다.

I, 국가 및 사최의 건진한 셍 ;l·기폼을 흐

리게 할수 있는 명칭

2, 다른 기7]의 빙칭과 중복되거나 혼돈푸1

수 있는 명칭

3. 수자로 된 일4

4. 대중을 기 만하기나 데중애게 리해를 질·

봇 骨수 있는 밍칭

6, 다른 나라 이릅이나 다른 나라 지억의

이骨으로 된 띵칭

s, 정치 및 군사 기핀.이나 국제기7의 이

븜으로 된 1김 침

7, 취소등록各 한지 1넌이 못되는 기업의

1칭칭

제 s 조 외국인투자기7]의 띵칭에 t조신) 이

라는 글자 T는 두 나라이朴의 첫 曾자를

붙이려고 曾 경우에는 기71骨록기판의 송

인- 반이.이· 
-한디·.

제10조 외국인투지·기기, 지시·, 상주데표사

무1의 명칭·은 기엽을 2록한 날부터 t
I
l-1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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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가지며 공화국령역안에서 전용권을

가진다.

제11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도장. 은행돈자리, 간판, 우편물

같은데 사용하는 명칭은 등록된 명칭과 같

아야 한다.

상점. 식당과 같은 봉사기관의 간관에는

명칭을 간략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등록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

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과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명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때

로부터 1년안에는 변련시킬수 鼓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명칭을 기

업의 재산과 함께 다른 기업에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기 업등륵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기엽의 명弔은 하나의 기업에 만 양도할수

있으며 기업의 명칭을 양도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양도한 명핑을 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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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외국인平자기71은 기기띵칭에 데 한

진- - 귄을 침해낭하였-S- 경-7- 기엽昏叫기핀·

에 초1헤행 에 대 한 최복데看1을 세워줄싯

을 요구할수 있다.

제15조 이 v·정을 이기고 %.%되지 g은. 기

71의 밍칭, 다른 기업의 t%칭으로 기 입 唱·

동을 하거나 숭인없이 기9]의 1청칭을 번경

또는 잉 료하있을 경우에논 비h!1소득의 몰

수. 1싶骨, 잉입중지, 기업등록骨회수외· 같

·8- 처1星을 져- - 하며 이긴 
'행위가 

엄중할

경-7-에는 행정지 및 
'형시·키 

첵7]을 진다,

제1B조 외국인平자기tt의 18칭제정가 핀·런

한 사립에 의진이 있을 경-Y-에는 기입등-3·

기 핀·의 -2-기 씬에 소1<와 칭%·l.g- 힐·수 앴디·.

신소와 칭 1은 접수한 l 부더 30일안으로

처 리하이야 한다.

520



외국인투자기업등록규정

1996. 2, 14 정무원 결정

제 1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에 따라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되는 외국

인투자기업의 둥록질서를 세우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

정한다,

제 2 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는 합영기

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의 등록이 포함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지사, 대

표부, 출장소, 대 리점 (이 아래부터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라 한다.)도 이 규정에 따

라 등록한다,

제 3조 외국인早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등록(이 아래부터는 기업등록이라

한다,)은 해당 도행정경제위원회. 자유경

제무역지대안에서는 시행정경제위원회 (이

아래부터는 기엽등록기관이라 한다,)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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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기업동·록기판에 동록된 외국인平지.

기업, 지사, 상주 4사무소의 합뱁직인

환동은 It적인 보호骨 밤늠다.

기7]동록기괸·에 )J·록되지 엄'-S- 외국인투자

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환동-E- 공

파2렁역인·에서 骨지 
'한다·,

제 5 조 외국인투자기i]피· 지사, 상주대표사

E-소는 기업동록과 관련한 공최·국의 141규

빔을 철저히 지기야 한다,

제 6 조 치국인투자기9]과 지사, 상주대표사

J /-소의 昏 - 사입에 대 한 통일적인 징·익·과

지도는 정무윈 대외겅제기괸이 한다,

제 7 조 이 규정은 기입%叫기tI·과 기71을

등국.히-리는 피 국인두지.기 71 , 지시., 싱·주데

표사무소에 적- 한다.

제 S 조 외국인平자기71·E 기71참섣송인을

방은 날부터 30일 (지사, 상주대표사므소는

지시·, 상平데표시·무소 설치승인을 발은 날

부티 20인)안으로 기 입둥록을 하여야 한더·,

피국인平자기위의 -

'

록은 %[화국의 A]인지·

격을 갖추이야 할수 있다,

제 9조 기입을 동곡하리고 할 깅우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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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등록신청서를 내여 한다.

기업등록신청서에는 해당한 내용을 밝히고

기업창셜승인서 또는 지사, 상주대표사무

소 설치숭인서, 기업의 기본규약, 투자확

인서 또는 투자담보증(지사, 상주대표사무

소는 경영활동과정에 진 채무에 대하여 본

사가 책임진다는 담보증), 건물입사증. 도

장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업등록신청서룰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신청서를 검토

확인하고 기업을 둥록하거나 부결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한다,

기업등록을 결정한 날이 기업등록열로 된

다.

제11조 기업둥록은 기업둥록부에 하여야 한

다.

기업등록부에는 기엽의 명칭, 소재지, 기

업의 책암자. 기업의 형태. 투자가, 등록

자본,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 존속기간,

지사의 기구정원과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

다,

제12조 기업등록기관은 기엽을 등륵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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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7일안으로 기7]骨록중 또는 지사, 상

데표사무1 동록중을 받骨해주이야 한다.

기오1등록중. 지시·. 상주데見사3 소 骨록중

에는 骨록 자, 동 삔호, 기오1 또는 지사,

상주대표사무소의 떵칭. 지사, 싱-주 사무

소 의 인원수, 소제지. 영입네-2-, 존속기간

길·은깆을 밝히야 한다.

제13조 기7f등록중은 공최.국의 범인이라는

겻을 종띵하-S 131직%서이다,

기업동록중.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복종

의 내 은 마음대로 )i칭수 없다.

제니조 기71둥록증,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동록증을 鶴이미렸읍 겅우에는 10일안으로

기엽X·륙기괸·에 일기 야 히.미 기71등록骨.

지사. 상주대]i사무소 동록중율 잃이버 린

날부티 30원안으로 찾지 못하였을 경.Y 에

는 자 발급받이·야 한다.

제15조 자유젼제-l 억지데안의 기업동 기관

은 외국-인투자기7.1을 V콕한 낭부리 20일

안으료 기업등록에 대하여 7시하이야 한

다.

제16조 기웨능록내 - 이 빈경되있거니· 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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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산하는 경우와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볜경 또는 취소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상주대표사

무소의 등록 및 등록내용의 준수정형에 대

한 감독통제사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기업등록기관이 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과 같은 행위

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벌금, 비

법소득의 몰수. 영업중지. 기업등록중의

회수와 같은 처벌을 주며 어긴행위가 엄중

할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

다.

1. 정한 기간안에 기업 및 지사, 상주대표

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2. 등록된 경영활동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

경영활동을 하는 행위

3. 기업둥록충.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등

록증을 위조하는 행위

4. 재산과 자금을 도피시키거나 이전시키

는 행위

SC5



5. 채무상횐·울 제떼에 하지 일'는 헹위

6. 기 발, 표식. 취 장을 승인없이 시·용하는

9위

제19조 기업등록을 정한 기간오(에 해주지

않거나 무책입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정도

에 따라 헹징직 및 힝사픽 책RI읕 진다,

저120조 기입등록과 관런하여 의긴이 있을

경우에는 기우]%록기판의 웃기판에 신소외·

칭윈을 힐·수 있다,

신소와 칭원은 접수한 날부리 30일인·으로

처리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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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 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채택

제 1 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 1 조 환젼을 보호하는 것은 인 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환졍과

로동조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

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

심을 돌린다.

제 2 조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

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환경보호콴

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音전시키며 공

업을 비롯한 해당 경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졍을 더 찰 보호관리하

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 3 초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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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리·의 6김을 )
l

'

L 

리기 위하이 쵠·경뵤호

관리사71울 계피리으로 진tA-성있게 재1헹 한

다.

국가는 +l-깅)tt호의 원칙에서 V시와 미.을

음 딩싱하미 공장, 기7]소-趾 롯한 산입

시설들을 합리적으i 매치- 1다.

제 4 조 생산에 입-시 71·징보효대젝을 세-Y-는

것은 공헤-趾 미 리 먁으며 )A신·을 징상회.하

기 위 한 중요한 요-7'이디·.

<'T가는 공징·, 기우1소, 
'힙동난채들에게 

공

해 1-지대첵믈 민저 세우고 셍산을 진행하

도록 지도% 하니 환깅·皇- J',L호하기 우1한

·불진기會리7·단늘울 걀입없이 힌대화하도

극 il.디..

제 5 조 환겅·을 보호관리히.논깃은 진제 인민

의 신성 한 의]/-이 다.

국가는 인h;1吾4(에서 사회주의애51'주의교

양을 강화하이 교 듈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

骨 사립'히·1치 니·리·의 %'<징-亂· 더 잘 보호관

리하는 사입에 자각리으로 l·가하兄록 한

다.

제 6 조 
·:·l'가는 촨겅을 궁해로부미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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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

과학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

도를 강화한다.

제 7 조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며 그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

는 것은 세계인민들의 한졀같은 지향이며

요구이다,

조 선만주주의인만공화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촤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나라의 환경이 파괴, 오염되는

헌상을 반대하어 투쟁한다.

제 8 조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

하는 모든 나라들과 환경보호분야 서 과

학기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컨다.

제 9 조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얌,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졀서를 규제한다.

이 뱁41서 규제하지 않은 토지와 산림자원

을 비롯한 자언환경을 꾸리고 보호관리하

는 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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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 자연횐·린을 산 뵤존하고 1성하는

짓은 인만들에게 ·t은 셍 힐환린을 지이·/

며 쪽'국]들에게 너 아름답C·'f, 분촤지인 毛·깅

을 물리주기 위힌· 요구이다.

)dI 기1·, 기71소, 딘·체 및 공민은 지·71

촨깅·펄- 뵤존하19 그-깃 7)l;l[들의 긴강{-

진파 문최-정서셍種페 - 8-리히·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이야 한디·.

저111조 지·인촨깅·들 국기키횔2,L 보존하기 위

하여 자연환징)il-%[구치-특lid且호3L블 둔다.

자연환경보호구파 특빈),L호-"Il-블 정하는 사

업은 징무원이 한다.

제12조 국)A%1리기%[l·과 지·7!보호과희·기4,

지 방정귄기판은 지-언場·깅),L호구와 특1짐)i(

호31에서 동쇠불의 111촤, 지힝봐 수짐의

121촤, 기후11%동을 비롯한 자인毛·겸의 번촤

상 暑 체게%-ryJ[L 조사하이 -V록하t*] 필

요한 보호챈1·리데첵을 세위야 한다,

자인魯宅보호구외· 톡1첼),L호구 t에서는 자

인후f겅을 우1상데보 y,l 존하<·L 짐지히 보호

630



관리하는데 지 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도시

와 마을, 도로와 省길주변, 호수가와 강변

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받, 해수욕장, 기암졀벽, 우아하고 기묘

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

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명숭

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 발

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

셜물을 짓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때 랑익 꺼져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미 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땋이 꺼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 수 없다.

제16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르는 날

짐숭과 길짐승은 잡을수 없으며 우리 나라

에만 있거나 리로운 야생동물과 수중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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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헤닝 환경)JL%.김-독기%J·의 혀가입이 7]'

거나 昏을수 없Ll-.

%l -l.L 공민은 야셍동물과 수종셍불의 서식

휘.경-S- E$게 만들거나 희귀한 시·壯-皇· 미·

3L 이 1볼게의 -[.R·S- I
t
%]

. 화시키니 -VE로

지·들의 분叫징서셍활에 지징·-8- 주는 헹위

-븐 히.기 1吐이.이: 번·디-.

제17조 도 시핀·리기꾄·과 지 w·헹징 멉 겅·제지

도지관-E. $(윈파 - H- 1지·趾 비便.한 분회C序

시리블 곳공에 21
1

'

J· 리미 1,LjfL 첩省, 조)·14·주

뻔과 31-꾀 안의 n]1방이 니. 공동리- - 장소에

니.1 · 나 잔디률 소] 이 ·마지111,키·될 늘이이· 한

니

도 시 인·파 L·-l- 7변‥]1 는 41깅조싱에 지 징·핍-

7는 L-l·무블 셤-S-수 似다.

제]S조 기d, 기 7]소, VI·체 공V{은 정샹

키으j-쵸 힝·JI를 
OP·리%-:- 사입에 1·가하며야

하며 식수윈간, 도시11)하월간을 게기<L 이

시·fr]올 7]종시으V, 
-하이이· 

한 ·

. V시피·

미.을애서 조1셥-피· 시설· l-을 WA<깃과 갑-E

직·입을 
'包· 

떼예는 주魂%(-깅-畵. 이 지립히지

밀'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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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잠 환겸오영방지

제19조 환경오염을 미 리 막는것은 공해헌상

을 엾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국가

의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잘의 배출기

준 및 소음, 진동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및 소 음, 진동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정무

원이 한다.

제20조 해당 기관, 공장, 기업소는 대기오

염을 막기 위한 가스, 먼지잡이 장치와 건

물과 시설물에서 나는 냉새를 가시기 위한

공기려과장치를 갖추며 로와 탕크, 배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야 한다.

지 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은 해당 공장,

기업소왁 주민구역사이에 위생보호구역을

정하고 거기에 원럼을 조성하어야 한다.

제21조 가스, 연기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륜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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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謁 일으킬수 있기니. 어지러워진 륜조1기

제는 운弔학수 혈A미 
C
I<-징된 기)·皇 奐과

하여 소옴과 진-'&1.皇 인으.키J 기게설비 는

가동省'HI 없나,

사회안 :1기311·과통운감독기&1, 지1·A'징귄기

관은 주요거 리외· 필요한 지익에 힌내키인

베기가스측징수단을 깃추교 魯전기제의 가

스
, 언기 1]]}출싱되吾 11증하며 데기오인운

막기 위 한 대첵을 세워이· 한다.

제22조 헤 q- 기핀·, -

'

A장, 겨7]소는 배출되

는 가스, %d지, 오{기가 특수한 기상조주1의

잉'to,료 데기-크 심히 오우]시기 시%l- 듸:m는

짐승에게 해-趾 줄·y 있-皇- 때에는 51 매출

린·-皇 -粉이미 룬71기 의 ZM各 조진히.거

나 중지하이야 한다.

기%-수문기판은 특수기상헌싱·을 헤딩· 기 l·

에 제1%]에 통),L하이야 한다.

제23조 기 괸-, 기업소, d-제 닐 공민은 니·무

잎과 오물음 도 시주민-/역과 주{l. 도且주

1천에서 뷸배-원지 님'5C 정헤 II-에 3;Ir아

� 

처

리'하여야 한다.

V시7[·리기관과 헤 당 기%A·은 왼정을 9,).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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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물을 제때에 실어

내야 한다.

제24조 기콴, 기업소, 단체는 물오염을 막

기 위한 침전지와 정화시설을 갖추고 생활

오수와 여러가지 버 릴물을 정화하며 그것

을 회수, 리용하기 위 한 대책을 세워야 한

다.

제25조 도시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

하며 먹는물을 잗 려과소독하여 공급하여

야 한다.

취수 와 저수지, 배수구 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지을수 엾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촤학물질

을 칠수 飢다,

제26조 모든 배들은 공화국 령해, 경제수역

과 항만, 포구, 갑문, 강하毛, 호수, 저수

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을 때 기름

과 오수, 오물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지 방행정 및 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자원을 개 발하거나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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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趾 曾 때 바다환깅을· A-엄시키지 일'아

이· 한다.

제27조 베운엉기판은 에 니· ·F d·'·에 미34는

오H] 빙'지설비 크축f )수, 오骨 저장各기吾

갖추고 사김A기관의 tI시‥블 밤아야 한

다.

헤시·{f독기%71·은 메애 6겸),L<i.시신- 拾춘

징형을 엄시혀 조1사히.이이· 한내.

제2B조 항파 포31-, 71분, 부)'/블 괸·리운임

히·는 기%J·, 기오]소, 
'y]哥·단체r 

오수차 오

-械-치 리시설을 깃'추-고 111]의 오%·외. 오물을

싣이 내미 바다실-과 강꿀에 省어진 기름퐈

A-볼-S- 징화하기니· 거1fL어네야 한다.

제29조 
-헤 

q- 기Z·, 기 입 소,
, 단체는 셍필오

수와 이러기·지 비 밀몰의 71진시, 정 촤장파

-V,본, 고L업페심물의 처 리징‥皇 바다, 강하

친, 호수, 저수지외- 믹1<-실71 1을 오임시

키지 않을곳에 징하이야 한다.

박旦징·, 버 리 징·, 지 ta·징·, 71재 및 팡제 처

리징-p fl,%171-깅이 오7]되시 일25곡· 21
1

'

r 

리

며 니· 리용한 뉘에는 俱.을 S-·[이 니·-;,'·-趾 심

기나 %‥경지31L 리쉼-히.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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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

에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적으로 금지된

농약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飢다.

농약에 대한 독성검사는 위생방역기관이

한다.

제3]조 농업지도기콴과 농약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농약어 공기중에

낳리거나 강하毛, 호수, 저수지, 바다에

홀러들지 當게 하며 땅속에 농약이 축적되

지 않도록 하어야 한다.

삳충제를 비旻한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고 管 때에는 해 당 환경보호감독기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骨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방사성 기체, 먼지,

버릴물, 페설물에 의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려과시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

사능농도를 배츨기준 아래로 추어야 한

다.

개 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일상적으로 취급

하는 기관, 공장, 기업소는 주위환경에 대

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 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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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이 오엄피해를 미 리 1서·아이· 한다.

제33조 빙'사성물질을 Arn산, 공CIi·, 운반, 관

리, 사용 W 페기히·는. 기관, y징·, 기 9]소

는 I-S·사신%J-독기괸· 9[는 사회안초1기핀·의

방사성 설 심취-%에 대 한 히가-趾 1身이-야 한

다.

방사신갑독기판-8- s경을 오임시링 우리가

있는 요 소듣-凰- 정싱-적으로 조사하]/rn '해당

'한 
대피을 세우V록 하여이· 한다.

제34조 A.엽9 불<11기, 과원을 비본한 서-S.

폼파 췸짐송믹이는 수입할수· 飢디·.

헤당 기1·, 기협소, 난체 및 공닌·은 식<L

품음 생산히·기나 A%히·는 과정에 2'1젓이

<.입디 지 N'V곡 히.이 이· 하디.rn

제35조 헤로운 물·질음 내보내거니· 소음과

진%<을 인으지 사71-趾의 긴강과 唱녕에 헤

骨 주는 설비와 기술은 그·압하기나 )(g신·에

도입합수 賊다.

제36조 기판, 기 입소, 딘-제는 l신·과징에

생기는 해로운. ·R$1의 츨링과 농느·L, 소

음과 진동의 세기를 i싱-직으로 측징하고

게통 으로 닐·추u] 헤딩· 毛·징보호%q-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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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갑독기관의 허가가 飢겨나 허용기

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수 없

다.

제37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주는 공장,

기업소를 도 시밖으로 내가며 촤물수송 도

로 와 철길은 주면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

하에 낳어야 한다.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

집은 생활환경이 좋은곳으로 올겨야 한다.

도 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컬 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엽소를 긴설할 수

없으며 공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힐수 웠다.

제 4 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

제36조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강

화하는 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울 철저

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헌

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과 감독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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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파한다.

제39조 환징보호사오1에 대 한 국가의 통인적

지도는 징스L우1이 한니·,

촨겅보%에 대 한 조]체지지V普 보상하고

필요한 대책을 제때에 세7기 위하이 징무

윈에 I q상신格깅%t호위%1최·趾 둔나.

제40조 魯징보호에 데 한 김·독사입은 <·( A<판

리기관과 부·분빈 촨경뵤호%]-독기관들인 위

· 방익기관, 방사1:IA]·%·기관 씰 해당 71'한

있는 기관이 헨·디·.

제41조 해당 기봔, 기입소, 단재는 환깅.亂

PA호하기 위한 긴'j· 및 축정 시·업과 괸·린

하이 환4보호갑식기괸·과 횐·겅j,t호측징기

A·l-이 it /A--l-:- 지.2피- 省$- 
'l- 

시-7]그V-R-

뵤장히·이야 한다.

국가게획기판파 지.제-'A3-f기과, 제징은.행기

관, 로w동'헹%기3l/-S tI.겸-皇- 보호하는데 필

요한 설비, 지·제, 지.금, 艮 력-필 제떼 원

만히 보장하이이· 한다.

제42조 해 당 중잉'기관과 핵'j,t%J·리기관, 지

l%·징 )기펀-P- 환깅 의 손상파 오.엮상 -(k

진 반키으2Orn 조 사하51( h)차1/1계획을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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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야 한다.

제43조 국토계획기콴과 해 당 설계심사기관

은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기상수문조건

과 지형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따져보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를 정하며 보건기관,

기상수문기관 및 해당 전문기관과 합의한

기술과제와 설계에 대해서만 심사비준하여

야 한다,

제44조 준공검사기관과 준긍검사에 참가하

는 기관은 콩해막이시설을 갖추지 않은 기

본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 정무원은 국가적인 공해감시체계를

세우고 공해감시 측졍기관들의 역할을 높

여 환경변화상태에 대한 측정사업을 졍상

적으로 하며 섕활오수와 여러가지 버릴물,

공업괘설물을 처 리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

책을 세워야 한다.

저146조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

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 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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촨겅보호분야에시 이룩한 성과클 념리 소

개$전하이야 한다.

제 5 장 촨겸피해에 데한 손해보상 및

제재

제47조 핀·깅을 손상, 파괴, 오곡]시기 사%l-

의 긴강과 그]'가 T 사최쉽%L0·체, 공민의

재산에 헤-趾 끼친 기간, 기업소, 단제 및

공민은 그 손해-趾 11(싱-하이야 한디·,

저14B조 한깅);L%.질서위 반으로 / 헤률 본 기

관, 기입소, 딘·체 닐 %빈은 손句-趾 준 기

관, 기우]소, 단체 씰 공민에게 손헤보상을

청-3L임수 있디·.

제4S조 인경보호뚜1시·흐 이 기 C-O'lAX이- 지%l

피헥를 주었을 떼에1 촨겅31호갭독기온1·이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킨다.

제50조 항감3기d·과 헤당 권한있는 기판은

다른 나라의 베 또는 사림'이 - Y·리 tI라의

럿旦와 경 수악에서 대기와 불을 오려시

겼을 I(]1애는 헤 당 베 fF,는 사%}·名 익뷰하

머 손해를 보싱-시키기나 1심甘-龜- 물린다.

저1뒤조 환긱보호갑독기관은 환겅]it호질서를

54프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 공장의 운영과

륜전기재의 운행을 중지시키거니- 해당 건

물, 시설물을 철수시킬수 였으며 위법행위

를 하는데 쓴 骨자, 생산품을 최수한다.

손상, 파괴, %.염된 환겅은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

제면조 나라의 환경을 심히 손상, 파긔, 오

염시켜 엄중한 결과를 잉으킨 기관, 기엽

소, 체의 일군과 책 임있는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징적 또는 형사적 책 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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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소 송 弔

1削)4. . 25 최<t].인민회의
-V식회의 건징

제 1 장 먼사소송법의 기본

저1 l 조 조신민주주의인민공촤국 민사소송법

은 모{시.소송인%을 통하이 기관, 기입소,

단체 및 공민의 삔사상 권리외· 리익을 j),

호하는 디1 이 비.지한다.

제 2 조 국가는 재 핀·초의 리 71싱에 소송당시·

자의 적-3'성을 ·a게 긷합하는 원칙에서 민

사소송왑동을 진헹하도록 한다.

제 3 조 국기.는 민사<송닝·사자에게 소송상

킨 리와 소송헹 끼에 펄요 린· 고 긴-急 %Mi-하

게 ),Iw장한다.

제 4 조 국가는 f/)사소송唱·동을 인민데중에

의거해여 진헹하도록 한다.

제 5 조 국가는 VI시.土송巷·똥에시 과학성과

객판성, 신중성을 %],징·하>T' - 한다.

제 6 조 조신닌주주의 ll;!1공회·국 모1시-소송)l%l

은 - 7-리 나라 기권·. 기 71 소. 단체 7 -W민

시·이에 제 기되%-::- 민시·싱 / 리, 리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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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 였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저1 2 장 일 반 규 정

제 7 조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 8 조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

사자나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

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저1 9 조 민사사건의 조사심 리는 조선말로 한

다. 조선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 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석인을 부

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

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0조 민사사건의 재판점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공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펄요

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 핫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 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 판

심 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

고는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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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송 사자는 판쳔이 서·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 하여 림·은 근거를 가지[It

다시 소송을 제기 힐·수 일다.

저112조 제판소는 V>사제괸에서 심 리7]旦하

이야 할 사실이 이미 힝사제 핀·에서 확징피

W울 경우에는 그데로 인정하어야 한다,

제13조 판사, 인t긴骨심원, A시-, 제핀·서기.

죠1'정인, 통억인. 해식 인-E 자신과 초{칙이

헤 딩' 민사사긴의 처 리건과에 대하어 리해

관게를 가지고있·울 겅우에는 그 사긴을 취

급처 리하는데 카가할수 飢다. 판사, 인vI

骨심원, 검사, 제핀·서기, 증인, il·정인,

봉역인. 헤석인은 해12' 사긴의 조사{l 리에

시 시로의 일-7-曾 심 曾구 입니·,

제14조 제1심재%l·에 추1·가하었던1 핀·시·, 인민

7심윈은 그 사긴을 다시 심 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십 제 핀·소w의 싱원으3'크 됨수 없다,

제18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

은 한 제판소의 성71으로 필수 일다,

제16조 소송딩'사자는 이 법 제13-15조의

사-H-가 있各 경t- 재반소에 핀·사. 인모171-

심원, 71사, W·서기 , 길·정인, 통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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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인올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

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 리불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 리를 시작한 다

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였을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다.

제17조 재 판소는 이 법 제13-15조의 사유

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테 대 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관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RI의 재 판소 성

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기)

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 라도 바꾸

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

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

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 체 한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사건은 2개월,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 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 리

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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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을 게산하어야 할 새-R·가 생긴 다음날부

터 계산한다, 소%·기간을 일로 정 한 겅우

는 UR의 24시叫시且 히미 월로 정한

경우에는 헤 딤· 꿩에 소송기간을 계신·하이

야 할 시·유가 셍긴 날과 %l-은닐', 그 런 날

이 엾울때에는 드[ g의 미-지 탄1- 날이 지나모·l

省·나는깃으旦 본다, 소송기긴·이 끝나는 날

이 국가적IA설이니· 인요임 . l 징-(애는 그

다음 칫 보동일이 지나민 習파}다.

제20조 소송깃', 싱'소장을 비룟한 소송문긴

을 1
10이 정 한 기긴이 뇨·니.기진에 112을

경우.에는 그 기간인·에 /깃으로 인정한다.

징 한 기간이 지난 깅%-에V 정당한 리-R-

기- 있-R- ·11는 제 판쇼기- C-.t 기 간-a- 
· 여

줄수 있다.

제2]조 소송비-g.에는 국기·수수료와 시.긴수

A비용이 속한다,

제22조 제 관岳비 IL는 제 핀-십 리에서C 조 서 ,

판唱시, 편·징시旻 만-l'- ,

제 3 장 소 송 당 사 지

저123조 소송담시·자V.는 3·i i직인 성 1·l!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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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

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

할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퓔요

한 중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수 있

다,

제25조 원고는 제기 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법위를 변경 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수 있다.

제26조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 (소개지)是 옮겼을 경우에는 재판소

에 알려야 한다.

제27조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

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엾는 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A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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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수 있다. 소송딩·사지·가 동의 하지 않읕

경우에도 자걱있는 당사자블 Y1고 또는 피

At로 인입 할수 있대.

저12B조 소송은 한 딩·사자 fE는 이러 당사자

가 한 당사자니. 어러 남시.지.를 상대로

거할수 있다. AL동 윈고나 피]1는 독자지

으i 1송宅위를 하며 소송al위를· 디·른 x-

동 윈고나 피고에게 맡긴수 있다,

제29조 제기된 사건의 칭구대상에 대하어

독립 인 청7권을 기.진 제3자는 O 소송

당사자를 상 로 이 I'b 제6장에 규정된 절

차에 띠-리. 소송을 제기 하고 제毛·에 찹기·할

수 있다. 제3지.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d 리.禮. 기.진 디..

제30조 제기된 사긴의 칭구대상에 데하여

독낌키인 弔구권욘 似으니· 제 핀·긷가에

하어 리해콴게暑·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2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칭, 핀·소의

절십에 tI:1-라 이미 제기된 시.긴을 심 리하는

데 참기.할수 있다. 이 깅A- 칭구를 포기,

승인, 빈겅 하거나 소송 딩·사자외. 최.헤 
'할수

飢으며 d·길의 집-%을 요구하거나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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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기할수 없다.

제31조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 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겯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 넘 어갔거나 소송당

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 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

진다.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 리안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격접하거나 대 리인을 통하여

한다. 미성인과 형위능력이 없는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 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 한

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송행위를

대 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 판심 리조서는 위잉장올 대신한다.

제34조 소송당사자가 대 리인에게 청구를 Y

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촤해하머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 한 소송헹위

를 말기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임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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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히야 한다.

제35조 소송 리인으.보는 빈호사 또는 소송

딩·사자의 위입을 반은자, h(1징대 리인이 핀

수 있다. 신거권을 박발당'%'l·자. 헴위능릭

이 없는자는 소송데 리인으로 될수 없다,

저1 4 장 悟 거

제35조+ 兮거로는 쇼송당사자의 말, 중인의

만, t거문서. 증기몰, 김·정긴과, 검중절

과 같은것이 될수 있다. 제판소는 민사사

긴의 취骨처리普 파학적인 ·증거에 기초하

어 하이야 한다,

제37조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시.실에 하

이 骨띵 하미 그에 필요한 중거를 제 판소에

내야 한다. 제 반소는 종거가 중분하지 봇

하다고 인정될 정-Y- 소송당시.자에게 다른

중거률 더 내게 힐·수 있다.

저138조 제관소는 사건내-2·을 징 빅-'히 2·]"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기初· 수71힐·수 있다,

제39조 소송딩·사자는 시·긴해견에 필요한 중

거를 제 핀·심 리骨 시키지·기진까지 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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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에

서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

로 검토 확인되여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41조 재판소는 관할지역 밖에서 증거를 수

집할 펼요가 있을 경우 그 것을 해당 재판

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

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 밖의 신체상 결함으로 해당 사

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혈수 없다.

제43조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널

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질못기록된 경우 그

에 대하여 고쳐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4조 증인은 해 당 사핀과 판련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

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제4E조 기관, 기업소. 단체 와 공민은 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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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시 요구하는 종거- 서나 중기-計을 제

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윈본을 낸수 없

율 경우에는 사본을 W수 있다. 이 경우에

는 공증을 w·아야 한다,

제47조 제판소는 사<1내. - 을 빔"히는데 진문

지식이 %요한 겅E-에는 핀·징으로 감정을

맡걸수 있다. 김-정을 1臧'기는 판정시에는

가정 할 대상파 내 -

, 기간-S- 빔'히이 가정

기관 또는 갈정인파 k그의 의%!-骨 지적 한다.

제48조 감정은 진문김-정기관에 맡·긴다, 진

문까정기관이 인을 경-7 애는 헤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조·1문지식이 있는자에

게 김'정을 밑'길수 있다,

제48조 거'정인은 김'징에 모-8-이 될 지·-亂曾

제 판소에 11.-구함수 있으미 다른 전문지이

이 요구되는 징우 헤당 전문일군울 붙어줄

깃을 요구할수 있다. 핀·시·의 슴인밑에 감

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김-징에 필

요한 네용을 불이볼%T 있으며 헌장전중에

침가합수 있다,

제50조 감정인은 1프'各 갑정을 정씩히 히·고

감정서를 제판소에 네미 제 판소의 s3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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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판싶 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王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판졍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얘게 감

정을 맡결수 있다.

제52조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 리

暑 시작하기전에 증인의 말. 증겨문서. 증

거물 같은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재

판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

하고 조서룰 만든다.

제 5 장 재 판 관 할

제53조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吟 할 사건

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경

우룔 제외한 재산분쟁사간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와 관린한 사

건

4. 민사상 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

실에 대 한 확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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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라에 민사제판진차로 해겯하도록 v-

정 한 사%:l

제54조 민사사긴의 제판은 9민제포f소에시

한다. 그러니. V (리 할시)제 판소는 도 (직 힐·

시) 안의 인민제 d·소1(健·에 속하는 이[보 사

긴이든지 직집 제펀·하거나 디‥븐 인민재포1-

소 에 보낸수 있다, 중잉·제%1소는 이떤 사

긴이岳지 지접 제판하기나 다谷 도 (적할시)

제 포1·소와 인민제 판소에 보낸수 있디-.

제55조 민사사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한하 제핀·소에시 한다. 거주지가 서로

다른 여러밍의 피고를 상대i 하어 진행 하

논 제관은 이<.t 한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

히·는 제 핀·소에시 한 .

제56조 다·8이 같은 사긴의 재핀·은 원<It의

기주지블 핀·'힐·하는 제 팬·소에서 한나,

1, 기)1, 기업소. 딘-제가 게 1겸적공민을 상

대로 하는 재%J·칭구사긴

2, 자니양우비, )
(
L 양且 칭구사건

3, {:1강에 헤를 주있거나 생1싱에 위힘-g-

준깃과 관린한 손해]1싱'칭211-시·%J

4. 1살이 비지 E-한 이 진이를 가架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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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

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

건

제57조 법인과 그 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

의 법률행위로 발생 한 사건의 재판은 볍률

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롤 관할하는 재판

소에서 한다.

제58조 부동샨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관은

그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59조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롄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곳이

나 짐이 닦은곳 또는 짐을 부친곳을 관할

하는 재판소에서 한다.

제60조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

나 체9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 할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 리를 시작한 재판소

에서 한다.

졔61조 재판소는 이 법 제55-59조를 어기

고 제기 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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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긴을 해당 재판소에 넘기야 한다, 제 닌·

십 리-趾 시작히-있거니· 다른 제핀·소로 L리

Ad거 받은 사긴은 다른 제판소에 y}긴수 餓

다.

제62조 인민 All·소는 자기 :린할에 속하C

사긴을 디.른 재판소에 보내여 해징하는깃

이 합리적이라)1 인정될 경7 IC (직省·시)

제판소의 숭인을 빈·아 헤 딤· 제판소에 보넬

수 있다. 사긴을 다른 도(직曾시)안의 제

관소에 보내리는 겅우에는 중앙재핀·소의

숭인을 t-身는다,

제 6 장 소송의 제기

제60조 기 진·, 기 입 소, 단체외 
-w1-민은 

민시-

상 권리, 리익을 AL호빌·기 위하이 제반소

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최, 공민의 리의을 보호하기 위하어 제

만소에 초송을 제기할·수 웠다,

제e4조 소송을 기하리는 당시·져·는 제무1·소

에 소송징-을 내야 한다.

제65조 소1은 당시·지·기- W 소송장을 제 판

1기. 짐7한 날에 재기된것A로 인정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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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

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 이외의 소

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

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

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녈는다.

제57조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것을 骨인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임장

S.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es조 다음과 같은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저]기할수 있다.

1. 자녀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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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깅에 
·헤를· 

쭈·있기니 셍띵에 위'唱을

준것과 긴.련한 손헤보상칭구사긴

3. 부1최헹위로 입 은 손해보상칭구사긴

4, 검사가 제기 하는 사긴

제69조 피)1는 제기된 소송의 윈고를 상데

로 및·소송을 기 항수 있다, l$소송온 재

판심 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범 제64조,

제66-67조의 질차애 따라 제기 한다, 그러

니. 시긴에 tf]-라 제핀심 리骨 시작한 디. 에

도 및'dc송을 제기 할수 있다,

제70조 재 Fl-소 71<·l,가 닌1 소송장各 키토

하고 이 l/] 제66-67조에 
-VI-정된 S.·7-骨

깆·牛지 못하있을 경%- 원고애게 필요한 기

간을 징 해주이 . 넌-비 한 집-읜- 고지y)1 한다,

정 준 기긴·인·에 볼비 한 7:]을 ]( 친 겅-7-에

는 제 핀·소가 소송깅·을 치-h- 빈'은 날에 소

송이 제기닌 깃으旦 j<l,다. 그러나 소송·징-

의 굴비한 집을 정 岳 기간안에 고치지

입·'RI-읍 겅-원에는 소송%f을 돌리 11넨1과.

제거조 제 핀·소C 기린 수 송의 내정·에 이

5[l 제66조의 사-R-기- 있을 겅-Y 에는 소송各

거부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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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

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한급 높

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

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

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

라 합치거나 갈라 재관할수 있다.

제 7 장 재 판 준 h l

제74조 만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 리하기 위

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제75조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븐을

5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주며 그에게 소송

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답변서

를 내게 한다. 덩볜서는 받은날부터 5일안

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저176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예서 사건해결

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

리와 관련한 수속상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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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7조 핀·사는 재펜·준비를 위하어 소송당사

자를 만날수 있다,

제7B조 판사는 제보(준비딘·게에서 팔요한 감

정을 맡기며 현지조시.偏- 할수 있다, 그러

나 중인을 및·대어놓고 사실사정을 확춤하

는 행위는 함수 叛다,

제79조 핀·사는 재핀·昏비단게에서 힌장검중

을 한수 있다. 현장검骨에는 소송딩사자와

소송관게자를 찹기·시킬수 있으녀 2Tg의 립

회인을 세운다.

제30조 판사는 중거불을 수)1 하있거나 헌장

짐종을 히·였을 경-원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초]%한 치.呵且 당시의 상테외· 특

깅. 구] W정과를 씨 야 하1·] 략도와 사진,

록화테프 같은것을 4쑤할수 있디·.

제허조 핀·사는 사건을 빌·온 111]부터 판결을

내 릴 떼까지의 띠L 딘·계에서니· 소송낭사

자의 신청 또논 자기의 짙심에 따라 판毛

으로 피고의 제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암j;<치분·은 헤딩 재신이 임이는 W결의 A
'4을 

보장할수 입다<·L 인징되는 겅우에 한

다. 제산을 투1'),L처분할데 대한 핀·징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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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은 해당 재 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S2조[ 재산담보처분이 필요餓게 되였거나

잘못되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에는 그것을

관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 한다.

제83조 판사는 재판준비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

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

산되였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

급되고있는 사건이 처 리되기전에는 해 당

사건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제Sd조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제1-2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 한 때부터, 제3·-

4호의 경우에 재판준비를 중지 한 사-7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겯심에 따라 재 판준비

를 계속할데 대 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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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중거률 ITl하는짓갈은 복짐·하고 많은

시간이 딜//되는 깅. 에는 핀·징으로 제 편·

섭리를 미룬다.

제103조 재 판쟝-E 사실심 리블 시작한다는

깃을 모1-린 다-S- 윈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빌'하개 하고 피고에게 답번읕 하게 한다.

제104조 제 판소는 겁시.의 의7-[울 $고 시.실

십 리순서를 징 한다.

제105조[ 소송당·시·자에 대 1 심 리는 재판장,

인1긴省·십윈, 검서·의 차레2로 하Ir] 그 짓이

끝나 ·l 소송딩'사자에게 시로 문하게 한

, 감정인 제 판징-의 숭안민에 1송1강'시.

자에개 질운·알수 있다.

저1 106조 %9]애 대 힌 섬 리는 7서에 띠-리.

it꽝씩 재 판정에 A·리 다 한다. 제 판장은 먼

지 종인이 ·tI-인이 들림일는가, 소兮낭사자

외. 이 10 괸·게에 있는가를 획·인하Cd 기짓만

을 하먼 뱁시 피임을 진다는싯-g- 일·리준다

·2- 사긴과 2린하이 일'고있는 사신을 말하

게 한다,

제107조 제판징-은 증인의 1밝'이 끝나먼. 2.1

증 )을 41 리히·이骨&1을 요/)L힌- 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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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 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

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

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 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 리하거나 증인올

맞대여 놓고 심 리할수 있다.

제10B조 재판소는 미성인을 중인으로 심 리

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 원 그 밖의

보호자를 립최시켜야 한다.

제]OS조 재판소는 재판심 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중인을 심 리하고 다음번 재판심 리

에 부르지 않을수 있다.

제110조 증인은 재판심 리가 끝나기전에 정

해진 장소를 떠낳수 없다, 재판장은 펼요

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 리한

중인을 재판심 리가 끝나기전에도 보썰수

있다.

제111조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중거를 수집하였거나 중인을 심 리한

경우 사실심 리에서 그 조 서를 읽고 검토하

여야 한다.

제112조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

56핑



우 소송딩·사자와 71사의 의진.읍 M<i'1 중인

에 대 한 1) 리를 그 민·둘수 있디·,

제113조 감징인에 대한 십 리늠 띤지 그 의

신분을 칙.인하고 감징결과들 1身하게 한 다

. 불 이1;L는 骨 ]A로 힌다. 소송관게지.는

제핀·장의 송인을 up·아 김-징인에게 불이볼

수 있다. 깁·징인이 칩-기·하지 않았을 겅우

에는 갑징서를 制]( 겁토하는 방7]으로 한

다,

제114t조 제관%는 사설심 리과정에 김'정을

할 필요가 기되기나 이미 한 {f정을 다

시하어야 힐· 필요가 있을 깅7에 제판심리

暑 미루고 판정으로 김·정음 밑·긴디·.

제1116조 중기 - 騷-피. ·즘기.g.시에 데 한 심 리.;2

그깃음 재인.정에 6고 해 당 당사자보부

리 섣멍을 듣고 질문하는 빙·빕으로 한다.

제11E조 제판장은 제 핀·추1 리과징에 제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헌장을 <중히.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A료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조시를 만들며 - 1깃운. 제판심 리에서 검旦

되여야 YI.전, 판정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117조 제 핀-A는 제 판심 리파정에 이 111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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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 제85-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

을 경우에뇬 그것을 심 리하고 해당한 판정

을 한다.

제113조 개판소는 리혼사건을 심 리할 경우

자녀양윽과 관련한 문제, 상대 방당사자의

부양문제 또는 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

를 심 리하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

당사자에게 더 보층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

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 송당사자. 인민

참삼원. 검사에게 사실심 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

의한 다음 사셜심 리를 끝마친다는깃을 알

린다,

제122조 재판장은 사실심 리가 끝난다음 소

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

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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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리- 다시 힌디·,

제123조 제 판장은 제판심 리가 F나1셴 그에

데 하이 소송관계 자碩·에게 알리고 d짐을

채텍하기 위하여 )민릭십우1둘과 骨께 합

의실로 간디·.

제124조 제관서기는 제판이 끝난날부터 3일

인·으旦 다%-피- 같은 내 - 으로 체관심리조

시를 만든다.

1. 재 7}-심 리닐자와 재핀·소1싱칭

2, 판소성묀, 제 핀·심 리 참가한 컴사,

제핀·시기의 이脅.

3. 시·긴띵

4. 핀·심 리장소. 재4·심 리의 공게 또는

비3"게 징 헝

5, 소송당사지.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 판소/리순서에 띠-라 제포1-소가 한 모튼

'4위

7. 소송판졔지.들이 제기 한 의건과 그돌이

한날

B, 제 핀·심 리과정에 제판소가 내 린 y{·정

9. 소{-낭사자가 미.지 t사으V. 한 tA

to. 1사의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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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

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

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헌이 있을 경우에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먼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

관장은 제기된 의견 옳은 경우에는 판정

으로 재판삼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한

경우에는 리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 s장 岳礎, 판정

저1]26조 재판소는 재판심 리에서 충분히 검

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

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공

화국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긴을 심 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에 다

음의 분제를 토의견정 한다.

1. 원고의 청구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2. 피고의 답변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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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기불과 담11처분한 재산에 대 한 처 리

를 어떻게 
'할젓인가

5. 소송비 - 을 3
( 구에게 인u}-나 부딤'시킬

깃인가

제12B조 팠절의 체텍은 재판소싱원들이 다

수가겯의 방법으그 한다. 다수의 의긴에

동의하지 않는 관사 또는 인만참심윈은 의

건서블 널7 있다. 의건시는 판걷을 내 El

t61) 읽지 않는다.

제123조 제판소는 디-음과 같은 판절·울 내 렌

다.

1, 칭구를 송인하는 판有

2, i - 를 거부하는 %J·결

저1130조 핀·소는 념-보치뵨한 제산에 데 한

문제를 정확히 처 리하여야 하뻐 종거문시,

중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恒 리주지 띵이.

야 힐· 것을 기득에 붙이거나 실 수하고 그

71-의 깃은 임자에게 놀·러주이야 한다, 충

기꿀을 임자에게 恒 리졸 겅A 에는 근거분

긴을 사건기록에 살여야 한나,

제131조 제핀·소는 소송비용문제를 다-8-과

e이 헤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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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숭인할 경우에는 피고에

게, 거부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당시킨

다.

2. 이 법 제68조에 兮정돤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퍼고애게

믈릴수 있다.

제132조 판결은 제판심 리가 끝나는 날에 내

린다.

제133조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

힌다.

1. 졔판심 리날자와 재판소멍칭

2. 재 판소성원, 재판싶 리에 참 )-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 판십 리장소, 재 판심 리의 공

개 또는 비긍개 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종거

7. 판결에서 의거 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 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산과 증거물의 처 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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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판견, 판징의 7]弔방11]과 상쇼, 
'링·의

질차

제134조 핀·견-色 조신217 의 1민1촤국의

이秒으보 전고한니·.

제135조 제관1·소눈 제판심 리피-정에 위t/1행위

률 발건하있읕 경우에 해당한 제재블 가할

메 데 한 조치를 취 할수 있다.

제136조 제 핀소는 나$-파 같- a - 경-위에 핀.정

으i 해짇한디..

1. 사긴을 이송하거나 1송당사자끌 비.TP-

는 징우-

2. 판사가 喜지·서 사건을 해걷하거나 제 핀.

준비단게에시 사건치 리를 끈r%는 경우

3. 제 3-심 리질차상 문제를 헤긷히·는 징p.

4. A송판게자의 신칭을 해짇하는 겅우

5. 재판십 리과징에 반진한 위1'h'행지에 대

하이 ·제재偏. 기.히.·는 겅A.

제137조 판정의 체이 Al'l-길의 체텍절차에

따른다. 제 VI-A 리질치와. A!Rftl 긴·단한 문

제를 처 리하는 VI·정-S- ZIl%J심 리조서에 져

이넣는 방1&]으)iL 한다,

제]3B조 제1심·제 판소는 이미 네 린 펜.%l.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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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

조 제4호에 해당한 판정과 자녀양육비. 부

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고칠수 있다,

제139조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

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

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

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40조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

본을 방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판결

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와 검사에게

준다.

제141조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견.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재판소에 제츨하

지 못한 자료도 計省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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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제1심제판소는 상소, 항의 기간이

지나면 상소징-. 
'링의서를 

해당 사긴기록과

함께 한급 높은 제 판소에 보 내야 한다.

제143조 조1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급 높은 검曾소, Y]사는 그 항의릅 취소

할수 있다.

저1144조 제][심재관소의 판결, 판징애 대하

이 싱-소暑 제기 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 판

이 시작됴1기전까저 0 깃을 취소할수 있다,

제145조 4걸은 다음과 같-足 떼에 획-정된다,

1. 상소, 함의가 일이 그 기간이 지난 tr])

2. 상소, 항의가 있있으나 제2심제%l-소기·

제}심제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때

3. 싱-소, 힝.의 한수 없는 xI.결을 1과 린 떼

제10장 제2심재관

제1%조 제2심제핀·에서는 상소, 힝·의 지료

와 사진기복에 근거하어 제1심제판소의 판

결. 핀-정이 Vh의 요구에 맞으머 과힉·직인

줌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진면적으로 Y]3료하

고 잘봇된 것을 Ill.로7]·는다,

제147조 제2심제 핀·은 관사 3th)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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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

와 검사가 침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

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 리날자는 제2심재

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

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

고 제기된 내용을 점토한 다음 소송당사자

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

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

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수 었다.

제150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관소의 판정,

판결이 옳게 내려凍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저1151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종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

도 판겯. 판정을 정확히 내 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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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2셈재관소는 다음과 같은 경 에

제1삼제 판소의 판짇, 판정을 취소하)1 그

사건을 다시 심 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4]재판소의 제판岳비단게 또는 재판심

리단게에 보닌1다.

1. 제 판소구성에시 보]을 이긴 경우

2. 사권해깅에 본질씨의의률 가지는 사신

올 51'히지 않았을 겅으

3. 제%BI 리에서 증기를 조사김토하지 M'

았거나 Q-l-허지지 嗚'은 사실에 기초하텄

을 경우

4. 소송당시·지.에게 소송상 권리를 1,L징·하

여주지 않았기나 소송당사자로 딜수 飯

논자블 싣고 IE는 괴 7.旦 하어 사긴·을

처 리한 겅-F

재1153조a 2심재핀·소는 제관)1 리과정에 이

71 제86조의 시.-7-趾 밥견하있을 경우에는

제1심제핀·소의 핀·절. 4징을 취소하고 사

긴을 기갹하V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십제보1·소는 제1심제6-초의 판짐,

핀·정을 취소하지 &율 경우A도 제1심제푸1-

의 부족집을 지키하뇬 판정을 미-로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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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판소가 한다. 저]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

와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검사가 참가하지 않있을 경우에도 재판심

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 리날자는 제2심재

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

자에게 알린다.

제148조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

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

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

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 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

건에 대한 새실심리는 할수 飢다.

제]SO조 제2심재판소논 제1심재판소의 판정 .

관결이 옳게 내려振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 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

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 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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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제2샘재판소는 다·운과 같은 경우

제1섬제 판소의 d·길.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어

제1십제관소의 제판준비딘·게 또는 재판심

리단게에 보낸다.

1. 제관소3%에서 1을 이건 경우

2, 시권해졍에 11질서의의을 가지는 사실

을 計히지 않았을 경우

3. 제판심 리에서 증기를 조사김토하지 않

았거나 밝히지지 않은 사신에 기초하있

을 겅우

4. 소송당사지페게 소송상 권리를 보장하

이주지 &있%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飯

는자를 WV. yE는 피고로 하어 사v·1을

처 리한 깅-Y-

제153조 제2)]제 핀·소0 제핀·심 리과정애 이

법 제B6조의 사유-趾 반긴하였을 ·징우에는

제R제{(l%소의 핀4. 빈·정을 취소하고 사

긴을 기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 제2심제 핀·소는 제1심제 판소의 판전,

핀.정을 취소히·지 않을 겅우에도 제1심 판

의 무<접을 지리하는 판징을 따보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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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55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 할수 餓다,

제11장 비 상 상 소

제156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비상

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 비상상소는 법을 본릴적으로 어겼

다는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경우 언제든

지 할수 있다.

제158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0조 중앙재 판소 소장 또는 중앙겉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워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

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

을 정지시킬수 있다. 중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賊다.

제160조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

기를 신청하기 위 하여 자기 콴할안에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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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된 사긴기록욤 요7할수 있다, 사긴기륵

에시 비상상소제기의 사-S-플 발긴하었을

겅-(에는 딩·한 의긴合 붙여 중앙제관소

소 장 또는 중앙검卷·소 소징에게 보네r%] 그

사우·를 1$진하지 못하았을 정우애는 사긴

기록을 헤 당 제판소에 돌리보넨다.

제1티조 소송닝·시.자와 사긴句김에 리헤판게

가 앴는자는 
'베당 

제 판소 또는 검曾소에

비싱·상소를 제기 하이줄것을 신칭 할수 있다,

저1]S2조 중임-제4-d 이외의 모든 제 판소의

핀·길, 판징 대힌. 비싱·싱·소사긴은 중암제

판소 판사 3밍으且 3L성된 제핀·소에시, 중

앙재%1소의 펀·궐, 판정에 대 한 비兮兮소사

건은 중앙제판소 판시최의에서 심 리헤점한

다,

제153조 중앙제핀·소 관시·회의는 중앙채핀소

소장, 부소장, 반시曾且 ·고성 한다. 판사최

의는 그 성원 전윈의 3분의 2이싱·이 침·가

하이야 성 립되rr] 판징은 참가한 성원의 다

수가唱로 체택한다. 판시·회의의 집-행은 중

잉·제관소 소 장이 한다,

제IS4조 중앙재핀·소 팬·시·최의애는 중잉·z:]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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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 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잘가한다. 비

상상소사건의 심 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

찰소에 알린다.

제165조 비상상소사건의 심 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 찰

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읗 듣는 방법으

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

다,

제166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관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볜경. 취소된 경우 집

행한 재산에 대 한 처 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심

제157조 재심은 다음과 같은 세 사실이 나

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 잡
'

기위하여 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

짓이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 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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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판- 習·w 디.음에 알리진 겅-

3. 소송딩-시-자 EL는 제판소싱원이 사긴헤

걸 엉힝·을 骨수 있]2- 위119헹위를 하있

다는 것이 g-)된 경우

4. 이미 춰소된 판건, %1정이나 % l 가기관

의 김졍. 지시에 근거하어 핀·질, 핀-정올

t-l] 鼓다는 깃이 씩·-沙된 경우

저11SB조 제심은. 중앙재 핀·소 소장 또는 1잉-

검찰소 소장이 증앙제판소에 제기 한다,

저1169조 제 판소외. 김 찬소는 필요힌. 깅우

심의 제기-醜. 산칭 한수 있다, 제심의 제기

신청은 한骨퓨-F Zl]씬초외· A:1 曾소에 한다,

제170조 소송딩사자 IE는 리해%1게를 가지

는 제 자는 체소1율 제기하여풀깃을 헤 당

제 핀-소 또는 검 曾소에 신칭한수 있다. 제

Ai 기신칭은 헤 당 사-3-를 안 날)p.티 3게

월안으로 하rr] 신청서예는 증거자료를 Ai

이 이· 한다.

제]거조 제 제 기신칭을 반은. 게판소 flL는

71有·소는 1게省안.으12. )길$축't 조 사-謁· 하고

그 리-R-가 징딩·省· 경-7 해 당한 의긴을 빗·

이 중잉·제 <l.소. s',는 중잉·검 찬소01] a,).네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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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曾 4우%]는 6정 또는 결 으旦 거부

한다.

제172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

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 리해결한다. 재심사

건의 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

다.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 재심사건의 심 리는 사견보고를 하

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중앙검찰

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중앙개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

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

에 보내여 다시 심 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

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제13장 판결, 판점의 집행

저1175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

한다. 판결, 판정의 집행은 재판소 집행원

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

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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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에 웅헤야 한다.

제176조 제산칭구애 대 한 A(l·결, 핀·정이 착

정되먼 그 판짐. 핀.정을 내 린 재판소의 판

사는 자기의 징심 T는 소송닝'사지·, 김사

의 신청에 [내라 집행문을 번·骨'한다. 집

宅문일·骨에 대 한 신칭은 판킬, 판정이 획·

정린 날부티 2게임안으로 하어야 한다. 집

4원은 7]헹문을 반은 날부티 t게省안으로

그것을 처 리하이야 한다,

제177조 집헹원은 집弔헹위름 骨 경우 의31

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제산에 대하여 지직할수 있다,

제178조 기판,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11행 은 臧 탕 -9.s{응 移하어 한다. 해 탕 -S

헹은 집헹문을 발은 Id부티 10일안으로 7J

헹 하고 그 정헝을 포]q원에게 일'려야 한다,

제179조, 판시·는 다음과 같은 징우에 일징한

기간 칩행을 중지시킬수 있디..

1, 빚을 문이야 할 자에게 고 리 하어야 할

사정이 있을 걱우

2, c$민9 소송담사자가 서보 71-의하여 겨

헹의 중지를 신칭 하었-털· 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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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할수 없는 경우

제180조 집행윈은 집행이 끝난다음 해당 절

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

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I,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판정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후 집행을 신청하였

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 한 신청

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

는 제3자는 길행원이 속한 채판소에 의곈

을 제기 할수 었다. 의견을 제기 받는 재판

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

것을 심 리해결하여야 한다. 재 관소의 판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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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억지데 중계무 규정

1%5. 7. 15 징-'03 LIl성t22 - l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유겅제%L%지대 중개)>L

역릴시를 세우며 -7게무역7]자들의 합11!1적

권리외. 리익울 보호하<d 세게 이러 나라늘·

과 대외경제판기]骨 익·데 빌·진시키기 위하0·1

지1정 
-한·디·.

제 2 조 중게무역- 이 나라의 짓을 가저 다

지 나라에 넘기]( 저 나라의 깃을 가저다

이 나라에 넘기는 S'-역이다.

제 3 조 공촤국의 부익 회사4< 자유경제무역

지대 (이 아레무니는 지대 라 한다,) 안에서

4계무억 활동을 힐 수 있다.

다른 나라의 회사骨도 지대안에 제사른 설

치하거나 대 리인을 E고 중게 역巷·동을

할 수 있다.

지대에서 중기]j/-%촬동을 하리논 7촤국의

무악최사와 다·랜 니.리. 최시의 지시., 대 리

연은 지대세AA페 새핀.%록을 하여야 
'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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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지대에서 합법적인 중계무역 활동을

하는 공화국의 무역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

의 지사, 대 리인(이 아래부터는 중계무역

업자라 한다,)은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중게무역업자는 공화국의 해당 법과 규정

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저1 5조 지대중계무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

악과 지도는 자유경제무역지대당국이 한다,

제 6조 이 규정은 중계무역업자에게 적용한다.

제 2장 중계무역품의 반출입

제 7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제 8 조 반출입하는 중계무역품의 출하지, 수

량, 원산지, 상표조긴은 제한하지 않는다. .

제 9조 나라의 안전에 저애를 주거나 사람

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물에 피해를 줄 수

였는 중계무역품은 반입할 수 없다,

제10조 중계무역품의 반출입은 국가가 정 한

통로로만 하여야 한다.

저111조 중계무역품을 반출입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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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유겅제무엑지대 세관(o'l 아레부티

는 지대세괸·이 라 한디..)o]) 반출입신고서를

네야 한다,

제12조 중게무8폼의 반츨7]신-%1논 중계무

억입지-의 세핀·신고원이 하여야 한다,

저113조 중게무익품에 대 하여서는 괸세를 면

제 한다.

지대안이나 지대밥의 공회.국렁억안·에 중게

무익품을 핀·메하는 경-Y 에는 괍세를 적各

한다.

제 3 장 중계무역營의 보관 賀 2 l-공

제114조 중 무억품은 창고, 야적장과 같各

省정 
'한 

)i%,71·시설음 같춘 4-소에 만 보%IE할

수 있다.

제IS조 중게무억품의 hL관기간은 2녠을 넘

을 수 일다,

특빌 한 경우 세핀·의 송인을 반이. 6개월까

지 보관기간을 언징·할 수 있다.

저116조 중개무억품의 J,L관기간을 언장하려는

경우에는 보핀·기간이 잘나기 10인전에 보판기

간연징신칭시를 지대세毛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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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세관은 보관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

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중계무역품의 보 관료는 짐압자가 부

담한다.

제16조 중계무역품은 제품의 성질을 변화시

키지 않는 범위의 선별. 포장. 조립과 같

은 가공을 할 수 있다.

제19조 중계무역품을 가공하려는 경으에는

가공대상, 가공내용, 가공자 및 가공장소,

가공기간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

관에 내야 한다,

제20조 중계무역품의 가공은 중계 역 업자

가 하거나 지대안의 기업들에 위 탁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 중계무역품은 공촤국령역안의 무역

기관과 의국안투자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품명, 수량, 넘겨주는

시기 같은 것을 밝힌 신고서를 지대세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중계두역품은 지대안에서 일정한 수

량을 견본으로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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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한 수량의 긴딛-을 판메하었을 겅우에

는 중 무익품반출신고서에 렁수종을 침부

하이야 한다.

저1 4 장 감독통제

저123조 중개나억폽의 반출71, 보관 및 가공

에 데 한 1독·)공제1 지대세표p이 힌.더,

제24조 지대새관의 김· {제 L]1용은 다음과

같다,

f. 반입이 금지된 %Vi]V익품이 曾이오지

않는가를 김-%'릴다,

2. 반입되띨던 중 무억품의 품종파 수량

이 정 叫히 반魯되는가를 감·옥한다.

3. 중게무%품을 지징 된 장 에 정확히 u

A 하)1 있논가를 김'A-한다.

4. 중게무억품을 지대세판에 신고한 내용에

맛게 가공하고 웅리이는가를 감독한다.

제25조 다-H-피e 71은. 경- 에는 1, 000- 1. 500

원의 빌참을 불리거나 骨게31(억骨을 骨수

한다,

1. 지대안에 들이오지 봇하>11 되여있는 h-

자롤 들어오.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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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계무역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3. 중계무역품을 소 매 (견본판매는 제외)하

는 경우

4. 지대세콴에 신고하지 앓고 중계무역품

을 가공하는 경우

제2S조 중계무역사 과 관롄하여 의견이 있

을 경우에는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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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청부겐실兮정

1996. 7, ]5 졍V . l 결정으艮 舍인

제 1 장 월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f 자유겅 무억지대안의 칭

부긴선에 대 한 제도치. 질서를 세우미 칭부

긴씬各 왼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외국인平지.기업, 와국기오1, 외국인.

7화국 렁역 %l.j-에 거주하는 조신동포(이 아

레부터는 긴설주라 한다,)는 자-H-겅제무역

지데 (이 아레부티는 지대 라 한다.)의 긴일

대상에 대 한 설게를 주문하거나 긴설을 위

터·함 수 있다,

제 3조 주문씰·아하는 실게, 위딕'받아하는

긴설 (이 아래부티는 칭부건설이 라 한다.)

E -牙파국의 설게기업소 또늠 건설기H]소

가 한다.

되국인투자기71파 외국투자가도 칭부긴싣

을 할 수 있다,

저1 4 조 긴설대싱에는 긴물과 시섣물을 새로

건설하는 대상파 긴선물을 게축, 이게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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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복구, 개건, 확장하는 대상이 포함

된다.

제 5 조 대상설계를 주문받는 기업소(이 아

래부터는 설계사업소라 한다,>, 대상건설

을 위탁받는 기업소(이 아래부터는 시공주

라 한다.)는 주문설계 또는 청부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기능로력과 현대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시공주는 독자적인 경영단위로 활동

하며 자체로 채산을 맞추어야 한다.

제 7 조 청부건설과 관련한 물자의 가격과

운임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한다.

제 e 조 건설대상에 대한 설계의 주문, 청부

긴설, 건설로력과 건설자재, 건설기계의

보장과 같은 필요한 봉사는 자유경제무역

지대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

다.)을 통하여 제공방을 수 있다.

제 e조 청부건설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에는 중앙건실감독기관

과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포함된다,

제10조 이 규정은 건설주와 설계사업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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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주暑 비롯한 칭부건션과 판린한 기관,

기업소에 적핑-한다.

제 2 장 건설대상의 즈문설계

제11조 긴설대싱이 주문섭게는 긴실멍시서

에 근거하이 만든다.

긴섣주는 대상긴섬合 위한 싣게를 주닐-하기나

만들기진에 긴싣띵시서-趾 발아야 한다,

제12조 건설떵시서普 반으리고 
'알 

깅7에는

긴설썽시서 발급신칭시를 지데긴션갑독기

관에 야 한다,

긴실명시시 %s·曾신칭서에는 건섣주떨. 국

적, 41실대상멍, 긴셜위치. 건싣부지먼적,

s-괴. 전기 및 염의 소.요 량. ·村-자의 수송링.

건심대상의 규모와 능력을 밝히2ti 토지 리

2중사뵨을 침부하이야 한다.

제13조 지대긴설감叫기판은 조1설띵시시 발로

신청시릍 접수한 날부티 30 인인·으로 검見

하<It 
·헤 당'한 대첵을 세워야 한다,

d셜총平지.액이 2,000만웃1이상·의 건실 싱·

에 대 한 긴철린시서-는 중兮긴신骨독기핀4

합의暑 번·아야 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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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명시서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없

이 고칠 수 없다.

제14조 건설주와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

暑 자체로 하거나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설계사업소에 주문할 수 앴다.

대상건설의 설계에는 과제설계(형성설계)

와 기술설계(기본설계)가 포함된다.

제15조 건설대상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건설

주 또는 시공주는 셜계사업소와 주문설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문설게계약서에는 주문자명, 국적. 건설

대상명, 건설위치, 건설대상의 능력과 兮

모, 건설대상의 착공 및 준공 년도. 설계

단계. 건설물의 구조 및 형식, 설계 볜동

과 중지, 설계비의 지불, 설계문건의 부수,

섣계문건의 양도낳자, 계약위 반에 대 한 책

임, 분쟁해결과 같은 펄요한 내용을 밝히

고 견설명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설계사업소는 계약된 건설대상의 설계

가운데서 건설측량지질조사, 비규격설비셜계

와 같은 알부 대상의 설계를 다른 설계사업소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대상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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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게게약에 맞게 위탁설게게약을 맺이야 한다.

제17조 긴선대상에 데'한 추문신게의 일부

네옹은 당사지·曾 사이에 헙의하여 고칠 수

있다,

제16조 불가피한 사정으로 긴설대상의 주문

설게를 중지하리고 할 겅7-에는 상대방 당

사자에게 昏지한 다·S- {1신내상에 대한 주

문선게게약의 리헹데책을 췽의하여야 한다.

제19조 설기1사업소는 다른 섣게사업소에 위

탁한 긴섣대상의 위탁실게를 종합하여 건

설대상-의 주문설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건설대상의 주문선게는 주문자와 합의하이

야 한다.

제20조 과 섣계는 국가긴선/l'독기만파 %14

의하여야 한다.

건섣총투지.규모가2.000만워이.래 건설대상

의 과제 섣게 대한 합의는 지대 긴섣감-叫

기관이, 긴설총平지·규모가 2, 000만윈이상

긴설대싱·의 파제선게에 대한 합의는 중잉·

긴설갑可기관이 한다,

제기조 긴설대상의 설게비는 설게문긴을 넘기

밤은 날부티 10일안2로 칭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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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는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 한다,

제 3장 대상건설
t

제22조 건설대상에 대한 청부건섣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시공주명, 소 재지. 건설능력

과 같은 내용을 밝힌 청부건설업신청서를

지대당국에 내야 한다.

제23조 지대당국은 청부건설업션청서를 접

수한 날부터 10일안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부받은 대상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설허가는 지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 건설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건셜허가신천서를 지대건설감독기관에 내

야 한다.

건설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국적, 건설

대상명과 능력, 건설위치. 건설총平자액,

건설 착공년도와 준공년도를 밝히고 기업

창설숭인서나투자승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설계문건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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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부하이야 한다.

제2B조 지대긴션깁·%기괸은 긴·8히가신칭서

를 거수한 날부터 10일인패 김토'하<it 긴실

허기·骨 승인히.거나 부진하어야 한다.

긴선허기·를 받었-合 겅우에뇨. 긴션허기‥'t을

1실'骨힌디·.

긴선-허가暑 骨지 않은 건신대상·S 착공할

록c 일다.

제27조 긴선주는 긴설허가를 1쏘은 다음 해

당 긴설대상에 대 한 긴선닝시측량各 지데

긴실깁·독기핀.에 의뢰하어야 한다.

제2S조 긴설주는 긴싣데샹의 실게에 근거하

여 건싣총투자액을 긷정한 음 대상긴설

을 주문하어야 한다.

제28조, 시공주는 대싱·건섣피- 관린한 수문지

, 기상기후 지.료외· 긴선작71 량, 물자수

송턍, 공사조긴파 같은 자료普 료헤'하어야

한다,

제30조 칭부진션은 긴선주외· 시공주사이에

대상긴신과 핀·린한 게약을 )꾀고 한다.

칭부건설게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S-을

W'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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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1, 건설 대상명과 능력

2. 건설총平자액 또는 공사작업량단가

3, 건설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단계별 완공

시기 포함)

4. 건설자금의 지불 시기 및 방법

5. 건설공사의 변경. 중지와 그 처 리방법

6. 보장 또는 대여할 건설자재, 건설기개.

설비. 비품의 명세, 인도 시기, 방법

7. 긴설물의 질보증 기간과 방법

8, 계약위반에 대한 책잉

9. 간설부지안에 있는 건물과 시설물의 철

거 및 이설 비용과 그 부담관계

10.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u. 이 밖에 필요한 내용

제31조 건셜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다음

건설명시서, 건설대상의 셜계문건, 건설허

가문건. 토지리옹중같은것을 시공주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2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일부를 다른

시공주에게 건설을 위탁할 수 였다. 이 경

우 건설주와 합의하고 청부건설계약에 맞

게 하청부건설계약을 맺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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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장주는 71설주가 JA장·하지 k하C

건설자제와. 대상선비, f]] 을 자채로 15는

무역기관에 위타하이 수입히-거나 지대당국

을 통하여 '헤징하미 
대상'선비의 4 립을 다

른 나라 기업에 위 탁하이 할 수 있디..

제制조 데상긴설은 자-i경제꾸·역지대 긴설

과 괸·헌한 빕규1시에 ICI-라 한다,

제35조 건설주는 키죠] 또는 지뎨당국의 인'

선을 밭아 d선감독윈을 선정 할 수 있다.

이 겅우 시공주에게 선정된 긴설김독원을

알러주이야 한다.

제36조 긴섣감독원은 칭부건실계익;시와 설

게문긴의 멈위안애서 긴설주불 데신하여

대싱-긴실을 71'특히.며 그에 데 하어 긴설7

앞에 첵7]진다.

제37조 시공주는 긴선현장데 리연을 정하고

긴설주에게 알려주이야 한다.

긴성헌장데 리인은 데상·긴선에 대骨 시공지

도피· 기술관리를 1身아한다.

제3S조 d설주는 시고t주에게 대상긴설완공

을 담보하는 두0,L骨과 꽁사완성뵤중인을

세울짓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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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설계문건과 청

부건설계약서의 요구에 맞게 대상건셜을

완공하여야 한다.

제40조 건설주는 청부건설계약을 맺은 낟부

터 10일안에 건설총투자액의 30%에 해당

한 선불금을 시공주에게 주어야 한다.

제41조 선불금은 청부긴설대상의 자재와 설

비, 로동보수, 임대료. 동력벼. 수송비,

가설비와 이밖에 건설주가 인정 하는 항목

에만 써야 한다.

제42조 시공주는 견설현장총계획도에 근거

하여 건설현장을 전개하며 건설장을 의부

와 차단하고 지대의 촨경보호대책과 건설

장주변에 있는 인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3조 설계문건과 공사현장상태가 차이나

거나 설계분건에 오차가 있을 경우와 예견

하지 않은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

셜감독욍과 협의하여 처 리한다.

제44조 긴설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를

일시 또는 완전히 중지시키고 차후대책을

시공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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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공주의 첵임으로 대상긴셜을 정 한 기

간인페 왼.공할 수 일다고 . 1정되는 겅-7-

2, 吟공기인이 지났-으나 징당한 리유일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겅-f

3, d설대)g-을 설게데旦 Y·성 할 수 없다V

인정되는 겅A

제45조 시{주논 骨가'항럭직인 시·A1 정한

공사기간에 대싱-긴선을 W·성핥 그% 입을 경우

7그에 대하어 긴션주애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S조 시공주-C 긴선주의 첵임으로 <1설공

사를 할 수 飢기니. 91게 되는 손해가 클이

날 것으로 인정되e. 징-( 긴실공사블 일시

Y는 완전히 중지하w교 긴설주외· 헙의하이

헤결히펴야 한다,

제4y조 시공주는 다음과 람F 경우· 데싱-긴실

에 나타난 긴%l-에 데하여 책RJ지지 W'는다.

I, 건설김-y 원의 시고t·지35에 따라 시끙하

었을 겸- 피. 긴실주 또는 긴설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곰1 
· 111y)- 건선지·재, 대상선

비로 시-V하있을 겅우

2. d %,l·독원이 김시· 또는 시힘한 긴설자

제로 시장하었을 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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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주 또는 건설감 원의 책임에 의하

여 건설이 진행되옜을 경우

제48丑 시공이 끝난 공정은 건설감독毛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9조 시공주는 시공이 끔난 공정에 쓰인

자금을 건설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간설주는 시공주가 청구하는 자급을 지

불하여야 한다.

제50조 건설주는 시공주의 책임으로 대상건

설을 완공할 수 었는 경우 건설공사완성보

증인에게 건설을 완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S1조 대상건설을 완전히 중지하는 통지가

있을 경우 청부건설계약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설물. 건설자재와 대상설비. 비품

은 건설주와 시공주가 협의하여 처 리한다.

제52조 시공주는 종업원과 건설물, 대상건

설에 쓰 이는 설비 및 물자의 안전과 손해

를 담보하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4 장 건설물의 준공 賀 인도

제53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청부건설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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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을 경우 종 l-적인 7]시.骨 하고 데상긴선

의 완공昏지서-趾 긴실주에게 보대야 한니..

제54조 긴실주는 대상건힐의 완공통지서를

발은 다 - 준고i·검사성우1으旦 긴축, 섕)산기

슬공정, 진기, 체신, 난빙', 상하수도외· 같

은 전문부문의 검사성원을 지대당3에 의

뢰할 수 있다.

지대 당국은 긴싣주의 의뢰에 따리. 헤낭 진

E-부문의 일군各 보장해 주이야 한다,

제85조 건실주는 건션대상에 대한 준공7]사

暑 끝낸 날부리 20일안으로 해당 건일불을

넘기 받은 다음 그 길과暑 지대긴설감독기

관에 안려야 한다, 이 졍A- 지대긴섭깁·독

기핀-은 솬공펀 긴선·s-의 기 술싱·데-趾 확인

하여야 한다,

제55조 긴실주는 긴설뭉을 %4겨받은 날부티

30일안으로 칭부긴실자骨을 청산하이야 한다.

제57조 긴싣주는 공사의 인부 대싱·이 완공

되였거나 완공되기진이 라도 시공주와 헙의

하)1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58조 긴설물의 질보중기간은 1닌으로 한다.

질뵤중기간은 긴싣주피- 시장주가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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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일 수 있다.

대상설비의 질보증기간은 대상셜비제작자

가 정한데 따른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는 국가

건설강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당사자가 보수하거나 보상한다.

제59조 건설주는 완성된 건설물을 넘겨방은

날부터 20일안에 지대당국에 건설물을 등

록하여야 한다.

제so조 전문청부건설기업이 아닌 지대 밖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시공주는 청부받은

건설대상이 없을 경우 지대안에서 철수하

여야 한다.

제 5 장 건설감독 및 분쨍해결

제el조 국가건설감독겨판은 시공주와 건설

주가 건설부문의 법과 규정을 정 확히 지키

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갑독통제하

여야 한다,

제62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 ooo-

1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변상, 몰수와 같

은 제재를 주며 어건 헝위가 엄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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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는 -alt 
i fE는 힝사적 첵 7]읍 진다.

제E3조 청부긴셜파 3RI 
·l. 

의견상이는 
'헙의

의 방hil으로 헤項한다.

·힙의의 
방71으로 해긷항 수 飢는 분쟁분제

는 공화국의 $제 또는 T;5사소송 전차로

헤결한다.

당사자.曾의 힙.의예 띠.라 제3국의 중제기관

에 제기하여 분4문제-趾 해짇管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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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숭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관

광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

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관광을 통한 친선

협조관계를 더욱 叫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조 외국인과 공화국령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관광객이라

한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여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서 콴광을 자유릅 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정 한 질서에 따라 지대밖의 공화

국령역 안에서도 관광을 할 수 았다.

관광에는 려헹을 통한 구경. 인식. 휴양.

연구, 오락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제 3 조 관광은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관광협정 또는 자

유경제무역지대애서 관광려행을 조 하는

699



최사(이 아래부터는 지대 괜·꽝려헹사라 한

다.) 와 다론 나리.의 관굉회사, 기관, 기업

체. 단체 및 게인 시.이애 l 요. 권·W게익2에

ttl-라 한다.

제 4 조 관)A-은 지주, 펑회·, 친선의 리넘1쇤

에 국직, 민족, 징견, 신항에 판게일이 나

라리. 지역, 게인늘 사이01) 서旦 리해하]1

허허, 교류하는 YI 에서 한다.

제 5 조 관광객의 지대魯입은 자유겅 무역

지대 관광리il송인문%J에 따라 한다.

t2V리-s숭인문긴에는 지·-H-경제-7억지

핀·굉·판리기괸·(이 이.레부티는 지대핀·굉-핀·리

기진이라 한다,)이나 헤당 권한있는 기관

이 1으'-g-한 괸-굉-w 또는 괸·펭·리-헹骨피- 길'-C

좀닝문긴이 포함된디·.

제 6 조 판굉·꺼의 신빈안전은 빕럭으로 to-보

된다, 관팡비은 펀·굉·려'Arn-S-사, 생윈-%사, 의

료딪-사외· 갈온. 필요한 봉사를 보장받는다,

제 7 조 국가4팡지도기관과 지대관핑·핀·리기

판은 국제러인 괜·팡추세에 맞게 다른 나라

외· 세게 및 지억직 헙조기구, 제기구들피.

판핑·분야에서 교-iT와 
'헙조暑 

날진시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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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

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의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가는 합영. 합작의 형

식으로 투자하여 지대에서 관광지와 관광대

상을 개발하거나 관광봉사업을 할 수 있다.

제 9조 지대관광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

과 관리는 국가관광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대관광관럭기관이 한다.

제 2 장 관광더행

제10조 관광려행은 단체 별로 하거나 개 省적

으로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의사와 요구

에 따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관광객은 체류지의 관광회사 또는

관광을 적접 조직하는 해당 나라의 기관,

기업체. 단체를 통하여 지대관광려행사에

관광려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寺려행신청문건에는 이름, 성 별, 생녠월

일, 만족별, 국적, 거주지, 직장. 적위,

려권 종류 및 번호, 관광기간, 관광지. 관

광증을 받을 장소(나라 또는 대표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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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와 잡은 내-i을 밝히야 하다,

제12조 지대관긱·리헹사는 판꽝리헹신징문긴

을 접수한 날부터 3 인안으j& 겁토하고 처

리하여야 하다.

판핑·리행(의는 시먼이나 모 사전신, 인

전신으旦 할 순 있다,

제13조 관필·Zl이 지대 軒의 공최.국1억으로

관팡리'헹올 하러고 管 경우에는 지대판광

리w행사에 신청하이야 한다. 이 진우 지대

관핑·리%사는 24시간안으로 괸·팡러'행을 맞

물리야 한다.

제녀조 지대관광%rI·리기%Ii과지대귄·팡러4사,

지데관핑·봉사기업(리<l(l·. 식 당, 운수, 침·관

내상. 상징 , 유피오릭'시설 짙은 칫을 운엉

하는 기업)은 핀·팡객의 셍떵과 재산을 칠

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 3꽝2긔-t 지대의 게 발, 平자, 기업

창실 및 운엉, 과학기술고(류 賀 경제거래

와 관린한 문제를 해당· 기관, 기오]소, 외

국인平자기71 및 외국인피. 입의하거나 그

와 핀·긷한 계악을 멧을 수 있다,

제16조 판굉·/은 괸방러핵기간에 공회·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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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 사회질서를 지키고 주민들의

례의도덕과 생활풍습 같은 것을 존중하여

야 하며 관광려행을 그 어떤 불순한 목적

에 리용하저 말아야 한다.

제17조 관광객은 관광대상, 관광자원을 못

쓰게 만들거나 관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장 관광 營)l%i 및 료급

제18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지대관광려행사

또는 관광객과 계약을 맺고 그 에 따라 봉

사를 하여야 한다.

제IS조 지대관광려행사와 지대관광봉사기업

은 관광봉사 시설과 설비를 관광수요에 맞

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관광객은 관광봉사를 계약대로 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제20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이 배낭식

천막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가지

고 오는 경우 그에게 숙박용지를 보장해주

어야 한다.

제21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밖의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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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대에 왔던 외국인, 궁최.국렁역8.j-에

거주하1[ 있는 조선동포가 관광을 신칭하

는 경우 괸·광꽁사普 7키 하여야 한다,

제22조 생1징이 위d한 괸·진-객이 셍破을 정

우에는 필요한 구骨대책各 세위야 한다.

이 정우 치료에 든 비핑-은 닝'사자들의 합

의에 f다라 처 리한다.

제더조 관팡且검·은 게약딕'사자들이 서로 71

의하어 정하1새 관괭·)J(이 입국하기진에 지

볼하여야 한다, 부독이한 겅우에는 칫 인·

내지짐에시 지달할 수도 있다.

제24조 지데관픽·리'행사는 지대관팡봉사기업

과 봉사개약을 맺있을 겅벅 게약에 1다라

한 님-시·비-趾 지 분히·어 야 힐·吟.

제 4 장 관광관리

제2S조 관팡과 핀·린한 사업은 지대관광판리

기판, 지대관필-리헹시·, 지데권·굉·봉사기립

이 한다,

제26조 지데괸3-판리기포[-C 지대관骨개 빌·게

획의 작성 및 실헹. 데외판광시장의 조사

및 확대, 대외판괭·선전, 관1·봉사著·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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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조졀 및 감독, 관광려행의 승인, 관

광봉사일군의 양성, 관광업에 대한 합의.

이밖에 관광과 관런한 사업을 한다.

제27조 지대관광려행사는 관광객의 접수와

안내. 봉사맞물림과 같은 관광봉사조 을

하며 관광봉사정형울 종합하여 분기 1차씩

지대관광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B조 지대관광봉사기업은 관광객들에 대

한 여러가지 관광봉사를 하며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정형, 봉사시설리용정형과

같은 자료를 달마다 1차씩 지대관광관리

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지대안의 기관, 기업소와 외국인平

자기업. 외국인이 지대안에서 전문으로 관

광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대관광관리기

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대 著의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기관,

기 업소와 외국인투자기 업 . 외국早자가가

지대안에서 관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져

대관광관리기관과 미 리 합의 한 다음 공촤

국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한 법규법에

따라 관광기업을 창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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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관, 기71소외· 외국인平자기71, 외

국平자기·가 지대안의 관광지와 핀)깅·대상을

개 Iz·하거나 그에 대 한 소게를 하려고 한

격우에는 지대괸굉·관리기핀·과 fl·의하이야

한디·.

제32조 지뎨판팡간리기괸-은 핑요한 징-Y 지

대관굉·려唱사외· 지대판청{-시·기입의 6굉-

-S·사정힝을 검얻할 수 있디·. 이 겅t 헤당

기판은 11일에 필요한 조긴을 보장하이야

한吟,

제 6 장 저1제 및 使恒해결
a

제33조 ·지레관T·리헹사와 지대관굉·봉사기y]

- 게 약조건대로 d팡닐.사를 하지 않을 경

우 헤 딩·한 위약금 또는 손해보상픔을 물이

야 한다.

제34조 이 ·v'/·정을 이械을 깅7에는 정도에

따라 우!상.q--7-. 손헤j,L상과 권‥완 민사리첵

임을 지우기나 500- 1만원의 1敍금을 불리

미 이긴 헹위가 71중할 격7에는 헹징직

Y는 힝시.져 케임을 진나,

제36조 A[l·핑-사RI과 판 l한 의건상이는 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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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

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 판기관에서 해당

한 절차로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

에 제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SIP



a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뎨리인규정
1卽6. 

'

/. 15 
'A·Y·名 

4성으%( )민

제 1 조 이 -Y/-정은 자유겅제무역지대에 투지.

하는 외국투지·기·들에게 平자외· 관런한 수

속의 편의를 J,L장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 조 자유깅제무억지대 (이 이.베부터는 지

애 라 한다,)에 平지·하리는 외국투자기·(조

선동At At함)는 공촤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이·레부터는 기핀·. 기71소라 한다,)

의 일군을 데 리연으且 선정 할 수 있다.

제 3 조 대 리인은 피국투자가의 투자와 판린

한 지-E-시-7] . 겅제기 숩지·5로의 土 게 , 기 업

창섣과 괜·린한 기1약의 체唱, 문긴의 작성,

기71 창실수속파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디-.

제 4조 대 리인으로는 데외경제 밋 외국투자

외· 판린한 힉·위, 학서 1- T자외. 진문가로

시 이 분야에서 3년이상 일하있기나 그외.

같은 2럭을 소-7한 일군이 될 수 있다,

제 5 조 대 리인의 합7]적 귄리외- 리익은 t
Id

적인 보호를 발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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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대 리행위를 위임 한자(이 아래부

터는 본인이 라 한다.)의 권리와 리익을 존

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리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79대

당국(이 아래부터는 지대당국이라 한다,)

이 한다.

제 7조 이 규정은 대 리인과 본인, 대 리언활

동과 관련한 기관, 기업소에 적용한다.

저1 8조 대 리인이 되려는 일군은 관계기콴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

업소는 일군이 대 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업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9조 대 리인은 관계기관과 합의 한 다음

외국투자가와위임대리계약을 맺어야 한다,

위임대 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이름,

계약날자, 대 리권의 벙위와 내용, 대 리기

<f, 계 약당사자의 권 리와 의무. 련계 방법 ,

대 리비와 그 지불방법, 제재 및 분쟁해결,

이밖에 필요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0조 외국투자가는 위임대 리계약을 맺었

을 경우 대 리인에게 위 임장을 발급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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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대,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f, 소속- 기관 또

논 기 3,1소병 , 데 리인의 71무외. 권한. 내 리

핀의 W위와. 같·- q용을 M·l'히야 한다.

제11조 대 리인은 지대당국 r[i 리인능록신

칭시를 내어 V록을 
'하어o[ 

한다. 디1 비인

y록신칭서에는 대 리인의 이·秒과 직장. 직

위, 대 리권의 범위. 대 e-l기갼과 갑욘 니1%

을 愼-'히)1 위임대리게익:서사·본, 우'l 임장사

본, 해낭 기 A%·의 힙w의문긴같온 것을 첨부

하여야 한나..

지대 당g-은 정),L%j 대외겅제기%1의 기71창

설심사숭인r11상에 데 한 대 리인2록신칭서

暑 접 수하었을 경우 그짓을 채· 수한 날부티

5인안에 의견을 省·아 정무${ 대외경제기잔

에 보네야 한다.

제12조 데 리인동록신칭시는 접 수한 닐'부터

5낄안으로 겁토하]t 데 리인W룩을 송인하

기나 부결하이야 한다,

정무우1 대외경제기{!1온 대 리인능록의 숭인

일 부결 징임을 3일인'으jl. 지대딩'국에 안

리주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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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리인骨록- 대 리인등록부에 하어

야 한다.

지데딩1{은 대리인읍 능叫하였을 직우 대리인

에개 대리인중서暑 1실 j·헤주이야 한다.

정무윈 대외경제기관의 대 리인骨록을 승인

1身各 대리인은. 지대당국에 대 리인骨록을

하이이· 한다.

제14조 위임대 리기익:은 대 리인을 骨록한 날

부터 효럭을 가진다.

제16조 대 리인( 대 리/의 I
r52인·에서 대리

唯위를 하이이: 
'l-다.

대 리권의 W위믈 빗이난 
'M위의 

짐과와 대

리唯 를 분성실하게 하어 1긴 손헤 대

하어서는 대 리인이 첵임진다,

제15조 대 리'1위는 11인의 이름A로 하며

그 헹위의 tI]적효괴-는 본인에게 晋이.간다,

제17조 본인은 대 리권의 IA]위인·에서 s%헹한

대 리헹위의 唱과에 대히피 데 리인과 민사

거래행위를 한 제3자 있·에 피임진다,

저118조 대리인- . 리헹위-趾 지·신이 직11

하거나 푸지. 및 기71 칭·실을 방조하는 진문

- A사 기핀.. 기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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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 리인은 대 리'행위普 하는 과정에

알게 된 비 을 지키야 한디-.

제20쿠, 대 리씬은 위임대리게약서에 밝힌 대

리기간이 끝났合 깅우. 위임대 리게약이 취

소도]있을 우, 데 리비骨 지볼하지 않았을

경우. 이라에 대 리진의 소밀사유가 생절을

경우에 효 을 錦는다.

제21조 대리인의 대리기간은 언장할 수 앴다.

대 기긴·을 연장하러는 경우에는 대 리인을

통하어 지대당국에 데 기간언장신칭시릍·

내야 한다.

대 리기간연장신칭서에는 데 리권의 언장기

간과 그 근거릅 밝히V 그것을 骨멍하는

문건울 唱부하어야 한다,

제22조 대 리비는 위임대 리坤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징한다,

제23조 이 그정을 이겼을 겅우에는 정V에

따라 대 리행위暑 중지시기거나 대 리인종시

暑 회수할 수 있으머 어긴 행위가 임중할

경우에는 唯정적 愼 힝사적 책임을 진다.

제2Z조 외국투자가대 리인사입과 관린하여

의견이 있各 경우애는 신소아 청진을 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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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녈부터 20일안에 처

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가대리인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

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문

제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 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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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은% 부기게산규정

1卽6. 7- 15 정무원 긷정$JA V%l

제 l 장 월반규성

제 ] 조 이 구t-정은 외국투자은행의 회쩨자금

조 성 운옹과 판린한 임]I 管동을 통일찌인

부기게신· 집차와 k%끄]에 If]-라 { 희·히 하도

록 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 조 
-y화국렁역안에 설귀된 외국투자은

헹의 Y기게산은 이 규정에 tf]-라 한다.
i

국 자 b 뻐은31)과 국은 ,

외국은毛 지짐이 포힘·된다,

· 제 3 조 부기걷신·1d도는 미.CI- 2필2일부비

i2 월31인까지이다.

제 4 조 부기문{1의 표기는 조 5이로 한다.

부기문긴의 甘을 외<T이로 If기할 경우에

는 조신이且 년 IS역 문-될- 붙인다.

제 5조 부기게산은 복식기입ILl-법으로 한다.

부표에 대한 게산은 단/]기입ls-빕으로 한다,

제 6 조 부기게산-( 조{-1윈으1;t 한다.

부기게산을 치회.로 하러V 
'曾 

정-(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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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거래가 일어난 시기 무역은행이 정한

외화 환산 및 결제시세로 환산한 조선원을

겹쓰기 한다.

제 7 조 부기문건은 문건의 중요성에 따라

5년, 10년. 20녠, 영구 보존한다.

제 8 조 외국투자은행의 부기계산에 대한 동

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은행이 한다.

제 2장 부21문건작성 및 부71계산 원칙

제 8 조 부기문건을 잘 만들고 부기계산을

바로하는 것은 은행업무게산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외국투자은행은 부기계산원칙, 부기계산자

리. 부기계산방법에 맞게 부기계산을 하여

야 한다.

제10조 부기문건에는 부기계산장부(전자계

산기의 기억테프. 기억원판 포함), 재정상

태표. 손익계산표, 전표가 포함된다.

제11조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원칙예서

만들어야 한다.

1. 재산. 채무, 자본은 일졍한 구분, 배럴,

분류, 평가기준에 따라 써낳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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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산, 체무, 자본은 총액으로 올리시

재산'항목파 &11무. 자본 힝·목믈 상w페하지

말아야 한다,

3. 은헹의 쟤무내뎔-을 분석판단하는데 필

요한 사항은 제정상테표에 ff-lg로 頃'허야

한다,

4, 제산의 骨게액은 체무, 지-본의 힙·계엑

과 일치하어야 한다.

제12조 손익게산표는 다- . 과 같은 원칙에서

만들어야 한다.

1, 비용과 수입은 실지 이루어진 지풀 및 수

입에 따라 계산하며 그깃이 이루이진 기간

에 징확히 나누어지V록 하여야 한다.

2. 비 - R-파 수입·오. 총이으로 會 리미 비옹항

목과 수입항목을 싱-쇠1하지 t%아야 한다.

3. 비용파 수입은 그 원천에 따라 분-7하

며 런한되는 비 - 항목과 7입항목은 손

· 익게산표에 맣대여 표시 하여야 한다.

제13조 부기게산은 다음과 같-E. 윈칙에서

하여야 한다.

1. 정상테릅 정확하게 반영 하고 71무켬

과불 사실대로 게산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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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기계산 수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하여

야 한다.

3. 재정상태와 관련한 거레와 손익과 관련

한 거래를 구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부기게산방법을 마음대로 변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부2l계산자3l와 그 계산방법

제14조 부기계산자리는 재산, 채무, 자본의

증감과 비용, 수입을 계산하는 자리이다,

외국투자은헝은 부기계산자리를 바로 정하

고 재산, 채무, 자본의 변동과 비용, 수입

의 중감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 부기계산자리에는 재정상태표계산자리

항목, 손익계산표계산자리항목이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및 손익계산표 계산자리항목의

배렬순위와 계산자리번호는 중앙은행이 통

일적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상태표계산자리항목에는 재산,

채무, 자본 계산자리가 포함된다.

재정상태표 차방에는 재산계산자리가. 대

방에는 채무 및 자본금 계산자리가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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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117조 제산의 기1 산f VXy]1산, 고정제산.

언상제산으31 갈라 한다.

R홍쟤산예는 
'힌코과 

그 t
%
(]-에 183안이 헌금

으로 7'1촨시짐 수 았는 제산이, 고 정제신

o

'

l)는 +년이상 리벙·하기나 소-7하는 제산이,

연상제신·에e 손익계산상 릴시 제산으로

계산하없다가 다음 결산기에 비용으로 처

리하는 제산이 AL힘·된L]-.

제]B조 제산게산자리에는 
'힌/f, 

에치급, 피

단기 대부, 할인수힝, 유가骨권, 대부骨,

피국赴지·, 기타제산. 지불송낙담),t, 동산,

부동산 게산자리피. 같은 계산자리가 포함

된다.

제 la조 헌금게 산자리에는 毛骨 渠 O. 외. 강

은 재산의 骨같음 처 리한다.

헌骨을 수입하었-a· 겅우 는 차방에, 지즐

하였을 경우에는 데빙·에 기 입하미 잔고는

차(에 긴디--

세20조 에치금게산자리에는 ·1라11 또는 중앙

은헹기관에 대한 시죄·예치骨의 수입, 지출

거레를 처 리한다.

시좌예치骨을 에입하였을 깅-F에논 차%S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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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좌예치금을 찾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

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21조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은행, 그 밖

의 금융기업에 단기대부를 하거나 회수하

는 거래를 처리한다.

최단기대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회

수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

는 차방에 생긴다.

최단기대부계산자리에는 일정한 거치기간

안의 단기대부만 처리한다.

제22조 할인수형계산자리에는 수형의 할인

및 수형대금의 수입거래를 처 리한다.

수형을 할인하였을 경우에는 수형액면금액

으로 차방에. 수형대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상긴다.

제23조 유가중권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처 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국

채. 지 방채. 사채. 외국층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유가증권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원가

에 의하여 차방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대 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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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에 긴다.

제制조 대부금게신·자리에는 자금의 대출 및

최%· 거레暑 처 리한디-, 이 Zh신·자리에는

수형대부. 骨서데부. 시죄.돈자리잔고초과

지별 게산자리와 같2 게산자리가 A-한다,

자급을 대普하였을 경우에는 차빙·에. 최수

하있을 징·7-애는 대 %에 기입 하며 잔고는

차빙에 셍긴다.

제25조 외국환자게산자리에는 꾀국과의 毛·

자거래에서 Ar기는 체선�. 체무를 처 리1한다.

이 게산자리에는 사는 치]f촨지.. 파는 외

국촨자, 외국叫짐에치. 에H] 게산지·리외·

같은 게산자리가 속한다.

쇠국판자제신사리에는 는 기 呵曾 일-S.켰

을 겅우 차방에, 닐 거레를 일으臧을 정

우 대 1광에 기입하미 잔<1't는 치·빙· 또는 대

W'에 생긴다.

제25조 기타 산게신·지·리에는 환자걸제에치

금, 전볼비용. 미수수익 계산지·리외· 같은

게신자리가 속한다.

제27조 지받숭냑답보게산자리에는 제3지.를

위하여 한 채무의 뵤중 또는 - V 헤제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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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 리한다.

채무를 보중하옜을 경우에는 차방에, 보증

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대 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간다.

지불승낙담보계산자리의 거래액은 보증금

액으로 한다.

제26조 고정재 의 계산은 영업용 동산, 부동

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으로 갈라 한다.

제29조 영업용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는

영업용 건물, 骨기 계 자리와 같은 계산

자리가 속한다.

영업용 건물, 즙기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포함한 원가로 차방에, 그 것을

처 리하였거나 감가상각하였을 경우에는 대

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제浦조 저당잡은 동산, 부동산 계산자리에

는 저당권을 설정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 담보물로 소유하고 있던 동산,

부동산을 처리하는 거래를 계산한다.

동산, 부동산을 담보뭏로 취득하였을 경우

에는 차방에, 그것을 처 리하였을 경우에는

대 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차방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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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연싱·제산게산지.리o]1는 창립비룰 게

산한다,

제32조 체J.y011는 
'

il 정체],'-, . (-c동체무기- 포

함된다,

2It정체무에는 지-隨·기 한이 1닌이상의 채무

가, 류동체무에는 지볼기 한이 1넌아베의

체무가 <한다,

체무의 지불기한은 재정상네표를 쟉성 한

낱부디 게산한다.

제33조 체무게산자리에는 에금, 최딘·기차입

급, 치.용금, 피국巷·자. 기 티·체무. 남j,L금

및 骨비끕, 지-計%낙 게산지·리와 같·은 게

산자리가 포함된1J.

제34조 예급게산자리에는 에감의 접수. 지

불 거래를 처리-헌.다, 이 계산자리에는 시

죄.예曾, J,L통에급. 통지예骨. 정기예급 게

산자리와 같은 게산자비가 속한다.

금을 VI·았合 실.쁜에는 대 빙·에, 예금을

지불하였을 경-Y-에는 차방에 기입하미 잔

고 는 대 방에 AI긴디·.

제35조 최o·기차입甘게산지·리에는 YD,t·普은

최단기차입금의 차입 및 상{1 기211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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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최단기차입금을 차입하였을 경우에는 대방

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6조 차용금계산자리에는 외부로부터 자

금을 차용하였거나 그것을 상환하는 겨래

를 처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재할인수형,

차입금 계삳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에는 대방에, 상환

하옜을 경우에는 차방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방에 생긴다,

제37조 기타채무계산자리에는 미결제환자예

입. 미불세금, 미불비용. 미 리 받은 리익,

차입유가증권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제38조 지불숨낙계삳자리에는 거래자에 대

한 지불보증거래를 처 리한다.

지불보중을 하었을 경우에는 보층액으로

대 방에, 보증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차방

에 기입하며 잔고는 대 방에 생긴다.

제39조 자본금계산자리에는 자본금의 중감

을 처 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불입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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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기금, 입의의 적림균과 같- 게신자리

가 포%l-된다,

자본금이 증가하있을 싱t.에는 대방에, 줄

있을 경우에는 차빈'에 기9]하미 잔1(는 대

방에 생긴다.

제40조 신탁7]무에 한 부기게산은 일반

은*A fr] 게산媛

� 

구빌하어 게산지·리를 띠-

로 기·지]( 하여야 한다,

제4]조 손익게산][게산자리에는 수9]과 비

용各 처 리한다. 이 계산자리에는 수R]계산

자리외· 비-9-게산자리가 포省-된다.

손익게산표게산자리에는 년도초부터 길샨

기말까지의 루게엑오로 수입을 차빔에, 비

- s- 대 1俯·에 기 입 힌니-.

수입과 비各의 차엑은 치.방 또는 대 방에

생긴다.

제42조 수있게산자리에는 자금운쇰-수fr]산산

자리, V-사기레수입게산자리, 기타엄무수

인게산자리와 같은 게산자리기. 속한다,

제At3조 자급운- · 수입게산자리에는 대출급리

자, 유가骨권리자 게산자리와 같은 게산자

리가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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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자계산자리에는 수형대부, 증셔대

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 및 최단기대

부와 같은 대출금의 수입 리자를 계산한다.

유가증권리자계산자리에는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생기는 리자를 계산한다.

저]44조 봉사거래수입계산자리에는 환자수입

수수료. 자금결제수수료. 사채수탁수수료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환자수입수수료계산자리에는 송금塔자, 대

금청구수수료를, 자금겯제수수료계산자리

에는 수형의 발행, 돈자리환치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를, 사채수탁수수료계산자리에

는 사채수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계산한다.

제45조 기타업무수입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

매매리익, 유가중권매매 리익, 동산, 부동

산 처분리역, 준비금해제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매매 리익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

를 매매할 경우 매매 리익과 결산기말에 재

고를 평가하여 생기는 평가리익을, 유가증

권매매 리익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

할 경우 구입가격이상의 판매액과 재고유

635



가중권의 毛가리익을 게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관리익게산지.리에는 동산,

부동산을 메매 하있을 징A- 구7]기·격이상의

판매한1을, 준비금·해제게신·지·리에는 손싣준

비骨, 이직}'t수준비)괴· 같은 준비금을 해

제하였을 경우 그 해제액을 게산한다.

제45조 비옹게신·자리에는 자금조성비 -

, 봉

사거레비-S-, 잉7] 비용, 기타 업무비A- 계

산자리파 길·은 게신-지·리가 Y ]-된다.

제47조 자큐조성비A-계산지·리에는에금리자,

최 단기차입금리자 게산자리되. 길·은 게산자

리가 속한다.

에금리자계신·자리에는보통예금. 昏지에금,

정기에)파 갑은 에급에 데 한 지 . 자魯.

최 단기차입럼·리지.계신·자리에는 외부로부

티 차입 한 최단기차입甘에 래한 지닺·리자

暑 게산한다.

제46조 -kL사거레 비A-계산지.리에는 다른 은.

v으로부티 받는 -M-사기래 외. d·린하여 지

불하는 수수료와 같은 비-9-을 계산한다,

제49조 영엽 1il- - 게산지.리에는 인긴비, 물진

비, 세급 계산자리와 길'- 계산자리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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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인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직원의 로동보수

를, 물건비계산자리에는 은행건물유지비.

경영용 설비, 비품비를, 세금계산자리에는

기업소득세, 지방세와 같은 납부하는 세금

을 계산한다.

제50조 기타업무비용계산자리에는 외국환자

매매손실액, 유가증권매매손실액, 손실준

비금편입액.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 준

비금편입액 계산자리와 같은 계산자리가

속한다.

외국환자매매손실액계산자리에는 외국환

자매매에서 생기는 매매손실액과 결산기 말

평가에 의한 손실액을, 유가증권매매손실

액계산자리에는 유가증권을 매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아져 생긴 매

매손실액과 재고윷가중권의 평가손실액을

게산한다.

동산. 부동산 처분손실액계산자리에는 동

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상기는 손

실액을, 준비금편입액계산자리에는 결산겨

에 손실준비금. 퇴직보수준비금과 같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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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을 헤 당 준비급에 적 ia하는 금엑各 게

산한다.

제 4 장 부7l留산

제51조 외국투지-t-al은 은-a{의 제정상 와

업무省·骨건과를 확정하기 위 한 부기졀산을

하어야 한다.

부기결산은 웡, 분기, SV빈로 한다,

닌도거무절산-息 다음해 2월안으見 하어야

한다,

제52조 부기전산에서는 項산정 리개산자리暑

설정하고 제산을 김-가상각하거나 제병가하

며 받지旻한 리자,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의

괴· 짙'은 수입거- 비-s-壯 징 리하2il 찡'부가직

을 실제기.격과 일치시치야 한다.

제S3조 점산징 리게산자리에는 건물, 즙기의

갑가상각, 유가중권. 외국촨자평가손실리

게산자리쇠. 짙·은 게신-자리기· 포헝'된다.

제54조 고정제산은 실제가걱으로 핑가하여

장부가격을 인치시커야 한다.

제55조 유가줌 의 펑가는 견산일현제의 시

가에 의하어 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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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원가보다 낮거나 높은.경우에는 시

가로 평가하며 그 차액은 유가증권상각계

산자리에서 손실 또는 리익으로 처 리한다,

제se조 대부금은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만

평가액으로 게산한다.

상환기에 회수되지 않은 대부금과 담보가

엾거나 시가가 대부금액보다 낮아진 담보

물은 손실로 처리한다.

제57조 외국환자는 결산당일의 환자시세로

평가한다.

환자시세가 떨어졌을 경우에는 외화채권,

채무의 차액이 채권초과인 경우 리익으로,

채무초과인 경우 손실로 처 리하며 환자시

세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처 리한다,

제56조 미불비용. 미수수익은 따로 샨츨하

여 손익계산에 가감하여야 한다.

미불비용에는 지불하지 앓은 정기예금의

리자를. 미수수약에는 밭아들이지 못한 사

채의 리자를 기본으로 게산한다.

제59조 기일이 되지 않은 리익 및 전불비용

은 해당 결산기의 손익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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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이 되지 않은 리의에는 기인이 됴1지

않은 曾인료, 대부급리지.를, 진불비2에는

이미 지-計되었A나 니- . 걸산기에 <하는

비벙-울 계산한다.

제50조 부기정산에서는 준비)으且 적립할

급엑을 게산하이야 힌·디·.

준비급에는 손실준비骨, 퇴직旦수昏비금이

포합된다.

제61조 손십준비급은 일시적 성질을 가지지

않은 체권. 그 밖의 대부금 1도는 이에 준히.

는 체귄의 합게엑에시 제할인%3, 가수금

기·운데서 대骨금의 최수분 같은 1을 공제

한 체권合 데상으5L 직 립한다.

저152조 커보수준삐급의 한)5는 영 업t%·난죠

말힌제의 제적%입원에게 게%1지骨曾 깃으

로. 긴하는 되리보수액으로 한다.

제53조 제산을 감가상지'하고 제펑가하며 53-

입과 비2을 정 리하있울 겅우에는 부기김

산J,L고시暑 만돌이야 한다.

부기唱산보]L시에는 제정상배1[, 손익게산

표. 1에 따르는 부표가 At험·된다,

제E4조 제정상내표와 손익게신-표·는 骨11·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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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리원장(계산자리카드)의 부기계산자

리잔고를 그대로 올리거나 종합계산자리잔

고 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만든다.

제65조 결산리익금이 확정되였을 경우에는

결산리익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리익

금으로 리익금처분명세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66조 외국투자은행은 공화국령역안에 지

점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결산기마다 지점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표를 본점의 재정상

태표, 손익계산표와 합쳐 본지점 종합재정

상태표, 종합손익계산표를 반듈어야 한다.

저167조 부기결산서는 외국투자은행 책임자,

재정부기책임자가 련명수표하여 분기부기

결산서는 다음분기 첫달 15일안으로, 년간

부기결삳서는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기관

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년간부기 결산서에

는 부기검증사무소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제 5 장 부기게산어) 대한 감독통제

제66조 중앙은행과 해당 갚독통제기관은 외

국平자은행의 부기계산을 감독통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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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9조 중앙·은행과 헤당 갑독통제기관은· 부

기계산과 관런한 자료츨 치국平지.은헹에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이 규정을 이기었을 경우에는 정)L

에 따라 5, 000-1만원의 벌금을 을리미 이

긴 헹위가 임중할 경우애는 법리책임을 진다.



외국인투자기업 부기검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장 일반규정

제 ] 조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부기검증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부기

계산과 결산의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증명

하고 확정하는 사업이다.

부기 계산. 결산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

제를 의논하는 상담봉사와 그것을 살피고

의견을 주는 검사도 부기검증에 포함된다.

제 3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투자기

업과 다른 나라 무역회사의 지사. 대 리인

은 부기 계산과 결산 문건의 부기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 부기검증은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직법성. 비밀담보의 원칙에서 한다.

제 5 조 부기검증과 관련한 합법적인 활동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543



저1 6 조 부기주]중사 ]에 데한 통인직인 장익·

z]- 지)L는 중兮제정기VI-이 힌·니-.

제 2 장 平2l겅줌A[우소와 平2l검증원

제 7조 부기검)사무소는 외/·7인平자기7의

부기 산과 길산 대 한 검중을 하는 조

키이다.

제 a조 부기짐증시·무1는 부기질종원자격을

기·진 j (기김骨윈骨로 구성된다,

부기{l중사무소에는 3- AU띵의 부기진중위

을 둔다,

제 9 조 부기겪중사무소는 꾀可인투자기업이

있는 시, 군에 조키하거나 지구빌로 조

헐' A 있이·,

제10조 부기{1증사)/-소창신을 승인t計았을

경우에는 숭인을 밤은 날꾸.니 15일인·으로

'헤 
당 도弔정졍지1위원회 (자.H-경제무익지대

에서는 지·-Sd제무역지대 딩·국)에 기4·y

록을 하이야 한다,

둥록된 부기71중사무소의 %M 칭. 장소, 성

원수를 보J겅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목을

하어야 한다,

64」l



제1]조 부기毛중원은 부기검증윈자격을 받

은 공화국공민이 될 수 있다.

제12조 부기겸骨원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에

骨격하여야 될 수 있다,

부기검증원자격은 부기검증원자격시험위

원회가 준다.

제13조 부기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와 명

예칠호를 받은 일군, 3급이상의 급수를 가

진 부기부문의 교원. 연구사, 경제사는 자

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부기검증왼의

자격을 가진다.

제 3 장 부2l럼증 대상, 절차와 방법

제14조 부기검증은 부기계산문간(재정상태

표, 손익계산서, 원가계산서. 생산 및 판

매와 관련한 계산서. 리윤 및 분배 계산서,

고 정재산감가상각금계산서, 관리비계산서,

송금환자계산서와 같은 계산문건). 투자

몫 및 투자설적과 관련한 문건, 로임계산

문건, 세금계산문건, 원금의 상환과 리자

계산지볼 문건. 이 밖의 부기계산문긴에 대

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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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의 해산과 파산, lg호1·, y리, 분)[y과

괸.린하여 제기되는 문긴의 정확성을 확정

하는 사71도 부기김종대상에 포함된다.

제15조 상남jd-사는 부기 게산. 컴산 문긴의

작성. 부기인군의 양성사업과 같은 제기되

는 문제에 대하어 한디·.

제16조 검사는 기Z·, 기7]소, 단체 및 공

과 외국인투자기엽이나 외국인이 의 1하는

t Il상에 대하이 한다.

제17조 부기검중은 부기검종윈이 한다,

부기려증우1은 자기가 한 부기검중걸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6조 부기검종을 받으러고 할 경우에는

.

부기점骨사7土에 부기7] 4의v]시.趾 내아
'

한다.

부기4중의뢰서에는기입멍, 부기검중대상.

부기검증 자와 갑은 내용을 밝히야 한다.

제18조 부기려骨사무소s t-기김骨의뫼서를

집수한 날부터 7 일인·으.로 검旦하고 헤낭한

부기검증원을 지31하여야 한다,

제20조 부기검%은 의뢰에 따라 정기직인

검중과 비정기적인 검骨으로 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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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검증과 관런한 현

지확인을 할 수 있으며 부기계산문건을 열

람료해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국인투자기업은 검증에 필요한 조

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22조 부기검증원은 투자액. 재산가격. 재

산펼가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

제23조 부기검증원은 부기걸증이 끝났을 경

우 부기걸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기검증보고서에는 부기 계산과 결산 내

용이 사실과 맞지 當거나 부당하며 의견상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4조 부기검증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요

구에 따라 부기 계산과 결산, 부기문긴의

작성과 같은 것을 방조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을 내야 한다.

부기 검증.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금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S조 부기 검중. 상담, 검사와 관련한 료

금은 부기검중사무소를 운영하는데 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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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보 지출省· 수 있다,

부기추1총시.무소는 분기제정.t(기건&f시-趾

다음받기 달 20일까지. 닌긴·제징부기긴

산서를 다 - 해 2칭 16일까지 중잉·제정기판

에 네야 한니·.

제27조 부기김충·),Lrn서서b 부기검중데상의

1요성011 따리. 5닌. 10넌, 잉구 J,L존한다.

제 4 장 저1재 및 분쟁해결

제2B조 이 규징을 이질을 겅t-에는 정兄에

따라 부기조]증윈자격을 1사틸'하거나 00-

2. 000원의 1星금을 불리미 어긴 4위가 7)

중할 깅.위에는 헹정직 밋 힝사직 책 g·]을

진다.

제29조 부기조]중과 판런하어 의41이 있을

징우에는 신소외 칭윈을 힐' 수 있다,

신소와 칭원은 접수한 날부비 20일안으로

처 리하여야 한다.

저130조, 부기김충피. 관린 한 의건싱M이는 
'협의

의 빙·If1으로 해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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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화페류통규정

1996. 7. 15 정무원 省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화페

류통체계와 질서를 세우고 화페류통을 원

활히 보 장하며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

영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자유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

대라 한다.)의 류통화페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이 아래부터는 조선

원이라 한다.)이다.

제 3조 지대안에서는 외화헌금(의화와 바꾼

돈표 포함)을 류통시킬 수 없다.

외화현금은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

환자은행 또는 외화교환소(외화교卷대리소

포함)에서 조선毛 헌금과 바꾸어 써야 한다.

제 4 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 공

화국의 기관. 기엽소, 단체 (이 아래부터는

기관, 기업소라 한다.)와 외국인. 공화국

공민(이 아래부터는 개인이라 한다.)의 화

페류통은 이 규정에 따라 한다.

제 5조 지대안의 화페류통사업에 대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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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장익·과 지111는 중앙은헹기괸.이 한디-.

중잉은9기·민·에는 중앙은9피- 지대중앙은

헹지점이 %힌-된다.

제 6 조 지데인·의 기관, 기71소와 지대 밥의

공화국링억에 있는 기관, 기업소사이의 겅

제기래에 따르는 무린금거래는 조선원 또

는 조·{촨성외촤로 曾 수 있다,

제 7 조 기판, 기업소와 게인은 지데안에서

경제거레普 하는 경-위 퇴촤헌금을 요-고할

수 있다.

제 B 조 기 관, 기업소는 기업을 하여 취득하

였거 나 필요이상 기-지고 있는 조선윈힌금

合 제때o]] 지대거레은행기판에 입금시기야

힌니-.

제 9 조 지대안에 있는 공촤-c의 기판, 기업

소외- 외표(환자은v은. 조 신원힌금을 중앙은

헹이 징한 한正안에서민· 보-7할 수 있다.

제10조 기판, 기입소와 게인은 조 선원을 다

른 나라에 내갈 수 임다.

제11조 중앙은唯·은 체권을 IS'S 하기나 공징

리자률파 금을기보{·의 에骨지붇준비금의 척

립비률을 빈·경시키는 깃과 같은 1잤범으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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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안에서 조선원헌금에 대 한 류통을 조

절힐 수 있다,

제12조 공화국공민이 지대에 가지고 들어가

거나 지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조선원현금과 지대안이나 지

대밖의 공화국령역안으로 송금하는 조선원

의 한도는 중앙은행이 정 한다,

제13조 조선巷과 외화의 교환비률(이 아래

부터는 환률이라 한다.)은 지대외화관리기

관이 정한다.

지대외화관리기관은 의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을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환률을 변동

시켜 조정할 수 있다.

저114조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 한 환률은 지

대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지대의화관리기관은 지대안에 외화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앴다.

외화조정기구는 조선원현금, 외화현금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 봉사기구이다,

제16조 기관, 기업소와 개인은 외화헌금을

조선원현금과 바꾸었을 경우 외화교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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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聰.한 조 선왼힌급은 외촤)It촨종애 밝힌

교촨액님위 인·에서 다시 외朴헌(과 Ill-il

7 있다.

제17조 게인이 다른 나라旦]/-tf] 송骨으로

반은 외화는 조선원헌금으로 내주거나 일

정한 한죠안에서 외파힌금으로 내주미 한

도.吾 $과하는 큼엑은 본인의 요구에 따라

다易 몫으로 송금 주거나 애금으로 받이.

들인다.

제IS조 지대안의 기괸·. 기7]소외. 지대밖에

있는 공최.국령9안의 기인·, 기업<사이 경

제거레와 관련한 무힌骨거래에 따르는 피

촤와 조11윈과의 場·偏·P 해당 거竭당시의

지대 쵠.률을 지 . 2-한다,

제19조 1선원을 경영 입으로 하는 기관,

기업소는 빈 조선윈合 외최.로 전촨할 수

있다, 이 경) 조선원을 외촤로 진촨할 수

있는 한도는 조신왼을 비는 데 지출된 수

입 상풉 및 71자제 대a·아 해당한 외화금

악파 얻은 리윤의 70%까지<-t 한다.

제20조 기)1. 기7]소E- 상믐을 판매하여 빈

외촤의 일정한 엑을 외촤로 전卷·시키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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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으로 거래 은행돈자리에 늘 남겨 놓아

야 한다.

지대안의 의 환자은행은 은행돈자리에 남

겨놓은 준비금을 원천으로 기관. 기업소가

번 조 선원을 외화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비금의 범위는 외국환자은행이

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1조 예금한 외화현금은 예금액범위안에

서 다시 외화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다른 나라로부터 송금으로 받아 A]금한 외

화는 그 범위안에서 다시 외화로 전환할

수 있다.

제22조 지대안에 있는 공화국의 외국환자은

행은 조 선원현금과교환한외화헌금의 40%

를 지대중앙은행지점에 의무척으로 맡겨두

어야 한다.

제23조 지대중앙은행지점은 외화와 교환한

조선원현금을 다시 외화현금으로 바꾸어

주는데 펄요한 외촤교환준비금을 늘 보유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외화교환준비금의 보유한도는 지대안에서

이루어진 외화교환액의 4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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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화교촨준비금은 중잉·은헹의 송인

있이 끌 수 似다.

중잉·은唱은 치화]d촨준비금의 보-8d힝을

늘 감독昏제 하여야 한다.

제2S조 지대안에 있는 공촤국의 외국촨자은
'헹은 

웡힌骨(조선윈, 의하)수·붙징헝을 다

음昔 6일인으로 지데중앙은헹지초]에 보3[

하이야 한다.

저125조 이 67-정을 이렀을 정우에는 정도

따라 l,000-5,000원의 빌금을 꿀리거나

거레되는 조선원헌금과 외촤힌금舍 본수하

며 이긴 9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M정직

및 헝사적 체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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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국경검역규정

1996. 6. 18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다른 나라로부터 자유경

제무역지대에 전염병과 해로운 벌레, 잡吾,

독성물질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미 리

막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동식뭏을 보

호하기 위하여 제정 한다.

제 2 조 다른 나라에서 자유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다.)에로 들어오거나

지대에서 다른 나라에 나가는 려행자와 짐,

수송수단에 대한 국경검역은 이 규정에 따

라 한다.

제 3조 지대에서의 국경검역은 국경출입지

점에 있는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경촐입지점에는 지대안의 국경철도역과

국경건늠길, 자유무역항, 항공역이, 국경

검역기판에는 국경위생검역기관. 국경수의

검역기관. 국경식물검역기관이 포함된다.

제 4조 국경위생검역은 려행자와 의약품(독

약, 마약. 극약 포함), 혈액과 혈장, 인체

병원성미생물균주, 사람이 먹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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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식료품(고,기, 안과 길·은 동문싱식

료품.은 외). 진엄%8 1힐·셍지 익에서 들이오

L 물품. 시체를 M·t. d·, 그것各 실은 수

송수단(이 t)l.래부디는 국경위셍검역대상이

라 한다,)에 데하어 한다,

제 5 조 국겅그·의주]억은 동물. 그 부산몰 및

가7품(국경위)A겪%대싱·은 제외), 일·과

정액, 동불성배자. 수의약품(수의용 독약,

마약, 극약, 생분약품 포@·), 수의벙원성

미Arn물曾주, y骨성짐4·막이, 사암관리도

3L, 管개, 그 깃을 실욘 수송수단(이 아레

부터는 국겅수의조]억대상이라 한다,)에 대

하여 한다.

제 6 조 국기 시·渥-<김 역 . 은. 시볼과 그 ILl!-, 씨

앗. 인·곡, 1세, 과일, 김'자, 목촤, 잎Y]'

매와 만딤쌔. 약%., l
%
11가곰한 식볼성제품.

농작믈의 부산骨과 2 ( 가공품(국칭위J%김

억데상은 제외), 복제, 토양과 그 표본.

식骨성주]숭먹이 , 식 &빙 원성미생물<·.tV,

그것을 실은 그c송수단(이 아례무디는 국징

셕骨검억대싱이 라 한다.)에 대하이 한다.

제 7 조 국경조1익기 판은 핀요한 경7 骨.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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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 고기. 물고기를 비롯한 식료품과 그

원자재. 식료품의 포장재와 같은 검억대상

에 대하여 공동검역을 할 수 있다,

제 8조 국경검역은 검역대상이 려행자인 경

우에는 국경출입지점에 도 착한 즉시에, 기

차, 자동차, 비행기인 경우에는 국경출입지

점에 머무르는 시간에, 배인 경우에는 해가

뜬 다음부터 지기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제 e 조 다른 나라 배는 1지점에 도착한 즉

시 검역 신호기를 띄우거나 검역신호등을

켜야 한다.

검역신호기나 검역신호등은 국경위생검역

이 끝난 다음 내리우거나 꺼야 한다,

제]0조 국경검역은 검역문긴소지정형을 확

인하거나 검역문건의 내용과 검역대상올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는 방법으로 管 수도 있다.

한개의 국경검역대상을 놓고 여러 국경검

역기뫈이 공동으로 검역하는 경우에는 해

당 검역대상을 맡은 국경검역기관이 통일

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해당 국경검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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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님지平이야 한다,

제1]조 5 (경%억읗 위 한 시료채추1대상과 분

석에 필11.A 량은 해당 중잉·tI억기판이 정

한다,

중일3(J%기관에는 骨앙위J생%역기핀·과 중

앙수의 검익기판, 중앙식+BI역기판이 포

w·된다.

제12조 중게커. 통과기의 <g·정검역은 의힝

검사를 기틸으로 한다,

해료운 1선레가 있거나- 역한 Y]세가 나는

겅우와 포장이 티졌거나 산적짐인 경우,

주] ]자나 수송인 또는 그 리인이 요-51하

s 경우에는 외식김시-M·l-의 국경짐역各 할

수 있다.

제13조 록[런김역은 칩7]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 리인의 립회밑에서 만 할 수 있다,

제14조 추1임자나 수송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국경겁역기관이 s-구하는 필요한 검역조긴

을 보장하어야 한디·.

검억$긴에는 -2-인을 뜯거나 포장을 헤치며

시료를 뜨는 깃과 같은 조 긴이 포曾핀다,

제15조 국경7]억기관은 국경김억과정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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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환자나 그 접촉자, 전염병의심자, 전

염병에 걸린 동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방

역기관과의 련졔밑에 격 리시키며 병균이나

해로운 벌레 및 잡풀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독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야 한다.

전엽병전파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포장

재와 함께 태워버리거나 매몰하며 그것을

실었던 수송수단은 소독하여야 한다.

제IS조 국경검역기관은 국경검역이 끝나는

차제로 해당한 검역충을 발급하거나 검역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제17조 국경출입지점에서 치료, 소독과 같

은 검역처 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역비를

물어야 한다.

검역비의 기준은 국가가격제정기申] 정한다.

제18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

l.000원의 벌금을 믈리거나 국경출엽지점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긴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저119조 국경검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검역기관에 신소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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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집1한 날][L티 30릴인·o]) 처

리하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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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경계통행검사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인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우역지대의 경계

통행검사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자유겼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

대라 한다.)에 들어가거나 지대에서 나가

려는 공화국의 공민과 외국인, 공화국령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이 아래부터

는 지대경계통행자라 한다.)는 지대경계통

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통毛검사소

(이 아래부터는 지대경계통행걸사거관이라

한다.)가 한다.

제 4 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려권 또는 려행증,

관광증, 출입중(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통행자는 자동차통행중)과 같은 骨명문건

을 가지고 있어야 지대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출국수속표를 따로 씌우지 曾는다,

저1 5 조 지대경계통행검사는 지대경계통행자

暑 직접 대상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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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 붸의 공최.국렁익을 기치오는 정부대표

단, 공촤국주재 다易 나라 데사(지대빈강

에 있는 렁사. )L. 시, 군급 부세임지.이상

포초0외. 그 외. 같은 대7普 민·는 싱71의 지

데겅게骨'4%d사수4[-은 안 윈과 같·은 동31

자가 대신하이 할 수 있다.

제 6 조 지대骨입은 지대출입昏로로만 하여

야 한다.

지대츨입통且에는 절도로 두만깅 - · 하씬·.

청 학-학송, 후창- (진, V로로 후창. 하

어핑. 하최, 윈정이며 지데竹의 비행징·,

리.진항, 선봉형·. 3-H]-의 [나로 정 한 몽로기

포%l-된다.

제 7 艮 지데魯임-秒旦밖의 경게지젠.2..로 魯

31 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대경게통헹검사기

관의 숭인을 받아야 한다.

저1 8 조, 지대겅게동행조1사시.업에 대한 ·秒안

적인 장악파 지도는 중앙출7]국4새업기관파

지대출입국사웨기11·이 한다.

제 9 조 지대겅게통헹검사는 지대겅게暑 봉

과하는 奮차, 자y차, 비행기, 베와 지대

경게통%자에 대하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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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대경계통행자는 다음과 같은 질서

를 지켜야 한다,

L 지대경계통행검사를 하는데 지장을 주

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 지대경계통행과 관롄한 증명문건의 내

용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3. 지대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4. 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가

지고 지대에서 나가거나 지대에 들어갈

수 없다.

제11조 지대격계통행검사를 받고 있는 통행

자는 지대경계통행검사가 끝나기 전에 검

사장소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 지대경계를 통과하는 릴차의 검사는

정해진 철도역과 렬차머무름장소에서 한다.

지대경계에 있는 철도역은 지대경계를 통

과하는 管차의 편성과 도착시간을 지대경

게통행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3조 항공역은 지대졍계통행검사기관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기전에 비행기 형과 항

로, 국적, 승조원과 려객수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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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4조 항안에 있는 대 리기판과 힝·감독기관

-E- 지대경게동헹검시.기권·에 베기· 입촐항하

기진에 베 이例.과 국적. 선원파 려 긔수를

인'리야 한다.

제15조 항으2료 들이/P.는 다른 나라 의 검

사는 1지접검사만 한다.

비정상키인 문제가 제기되었을 겅우에는

입힝김시.를 省· 수 있다.

제16조 
'함애 

머불러 있는 베의 신원은 함37-

억안에 7%;.似이 자-1로익 싱·륙할 수 있다.

항에 머물러 있 베의 신毛이 항31역 y/]-

으로 나기·려고 할 징우에는 핀요한 짐사-趾

받아야 한디-.

제]7조 지데경계昏唯%4사기핀·- - 지대겅게昏

헹 지.骨이 지대의 안전을 71해管 수 있는

물긴. 국가 賀 군시.ul밀자료를 가지고 다

니는 졍A- 그깃을 압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읍 이질을 깅-Y- 는 정IL에

띠.라 500- 1. 000우1까지의 벌금율 몰리기나

수, 지대겅게통행을 급지시키며 어긴 헹

뮈가 엄중할 경우- 는 징직 및 헝사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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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자동차등록규정

1996. 7. 15 정무원 결정으로 승包

제 1 조 이 규정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자동

차 등록 및 기술검사를 잘하여 자동차사고

를 미 리 막고 그 리왕률을 높이도록 하거

위하여 제정한다.

제 c조 자동차에는 승용차, 반점승용차, 뻐

스, 화몰자동차. 자동자전차, 특수차 같은

것이 포함된다.

특수차에는 기중기차, 지게차, 굴착기, 불

도唯. 뜨락또르, 탕크식자동차, 랭동차,

구급차, 방송차 같은 것이 속한다.

제 3조 이 규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

유경제무역지대 (이 아래부터는 지대라 한

다.)안의 공화국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

민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사,

상주대표사무소. 지대에 상주하고 었는 외

국인과 조선동포(이 아래부터는 자동차소

유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 4조 자동차등록사업은 지대 사회안전기

관(이 아래부터는 자동차등륵기관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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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 한다.

제 5 조 자동치.동록기관은 지.동차 V록과 /(

술김새블 첵입적으[st 하이이· 한다.

제 6 조 자동차소-8 자는 기-지<it 있는 자동차

를 리옹하리는 겅-F 자동차를 등록하이야

吾다.

자동차%록에는 치·樵.등록과 변경등록이 포

함된다,

만경등 에는 이괸·동록, 구Y고칩%록, 骨

록취소 갈-f 짓이 <한다.

제 7 조 자동차소-7자는 기지고. 있는 자동차를

리용하리는 경우 기舍검사를 V(아야 한다.

자동차의 기술검사는 처응검사, 정기검사,

자·E차의 모 잉·과 7조고킬커사, 럽시겸사

같은 첫이 포省-된다.

제 B 조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믈 동복하거

나 기숩검사-趾 받으리)i 힐· 경우 자동차농

-브- 모는 자동차기술컴사 신칭서暑 자동차

-秒록기귄·에 네야 한다.

자동차동록 또는 자동차기술%1사 신칭시01)

는 신청자의 이름. 치·i, 자동차번호, 자

동차이롬, 자동차의헝, A.)L 제작V(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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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틀번호, 발동기번호. 자동차색 같은 것

을 밝혀야 한다. 자동차둥록신청인 경우에

는 자동차 배정 또는 구입 문건, 이밖의

필요한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9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등록 또는

자동차기술검사신청문긴을 접수한 날부터

5일안으로 검토하고 처 리하여야 한다.

제)0조 자동차등록기관은 자동차를 등록管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기

술겊사 중서를 발급해주고 자동차번호를

밝힌 번호판을 팔아주며 자동차거술검사에

합격되옜을 경위에는 자동차 등록 및 기술

검사 중서에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의 규격과 자동차번호판을 다

는 위치. 자동차기술겸사 절차와 방법은

자동차등록기관이 졍한다.

제11조 자동차를 페기하거나 자동차의 모양

과 구조률 변경하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페기하거나 모양과 구

조의 볜경, 양도한 날부터 3일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고 자동차등록증서와 자동차번호

판을 바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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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동차소-8-자는 지·동차를 등록함 경

우 자동차%록 수료를, 자동차의 기술검

사를 받·을 징-7 기술1]사료-計 물이야 한다.

자동차농록수수료는 骨잉·제징기핀·이 정 하

머 자동차기舍검사6-는 a y가기·걱제정기관

이 정 한다.

제13조 자통차V록기핀·은 자동차소-i자가

니.요.과 같은 헹)위·趾 하지 본·히-도록 감독하

At 통제 하이야 한디·.

1, 록하지 嗚'았기나 기술검사름 받지 않

P 자동차吾 리 - 히·t 헹위

2, 자동차의 모양과 -7조를 빈깅시킨 다음

번경동록을 하지 S'고 리- - 하는 헹위

3- 기.동차g.-叫 <r, 는 지.동치.기술7]사 신칭

문긴을 사실과 맛지 않게 만들어 내는

헹위

4, 정한 기긴·안에 자동차 등록 또는 기술

{1사률 반지 않는 헹위

5. 동록된 자동차 )호펀을 날지 않거나 다른

빈호핀을 달21t 자농차를 리-9.하는 헹위

6, ](상난 차 드1는 V(경J,l.호한게기준보다

배기가스-趾 더 ),r내는 %iM·骨 몰/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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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행위

제14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위반조서를 받거나 500-1, 000원의

벌금. 30-90일의 운행중지, 자동차몰수와

같은 제재를 주며 어긴 행위가 엄중할 경

우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책임을 진다.

별금을 받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떼주고 그

부본을 남겨 놓아야 한다.

제15조 자동차등륵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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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외국인투자 관련 서식

T 의국기업상주대표사무소설치신청서

T 기업창설신청서

T 외국인기업창설신弔서

T 기업세무등록신청서

T 의국인세무등록신청서

T 재산등록(재등록)신청서

T 자유경제무역지대 출입증(다회), 자동차

통행중 발급신청서
T 자유경제우역지대 사중. 려행증 빌급신청서

T 자유경제무역지대 체류증, 거주등록증 발

급신청서

T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중 발급신청서

* 입/츨국수속표

● 세관신고서

T 로 력채용계약서

t 로 력채용신청서
T 토지 리용신청서

토지임대차계약서

T 토지재임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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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앞

크管 [罰敬
APPLICAnoN FOlr ESTABLISHIV떼Nl OF IffS10ENT

11EPRE천El%rrATIVE OFFICE OF 17011EIGN COMPANY

"

;'븜감飜閏
2. 상주11]표사무소의 昏

Neale o fTe idenl re prasen tativeoffce

3. 상주대표섬원수 l 4, 창주기tp

NumIxar o fst요r Periodofresidence

5. 책일자이름, 대표성섈수

Namt o f prson inohatg

6. 설 장소

Loc星태on

7. 著동 용

Ran뜨e o fadiviUes

8. 공화국에서 과용활 직종별 인巷수<의%-인. 공화국공멘>

NtIlnher o f en1ployees by eccup&OIl to be recftl ited in DPRK(foreigmr a

DPRKrI易6oraal>

s. 펄요한 건是면적곽 6결방도

[1finrspaze o fbei1ditlgneeded en dwaysofobtailIrnertt

신청기관명, 공인

Nameofthe app tican1hadyCollrlrmedseal

녠 원 일

Date c year mon 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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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v주대표斗 L 소션지신청시에
A부하이이· 할 분진

llOCUArn기:N'l's 
'

[0 UI< A'u'ACI譽:ll TO 시111LIC/k'l'ION

11011 l·:STARISIIMl·:N'l' 01' IIf:SIl寫·:f래' 1히·:l*lill접b:NT-

A'l'IVP: OFt'ICt: 에' y'01(l%:IGN COMI*ANV

l. 이3인기7외 소 섀시 또{2 소.4쑥의 낼 Id 기%·[이 박;lg%l 기7]VA;-시사y,

3뿌

a c%J% 0 1 lhe cw lI'ticjlte ()[ rurnlrulrnfl o t ollIerprise i%Itml hy [Intr h버y

ClIncetnEt l in aInl11irik o f [(Ir레tI cunl Irn%

2, 기래S.행이 빕)y%[ fls-쾌언선·/. ·
'A

3 to l iesof(Cftli( re f[·rer%ceissutdhy l%e 116Uk vdlh w hichilkeeps211 accomnl

3. 상 내꾜시%-t 4위자와 내-6.b에 빼 {! 새낭 피‥r기91의 V)83 3M.

3 c % i(·n o [thelel[Cf Il [utcaliln1ion isSIICtl[41 1110 i)rnam iu 디141UW mi d미Iler

f %]腦2ntatlV% twy tItr [()reil%ncnl비01빼f베cemeti

4, V구대jL사쑤소 181지차 레4[.h외 리4E-건 :i무

3 t·데pie교)f에4'iculu v ilh비1데1MIl國(rn ill c l미g allI i (311幽' ti l)f經비11+tI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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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謁

기업창설신繼서
APPLICATION FOR ESTABLISHME칫T OF COMPANY

L 기업의

Name o1commITly

주소

Address

2. 당사자들의 이昏 조선측

Nan%e o f pc 1ies DPRK side

상대측

Foreign side

3. t]1상추진동

MotivaEon for the cotren tprniect

4. 계약날자 년 省 일 조1에 날자 년 唱 밀 1 기간
團

넌

rste o fcontrad EsIimt니ed date 3 filaugur애ion Pelisdofoperatic11

5. 총투자엑 哥륵자븐

Toial anlOtm t o f2vestmenf Registered ca pital

투차 普 조 선측

Propo rfion o f OFRKside

invFSImenl
籍

Foreign s ide

투차난계와 기간

PItashgand period o fi1tVfStmnent

6, 업종과 펼영범위

%15Ui[and sco pe o foperot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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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c 지iC멸 생심게혀과 샘산녈-의 수츱비-u

Anm1111 prn(ludiunpienhyindires 브 f%ill'f7 MIf06100d

(따료 A%-한디.)

(To bo l%litiched SW]But]이y>

s. 긴심]/-지빈L 關
.

sik 띠頃

41 16
. . 金 . 團

17)dnr smIce

Al[,잉 - - - - -

9. 년4애써·AL論關團國闢.團團團 團 . 麗 . . 圍

lhlima(d alrnual Illo fil

814 조{!축
團 團 團 團 國 唱 困 . .

U)vid闢[( lll+SK side

%th확
. 團 . . . 團 團 .

. . . . . . 關 團 國

l/0feigl sidc

10. Y則 
'

1넥%17
鬪 쁘 

·t-TI%나
:t

Numher o fmMMillerial uklf Number o fem]11twees

%

'

. 1종 d종w 외<UlAt翟閉酉. 關 國

Numberofm411Mriales by OCCt며itIn

M릭·; g %·[램8 지%
勸途 團 團 團 剛 國 .

Uekl11s re leled h) iahuur en %liaylllC매

Il, i%Bv%과으 (RIS
贈 團 始 . 團 團 . 團 團 .

A[[fM1llf)nl reac hed w i(Il IliC trnly CUllCtflle( l

g 6계한 사아의 이내 김화밴오

Ctrnlad IMfbOU

關

·

l·el

團 "

루쇼
.

At1dress

신YTtli, ·131

Name o fel)plicnnt tst%ly & C(111ftrme(l see l

M 임 9)

Unlo : y에r m4)n )h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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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영, 합작, 기염창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건

DOCIlA靈1뱁rsTO B豚 AlTACftrD TO THE

APPLICA110N FOR ESTABLISHMENT OP

A WIOINrr VEl%rruRE

L 기업의 기녈고약 3부

3 copiesofthe mmtcran dttm an d ar ticles o fassociaiion

2. 게약서 사븐 3부

3 mp iesoftheCOf1tract

3. 경제기會타잔서 6부

8 co pies o Uhe feasibility s tudy re port

4, 상 측의 신용脅언자료

Creditrefelence o f([Ie foreignside

합작기업, 합영기업의 경제기舍타산서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DElu닌LS ro RE INCLtIDED IN TIlE

FEASIS1LITT STUDi PFPORT OF

A JOINl vmrrulIE

1. 기업의 명칭, 주소

NellIe an dAddress o fcorI%pally

2. 당사자들의 어름

N園8 e fpattiea

3rn 조릭꿀적과 기會껴At벅츄이정

Purl%ose o festahlishmentand techniealandCC01%orrticeffecUveness

4. 업증과 졍영범위

Pursuitand scope o fCOlnpartv

5. 켱영기간

Perfcd o fo pera6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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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죠71ty{ 자

� 

1MIlIMIled dtllo 41finaug11f%[IOn

7. %-지{ 제(조선즈, 상내측)

l]e(12]l%4;fl'IlVCSlmotlutl%IK w lc ull( I l>le ft11'k影1 &illt·)

1) ·%.y자액 (심 dI미, dS-미, 삐%비, . f위 r %)V삐삐, ff자차r+

기 나 졔)
'

l'ul삐 14JIlt爾111 a fillV&·되111eul(硯1111rnntr(ttl되, h111killIgCt鷗1, fufflI'1臨00)61,

113M[)IIf41%Il flrn l pftl( hI(Irnn prol)hOt(IOn Wt%L fIrcu lo)itm CI [lital um l

S(l OIl, )

2) 동독y., 무자미 타

Ite61Mead Ci rni(iiI 411(i gal;l;)rtiun o f inve%lla·f)I

3) j ehd

M(MIs 4)[ kwe%1111L·It[

뀌 @)28자 A·(기졔싱비, 삐퓨 · 는. %Bi벙, i I·V v이, 단뮈, 수·步,

단가, -d엑, 
생$W 니라이R, 해{ill,·)

Col]1陶)L%tIOrtW피111비411ye%Ill]pnlcn녀InaS님10ryzmicllU[pmouh, [urn1'ItIre

Of mit(trials, speci'n데kan afrn c 마]1리(y. lill it, (Illit111ify, MIli[ lIf k·c, surn

(IIIttl, lumIO t히 mdrntl [liC(Ufvf c'3Ull lry, %1Atyt O [ o h14litIrnello

a. /신차 VR)한 자41

Ucla;ltr tu lahl kt (·4AIdm시illUI

1) 인1)4, *
19/비. 4-d실무자백

Irnl00f %lIMe, M
'

k· 11fht, (D[gl z11111211111 o f4ttw피11rnut

2] 대상기 9>ZM, 긴심무사액, 7.a cy사·a, d싱기간, 4)심11H(자%4)섭

<B< 위다4%)

]·']에]f S]]暴·ehy [)f0]E데%, fOIl5 1ul디hI f·渴[, m베Of ct)部1rtlc1i(rn wor ks.

per iod4)[colliluldioll, mtv le MconAltu래i(Ill(w)f-orcolllfMhM

cullsltu티illIl)

3) {W」11상의 뀌치와 $객-.y기, d%1과의 tI[계

l·罷11i()n o f 11fOjecl wu111 r編1rn 태fi[ , 11141 fc h111(」II w ith sur뻬1]dI'11夢

·1) 기준{1.曾 · 시섬孤-의 V기삐;-

lIem<Irnl (·(lht l) fcxiSlins hlliltlil)ty i%ntl Mr%It·I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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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셩산 및 생 물처리와 판롄한 자료

0etai}Srelatedto prsdudion an ddisposalofprnrfuck

1) 지표별 년간생산습과 수츨박률

Annual smoun t o fprsdudsby iMicas an d ra ho 15fex port

2) 국A시장형편봐 국내수요, 수출(판배)가능성

SittIatiDnofinternatiDnal mar kel an d dcmeshc delnand, ex por t(sal리

possilo麗2

5) 포終수지균형

Btl1anceofforeigl exc hange

4) 4설물의 리용 밋 처리

U&age ZIl ddis posal o fsarhage

10. 소요조긴

Detailsofdemand

1) 건설용 주요 t로, 연료, 자제소요等(지표, 규격, 답위, 소비기룬, 년간

소요량, 보장대책)

lhquiredamo%IS(Ofmeicrrawmatefials. fuelarwdmaferia)SforcellStmchon

(indices, specTcaUon, an it. stall([fffd COlt%um ption ra te, PItnua l den)and,

wa ys o fsupply)

2) 갱산용 주요 원료, 현且, 자개의 소요香(지표. 규격, C%1, 소비기준,

년간소으량, 보잠대캑)

Re&luiredamottntofmsiorrawmaterials, ftlelandma뇨ri;[SfDr producEon

(indices, spec rne메iO11, trn it. s tandard cortsttm p tion r임t, 삐1nu 오 demand,

wa ys o fsu pp ly)

S) 동력. 용수, 가스, 骨기의 소요량파 보장대책

Required amoun t o fpower, we kr, gas art d s[earn an d W &5 o fsu ppfy

4) 수令소요량과 보장매처

Trwnsport demand an d %va ys o fmeetingit

5) 관리기구정원, ·昏업원, 기술자, 기눙공외 보 장대혀

wa ys o fhow to su pp ly mana ge1ial staff, en) ployees, ex peds BIt d skilled

W or k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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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단계V) 牛이섬다산사

14)12045tCAl 11fOllldililyMy Illu2

1) 지j[q 에{711

131inIMedl'IIC0nub by l
'

m Ii園

2) 앙%틴 인기

Cost lay C)11egnty

3) 전산리4.

Taxtrhk i!Icomv

베 새-J<g쟤거-H마 기꺼 ·t[새이

뀌5X en d01her tIedt%cli에5

61 리·R·/삐

l]ivilmi

6) 무자브상기간

)hi()l( tI t羅 1聘11IMJIl frfinvestmeut

12, 기s·지분쉐자2.
'

l'e디111iceltInhl fIr11rnllysis

l> 기谷생산기슬곱징꽈 기會김 히지11.

M41ill producliol] prl)Crn t(rnl Mchtticlll um l eco[rnlll ic il%tiices

21 Il[아晋이는 새 기舍(무이꿨, 항iF%A. 삐%t[ 곰임1.各커叫 기4%삐겁,

락A) V-, CI i가가 꽈 4J%6-겨;i

Ne리y inImtlucsl lectmoIuay(ill1111SIdel p+(llwrty f;f[h[ it%ell1di'IIIl l%ft(Cnl,

[ttl11e ll1tirk, Il lilily l]101 1el aIII ICI]pyu'shI)alul Ukil cfrn lufllt, Ill&'ass%%ed

lwricu fln d IlIAC[]CO) VR]IIC>

13. 한{)브T., 드.-PBl, 위샘가 Vh9;l 지1;

Uelsi;s rd !ding (o 811V imnm聞1M l)f아帥1itrn, lulooiJf iCC%4dIy unt l )1輝1011t·

14. 미11NIl VI]i밤 t%

O[h織

16. 4가31관석
r虛1leml eva lua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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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曾

외국인기 國 창劍 신 編 서
AFPL1CATION EO驚 ESTABLiSHMENT OF

1冠0LL끕 EO11EISN-OWNED ENTE11FIllS]E

l. 기 의 명칭

Nemeofcomparay

7소

Address

z. 투자가 야응

Nam핸ofinv얌tor

주소

Address

3rn 외국인기 1임자의 이름

Name o ithe person in charge o fthewhoUyforei靜1-onsed en ternrise

전A무

NaEona1ity Fom%er job

4, 엄骨, 생산품兮과 규모

Pttrsuil. type o fprMurt a SCale o fproducEon

5, 총투자액 昏륵자본

Total arn egist.red capital

투 宅식 투자단계와 기간
Mode o fl an d perfad o fk%W[EiR

s. 거래은댕

Ballk W ith

7. 7·요생산기술공정자쿄

Details re latirtg13tn오iOI prMudionprn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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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생선져1 름피 V[빼시%fA 심 i lp

MIltkel [(If l]fOi 고1% hrn l 1111Irk비11]it mu ll11XI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9, {[d기'/성완수 i 兮71{Id'· %A Lt중 리·z·vi 괴-·1민-'/)

로 미채 6 괴 된련딴 자&l

NumI)Ufofmtml[lerial Alllf[ NIlrnhef o fem미0yecs k[wIlich, num 116f a t

f(IfCiwuer hy OCL·Il]INtiou) j)trIails fu lh11'lItl Io Ittbour emIl )OylllCUt

된 a m

10, d신보지M.귀

Silt 國1

闢 團 國 浮 闢 ' 田 國 國

141rn]f 511)濁

t[하는
團 . 團 團 .

. w . . . . 團 . .

Prtm111)Sed Itt20(ioJl

니. 동리, 93'-, 7ii 71사재초쿄·v

&·qur側1 41rnuun i o f Il-D밥비, Willur CI11 1 閣 0미 미 념師%IE

J 團 ] 團 團 團

12. 씽밍기간
團 .

團 國 團 國 . . . 目 .

Term o fo)10titlion

13. 이11[외 립11 t [ 네홍

0니1VfA

團 團

된 고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團

신시기71빙. ·At런

Nume a fA1베ititnl hody. coli allue%I seiil

%·l 원 71

Date %ilf 0101t Ul lht%

외5[인기업창11샌칭서에 히)l-(.하이야 省· 분 l
DOCUMl<N'l's 

'l'o 
ut: A'l'lACIlhD TO 

'

I'm·:

Al뱀.1CATION 14'OIl 14:닌'AtlLISlltu4:NT O]f WIlOLl,t

It'011hI(訓-OWNl·:l) l·:N'l'lg:IIPltlSl·:

l, 기71의 기혈.·;% :R

3 co piosM[he 41tIir1% (I fMSS6(·ill[iau

2, 김패기4·네산시 M/·

R cn Il]kS 41[(eu휘hI'lh s t!ldv fenul(

1, I /자하는 기체심dI 1닐 주 (l 자계4 av.

3copi銘0대%ell'5[f)fl龍41il潁'%,11141trI뻬J]10111X, 111il]Uf llkllcrhlls l(I t%e i제이이

6'82



4. 두자가외 소페국 해당 기간이 할급한 平자허가에 대한 骨별문건 3부

3 co piesofthe document o faprnoval o finvestment i&tIed by the bady

concerne d irt tIle domicile o fihe investor

S. 투 하는 공업소유핀, 기술비결, 저작힐셜명서 3부

3 co p)e%ofthe descliptiotl o firMttskial prol%ertv r i방니s, know-how an d

copylight%to be inve@ted

E. 거래은행이 활급츈 투자가의 자본·P용꽉인서 3부

3 co pies o fcreditreference ofthein%·estoris&tIed hy lhe bartk o fIksacco%uM

셜부문건 3의 양식은 다음과 香다,

ItIe form o f[he%curnentNo,3 is as below

기%l]셜 명세에는 알림8습 첨%.하ai 한다.

The Sst 이machit%eryartd e(lu ip]non[6shallheaccompahed hy the cx talogue

첩부뭍건 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d으rumect N너.5 shell indude the foMowing

1. 공업소유권, 기슬비련, 저작권의 명졍과 소온자명

Title c fiMItstrid11roperty right know-110W, co pg ight ar> d 1]Arne o fownelS

2. 기술문헨, 도 넌, 조 작지도서와 같은 기술자료

TPC[tr%ica1infbrm&6onlAete곤trIicalliteraltwe, drawings履%doperationmanuah

3. 역가키-려 파 그 %추1근거

Asse%sedplice al}d ex믿anabionofhowtoreo&it

4. 실용가치

Pracbcal prfce

5. 공업소윳진, x]吟권의 유효기간과 중서사被-

Periodofvalidiiv an d co p ies ofthecertftatesofindustrialprnryertyriglrtartd

co pyr ia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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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입의 징제기숩티신·시에 포%]·시기야 낌'내융
'

l'fIlA: 11:ASl隱11,ITy 임'urm 闢1<Poll'l' oh' 
'

1111{ W1101,LY

M'01勝:IGN-OWNl<Il liN'l'l<illIIIISl%: S11ALI, INCl,UUl<

TIll「: Il'OLl,OWING

l. 기위외 la s, L츄소, 21지

N關%u, et벼t條 am I 1圍1[iou tg베비圓/

2. t·누자려. V독y., 누자기긴
'

l'tslitl ttm(11rn i (l [ inv&s1111Ct%t, ra isIcfC41 ca pital In( l l)erWl o firw%(rnent

3. 셩 산계저 臧 새骨의 %l[내외 <ROt+ 자M

lletztilt tElBletl M p)'oduc110U 1111tIl SIti l MI lt· M13rntlll(Is

4. 스보 샘산骨 번비의 기숨 ·%.침성 표식사q

All(Ilysis a flet)IlliCIll al 1van)l%ito M m%%t Istlltllltliutl el l11ilomell[

S. 4)신괴 &ESt% 자M.

0trhs'i[6 fCIM패 (U c이1611넘diull

6. 루13. 원%V, 동W, g.y., 소요·%파 브i-조<1.

Requited emolrnt O [f詩 male6als, 1바wet All u Vm%2f 베 d tva% o [%111111)y

7, 종3)M버 세%g l 기舍활굽얌싱均회

Pie11 O [em;3)Oyrnest fl1비 technical [frtillill$I

B. %Mi %x이성티{[사41

l·'m識6( tm m-%IRIshili매 hy Irn隱

- 

v브넙 A'81펴

hcumt· by hdicns
- %3범 원기

t·lIsl lty il]dics

- A]산리-a.

nrofl[

·- 61 및 기타 ·&빼억

1鬪 fIll( l 111heftI릉1iurl]o墨
· - 리-d

Ile t 11rn61

- Y·자보상기관

l)圓}I l o f때辭111베] trfinvesU潤][

9. 嗚혀1;.후와 rf(CAvl 자i/

l)dI4lils re InImg to ClIV htmmmllM prolu(-liou

l(A. 이IA에 MItt한 치ii

01hen

雌4



To 曾

기觀세무驅爾신청서
APPLICAnoN FORTAXREGISTRAnoN

기 7 멍 71

Name o fcom

t 소

1려dress

%J나 긱기 판

ParlIes 아company

조 선 측

DPltKstde

상 대 윽

Focetgn s de

기업등복날자 기업骨큭번호

Dste o fre gist ce mum be, o fre

경 영 기 간
PerIod o +ope

흥 업 원 송수 그증 외국인 수

Number o fem p loyees Number o fexeatrisles

기 t 형 태 4 종

Type o fmarlagemen( pursuIt

SItearea

거臧은唱영촁 돈자리번호
N... . f (he hank Ala [h . l,,ch the co. p..y . pe.e d a .

num kl c farcmanf

등룩자금 RegISterttl ca pItal

頂 기업동륵증사븐과 J(무등륵증수수료 납부唱수중을 첨부할것
A co py o flhe ce rfiftCate o flegIstraUon o f com pany an d the trcelpt for the

t隨 re 彭단rat[Ort fee shall be a ttet-hed.

신청겨엽명, 공哲 Name o f(he app]icant bady, cart (armedseal

기업획입자, 민 The petson l
'

n c hargr o fcom pany SIgna ture

41t부기최임가, 인 Ttle chIefaccountan[ S%gnature

넌 원 일

Date 1 y+ar mon 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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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酉 團

임

외국인세무驅르신劃서
Al새%l,tG빔1'joN l OIl TAX 보EGISTIXA'l'(ON 0된'

8011EIGN N/iTt0NAI.

a
團

. . . 點 . 團 . 團 . . . 國 . 陰 團

Name

학 4
. 動 鬪 . . . 團 團 團 琴 琴. 則 . 而 . . 國 團 .

NaIrn11flIlly

7 쇼
.

圍面 . . . . . . 團 甲 團隱 腸 . 陰

Allelr無6

TW;:
論 翟 關 團 國 . 雨 . 團 .

Paz port num her

3」WV/ 모(( ·t등g.% at-il날
w 風 團 團 團

Dale o f 1표1)e o (lhc德1d園(C f%fstay nf f細 1enct

P,t商1 . (,l.y d, ,%·k,[dd/ 
國

'

金 ' 國 團 胃罷團 國 '

1·ype . fI RA 
謂 論 團 論

. 믄 

團 團 團

團

m

신1자의 이 終, 언

N81CC o [ Mr메흃cenl SIllnslure

VI 침 인

Dak· : year 11irnlIh m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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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앞

AH산醫獨(재등濁)신청서
APPLIO&TION17011 (RE-} lIECISTRAnoN Olt 뽀110PEllTY

개산소유자의 이릅 국척 민족빌

Name o fo.net o f honalii 가ace

주 소

Address

장, 젝 4)

Oceupauor%. pesII%on

Des며10flofprop

단위 수昏 견9, 폰수

urnl

團

6.,tity fo,sp.., [onrrn靜

OtlAt%M pnce Overnatllins cos l

내 各 M 한 사+i 년한

Desiafl Me-spsn Years o fthe pas t use

건 설 (딕 작)닌 도

Year o f圈%trodio

Assessedprtce

펑가둥륵.督 날자

Data o f re gIS[rallon c fassessed pnce

聚 공증기관희 긍중뮨건욜 흥부할項
Alteslat%on o fthe no tary's o ffICe l hsll be a ttache4

ouanllty

신청자의 이름, 인

Name o i applacard s%gnafure

년 필 월

year mon I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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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種 램誦野프掘墨必, 
l) ·

APl111CATION BOIl E미't'RE Mt1LTl-HNTl(Y) PEllMi't' &

PASS OF VEIlICLF 
'

ro THE If1tI蓮 ECONOMIC

AND TIt」UIE ZONE, llPli OF KOl(A

l 사 h 꼿 l l
I l,,a,, t%, ,,6. ,%·rn, l

52!/-고[[/'[/i·云리-·-宣니
[ :2i 나 

國 ' 團 

1
l l‥‥l L團團 - -團-J

L門團爛 J
l-..-J - . -

>-

‥.‥,.‥,‥rnp
'"" " ' " ""

[' .
"""

:'
L團團 J國 Uttk ·

'

團 쁘Lrn鉅1!]3밴 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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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쟤

De[죠i)s o f ve hicle

l Not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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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副저1무허지[H )%[증, 려禱증
耐面십編서

APl새dI얘k'rtON 11011 VISlk, TIl/kVEL

C메'l'1FlCA'l'b: TO 
'

l'Illt: b'ItEE ECONOMIC AND
'

l'IIA1)E 모ONE, 01111 OF KOlll표

l 
':L,-P-J--1野l

l 1tuesbu w l l

l-y-읍브r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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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무역지대 페鄲증,
거주등禍증 발題신청서

APE닌CAnoNEO11 CERrn1CAIE OF STAY

OR lIES1DE%ItcE 蠶1%lJr]圓FREE ECONOtilC AND

TR수DE ZONE, DP11 OF KOIIEA

l 사 는 곳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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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昏 반 자 [

l ·.‥rnr,國 1 l

l . 6. 디 6 l

5환힝



APPLICATION F0麗1VI E011 ISSUE OFTOIl麗1ST

CAllD, OPII OIF Ii0RE&

l 배 켜 [ l

I P.fi. o , iotl,,. l ,, . . ... !
l l T. y·,, M·l,lh D·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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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團 團 團 關 國 關 關 團 團 團

闢

654



l,, . ., , l
l Name in full Sex M / F (

l, 0 ,,. w,,on ,

(. , ,,,., ,. l
l GhensNp Passporf Type D/S/O No, i

訟,私..dr,,

l,.錯,.,. , . )
l認"""" 

"" "" " "
琴 

1
밍,,,,, 昌6.l 

亂 亂

l

,[,. g [,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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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霧 醫

ll--'-L-;'LA-JCl[/-'-Il
11 ., . . . . 11
ll 團 團 . 關 國 . . 圍 . . Il
11 臧

l·,!· 11
11 朗 勝 . w LW 團 11
Il ,,,., ,,., 헤

11프‥ J['][J [LL[-311
11 7까V 11
l l l, 무 , 반 , %l%, ·R. Il%, 무 11 그 A. 骨 1)
1 1 %4 ] ·&자. A@p]은 1{!%I!77 Id/p /Til 11
1 1 12아야 (>다. 11
l l 2, V, 긴F, WA T O 뜸. 문朴·H· . 가 하 4은 11
1 1 측산물, )j li Et사7). 손목TIl, 록-S , d $수 11
l l 상 V}E 핀 고 마 다. 11
l l 다 4'·7풍꽈 %p/l 1. 2 41&41 봄은 선]f (후11
1 1 [ll 윽복)W 91 아 %[rI, 11
1 1 3. 국 4 64는 (화dn%Al)MI 딴g야 %B, 11
l l 4. 判尋하 l[ 하 품 uj 는 조선t$77 617화국 Al관11
1 1 /g l]R %1다, 11
l l 5. 우21 나 들%)다 가는 자( Al만보)1 블 보 11
l l ([ 하 다가 춥국 tI t]R% 다, 11

Il,.,.i, .],V,. , , ,, Il
[느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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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臟關

l 로력채聽계밉[서 l
lCON·t11ACTl‥OttEllwlPLOT國%rI'01%'L1님touttl
l - - 

- - - - - - - - - - - - - - - · - -- - - - - - - l

l,.,,·, l
l Name 01 En(q)ilW l
l 져4 l

l,.[;,,,.,,.,, %, , ,, , ,, I,, l
l 淫'4'旗' · - Iti-J ·

'
-

'% l
l 빔펄La,, i/幽 l
l %w 뢰%· liOA· LIA Ii) 0기M‥y 19)

l
l la[]OllfE% hy )nb l)ersor6( 11male. SHIed)i
! cIa%61'fl(2]l(311$ ·mi q)r ·g) ($A i l
l 1161$OftS( Fe;naie, Skilled) l
l 

" 列

(O<i 7C lg) (ctef my l
l Pelh()itsl FellOle, Skilled) l
13, -피%-% 

團 關 圓 圍

'

l
l )'eui Employ1MIll 8 M 6써 l
l 이 Uhnut From l
l t] M 세 l
l Io l
14. WIS ·)엄{l l
l Feltd e f Emplnymeni l

, l by l)h聽 l
l 빼11 9 ; f여 i村 16

l
l a phase y'fOIO NtIrnhef0[ l'el聽 l
l lah讓1S l
l ·

t
·[ g Y1刺 l

l To l
l 2% 

唱 '

3< 
琴

]%r 혀+ 7 l
l 2ttdl)hue H'h)[l% Numbetol Ptf6011S l
l 

" " 鬪 " " ' 
關 國

hbn國 l
l s M Y·/비 

關 國 關 '

[
l m 그L m . . l
!,..,,刺,H.(.-%,R ,i,-A. 懷1,%., ,IV兩) l
[쁘hI므1Y므51>]'y]l:31 t박 뺏/ <뺏<ed>l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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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4忌1 T‥- ·I Di‥i‥M l

],,聽,,,,,漸,k..E,rn,,,I,,l.,,,,a,,,,劍111.on,k,cf&,,l
i 習,, l
( 巷 l
f Saky skada「d

!,..剛., l
i )Voting CondiliollS l
l 1> 로M간. 휴 l
l Workig horrs ar d fts i ]
l 2) 로WOl , [
l Labour j)fOlec(ion and lIygienic ladilies, su p]gy 01 l
l ]Al)Oul protection ma le1ials l
l 3) AAA , 사 劍 T l
i Ctdhri an d s 피far* facUies, S)Cia] (1151trUICC, l
l tItu illg atlrf educafion o l chIt1ren l
l 4) 巷判낸 利拏% 

點 

l
l 01helS necessary COl[dilions l
l I

19,棟,4,4. l
l Amzndmen[ an배·l l
l rance IWion o f con (lAd l
l l

l,0,.刺卷 l
l 01her grnvkions l

1 絡 91,%, .,,側, 辯4 l
l For tn kpie For Labotlf Service Agency l
l 수A 7표 i
l Sigfle(ure Sipa h[fe 1

l.,, .,, i
l Se히 Sect l
i 額哉 偶貌 l
l lel Td l

l , , , l
J

6舞



'

l

!To tI制 l
i 

團 " 均 耐

'

f…t ‥ l‥‥;·t 司 1

l 로력귀용신掘서 l
lAIWPLICATIONl·011ENlISL0YMl(N·fOFLABOUll l
l 

醫 ' 凰唱 - - - - - - ' - - - -- l

11,·]RI·i l
l 

"" " ' "" W"'

A7 
- . -. . - - i

l Seal l

l$. 핵-tI lltW $Ii l
l Numbet n l lakurers (O be l

i6·認,i,,,rninl.,i沙.剛 l
17, 刺 핵il안1 賴[ As l

l"무끔::孫),四:苗3,,,fl.,.,kv,. l
l 9매 洲 l
l Natne M en1ellrn

'

se 이hcizl seal l

l v 9 l
L 2凰.t..쁘評 l
zoo



l 墮지리채용신청A-l i
l APFL1CAllON E011 USE OF LANB [
l l

fl.,. ,. ,, ,, ,, i
l Name Sex Da(t 아 hI'r(h l

i Lsc402 ofland(pro%·fOCC, d(y, O)tm ty,d> It·ez i
k 

鑑國 霧

e

l:: l
il,.富雲"-버[ ,,

- l
11,.而""" 

'"

서'""p'y'" 1
l PFIiod of lease fro2 To l
(tP. 다村 %冊/弱 l
l !fIVestm韻1 apgmval AfIrf l
l fm園'al gt隨 1簡 ]
l>8. 7崇4 난4- l
l Nxme o f lhe bznk an d accolrn [ num ber l
l l

l 潮 6陷 鎖94. l
l AVe herehy a pply tor lISe o f land as describe above. i

l ,.,,,,.,

701



-

「 
- - - - - - - - - - - - - - - ' 用

l

l .....,,.. l
l CONT1tACT I·'0111 LE/kSE O]F LAND l
l 

- --- - - - - " - - 

l

l,.rn,,,%,, , ., ,, , ,, ,, l
l LoolIk‥ cf 1amI (IIf·]·iuc·, dts, (%·u·]ly, ·i) l

i,,t-,,l. ,. ·,, ,. v,[,,, l
l Iteg·'slIAI·'n· N(l,

鬪

Atea
. 團

]'e‥frnd M lease l

l,,潮,, l
l IIU111ose 01 lsi2 l

l 1
l,,,. l
l Usc l

,, ,,%, /-.--.-·-.---.-....-.-.

l""C團團團 . l
l·.說(e,,.CUl, l
l ,,,,,, ,, {,, l
l 

'

謁]""l'""'%- .·,
-

'

""

["" l
l 

'

潮]'"p""'"-· ,, 
- - -

'

"

벅]"" l
l Investmell1 is 3td l)hase RL . . . 論 . . . . .

ThousaM wu l

l,,,,,,, l
l Pol;tId M rans (IUC1io;I l

L.闢. . . . . . . rn . . . rn . . . m . . ]
202

a



110. 築 . l

,,. 능
,,.

'

i Sandiorts and'1101hed ot l

l , , , , . , l
7173



i 토지]l(H削대신 서 l
. t:으브UllL t LANDl

l,,利·g ,t,t,,, ,, l
l NtIne ol u terll6se Sub1essor 81뻬u'se l
l 

團 錮

l

] 4%l·i·fr 새 l
l Sublessu elllernti트 團 l'
12.되·]M ]
l Dscfl'l](l'0]) Cf ktd l

l ·벼 ·, ,

-7, 
4 l

l LocatI'on Provmce, u ltr, corn11y, h li - --

l

l 詞航 l
l 11ernIraliolt NtI, l

…
. l 21 ·84 3) {W l'
‥
. l A國 Ute l
"
·

, l (] 4幽, ,rn 判 d·1 l'
· 

l lht+d n [ subkue ['fOrn 10 l
"

. l 
罷 ' 錢 

l'

. l" ,rn,n l, l
l l) %1뼈4·R 巷 l
l Col)]Itcl of Leut (colly)

- . - - - - l
l 2) 4%>4U 사부 l
l Cshcl a t 5utIcatr kopy)

- l
l 3) 반[&物1 l
l Ce1園예iou e f inve%IntrI)l ca제Ii[y l
l 

夢 夢 " ' - - - 

t

l f-께特1剛·譜 4네t兩, i
l IVe hereby 빼y kr suh]CUB nl ltmd as describetl abnee, l

l 1辯1 -&il 
每 l

l Stibkssee om이 Seal sl'gnaluf6 l

l 4隋4 11 村 l
l Sub1essot 아fib11 Srtl Signalurs l

l 8 M ·d l
騷屈 스// J

N4



'

1997년 5월 1일 빌 행

발행쉬 통 일 원 교 류 협 력 극

(TEL. 738-7776, 722-8910)

인쇄허 금 강 읍 화 인 쇄

(TEL, 279-6901.263-9021)

(비마1품>


	표제
	목차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칙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및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세관법
	보험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외국투자은행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외국투자기업로동규정
	환경보호법
	민사소송법
	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무역규정
	부록 : 외국인투자 관련 서식

